


머리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올해 진행된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은 지난 2009년 개

편과 함께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이후 실시된 제6차 정례조사입니다. 동 조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경험한 범죄피해실태와 범죄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정보를, 공식수사기관이 아닌 범죄를 경험한 피해자를 중심으로 파악함으로써, 

범죄피해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및 범죄예

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범죄피해조사는 국가승인통계(승인통계명: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제 

403001호)로 지정되었으나 이후에도 몇 차례의 전면적 개선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조사의 전체적 체계는 2013년 개편된 제3차 조사를 기점으로 안정화되어 2015년 

제4차 조사, 2017년 제5차 조사, 그리고 금년 2019년 제6차 조사가 기존 조사와의 

시계열적 일관성을 유지하며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조사체계의 안정화가 이루어졌다는 판단 아래 지난 제5차 조사에서는 ‘난폭운

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경험을, 이번 제6차 조사에서는 ‘보피스피싱’ 수신에 대한 경험

을 조사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조사는 2009년에 조사된 보이스피싱 경험과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2018년 시점의 보이스피싱 경험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범죄현상의 시

대적 변화를 상세히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앞으로 본 연구결과에 기반한 학술적‧정책적 발전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쉽지 않은 본 연구에 함께 참여하여 성실히 연구를 진행해 준 공동연구진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적극 도움을 준 통계청 조사관리국 통계대행과 및 

표본과, 통계정책국 통계조정과 등 관계자 여러분과 실사를 담당한 한국갤럽연구소 

연구진 및 조사 담당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해 자문해주신 학계 

및 공공기관의 전문가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9년 12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부연구위원  김 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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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전국범죄피해조사는 공식통계로는 확인할 수 없는 범죄피해(숨은 범죄피해)를 

확인하고,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을 분석하며, 범죄피해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

과 태도를 파악하고자 격년으로 수행되고 있음

  - 승인통계명: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국가통계 승인번호 제 403001호)

□ 조사 내용

•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의 조사내용은 기본적으로「전국범죄피해조사 2016」의 

조사내용과 동일하다. 다만, 특별주제 문항이 변경(난폭 및 보복운전 피해→보이

스피싱 경험)되었고, 일부 보기 항목과 지시문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였다.

• 조사표는 기초조사표(가구대표 응답자/가구원)와 사건조사표로 구성되어 있다.

  - 기초조사표: 가구구성, 동네와 이웃관계, 일상생활과 범죄예방활동, 배경문항

(거주기간, 교육수준, 가구월평균소득 등),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겪은 범죄

피해 경험을 확인하기 위한 스크리닝 문항, 특별주제(보이스피싱 경험)

  - 사건조사표: (2018년에 경험한 범죄피해에 대해)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범행

수법, 신체피해, 피해자의 대응, 재산피해, 정신적 피해, 가해자의 특성, 경찰신

고와 처리현황

□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 목표 모집단: 조사시점에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만 14세 이상의 가구원 

• 조사 모집단: ‘2017 인구주택총조사’의 일반조사구 중 보통조사구 및 아파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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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모든 가구 및 만 14세 이상의 가구원

• 표본추출방법

  - 층화추출(조사구): 17개 시도로 1차 층화한 이후,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는 

동부, 세종특별자치시와 9개 도는 동부와 읍면부로 2차 층화한 이후, 610개 

조사구를 추출함

  - 계통추출(조사구내 11가구)

• 가중치 부여: 설계가중치, 무응답조정가중치, 사후층화가중치

• 조사방법: 가구방문조사(대면조사 및 자기기입식조사 병행)

• 조사주기: 2년(홀수년도)

• 조사기간: 2019.5.30.~2019.7.21.

• 조사완료: 6,704가구의 만14세 이상 가구원 13,136명

□ 결과 제공

• 「전국범죄피해조사」의 결과는 보고서와 마이크로데이터뿐만 아니라 통계DB와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 www.kic.re.kr > 발간물 > 보고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계포털 CCJS: www.crimestats.or.kr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K-indicator

  - 통계청 MDIS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홈페이지

2.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의 주요 분석 결과

□ 시계열에 따른 전국 범죄피해 실태상 특징

• [폭력범죄피해 증가에 따른 범죄피해자율의 상승] 2018년 만14세 이상의 인구 

45,553,126명 가운데 한 해 동안 범죄피해를 경험한 피해자수는 1,653,87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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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건수는 1,675,662건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직전 조사인 2016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 범죄피해자율은 3.63%, 사건수를 기준으로 

한 범죄피해율은 3.68%로 나타난다. 

  2016년에 비해 2018년의 범죄피해자율 및 범죄피해율이 높아진 것은 폭력범

죄피해의 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2018년 재산범죄피해자수는 1,408,004명

(피해자율 3.09%), 피해건수는 1,417,708건(피해율 3.11%)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

인 데 반해, 폭력범죄피해자수는 245,873명(피해자율 0.54%), 피해건수는 

257,954건(피해율 0.57%)로 2014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성폭력 및 괴롭힘 피해보고의 증가] 폭행을 제외한 강도, 성폭력, 괴롭힘 3개 

유형에 있어 범죄피해자율 및 피해율이 증가하였다. 해당 범죄피해 사실을 드러

내는 것에 대한 피해자들의 심리적 장벽이 한층 낮아졌다고 생각된다. 

□ 보이스피싱 경험 및 피해실태: 2008년과의 비교

• [차별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경험] 2018년 한 해 누군가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 메신저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만14

세 이상의 국민(45,553,126명) 중 18.24%에 해당하는 8,309,002명으로 추정되었

다. 2008년 한 해 동안 만14세 이상의 국민(38,647,220명) 중 71.67%인 

27,697,328명이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하였

을 때, 보이스피싱 범죄 노출 정도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

이 보이스피싱 관련 연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의 경우 대다수의 국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어 있었다면, 2018

년에는 주로 (연령대) 40~50대, (혼인상태) 배우자가 있고, (직업) 사무종사자․서
비스 및 판매종사자․전업주부, 월 평균 가구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300만원 이상)

인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좀 더 노출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 [지능화․고도화된 보이스피싱 범죄피해] 2008년과 비교하였을 때 무엇보다 2018

년에는 전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 가운데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소위 ‘기관사칭형’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와 경찰․검찰․금감원 등 수사․감독기관을 사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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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합하면 2018년 한 해 만14세 이상 국민들이 노출된 보이스피싱 수법의 

65.13%에 달한다. 

• [보이스피싱 범죄피해율의 증가] 대상 집단 선별․첨단 금융정보 악용 등을 그 

특징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지능화․고도화는 보이스피싱 범죄피해율의 증

가로 귀결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된 사람 중 2008년에는 0.17%가, 

2018년에는 0.21%가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 폭력범죄피해 발생실태 및 결과

• [폭력범죄피해 발생 장소의 다변화]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에서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전체 폭력범죄피해의 약 1/4 가량을 차지하는 가운데, 2018년의 

경우 주차장에서 폭력범죄가 발생한 비율이 17.16%로 높게 나타났다. 괴롭힘 

범죄피해 보고 증가의 영향으로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에서 폭력범죄피해가 발

생한 비율은 14.70%로, 2016년 6.56%에 비해 크게 높아졌으며, 폭력범죄피해 

발생 장소로서 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줄어들었다. 

• [폭력범죄피해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 제3자] 2018년 만14세 이상의 다른 사람이 

폭력범죄피해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응답의 비율은 32.40%였는데, 이 중 제3자도 

동반하여 피해를 당한 비율은 44.92%로 나타났으며, 피해가 없었던 경우는 

55.08%였다. 폭력범죄피해 당시 가해자․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공간적으로 함

께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반드시 폭력범죄피해 상황에 개입하지는 않는다

는 것을 보여준다. 

• [피해 당시 대응에 대한 피해자 스스로의 긍정적 평가] 2018년 폭력범죄피해자 

중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취하였다는 응답은 41.57%, 그렇지 못했다

는 응답은 58.43%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대응이 적극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고 하더라도 피해 당시 가해자에게 대응하였다고 응답한 피해자들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대응이 가해자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피해 규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

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폭력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중첩] 2018년의 경우 폭력범죄피해자 중 77.03%

는 무력감이나 자신감 상실 등의 우울함을, 66.72%는 공황 상태나 쇼크로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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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험하였다. 폭력범죄피해자의 44.47%는 불면증, 악몽, 환청으로 인한 두통을 

겪었으며, 32.12%는 외로움이나 갇힌 느낌 등 고립감을 경험하였다. 또한 상당수

의 폭력범죄피해자는 한 가지 이상의 정신적 피해를 중첩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재산범죄피해 발생실태 및 결과

• [재산범죄피해의 사후적 인지] 재산범죄피해자는 구체적으로 언제 피해가 발생했

는지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낮에 발생했지만 시간을 모르’겠다는 응답과 

‘밤에 발생했지만 시간을 모르겠다는 응답’,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다는 응답을 

합산한 비율은 2012년 36.18%, 2014년 38.81%, 2016년 41.97%, 2018년 51.5%로 

점차 높아지고 있어,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사기 및 절도범죄피해 회복의 저하] 사기범죄피해의 경우 피해액을 전혀 되찾지 

못했다는 응답은 2018년의 경우 89.63%에 달했으며, 사기범죄피해자 10명 중 

8명에서 9명은 피해액을 전혀 되찾지 못했다. 절도 피해물품을 전혀 되찾지 못했

다는 응답 비율은 2012년 84.52%, 2014년 89.90%, 2016년 90.66%에 이어 2018

년 92.39%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8년 절도 피해물품을 모두 

회수하였다는 비율은 1.37%, 일부 되찾았다는 비율은 1.10%로 그쳤다. 다만 보험

회사 신고를 통해 피해의 일부를 금전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손괴

범죄피해의 경우 사기 및 절도범죄피해 회복이 저하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

을 보인다. 

• [절도 피해물품의 특징: 높은 휴대성 및 환매성] 2018년 한 해 절도 피해물품으로 

가장 많았던 것은 자전거 혹은 그 부속품으로, 절도 피해물품 중 자전거 혹은 

그 부속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절도 

피해물품 중 현금․수표․상품권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 범죄피해 경찰 신고 및 처리 현황

• [폭력범죄피해 신고율의 상승] 2018년 폭력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 중 32.6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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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응답, 2012년 이래 가장 높은 경찰 신고율을 

보였다. 폭력범죄 세부 유형 중 강도범죄의 경우 범죄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49.10%로 가장 높았다. 

• [범죄피해 유형별 신고율 차이] 2018년 폭력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 중 32.60%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응답한 데 비해, 재산범죄피해의 경우에는 21.71%

만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재산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54.28%가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 [범죄피해 유형에 따른 ‘차별적’ 경찰조치] 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의 조치는 

폭력범죄피해인지 아니면 재산범죄피해인지에 따라 조치 유무뿐만 아니라 상세 

조치내용 및 관련 정보제공 여부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2018년의 경우 신고

된 모든 폭력범죄피해에 대하여 경찰은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

하였던 것에 비해, 재산범죄피해 신고 중에서는 절반가량인 52.91%에 대해서만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 [범죄피해 유형에 따른 경찰조치 만족도 격차] 폭력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은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결과로도 

나타났다. 재산범죄피해의 경우에도 신고에 대한 경찰조치에 대하여 불만족하였

다는 비율은 2012년 이래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폭력범죄

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조치에 불만족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2.80%에 불과하였던 

것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분석 결과

• [지역사회 수준의 취약성 요인] 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심각하다고 평가한 집단에

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재산‧폭력‧주거침입 범죄피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

났다. 또한 물리적 무질서 수준이 심각하다고 평가한 집단에서, 심각하지 않다고 

평가한 집단에 비해 재산‧폭력 범죄피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의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는 재산범죄피해 경험의 취약성 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경찰활동이 비효과적이라고 평가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재산범죄피

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지역사회의 이웃관계와 이웃참여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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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범죄피해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 [가구 수준의 취약성 요인]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으로서 가구 특성은 그 중요성이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가구 특성 중, 집을 비운 시간이 많은 집단에서 

폭력범죄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파트 이외의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주거침입범죄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재산

범죄피해와 가구특성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개인 수준의 취약성 요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재산범죄피해에 있어서는, 남성보

다 여성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집단이 재산범죄피해경험이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재산범죄피해 중 대인절도범죄피해에 있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사별‧이혼한 집단보다는 미혼인 집단이 범죄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재산범죄피해 중 사기범죄피해에 있어서는, 30대 이상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기범죄피해 경험 비율이 낮았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집단에서 사기범죄피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온라인 사기범죄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생

각되는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 같이 온라인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노인

층에서 상대적으로 사기범죄피해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폭력범죄피해에 있어서는 대인절도범죄피해와 유사하게, 남성보다 여성

이,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사별‧이혼한 집단보다 미혼인 집단이 범죄피해를 경험

한 비율이 높았다. 

• [개인 수준의 취약성 요인: 생활양식 및 자기통제 수준] 재산범죄피해에 있어, 

외출시 고급스런 옷차림을 하는 편인 집단과 자기통제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재산범죄피해 경험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폭력범죄피해에 있어, 응답사례수가 

절대적으로 적어 해석에 유의해야 하지만, 대중교통을 일주일에 5일 이상 이용하

는 집단에서, 한 달을 기준으로 평균 일주일에 하루 혹은 거의 매일 밤10시 이후

에 귀가(늦은 귀가)하는 집단에서, 한 달을 기준으로 평균 일주일에 2-3일 혹은 

거의 매일 만취 귀가하는 집단에서 폭력범죄피해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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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비교의 주요 결과] 먼저, 지역사회 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의 감소 

추세를 확인하였다. 주민들은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무질서가 감소하고 있고

(단 사회적 무질서만이 2017년 2.13점에서 2019년 2.17점으로 소폭 증가), 경찰의 

범죄통제력이 증가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내 이웃관계는 소폭 증

가하였다. 이는 범죄피해 취약성을 낮추는 긍정적 변화로 생각할 수 있다. 다음으

로, 가구 수준에서는 조사된 8개의 방범수단 중 범죄피해예방을 위해 가구별 

평균 4개의 방범수단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개인 수준의 범죄

피해 취약성 요인에서는 특별한 변화 추세를 확인할 수 없었다.

□ 범죄발생인식, 범죄두려움 및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분석 결과

• [범죄발생인식] 기존 조사와 동일하게 ‘우리나라의 범죄’에 대한 증가 인식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범죄’가 향후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51.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 

향후 범죄발생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범죄두려움] 범죄두려움은 각 문항별로 ‘두렵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라는 

응답비율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두려움에서,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 문항(19.8%)에 대해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는 문항

(12.6%)보다 두렵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타났다. 범죄 대상별 두려움에서는 본인

보다는 배우자 혹은 자녀에 대한 범죄피해두려움이 높았고, 특히 자녀가 범죄피

해를 당할까 두렵다는 응답이 45.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범죄유형별 

범죄두려움에서 ‘두렵다’는 응답의 비율은 주거침입 > 사기 > 폭행 > 성폭력 > 

절도 > 강도 > 괴롭힘 > 손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범죄예방활동] 2017년도 조사결과와 동일하게, 적극적 범죄예방활동(1.77점)보

다는 소극적 범죄예방활동(2.54점)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 [연도별 비교의 주요 결과] ① 전국 범죄피해율과 범죄발생인식의 동일한 변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및 동네의 향후 범죄발생 증가에 대한 응답이 

2017년 대비 2019년 증가하였는데, 제3장에서 살펴본 전국 범죄피해 실태에서도 

동일한 변화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6년 대비 2018년 전체(재산 및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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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율이 소폭 증가하였는데, 범죄발생인식 역시 이와 유사하게 변화한 것이

다. 이러한 범죄피해율과 범죄발생인식의 증가는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요인이기에 향후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② 범죄발생인식

과 범죄두려움의 상반된 변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범죄발생인식은 2013년

-2015년-2017년 동안 감소하다가 2019년에는 다시금 2015년과 유사한 수준을 

회복한 반면, 범죄두려움은 대부분의 유형에서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그 변화 흐름이 상반되는 상황이다.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에 기초한 두 결과에 

대해 향후 심층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③ 소극적‧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은 연도

별로 특이한 변화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범죄피해 위험이 높은 밤에 범죄

예방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이 적극적 

범죄예방활동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3. 전국범죄피해조사 활용 연구의 분석 및 발전방향

□ 전국범죄피해조사 활용 연구 분석

• [자료수집방법] 2000년 이후 전국범죄피해조사를 활용한 연구(조사자료(데이터)를 

분석한 연구로 한정, 다만 방법론적 의의를 논의한 연구는 포함)를 살펴본 결과, 

국내에서는 학술논문 78건, 연구보고서 3건, 학술대회자료 38건, 학위논문 15건을 

수집하였고, 해외에서는 해외학술논문 7건, 해외학위논문은 2건을 수집하였다. 

• [주요 활용 내용] 수집된 자료의 종속변수 혹은 주된 주제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주로 범죄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유무, 범죄피해 이후의 대응 등)와 범죄피

해 두려움(일반적 두려움, 범죄대상별 두려움, 범죄유형별 두려움 등)에 대한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외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경찰신뢰, 방법론적 개선방

안, 일상생활만족도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 [전국범죄피해조사에 대한 의견 검토] 대부분의 연구에서 향후 정교한 분석을 

위한 조사항목의 추가, 범죄피해 사례수의 부족, 패널 구축을 통한 종단분석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일부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집단의 확대, 범죄피해조사 자체의 

한계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제시하고 있었다. 



10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 향후 전국범죄피해조사를 위한 제언

•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조사기획 및 설계 관련하여, 특히 현재 가구 내 만14세 이상 

가구원 전원 대상 조사에서 조사대상 연령 상향과 더불어 아동‧청소년대상 범죄피

해조사의 정례화를 함께 검토하는 방안, 제5차 조사에서와 유사하게 상습범죄피

해 측정에 대한 개선방안(제5차 조사에 이어 올해도 공표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조사표의 일부 문항 개선 등이 필요하다. 자료의 수집방법과 관련하여, 특히 종이

설문 이외 태블릿을 활용한 조사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는 조사과정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외 패널방식의 전국범죄피

해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높으며 이는 예산과 인력확충을 통해 가능할 것이기에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사자료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시대변화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와 자료공개 확대를 통한 학술적‧
정책적 발전이라는 두 가지 사안이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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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민 영



제1장 

서 론

제1절 | 연구의 의의

범죄피해조사는 공식통계로는 확인할 수 없는 범죄현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특히 

“가시적인 피해정도가 낮은 것이거나, 형사사법절차를 기피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

가 이루어지는 범죄피해, 개인의 사생활이 폭로되는 것을 우려하는 범죄피해”에서 

경찰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심영희, 1990: 279), 사건과 가해자 중심으로 

작성되는 공식통계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범죄현상을 파악하고자 수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피해조사의 배경은 1990년 「범죄피해조사란 무엇인가」라는 한

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로서, 이를 기반으로 1991년 ‘서울 시민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가 시험적으로 실시되었다. 1994년에는 전국을 범위로 한 ‘전국범죄피해에 관한 

조사’가 제1차 조사로 시작되었고 이후 3년을 주기로 실시되었다. 기존 조사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2009년에는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전면적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개편후 제1차 ‘2008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가 실시된 이후에도1) 몇 차례의 개선작

업이 지속되었다.2) 

구체적으로 2011년 수행된 개편후 제2차 ‘2010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는 

조사표의 구성을 간소화(4종에서 3종으로)하고 사건조사표의 포켓방식 질문제시방법 

사용 등을 통해 전체 조사표의 분량을 줄여 조사 부담을 줄였다(김지선․홍영오, 2011: 

1)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전면적 개편과정과 개편내용에 대해서는 김은경 외(2009)의 「2008년 한국
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Ⅵ)」보고서를 참고하길 바란다. 

2) 아래 개편과정의 내용은 최수형 외(2017)의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보고서의 제1장을 참고하
여 재구성 및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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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9). 2013년 수행된 개편후 제3차 ‘2012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는 응답자

의 조사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기 위해서 조사명칭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로 변경

하였고, 범죄피해 선별 질문체계를 보완하는 등 기초 및 사건조사표의 타당성과 정확

성을 향상시켰으며, 범죄유형 분류체계를 수정하고 범죄유형 판별조건식을 재구성하

였다(김은경 외, 2013: 41-43, 104-108). 이러한 개편 과정으로 인하여 2009년 전면개

편 이전 자료뿐만 아니라 2009년 및 2011년의 조사자료 역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사의 전체적 체제가 안정화된 2013년 개편후 제3차 조사를 기점으로, 2015년 

제4차 조사, 2017년 제5차 조사는 기존 조사자료와의 시계열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사가 진행되고 자료가 구축되고 있다. 조사가 실시될 때마다 조사내용과 

방식이 수정되어 이전 조사결과와의 비교분석이 어렵다면, 2년마다 실시되는 정례조

사의 시계열적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이다(최수형, 2015: 12). 이에 제4차 조사에서는 

범죄피해 선별 문항에 설명문을 추가하고, 범죄피해 판별식을 일부 수정하여 괴롭힘 

등 새롭게 조사된 범죄피해를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최수형 외, 2015: 17-84). 

제5차 조사에서는 기초조사표에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으로서 ‘자기통제’ 변인을, 사건

조사표에 범죄피해 이후 범죄예방활동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하였으며, 

조사원 확인사항에 ‘일반 피해 수’를 기입하여 최종 사건조사표수를 결정이 용이하도

록 하였다(최수형 외, 2017: 32-46). 

올해 수행된 개편후 제6차 ‘2018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도 안정적 자료 

구축을 위하여 기존 제3차 조사의 조사체계를 유지하여 진행하였다. 다만 기초조사표

에서 가구구성 관련 문항(가구대표 응답자와의 관계, 혼인상태, 장애인 여부)을 인구주

택총조사와 응답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하였고, 사건조사표 일부 문항에서 

지시문 추가 및 문항보완 등 응답의 명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올해 조사에서는 특별주제로 ‘보이스피싱’ 경험을 조사하였는데, 이는 제1차 

정례조사에서 특별주제로 조사된 ‘피싱과 신용도용’을 고려하여 진행된 주제이다. 

지난 제5차 정례조사에서는 조사의 안정화가 이루어졌다는 판단 아래 특별주제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조사하였으며(최수형 외, 2015: 18), 이번 제6차 정례조사에

서도 그 연속성을 고려하여 ‘보이스피싱’경험을 조사하였다. 다만 조사부담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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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특별주제 조사내용은 조사표의 2페이지 분량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연혁을 배경으로, 올해 보고서에서는 기존 조사와의 시계열적 연속성을 

고려하여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만14세 이상 국민이 경험한 범죄피해를 조사하

여 주요 범죄피해율을 제시하고,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자의 경찰신고 등의 사후

대응,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 범죄에 대한 인식과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기초적 정보

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제2절 | 보고서의 구성

본 보고서는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의 조사과정과 결과를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2장에서는 정례적으로 진행되는 조사의 수행과정을 가능한 상세히 기술하여 본 

조사의 진행을 확인하고 변화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이를 통해 

다음번 정례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제3장에서는 2019년도 조사결과가 모집단의 주요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표본의 

모집단 대표성을 검토하고, 가중치 산출방식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조사결과에 적용

된 범죄피해판별식의 내용을 검토하고 금년 조사의 범죄피해율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만14세 이상 국민들이 2018년 한 해 동안 경험한 개인 대상 

폭력 및 재산 범죄피해와 가구 대상 범죄피해를 연도별로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2019년도 조사의 특별주제인 보이스피싱 경험을 다루었으며, 이는 2009년도 조사에

서도 특별주제(피싱과 신용도용)로 조사되었기에 두 조사의 결과를 비교하여 약 10년

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었다.    

제5장과 제6장에서는 각각 폭력범죄 발생실태와 재산범죄 발생실태를 사건을 기준

으로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범죄피해를 경험함으로써 발생한 여러 비용과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이전 조사 결과(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와 비교

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도 함께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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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에서는 범죄피해 이후 피해자들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범죄피해를 경찰에 

신고하였는지 여부와 그 이후 경찰의 신고처리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와 그 과정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 등을 분석하였다. 

제8장에서는 금년에 조사된 개인 대상의 폭력 및 재산 범죄피해와 가구 대상 범죄피

해와 지역사회 수준, 가구 수준, 개인 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의 관계를 간략히 

분석하였다. 추가로 이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의 연도별 변화

를 살펴보았다. 

제9장에서는 향후 범죄발생 인식 및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범죄로부터 자신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범죄예방활동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인식 및 활동과 개인 수준, 가구 수준, 지역사회 수준의 특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범죄발생 인식, 범죄피해 두려움, 범죄예방활동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았다. 

다만 제8장 제1절~4절과 제9장 제1절~제3절은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복합표본설계

(complex sample design)를 고려한 설문조사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보고서 제8장 도입부분에 간략히 소개하였다. 

제10장에서는 전국범죄피해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수집․검토하여, 어떠한 

조사내용이 중점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확인하였다. 정책과정에서의 과학적 근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가승인통계의 활용도에 관한 조사와 분석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김성근 외, 2018), 전국범죄피해조사의 학술적 활용도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

리고 앞으로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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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요 및 조사내용

제1절 | 조사개요

1. 연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1990년 「범죄피해조사란 무엇인가」와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범죄피해실태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현재는 2년 주기의 정례조사인 「전국범죄피해조사」를 수행하고, 정례조사가 실시되

지 않는 연도에는 비정기적으로 아동‧청소년, 장애인, 사업체 등의 피해대상별 범죄피

해조사, 범죄피해조사의 방법론 등을 연구하고 있다. 

1991년에 처음으로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하였으며(「서울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1994년에 최초로 전국단위의 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하였

다(「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이후 2년 또는 3년에 한번씩 「전국범죄피해

조사」를 실시해오다, 2009년에 2년 주기의 국가승인통계가 되었다. 「전국범죄피해조

사」는 국가승인통계가 되면서, 통계청과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조사에 대한 협조도를 높이고 응답률을 제고하기 위해 승인통계

명과 조사명을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로 변경하였는데, 변

경 후에 응답자들의 거부감과 초기 거절률이 크게 줄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하지만, 과제의 연속성과 직관적인 전달력, 국외 연구들과의 비교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과제명은 그대로 「전국범죄피해조사」를 사용하고 있다.

‘전국범죄피해조사’는 국가승인통계가 되면서 조사의 여러 측면이 변화하였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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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승인통계가 되기 전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단위의 조사였고, 조사대상자의 나이

도 14세 이상, 15세 이상, 만 16세 이상 등으로 변동이 있었다. 국가승인통계가 된 

2009년 조사부터는 조사대상을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만 14세 이상으로 확정하였고,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조사하던 방식에서 가구원 전원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조사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서울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에서는 전화조사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이후 모든 조사에서는 가구방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특별주제 관련하여서는, 국가승인통계가 된 2009년 조사(「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

에 관한 조사연구(VI)」)에서는 ‘피싱 및 신용도용’을, 2017년 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 

2016」)에서는 ‘난폭/보복 운전피해’를 특별주제로 선정하여 조사항목에 추가하였다. 

2019년 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 2018」)에서는 ‘보이스피싱’을 특별주제로 선정하였

는데, ‘피싱 및 신용도용’을 조사한 지 10년이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범죄피해가 

줄지 않고 여전히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은 주제라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실사조사기관 관련하여서는, 국가승인통계가 된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통계청

에서, 2015년 조사부터는 조달청 입찰을 통해 선정된 전문조사업체가 조사업무를 

수행하였다.

「전국범죄피해조사」의 국가승인통계 이전・이후의 대략적인 연혁은 다음과 같다. 

[표 2-1-1]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연혁(국가승인통계 이전)

구분
연구

과제명
조사년도

(발간년도)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1

서울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1991년
(1991년)

- 지난 5년 동안과 1990년에 당한 피해 조사
- 조사대상: 16세 이상(서울)

- 조사방법: 전화조사(한 가구에서 1명만 조사)

- 조사기간: 1991.2.6.~2.11.

- 조사완료: 2,000 가구(명)

- 조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에이 씨 닐슨(주) 한국지사

2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1994년
(1995년)

- 1993년에 당한 피해 조사
- 조사대상: 14세 이상(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 조사방법: 가구방문조사(한 가구에서 1명만 조사)

- 조사기간: 1994.4.1.~4.15.

- 조사완료: 2,029명
- 조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협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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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심영희 외(1991)의 제2장 참고; 최인섭‧박순진(1993); 최인섭‧기광도(1997); 박순진‧최영신(1999); 장준
오(2000); 최인섭 외(2003); 김지선 외(2006) 각각 제1장 참고

구분
연구

과제명
조사년도

(발간년도)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3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II)

1997년
(1997년)

- 1996년에 당한 피해 조사
- 조사대상: 15세 이상(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 조사방법: 가구방문조사(한 가구에서 1명만 조사)

- 조사기간: 1997.5.1.~5.7. (서울/경기는 6.20일 까지 추가 조사) 

- 조사완료: 2,040명
- 조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협조대학

4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III)

1999년
(1999년)

- 1998년에 당한 피해 조사
- 조사대상: 15세 이상(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 조사방법: 가구방문조사(한 가구에서 1명만 조사)

- 조사기간: 1999.5.1.~5.10.

- 조사완료: 2,100명
- 조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협조대학 학생 중에서 조사원 선발)

5

세계범죄 
피해조사 : 

한국편

2000년
(2000년)

- UNICRI 주관, UN 제공 조사표 사용/ 지난 5년 동안과 1999년에 당한 피해 조사
- 조사대상: 만 16세 이상(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 조사방법: 가구방문조사(한 가구에서 1명만 조사)

- 조사기간: 2000.6.28.~7.21.

- 조사완료: 2,043명
- 조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리서치플러스연구소

6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IV)

2003년
(2003년)

- 2002년에 당한 피해 조사
- 조사대상: 15세 이상(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 조사방법: 가구방문조사(한 가구에서 1명만 조사)

- 조사기간: 2003.2.17.~3.7.

- 조사완료: 2,048명
- 조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리서치뱅크, 조사협조대학

7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V)

2006년
(2006년)

- 2005년에 당한 피해 조사
- 조사대상: 15세 이상(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 조사방법: 가구방문조사(한 가구에서 1명만 조사)

- 조사기간: 2006.3.27.~4.7.

- 조사완료: 2,050명
- 조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IRI조사원풀/조사협조대학 학생 중 조사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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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

과제명
조사년도

(발간년도)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1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VI)

2009년
(2009년)

* 통계작성 지정기관 승인(2009.7.22.) 

* 국가승인통계번호 획득(2009.8.12.)

- 2008년에 당한 피해 조사(특별주제: 피싱 및 신용도용)

- 조사대상: 만 14세 이상(전국)

- 조사방법: 가구방문조사
- 조사기간: 2009.9.14.~9.23.(보완조사: 9.30~10.30)

- 조사완료: 4,710가구, 10,671명
- 조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계청 조사대행과

2
전국범죄피해
조사 2010

2011년
(2011년)

- 2010년에 당한 피해 조사(특별주제: 없음)

- 조사대상: 만 14세 이상(전국)

- 조사방법: 가구방문조사
- 조사기간: 2011.4.26.~5.13.

- 조사완료: 7,550가구, 16,557명
- 조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계청 (표본과, 조사대행과)

3
전국범죄피해
조사 2012

2013년
(2014년)

* ‘전국범죄피해조사’ 에서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로 국가승인통계명과 
조사명 변경

* 가구주에서 가구대표 응답자로 용어 변경
- 2012년에 당한 피해 조사(특별주제: 없음)

- 조사대상: 만 14세 이상(전국)

- 조사방법: 가구방문조사
- 조사기간: 2013.5.29.~6.12.

- 조사완료: 6,300가구, 13,317명
- 조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계청(표본과, 조사대행과)

4
전국범죄피해
조사 2014

2015년
(2015년)

- 2014년에 당한 피해 조사(특별주제: 없음)

- 조사대상: 만 14세 이상(전국)

- 조사방법: 가구방문조사
- 조사기간: 2015.5.29.~7.17. (메르스로 인한 연장)

- 조사완료: 6,960가구, 14,976명
- 조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밀워드 브라운미디어리서치

5
전국범죄피해
조사 2016

2017년
(2017년)

- 2016년에 당한 피해 조사(특별주제: 난폭/보복 운전피해)

- 조사대상: 만 14세 이상(전국)

- 조사방법: 가구방문조사
- 조사기간: 2017.5.1.~6.16.

- 조사완료: 6,100가구, 13,257명
- 조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칸타 퍼블릭

6
전국범죄피해
조사 2018

2019년
(2019년)

- 2018년에 당한 피해 조사(특별주제: 보이스피싱)
- 조사대상: 만 14세 이상(전국)

- 조사방법: 가구방문조사
- 조사기간: 2019.5.30.~7.21.

- 조사완료: 6,704 가구, 13,136명
- 조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표 2-1-2]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연혁(국가승인통계 이후)

자료: 김은경 외(2009) 3/4장 참고; 김지선･홍영오(2011); 김은경 외(2009); 최수형 외(2015); 최수형･조영
오(2017) 각 2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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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체계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총괄 및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통계청과 협조하여 국가승인통계 관련 업무를 진행하며, 조사업체인 한국갤럽조사연

구소가 현장조사 및 자료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다([그림 2-1-2] 참고).

구체적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발주하여 조사수

행업체를 선정하였다. 통계청에 통계작성 컨설팅을 신청하여 단계별 컨설팅을 받았으

며,3)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표본설계와 가중치 부여 및 추정방식 등을 결정하

였다. 인지면접조사와 예비조사를 통해 조사표를 확정하였고, 조사지침서를 본 조사

에 맞게 개편하였다. 통계청에 행정자료 활용가능 여부 판단을 의뢰하였으며, 통계작

성 변경 승인을 신청하였다. 변경 승인을 받은 후에는 지역별 조사원 교육을 진행하였

고, 일부 조사 실사에는 직접 참여하였다. 조사기간 중에는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조사원과 슈퍼바이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조사원 간담회를 

통해 조사원들이 조사 시에 겪었던 애로사항과 향후 개선을 요청하는 사항들을 확인

하고 자료로 정리하였다. 조사완료 후에 조사수행업체가 제출한 결과 데이터를 검수

하고, 최종 데이터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보고서 작성 후에는 다양한 경로

를 통해 보고서 및 데이터 등의 결과 제공방안을 결정하였다. 

[그림 2-1-1] 추진체계

조사업체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통계청

     ▲   ▲

∘국가승인통계 관련 
업무협조 요청  ∘용역 수행

▶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

∘용역 발주 및 관리 ∘국가승인통계 관리협력

3) 통계청 조사관리국 통계대행과의 컨설팅(통계작성 컨설팅 제도)은 제1차~제3차 조사에 대한 통
계대행과의 조사대행 이후, 제4차~제6차 조사에 대해 이루어졌다(최수형･조영오, 2017: 262). 금
년에는 현장조사, 자료처리 등에 관해 지원을 받아 통계의 품질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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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통계작성기관이 생산하는 국가승인통계의 작성 및 공표, 서비스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를 통계청이 관리한다. 통계청은 통계품질진단, KOSIS, MDIS, 나라통

계시스템, 국제기구 자료 제공 등과 관련된 업무를 통계작성기관에 요청한다. 한국형

사정책연구원은 국가승인통계 작성기관으로서 통계청이 요청하는 다양한 국가승인통

계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달청 입찰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해 본 조사의 조사업체로 한구갤럽조사연구

소가 선정되었다. 조사업체는 가장 먼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진의 결정사항을 

기반으로 표본설계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인지면접조사와 조사용품 준비, 조사 홍보

를 담당하였다. 지역별 조사원 교육에 함께 참여하였으며, 조사업무를 총괄하였다. 

조사원 및 슈퍼바이저와의 현장점검회의, 조사원 간담회의 사전준비도 담당하였다. 

조사완료 후에는 조사결과에 대한 코딩과 내검을 실시하였고, 최종 결과 데이터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제출하였다.

통계청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신청한 국가승인통계의 행정자료 활용가능 여부

를 검토하여 회신하였다.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통계작성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해 승인하였다. 통계작성 컨설팅 대상 통계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본 과제에 대해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그밖에도 자체통계품질진단을 비롯하여 국가승인통계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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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추진체계 기관별 담당업무 

기관 담당업무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 과제수행 총괄
 - 연구계획 수립
 - 조사용역 발주 및 용역수행 관리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표본설계방식 결정
 - 인지면접조사 실시
 - 행정자료 활용가능 여부 판단 의뢰
 - 조사표 및 조사지침서 개편  
 - 국가승인통계 통계작성 변경승인 신청
 - 지역별 조사원 교육
 - 조사 실사 참여
 - 조사원 및 슈퍼바이저 현장점검회의 개최
 - 조사원 간담회 개최
 - 가중치 부여 및 추정방법 결정
 - 최종 데이터 검수 및 데이터 분석
 - 보고서 작성 및 발간
 - 보고서 및 조사결과 제출, 웹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결과 제공
 - 2020년 추진계획 수립

∙ 통계작성 컨설팅
 - 컨설팅 신청
 - 회의 추진 및 컨설팅 결과 반영

∙ 국가승인통계 관리
 - 자체통계품질진단, KOSIS, MDIS, 나라통계시스템, 국제기구 자료 제공 외

조사업체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 조사용역 수행
 - 표본설계 실시
 - 인지면접조사 사전준비
 - 조사용품 준비 및 조사 홍보
 - 지역별 조사원 교육
 - 조사업무 총괄
 - 조사원 및 슈퍼바이저 현장점검회의, 조사원 간담회 사전준비
 - 데이터 코딩 및 내검
 - 최종 결과 데이터 제출 

통계청

∙ 행정자료 활용가능 여부 판단
∙ 통계작성 변경 승인  
∙통계작성 컨설팅
 - 대상 통계 선정 및 컨설팅 제공
∙ 국가승인통계관련 업무협조 요청
 - 자체통계품질진단, KOSIS, MDIS, 나라통계시스템, 국제기구 자료 제공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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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일정

1월에는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업체 선정을 위한 사전작업을 시작하였다. 먼저, 

발주 예정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였고, 산정결과를 바탕으로 조달

청 입찰을 추진하였다. 표본설계를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도 2월부터 시작하였다. 조사

업체가 결정된 후에는 조사표 개편을 위한 인지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표에 전

반적인 검토과정을 거친 후,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예비조사를 통한 검증과정 후에

는 본조사 준비작업을 시작하였다. 조사지침서 개정을 비롯하여 조사용품 준비와 홍

보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통계청에 행정자료의 활용가능 여부 판단을 의뢰하여 5월

에 결과를 받은 이후, 통계작성 변경 승인 역시 5월에 완료하였다. 이후 지역별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고 실사를 진행하였다. 연구진은 일부 지역별 실사에 직접 참여함으로

써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고, 조사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다. 조사기간 중에는 조사원과 

슈퍼바이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회의를 실시하였다. 통계청 통계대행과 통계작성 컨

설팅팀과 함께 진행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듣고,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가중치 부여와 추정방식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으며, 결과 통계표 

개편을 위한 연구진 회의도 계속해 나갔다. 11월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12월에 

조사업체가 제출한 모든 산출물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다. 

통계청의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2월에 통계작성 컨설팅을 신청

하였다. 3월에 대상 통계로 선정되어, 단계별로 컨설팅을 받으며 추진하였다. 2019년

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해야하는 해로, 3월에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을 제출하

였으며, 12월에 진단결과를 제출하였다. 

조사의 결과물 관련하여, 향후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의 조사결과를 통계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나라통계시스템과 MDIS 관련 부서에는 마이크로데이터를 포함한 

관련 파일을 제출하고, KOSIS와 국제기구 자료 제공과 관련해서는 해당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제출할 예정이다.

연구원 과제수행 일정으로는, 2월에 수정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였고, 3월에 착수보고

회를 개최하였다. 7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11월에는 최종보고서를, 12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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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주요 추진내용 국가승인통계 관리
연구원 

과제수행

1월 연구계획 수립 국가통계 품질개선 컨설팅 신청

2월
발주예정 용역 원가계산 의뢰 통계작성 컨설팅 신청 수정 연구

계획서 제출전문가 자문회의(2회) 국가승인통계관리 교육

3월

조사업체 선정을 위한 조달청 입찰 공고
KOSIS 통계DB관리시스템 이용자 정기교
육

착수보고서
제출

제안서 평가위원회
통계조정과, 조사시스템관리과와 업무추진
회의

착수보고회 
개최

전문가 자문회의(1회) 자체통계품질진단 추진계획 제출

4월

전문가 자문회의(2회)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 제출
조사업체와 용역 기술협상 및 계약체결 조사시스템관리과와 업무추진회의
조사표 인지면접조사 나라통계시스템 조사통계 사용자교육
조사업체 용역 착수보고회 통계대행과와 통계작성 컨설팅 회의
행정자료 활용 가능 여부 판단 의뢰

5월

예비조사 조사표 확정 및 조사원 교육
예비조사 실시
조사용품 준비 및 조사 홍보
통계작성 변경승인 신청 및 승인
본조사 조사표확정/지역별 조사원교육
본조사 실시

6월
지역별 조사원 교육, 연구진 조사 참여 통계대행과 통계작성 컨설팅 회의 2회 중간보고서 

제출지역별 조사원 및 슈퍼바이저 현장검검 자체통계품질진단 담당자 교육

7월
연구진 일부 지역 조사 참여 자체통계품질진단 담당자 교육 중간보고회 

개최
전문가 자문회의(2회)
데이터 코딩 및 내검

8월
데이터 코딩 및 내검
조사원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1회)

9월 최종 데이터 검수,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전문가 자문회의(2회)

10월 분석 및 보고서 작성

11월 분석 및 보고서 작성 통계작성기관 워크숍
최종보고서 
제출

12월~

2020

년

조사업체 산출물 최종 점검, 용역 종료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 제출
최종수정
보고서제출

2020년 추진계획 수립(대내외 조사결과 
제출 및 학술대회 개최)

교정 및 
보고서발간

결과 제공: 통계청 KOSIS, 나라통계시스템, 

MDIS, 국제기구 자료 제공

보고서 및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학술대회개최

[표 2-1-4] 연구 수행 절차 

자료: 최수형･조영오(2017: 29)를 참고하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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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12월에 보고서를 발간하고 2020년 2월에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서 전문(PDF 파일)을 제공할 계획이다. 마이크로데이

터를 포함함 관련 파일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통계포털 CCJS(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

보)를 통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한, 2020년도에는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의 조사결

과를 바탕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성과확산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4. 결과 제공

「전국범죄피해조사」의 결과는 보고서와 마이크로데이터뿐만 아니라 통계DB와 웹

페이지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보고서는 조사년도 12월에 책자로 발간되고, 보고서 전문 

PDF 파일은 조사년도 다음해 2월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c.re.kr/ 

index.jsp#none)에서 제공한다. 예를 들어, 2017년에 조사한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의 

보고서는 2017년 12월에 책자를 발간하였고, 2018년 2월에 PDF 파일 서비스를 실시하

였다. PDF 파일은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그림 2-1-2] 결과 제공(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보고서)

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 [검색일: 2019.10.26.]
(https://www.kic.re.kr/pubdata/public/Read.jsp?paramNttID=10276&para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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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죄통계포털 CCJS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통계포털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를 서비스하고 있다. 범죄와 형사사법 관련 통계를 제공하

고 있는 CCJS(www.crimestats.or.kr/portal/main/indexPage.do)에서는 「전국범죄피

해조사」의 결과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그림 2-1-3] 결과 제공(범죄통계포털CCJS) 

자료: 범죄통계포털 CCJS 홈페이지 [검색일: 2019.10.26.]
(http://www.crimestats.or.kr/portal/main/indexPage.do)

1) 통계DB

CCJS에서는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주요 결과를 통계DB로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메뉴는 크게 기초통계표 분석과 상세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용자가 원하

는 시계열 데이터를 직접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다. 이용자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에는 영문 통계DB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전국범

죄피해조사」의 국･영문 조사표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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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결과 제공(범죄통계포털 CCJS-통계DB)

자료:  범죄통계포털 CCJS 홈페이지 [검색일: 2019.10.26.]
(http://www.crimestats.or.kr/portal/stat/victimEasyStatPage.do)

2) 마이크로데이터

CCJS의 ‘마이크로데이터’ 메뉴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조사연구과

제의 마이크로데이터, 조사표, 보고서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행한 모든 

「전국범죄피해조사」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웹페이지

CCJS의 ‘범죄동향’ 메뉴에서는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주요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지표 인포그래픽스’에서는 인포그래픽 정보로, ‘범죄피해 동향’에서는 다양한 

차트와 테이블로 서비스하고 있다.

다. 국가통계포털 KOSIS

통계청은 국가통계포털(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을 통해 우

리나라의 주요 통계를 서비스하고 있다. 현재는 300여 개 기관이 작성하는 경제·사회·

환경에 관한 1,000여 종의 국가승인통계를 수록하고 있는데4), 「전국범죄피해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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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도 국가통계포털 KOSIS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1) 통계표

현재 KOSIS(kosis.kr/index/index.do)에서는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주요 결과 총 

38개의 통계표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에게 보다 유용하고 활용도 높은 통계표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12월에는 일부 항목에 대한 개편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림 2-1-5] 결과 제공 (국가통계포털 KOSIS-통계표)

5)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 홈페이지  [검색일: 2019.10.26.]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
armTabId=M_01_01

2) 통계설명자료

KOSIS(http://meta.narastat.kr/)에서는 국가승인통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통

계설명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와 조사표를 비롯하여 「전국

범죄피해조사」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4) 국가통계포털 KOSIS 홈페이지(http://kosis.kr/serviceInfo/kosisIntroduce.do)[검색일: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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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결과 제공(국가통계포털 KOSIS-통계설명자료)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 홈페이지(http://meta.narastat.kr/) [검색일: 2019.10.26.]

라. 국가지표체계 K-indicator

통계청의 국가지표 서비스는 가치지향적 지표를 모아 한 곳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국가지표체계(K-indicator)와 각 부처에서 제공하는 정책모니터링 지표인 e-나라지표

로 이원화되어 있다. 국가지표체계(K-indicator)는 국가발전과 국민의 웰빙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표를 한 곳에서 제공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 전 분야 

및 여러 영역에 대한 국가발전의 수준과 국민의 삶을 모니터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5)

5) 국가지표체계 K-indicator 홈페이지(http://www.index.go.kr/unify/intro.do?page=tot)[검색일: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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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통계청 국가지표 서비스 

자료: 국가지표체계 K-indicator 홈페이지
(http://www.index.go.kr/unify/intro.do?page=tot)[검색일: 2019.10.26.]

국가지표체계 K-indicator(http://www.index.go.kr/unify/main.do?clasCd=10)에

서는 ‘범죄와 사법정의’의 ‘범죄피해’ 지표로 「전국범죄피해조사」의 결과인 범죄피해

두려움과 범죄피해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2-1-8] 결과 제공(K-indicator)

자료: 국가지표체계 K-indicator 홈페이지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4)[검색일: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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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MDIS

통계청은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마이크로데이터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등 타 통계작성기관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MDIS(MicroData 

Integrated Service)를 구축, 다양한 통계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

고 있다.6)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보고서가 발간되면, 결과 데이터와 

조사표 등을 통계청에 제출한다. 통계청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MDIS(mdis.kostat. 

go.kr/index.do)에서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

[그림 2-1-9] 결과 제공(MDIS)

자료:  MDIS 홈페이지 [검색일: 2019.10.26.]
ttps://mdis.kostat.go.kr/pageLink.do?link=content/SISMN010100&curMenuNo=UI_POR_P1001 

6) MDIS 홈페이지 https://mdis.kostat.go.kr/pageLink.do?link=content/SISMN010100&curMenuNo= 

UI_POR_P1001 [검색일: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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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홈페이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rea Social Science Data Archive, 

KOSSDA)과 MOU를 체결하여, 연구원에서 수행한 조사연구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은 연구기관들과 개인 연구자들이 산출하는 조사자료, 

통계자료, 면접 및 구술자료, 기록문서, 관찰기록 등의 연구자료를 수집하여 디지털 DB로 

구축하고, 이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7) 「전국범죄피해

조사」의 자료는 KOSSDA 홈페이지(https://kossda.snu.ac.kr/)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다.

자료:  KOSSDA 홈페이지   [검색일: 2019.10.26.] 
(https://kossda.snu.ac.kr/simple-search?query=%EC%A0%84%EA%B5%AD%EB%B2
%94%EC%A3%84%ED%94%BC%ED%95%B4%EC%A1%B0%EC%82%AC)

[그림 2-1-10] 결과 제공(한국사회과학자료원 홈페이지) 

7) KOSSDA 홈페이지(https://kossda.snu.ac.kr/component/about)[검색일: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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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 조사설계

1. 조사내용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의 조사내용은 기본적으로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의 

조사내용과 동일하다. 다만, 특별주제 문항이 변경되었고, 일부 보기 항목과 지시문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였다. ‘전국범죄피해조사’는 국가승인통계(승인통계명: 국민생

활안전실태조사)로서 시계열적인 연속성이 매우 중요하다. 조사표를 현재에 맞게, 

시의적절한 내용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으나, 조사표 개편을 위해서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향후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조사표는 만 14세 이상인 모든 응답자가 작성하는 기초조사표와 범죄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만이 작성하는 사건조사표(파란색)로 구분된다. 기초조사표는 가구대표 응답자

용(초록색)과 가구원용(연두색)으로 각각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있다. 특히 가구대표 

응답자는 가구8)의 생활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반드시 가구주이거나 세대주일 

필요는 없다(김은경 외, 2013: 42). 

기초조사표
사건조사표

가구대표 응답자용 가구원용

[그림 2-2-1] 조사표 종류 

8)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를 의미하며, 주민
등록상 세대나 혈연이나 혼인을 기준으로 하는 가족과는 상이한 개념임(통계청, 20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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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표를 작성하는 순서는 가구대표 응답자와 가구원이 먼저 각각의 가구대표 응답

자용과 가구원용 기초조사표를 작성한다. 그리고 기초조사표에서 2018년에 범죄피해

를 경험했다고 답한 사람만 추가로 사건조사표를 작성한다. 기초조사표는 한 명당 

한 부씩 작성하며, 사건조사표는 상습피해인 경우를 제외하고(상습피해는 1부 작성), 

범죄피해를 경험한 수만큼 추가로 작성하게 된다.

자료: 최수형 외(2015: 18) [그림 2-1] 참고

[그림 2-2-2] 조사표 작성 프로세스

가. 기초조사표

기초조사표는 기본 문항과 특별주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 문항은 시계

열적으로 연속성을 유지하는 문항이고, 특별주제 문항은 해당 조사년도의 특별주제에 

맞게 추가된 문항이다.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의 특별주제는 보이스피싱으로 관련 

문항은 총2페이지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기초조사표의 문항 구조는 다음과 같으며, 「전국범죄피

해조사 2016」과 비교해볼 때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에 있어 졸업여

부를 기준으로 명확히 조사하고, 특별주제 문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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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가구대표 응답자 가구원 가구대표 응답자 가구원

H. 가구 구성 × H. 가구 구성 ×

I. 동네와 이웃 
환경

○
I. 동네와 이웃 

환경
○

II. 

일상
생활과 범죄 
예방 활동

 5. 일반적 두려움 ○

II. 

일상 생활과 
범죄 예방 

활동

 5. 일반적 두려움 ○

 6. 범죄피해 대상별 두려움 ○  6. 범죄피해 대상별 두려움 ○

 7. 범죄피해 유형별 두려움 ○  7. 범죄피해 유형별 두려움 ○

 8. 범죄피해 취약성 인지 ○  8. 범죄피해 취약성 인지 ○

 9. 지인의 범죄피해 여부 ○  9. 지인의 범죄피해 여부 ○

 10. 대중교통 이용 빈도 ○  10. 대중교통 이용 빈도 ○

 11. 늦은 귀가 빈도 ○  11. 늦은 귀가 빈도 ○

 12. 만취 귀가 빈도 ○  12. 만취 귀가 빈도 ○

 13. 집이 비어있는 시간 ×  13. 집이 비어있는 시간 ×

 14. 일상생활 만족도 ○  14. 일상생활 만족도 ○

 15. 일상생활 ○  15. 일상생활 ○

 16. 범죄예방 활동 ○  16. 범죄예방 활동 ○

III. 

배경 문항

 17. 현 동네 거주기간 ×

III. 

배경 문항

 17. 현 동네 거주기간 ×

 18. 이사 경험 및 횟수 ×  18. 이사 경험 및 횟수 ×

 19. 현재 거주 집에서 영업 여부 ×  19. 현재 거주 집에서 영업 여부 ×

 19-1. 영업을 알리는 상호 혹은 
간판

×
 19-1. 영업을 알리는 상호나 

간판
×

 20. 주택소유 유형 ×  20. 주택소유 유형 ×

 21. 교육정도 ○  21. 교육정도 ○

 21-1. 상세 교육정도 ○

 22. 월평균 가구소득 ×  22. 월평균 가구소득 ×

IV.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겪은 

피해 경험

○

IV.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겪은 

피해 경험

○

V. 

난폭/보복운
전 경험 관련

○
V. 

보이스피싱 
경험

○

VI. 조사원 
확인사항

 점검 항목 ○

VI. 조사원 
확인사항

 점검 항목 ○

 2. 조사대상 가구와 주변의 방범
수준

×
 2. 조사대상 가구와 주변의 방범

수준
×

 3. 주택의 유형 ×  3. 주택의 유형 ×

[표 2-2-1] 기초조사표 문항 구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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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문항 및 변경 사항 검토

가구대표 응답자용 기초조사표는 크게 [H. 가구 구성], [I. 동네와 이웃 환경], [II. 

일상생활과 범죄예방 활동], [III. 배경 문항], [IV.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겪은 피해 

경험], [V. 보이스피싱 경험], [VI. 조사원 확인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원용 조사표에는 가구대표 응답자용 기초조사표에 있는 [H. 가구 구성]의 전체 

문항, [II. 일상생활과 범죄예방 활동]의 집이 비어있는 시간, [III. 배경 문항]에서 교육

정도를 제외한 모든 문항, [VI. 조사원 확인사항]에서 조사대상 가구와 주변의 방범수

준, 주택의 유형 문항 등이 빠져 있다. 가구원 개인이 아닌 가구에 대한 질문은 가구대

표 응답자만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조사문항별로 응답기준 시점이 상이하기에, 아래 표에서는 이를 명확히 구분

하여 제시하였다. 

기준 시점
문항

(level1)
문항(level2) 문항(level3)

현재 H. 가구 
구성

실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
구원 전체에 대해 작성

가구대표 응답자와의 관계

성별

실제 생년월

혼인상태

직업

종사상 지위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 소지 여부

출신 국가(외국인만 응답)

사유 코드(조사원 작성)

2018년 연말 I. 동네와 
이웃 환경

1. 동네 주위환경에 대한 인식 1) 쓰레기 무단투기, 지저분

2) 어둡고 후미진 곳

3) 방치된 차나 빈 건물

4) 기초 질서 미준수자

5) 불량 청소년 무리

6)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

2.동네 사람들에 대한 인식 1) 이웃 간 친밀도

2) 동네 이야기

3) 이웃 돕기

[표 2-2-2]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기초조사표 상세 문항 구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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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시점
문항

(level1)
문항(level2) 문항(level3)

4) 동네 행사와 모임 참여

5) 괴롭힘 당하는 아이 보호

6) 범죄사건 신고

7) 범죄예방 순찰활동 참여

3.동네 경찰에 대한 신뢰도 1) 순찰활동

2) 신속한 출동

3) 범인 검거

2018년 과 
비교하여 현재

4. 범죄발생 증감에 대한 예상 1)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

2) 내가 살고 있는 동네(지역)의 범죄

현재 II. 

일상
생활과 
범죄

예방 활동

5. 일반적 두려움 1)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2)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6. 범죄피해 대상별 두려움 1) 나 자신

2) 배우자(애인)

3) 자녀

7. 범죄피해 유형별 두려움 1) 몰래 돈이나 물건을 훔쳐갈 것에 
대한 두려움

2) 강제로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갈 것
에 대한 두려움

3) 구타(폭행) 당하여 다칠 것에 대한 
두려움

4) 속임을 당해 재산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5)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6) 물건이나 재산을 부수거나 못쓰게 
할 것에 대한 두려움

7) 집에 침입할 것에 대한 두려움

8) 쫓아다니거나 집요하게 괴롭힐 
것에 대한 두려움

8. 범죄피해 취약성 인지 1) 범죄피해 가능성

2) 폭행 방어능력

3) 범죄피해 결과의 심각성 및 지속성

2018년 한 해 
동안

9. 지인의 범죄피해 여부 1) 신체 피해

2) 재산 피해

10. 대중교통 이용 빈도

11. 늦은 귀가 빈도

12. 만취 귀가 빈도

13. 집이 비어있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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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시점
문항

(level1)
문항(level2) 문항(level3)

14. 일상생활 만족도

15. 일상생활 1) 외출시 고급스런 옷차림 

2) 유명 브랜드 사용

3) 범죄관련 프로그램  시청

4) 범죄관련 대화

5) 위험한 일 시도

6) 포기 성향

7) 쉽게 화를 내는 정도

8) 몸으로 하는 일 선호

9) 현재 일에 대한 관심

10) 남에 대한 동정심

16. 범죄예방 활동 1) 야간 문단속

2) 호신도구 소지

3) 야간 동행

4) 위험지역 피함

5) 야간 외부활동 자제

6) 야간 혼자 택시탑승 자제

7) 동네 자율방범활동 참여

8) 집을 비울 때 이웃에게 도움 요청

현재 III. 

배경 문항
17. 현 동네 거주기간

최근 5년 
이내(2014년 

1월부터 
지금까지)

18. 이사 경험 여부 및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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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시점

문항
(level1)

문항(level2) 문항(level3)

현재 19. 현재 거주 집에서 영업 여부

  19-1. 영업을 알리
는 상호나 간판

20. 주택소유 유형

21. 교육정도

21-1. 상세 교육정
도

2018년 
한 해 
동안

22. 월평균 가구소득

IV. 작년
(2018년) 

한 해 동안 
겪은 피해 

경험

23. 속임(사기)으로 인한 재산피해 경험 여부 및 피해 
횟수

24. 물건을 도둑맞거나 빼앗긴, 또는 그럴 뻔한 경험 
여부 및 피해 횟수

25. 주거침입을 당했거나 그럴 뻔한 경험 여부 및 피
해 횟수

26. 재산이나 물건을 부수거나 못쓰게 한  피해경험 
여부 및 피해 횟수

27. 예시 장소에서 폭행이나 위협(협박) 또는 도둑을 
맞았거나 그럴 뻔한 경험 여부 및 피해 횟수

28. 예시 방법으로 폭행이나 위협(협박)을 당했거나 
그럴 뻔한 경험 여부 및 피해 횟수

29. 예시 사람들로부터 도둑, 폭행, 위협 또는 괴롭힘
을 당했거나 그럴 뻔한 경험 여부 및 피해 횟수

30. 예시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성적인 접촉을 당했거
나 그럴 뻔한 경험 여부 및 피해 횟수

2018년 
한 해 
동안

V. 보이스 
피싱 경험

31.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 메신저 
메시지 수신 여부 31-1. 수법

31-2. 송금이나 
금융정보 요구 기관

31-3. 송금이나 
금융정보  요청 이유

31-4.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을 바로 
끊거나 삭제한 이유

32.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 수신 빈도

33.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 경로

34. 송금하거나 금융정보를 알려준 경험 여부 및 횟수

35.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 발생 여부 및 
손해액 35-1. 재산상 손해 

미발생 이유

[표 2-2-3]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기초조사표 상세 문항 구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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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시점

문항
(level1)

문항
(level2)

문항(level3)

현재 VI. 

조사원 
확인사항

1. 점검 
항목

23번 
속임관련

피해경험 여부 
피해 횟수

일반
피해 수 

상습
피해 수

사건
조사표 수

24번 
물건관련
(미수포함)

피해경험 여부 
피해 횟수

일반
피해 수 

상습
피해 수

사건
조사표 수

25번 
침입관련
(미수포함)

피해경험 여부 
피해 횟수

일반
피해 수 

상습
피해 수

사건
조사표 수

26번 
손상관련

피해경험 여부 
피해 횟수

일반
피해 수 

상습
피해 수

사건
조사표 수

27번 
장소관련
(미수포함)

피해경험 여부 
피해 횟수

일반
피해 수 

상습
피해 수

사건
조사표 수

28번 
방법관련
(미수포함)

피해경험 여부 
피해 횟수

일반
피해 수 

상습
피해 수

사건
조사표 수

29번 
지인관련
(미수포함)

피해경험 여부 
피해 횟수

일반
피해 수 

상습
피해 수

사건
조사표 수

30번 
성추행관련
(미수포함)

피해경험 여부 
피해 횟수

일반
피해 수 

상습
피해 수

사건
조사표 수

총 피해 경험 수 (미수 포함)

총 사건조사표 수

2. 조사
대상 

가구와 
주변의 

방범수준

1) 특수 잠금장치

2) 방범창(쇠창살)

3) 비디오폰이나 현관문 구멍

4) 출입카드 사용

5) 도난 경보시스템

6) 경비원

7) CCTV 등의 감시카메라

8) 외부 조명

9) 유흥업소 밀집지역

10) 재개발 또는 재건축 공사장

11) 공단지역(공장 밀집지역)

12) 대규모 재래시장

3. 주택의 
유형

주택 유형

아파트/

오피스텔
단지 규모 층수 형태

그 외 지상/ (반)지하/ 옥상(옥탑)

[표 2-2-4]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기초조사표 상세 문항 구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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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에서는 조사내용에 대한 응답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

여, 아래 표의 내용에 대하여 조사표를 변경하였다. 

[H. 가구 구성]은 가구대표 응답자만 작성하는 부분으로, 조사시점에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가구원에 대해 작성하는 것이다. 가구 구성 관련 항목을 조사함에 있어  

본 조사에서는 ‘아래 보기를 활용하여’라는 문구를 넣고, 보기 번호를 추가하여 조사표 

작성 전에 하단의 보기 항목을 인지하도록 하였다.

[그림 2-2-3] 기초조사표 변경 (H. 가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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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대표 응답자와의 관계]의 보기 항목은 인구총조사 조사문항을 검토하여 보다 

간명하게 수정하였다(통계청, 2018: 20). 손자녀, 손자녀의 배우자, 증손자녀, 증손자

녀의 배우자를 ‘손자녀(증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로 통합하였고, 가구대표 응답자

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가구대표 응답자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가구대

표 응답자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로 통합하였다.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① 가구대표 응답자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        ⑧ 손자녀의 배우자
 ⑨ 증손자녀     ⑩ 증손자녀의 배우자
 ⑪ 조부모
 ⑫ 가구대표 응답자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⑬ 가구대표 응답자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⑭ 기타

⇨

 ① 가구대표 응답자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증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⑧ 조부모
 ⑨ (가구대표 응답자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⑩ 기타

[그림 2-2-4] 기초조사표 변경(가구대표 응답자와의 관계) 

본 조사에서는 가구를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로 정의하였다(통계청, 2014). 그렇기에 ‘군 입대, 주말부부 등의 사유

로 같이 살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여 조사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혼인상태]의 보기 항목을 [① 미혼, ② 현재 배우자 있음(동거 포함), 

③ 사별이나 이혼(별거 포함)]으로 변경하였다. 즉, 현재 함께 살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현재 배우자 있음에 동거를, 사별이나 이혼에 별거를 포함시킴으로써 응답자들이 혼

란 없이 보다 명확히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① 미혼
 ② 현재 배우자 있음
 ③ 사별이나 이혼 ⇨

 ① 미혼
 ② 현재 배우자 있음(동거 포함)

 ③ 사별이나 이혼(별거 포함)

[그림 2-2-5] 기초조사표 변경 (혼인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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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범죄피해조사 2016」에서는 가구원이 장애인인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 복지카

드9)를 가지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개인이 판단하는 장애인 여부와 법률상 장애인 

여부가 상이하기 때문에, 금년 조사에서는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응답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10)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장애인만 응답

⇨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 소지여부

장애인 복지카드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그림 2-2-6] 기초조사표 변경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소지 여부) 

[II. 일상생활과 범죄예방 활동]의 11번과 12번 문항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행동하고 

있는 빈도(한 달 평균 며칠 정도)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보기 항목 중 기존의 ‘거의 

매일’ 항목에 대해서 응답자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상이할 가능성이 있었다(일주일에 

‘6일∼7일’, ‘5일∼7일’, ‘4일∼7일’ 등). 이에  다른 보기 항목을 고려하여 일주일에 

4∼7일’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보다 명확하게 변경하였다.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이하 “장애인등록증 등”이라 한다)중 1종류만 발급함.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검색일: 2019.10.9.]

10) 전국범죄피해조사를 활용한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주관적 장애여부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
에, 장애인 복지카드 유무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응답자의 장애여부를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
하고 있었다(오봉욱, 2016; 2018; 오봉욱･양승돈, 2017).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11  귀하는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한 달 

평균 며칠 정도 저녁 10시 이후 집에 들어갔습니까?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2 ~ 3일
  ③ 일주일에 하루
  ④ 보름에 하루
  ⑤ 한 달에 하루
  ⑥ 거의 또는 전혀 없음

11  귀하는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한 달 

평균 며칠 정도 저녁 10시 이후 집에 들어갔습니까?

  ① 거의 매일(일주일에 4일 이상)

  ② 일주일에 2 ~ 3일
  ③ 일주일에 하루
  ④ 보름에 하루
  ⑤ 한 달에 하루
  ⑥ 거의 또는 전혀 없음

[그림 2-2-7] 기초조사표 변경 (II. 일상생활과 범죄예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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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배경 문항]의 20번 문항 [주택소유 유형]의 보기 항목 역시 인구총조사의 문항

을 고려하여(통계청, 2018: 18)11) 다음과 같이 그 범주를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였다.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20  현재 사시는 집의 소유 형태는 무엇입니

까?

  ① 자기 집
  ② 전세
  ③ 보증부 월세
  ④ 월세(사글세)

  ⑤ 무상

⇨

20  현재 사시는 집의 소유 형태는 무엇입니

까?

  ① 자기 집
  ② 전세(월세 없음)

  ③ 보증부 있는 월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⑤ 무상(관사, 사택 등)

[그림 2-2-8] 기초조사표 변경(주택소유 유형) 

[III. 배경 문항]의 21번 문항 [교육정도]에서는 정규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 물어

보는 질문으로 변경하였다. 기존에는 최종학력에 대해 질문하고, 재학, 졸업, 중퇴 

등을 구분하지 않았으나, 금년도 조사표에서는 상세 교육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

을 추가하여 졸업, 재학, 수료, 휴학, 중퇴 등도 함께 응답하도록 하였다.

11) 다만 인구총조사에서는 “집의 점유형태”를 질문하고 있으나 본 조사에서는 기존 문항에서 “집
의 소유 형태”를 질문하고 있어 질문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12  귀하는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한 달 

평균 며칠 정도 술에 만취해서 집에 들어갔습니까?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2 ~ 3일
  ③ 일주일에 하루
  ④ 보름에 하루
  ⑤ 한 달에 하루
  ⑥ 거의 또는 전혀 없음

⇨

12  귀하는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한 달 

평균 며칠 정도 술에 만취해서 집에 들어갔습니까?

  ① 거의 매일(일주일에 4일 이상)

  ② 일주일에 2 ~ 3일
  ③ 일주일에 하루
  ④ 보름에 하루
  ⑤ 한 달에 하루
  ⑥ 거의 또는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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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21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예: 고등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등 포함)

  € 안 받았음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4년제 미만)

  ⑤ 대학교(4년제 이상)

  ⑥ 대학원 이상

⇩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21  귀하는 정규교육을 어디까지 받으셨습니까?

      (※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는 정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① 받지 않았음(미취학 포함)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 응답 후   21-1
  ⑤ 대학교(2, 3년제)

  ⑥ 대학교(4년제 이상)

  ⑦ 대학원 이상  

         

     ① 졸업
     ② 재학
     ③ 수료
     ④ 휴학
     ⑤ 중퇴

21-1

[그림 2-2-9] 기초조사표 변경 (교육정도) 

[VI. 조사원 확인사항]에서는 [1. 점검 항목]의 [3. 사건조사표 수 결정 방법: ④ 

사건조사표 수=일반피해 수 + 상습피해 수] 내용이 혼란스럽다는 조사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항목을 삭제하였다. 또한, [3. 주택의 유형]에서는 문항 구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으며,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아닌 경우에는 지상, (반)지하, 옥상(옥탑)을 

체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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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의 유형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다세대주택
  ④ 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
  ⑤ 기타(오피스텔 등) (                 )

   <아파트/오피스텔인 경우>

   1) 단지 규모: 총      동
   2) 층수:      층 중        층
   3) 형태: ① 계단식  ② 복도식

⇩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3. 주택의 유형 

 

  ① 아파트
                                                → 
  ② 오피스텔                           

 <아파트/오피스텔인 경우>

   1) 단지 규모: 총       동
   2) 층수:      층 중      층
   3) 형태: ① 계단식 ② 복도식

  ③ 단독주택
  ④ 연립주택/다세대주택                                  → 
  ⑤ 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     
  ⑥ 기타 (        )

   ① 지상 
   ② (반)지하
   ③ 옥상(옥탑)

[그림 2-2-10] 기초조사표 변경 (VI. 조사원 확인사항)

2) 특별주제 문항의 변경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에서는 ‘보이스피싱’을 특별주제로 선정하였다. 2013년 

조사 이후 조사체계와 내용이 안정화되었다는 판단 아래 지난 제5차 조사에서도 ‘난폭

운전/보복운전’을 특별주제로 조사하였으며, 금년 조사 역시 지난 조사와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진행되고 있기에 특별주제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특히 「2008년 한국의 범죄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VI)」의 특별주제가 ‘피싱 및 신용도용’이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유사한 주제를 다시 한 번 조사함으로써 피싱과 같은 신종금융사기범죄가 시작

되는 초창기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의 피싱범죄를 비교분석하여 

변화상을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다양한 예방홍보로 인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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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그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에, 일반국민이 보이

스피싱 범죄에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전반적인 

실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준 
시점

문항
(level1)

문항(level2) 문항(level3)

2018년 
한 해 
동안

V. 보이스
피싱 경험

31.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 메신저 메시지 수신 여부

31-1. 수법

31-2. 송금이나 금융정보 요구 기관

31-3. 송금이나 금융정보  요청 이유

31-4.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을 
바로 끊거나 삭제한 이유

32.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 수신 
빈도

33.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 경로

34. 송금하거나 금융정보를 알려준 경험 
여부 및 횟수

35.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 
발생 여부 및 손해액 35-1. 재산상 손해 미발생 이유

[표 2-2-5]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기초조사표 상세 문항 구조(특별주제)

금년도 조사문항을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VI)」의 설문문항과 

비교해보았다. 먼저, 2009년도 조사에서는 ‘보이스 피싱 전화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

라고 하였는데, 금년 조사에서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 메신저 메세

지’로 변경하였다. 응답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확실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의심되는 

모든 연락을 포함한 것이다. 수법도 변화하여 2009년도에는 전화국, 국세청, 우체국을 

사칭한 경우가 보기의 우선순위에 있었는데, 금년 조사에서는 수사기관의 자문 등을 

거쳐 은행 등의 금융기관 사칭, 채용관련 사칭, 수사감독기관 사칭 등을 우선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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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9   작년(2008년) 한 해 동안, 누군가로부

터 송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 
전화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있
습니까?

1. 있다 → 어떤 수법이었습니까? (해당되는 것
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문19-1  으로

  ① 전화국 사칭(전화 요금 연체)

  ② 국세청 사칭(세금 환급금 지불)

  ③ 우체국 사칭(우편물 혹은 택배도착)

  ④ 택배회사 사칭
  ⑤ 신용카드회사 혹은 은행 사칭(신용카드 

대금 연체)

  ⑥ 수사기관 사칭
  ⑦ 가족을 사칭한 송금요구 문자메세지
  ⑧ 가족을 납치했다거나 교통사고가 났다는 

등 거짓위험을 알림
  ⑨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등의 특별행사 경품

당첨  
  ⑩ 동창회비, 종친회비 등 납부
  ⑪ 기타(구체적으로:          )

2. 피싱을 받았지만, 바로 끊거나 삭제했기 때
문에 구체적인 수법을 알 수 없다               

                 →  문19-1  으로

3. 없다 →  문20   으로

문19-1   피싱을 받은 적이 있다면, 몇 번이나 

됩니까? 약 ___회

문19-2  피싱은 어디로 걸려왔습니까? (해당

되는 것 모두 표시)

  1. 자택전화  2. 직장・영업장 전화
  3. 휴대폰     4. 이메일
  5. 메신저     6. 기타(구체적으로 :  )

⇨

31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누군가로부

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 메신
저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응답 후 31-1  번으로

31-1   어떤 수법이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금융기관 사칭(은행 등) 

                    → 응답 후 31-2  번으로

  ② 채용･아르바이트 등 
      구직을 이유로
  ③ 수사･감독기관 사칭
   (경찰, 검찰, 금감원 등)

  ④ 가족 사칭
  ⑤ 친구 사칭            
  ⑥ 국세청 사칭                         → 응답 후

    (세금 환급금 지불)                        32   

  ⑦ 우체국, 택배회사 사칭               번으로
     (우편물 혹은 택배 도착)

  ⑧ 전화국 또는 통신회사 
      사칭 (통신비 연체)       

  ⑨ 모바일 소액결제 사칭 
  ⑩ 가족을 납치했거나 
      교통사고가 났다는 등의 
      거짓위험을 알림
  ⑪ 동창회비, 종친회비 등 납부
  ⑫ 그 외의 피해 
      (구체적으로:       )

② 받았지만, 바로 끊거나 삭제했기 때문에 구
체적인 수법을 알 수 없다 

    → 응답 후  31-4  번으로

③ 없었다 → 조사종료

[그림 2-2-11] 기초조사표 변경(V. 보이스피싱 경험)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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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9-3  피싱인지 모르고 실제로 송금하거

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알려준 적이   있습
니까?

 1. 실제로 송금한 적 있다 → 몇 번이나 있었습
니까? 약 __회

 2.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알려준 적이 있다 
→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약__회

 3. 없다

문19-4  피싱으로 인해 실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했습니까?

 1. 그렇다 → 손해액이 얼마나 됩니까?   

     약 __만 원 → 문20  으로

 2. 아니다

문19-5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

 1. 언론(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해 알게  되어
(사기 전화를 주의하게 되어서)

 2. 사칭하고 있는 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3. 주변 사람들이 사기라는 것을 알려줘서
 4. 현금 자동지급기에 부착된 홍보용 안내문을 

읽고서
 5. 기타(구체적으로:      )

 

⇨

31-2  어느 기관에서 송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했습니까? (해당되는 것 모두 선택)

① 시중 은행 등의 제1금융권
②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협･수협･

신협 등의 제2금융권
③ 신용카드 회사        ④ 보험회사
⑤ 증권회사               ⑥ 캐피털 회사
⑦ 기타 (구체적으로:    )

31-3  연락한 기관에서 송금이나 금융정보를 

요청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

①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변경 위한 
수수료 선입금 요구(대환대출)

② 신용도 향상 수수료 선입금 요구
③ 신용카드 대금 연체
④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안전계좌로 

이체
⑤ 기타 (구체적으로:    )

                ▶▶ 응답 후 32  번으로

31-4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을 받았

지만, 바로 끊거나 삭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

① 스팸차단으로 프로그램(앱 등)을 설치하여서
② 의심되는 전화번호여서 (국제전화 등)

③ 기타 (구체적으로:    )

32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한 달 평균 

몇 번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을 받
았습니까?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한 번 정도
③ 한 달에 한 번 정도   
④ 3개월에 한 번 정도  
⑤ 거의 없음

[그림 2-2-12] 기초조사표 변경(V. 보이스피싱 경험)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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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0  작년(2008년) 한 해 동안, 누군가가 당

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당신의 개인정보를 불
법적으로 사용하거나 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 어떤 행위였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문20-1  으로

  ① 명의를 도용하여 새로운 신용카드 또는 은
행계좌를 개설하거나 하려함

  ② 대금결제 또는 현금인출을 하거나 하려함
  ③ 대출을 받거나 받으려 함
  ④ 휴대폰 개설하거나 하려고 함
  ⑤ 새로운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초본), 

등기부 등본 등 공문서 발급
  ⑥ 인터넷 사이트 가입
  ⑦ 기타 개인정보의 도용행위

2. 없다 또는 모르겠다 →  문21 으로

문20-1  그렇다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약 ___회

문20-2  당신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

나 도용된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신용카드나 다른 계좌가 정지되어서
2. 계좌로부터 돈이 인출되거나 지불이 청구

되어서
3. 미지급된 청구서와 관련하여 카드회사나 수

금회사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4. 은행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5. 신용카드, 가계수표 등이 분실되었다는 사실

을 알게 돼서
6. 사법기관이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7. 신용거래 혹은 대출이 거절되어서
8. 신용평가에 문제가 발생해서
9. 개인정보유출 검색사이트를 통해서
10. 기타(구체적으로:            )

⇨

33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

으로 의심되는 연락은 어디로 걸려왔습니까?

(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

① 자택전화   ② 직장･영업장전화
③ 휴대폰      ④ 메신저(카카오톡 등)

⑤ 기타 (구체적으로:    )

34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

인지 모르고, 실제로 송금하거나 금융정보를 알
려준 적이 있습니까?

① 실제로 송금한 적 있다 
    →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약 __회
② 금융정보를 알려준 적이 있다  
    →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약 __회
③ 없다

35  작년(2018년)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

으로 인해 실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습니까?

① 그렇다  → 손해액이 얼마나 됩니까? 

                   약 ____만 원       → 조사종료

② 아니다 → 응답 후 35-1  번으로

35-1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 

① 언론(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해 알게 되어(사
기전화를 주의하게 되어서)

② 주변 사람들이 사기라는 것을 알려줘서
③ 사칭하고 있는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④ 은행 창구 직원의 조언으로
⑤ 지연인출제도로 즉시 인출이 되지 않아서
⑥ 현금 자동지급기(ATM)에 부착된 홍보용 안

내문을 읽고서
⑦ 기타 (구체적으로:    )

[그림 2-2-13] 기초조사표 변경(V. 보이스피싱 경험)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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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건조사표

기초조사표에서 2018년에 범죄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사건조사표를 작

성하게 된다.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사건조사표의 문항 구조는 다음과 같으며,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에서 크게 변경된 사항은 없다. 다만, 보기 항목과 지시문 

등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였다.

문항
(level1)

문항(level2) 문항(level3, level4)

I.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현재 거주 집 여부

2. 발생월

3. 발생 시간대

4. 현재 시군구 여부

5. 발생장소 5-1. 발생장소

5-2. 구체적인 장소

5-3. 직장(영업장소) 여부

II. 범행
수법

6. 집에서 발생했는지 여부
(미수 포함) 6-1. 가해자와의 동거 또는 허락 여부

7. 실제 집에 들어왔는지 여부

7-1. 들어온 방법

7-2. 가구원이 있었는지 여부

7-3. 구체적인 가구원

8. 가해자의 무기 소지 또는 
사용 여부 8-1. 무기 종류

8-2. 가해자의 사전 준비 여부

9. 가해자의 신체적인 공격
(성폭력포함)

10. 구체적인 사건 내용

11. 가해자의 위협(협박) 방법

12. 구체적인 신체공격 내용

12-1. 폭행이나 성폭행 전 가해자의 위협 여부

III. 신체 
피해

13. 신체적 피해 유형

14. 검사 또는 치료 장소

[표 2-2-6]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의 사건조사표 상세 문항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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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level1)

문항(level2) 문항(level3, level4)

14-1. 병원 치료 여부

14-2. 병원 입원 여부

14-3. 의료비 총액

14-4. 시간손실 여부 및 손실일수

14-5. 가해자의 신체 피해(상해) 보상 내용

IV. 

피해자의 
대응

15. 응답자의 주취 여부

16. 가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 16-1. 다른 사람이 상해나 위협 또는 강도를 당했는지 여부 

및 피해인원

17. 응답자 또는 함께 있던 
사람의 보호 노력 여부 17-1. 구체적인 행동

17-2. 무기 사용이나 신체 공격을 먼저 한 사람

17-3. 응답자 또는 함께 있던 사람이 신체 피해(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17-4. 대응행동 시점

17-5 대응행동의 결과

V. 재산 
피해

18. 속임(사기)으로 인한 재산 
피해

18-1. 사건 내용

18-2. 사기 수법이나 수단

19. 물건이나 재산을 도둑
맞았거나 빼앗겼는지 
여부

19-1. 피해인지 시점

19-2. 피해물품 종류

19-3. 자전거나 차량의 직접 전달 여부

19-4. 가해자의 직접 접촉 여부

19-5. 구체적인 피해물품

19-6. 피해금액

19-7. 피해물품 혹은 금액의 회수

19-8. 가구원 외에 재산 피해 여부 및 피해인원

20. 손상(파손)된 물건 종류

20-1. 보험회사 신고 여부

20-2. 수리비 또는 재구입 금액

20-3. 피해배상 내용

20-4. 수리 또는 재구입 여부 및 소요기간

VI. 정신적 
피해

21. 사건으로 인해 겪은 
어려움이나 고통

1) 우울감(무력감, 자신감 상실)

2) 고립감(외로움, 갇힌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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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level1)

문항(level2) 문항(level3, level4)

3) 두려움(공황 상태, 쇼크)

4)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5)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유지의 어려움

6) 사람을 피해서 이사(또는 전학)

7) 자살 충동

8) 자살 시도

9) 그 외의 고통

21-1. 시간손실 여부 및 손실일수

21-2. 상담 또는 진료 여부, 진료기간 및 비용

22. 사건전후 감정 변화 1) 방어 자신감

2) 자존감

3)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

4)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감

5) 사법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감

VII. 

가해자의 
특성

23. 가해자 특성 인지 여부

23-1. 가해자 인지 경로

23-2. 가해자 유형

23-3. 가해자 인원

23-4. 가해자 성별

23-5. 가해자 연령대

23-6. 가해자 주취 여부

23-7. 
가해자와의 관계   

 23-7-1. 관계 유형
 23-7-2. 구체적인 관계

VIII. 경찰 
신고와 

처리 현황

24. 경찰 신고 여부

24-1. 경찰 신고 이유

24-2. 경찰의 조치 여부

24-3. 경찰의 조치 내용

24-4. 경찰의 정보 제공 여부

24-5. 경찰 설명에 대한 이해 정도

24-6. 경찰 조치에 대한 만족도

24-7. 가해자 검거 여부

24-8. 시간손실 여부 및 손실일수
          1) 경찰 활동으로 인한
          2) 검찰 활동으로 인한
          3) 법원관련 활동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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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문항(Level3, Level4)부분의 공란은 문항(Level2)의 번호를 기준으로 조사내용이 있다는 의미임

사건조사표의 1번 문항은 질문 내용을 간명하게 수정하였으며, 8-2번 문항은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던 보기 항목을 모두 단순과거형으로 수정하였다. 10번 문항도 

다음과 같이 보기 항목(②,③)을 과거형으로 수정하였다.

문항
(level1)

문항(level2) 문항(level3, level4)

24-9. 경찰 미신고 이유

25. 범죄피해 이후 범죄예방 
활동 변화

1) 야간 문단속

2) 호신도구 소지

3) 야간 동행

4) 위험지역 피함

5) 야간 외부활동 자제

6) 야간 혼자 택시탑승 자제

7) 동네 자율방범활동 참여

8) 집을 비울 때 이웃에게 도움 요청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1   이 사건은 현재 집에서 사는 동안에 발

생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사 오기 이전에 발생
한 것입니까?

① 현재 집에서 사는 동안
② 예전 집에서 사는 동안

⇨

1  그 사건은 현재 집에서 사는 동안에 발생

한 것입니까?

① 현재 집에서 사는 동안
② 예전 집에서 사는 동안

8-2  가해자가 사용했던 무기나 위험한 물건

은 미리 준비한 것입니까?

① 사전에 준비하여 들고 왔었다
② 현장의 것을 사용했었다
③ 모르겠다

8-2  가해자가 사용했던 무기나 위험한 물건

은 미리 준비한 것입니까?

① 사전에 준비하여 들고 왔다
② 현장의 것을 사용했다
③ 모르겠다

10  그 사건에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

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0  그 사건에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

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그림 2-2-14] 사건조사표 변경(1, 8-2, 10번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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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조사표 14번 문항에서는 사건으로 입은 상처를 검사 또는 치료한 장소가 어디

인지를 질문하고 있다. 여기서 보기 항목 [① 개인병원이나 한의원, 보건소]와 [② 

종합병원・병원 응급센터]를 선택한 응답자는 다음 14-1번 문항으로 이동하고, [③ 

의료적 처리를 받은 적 없음], [④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⑤ 집에서], [⑥ 학교・직장 

등의 의무실 등], [⑦ 그 외의 곳]을 선택한 응답자는 14-3번 문항으로 바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14-1번 문항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지를, 14-2번 문항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입원을 했는지를 질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조사표 17-4번 문항에서는 응답자 또는 함께 있던 사람의 대응 행동이 신체 피해

(상해)를 입기 전에 한 것인지를 질문하고 있다. 기존에 있던 보기 항목 [④ 신체 피해(상해) 

없음]을 삭제하였다. 17-3번 문항에서 신체 피해(상해)를 입었는지 먼저 질문하였다. 신체 

피해(상해)를 입은 경우는 17-4번 문항으로 이동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7-5번 문항

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17-4번 문항을 답하고 있는 사람은 신체 피해(상해)를 

입은 경우로, 보기 항목에 [신체 피해(상해) 없음]이 있을 필요가 없다.

사건조사표 24-8번 문항 응답을 마친 후에는 25번 문항으로 바로 이동하도록 지시

문을 넣었다. 먼저 24번 문항에서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는지를 질문하였고, 신고하지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① 무언가를 몰래 또는 허락 없이 가져갔음
② 무언가를 훔치려 했거나 훔치겠다고 위협함
③ 심한 욕설을 퍼붓거나 말로 괴롭힘

④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을 하거나 하려 했음
⑤ 집에 허락 없이 침입했거나 침입하려 했음
⑥ 자동차에 허락 없이 침입했거나 침입하려 했음
⑦ 재물을 파괴했거나 손상을 입혔음
⑧ 재물을 파괴,손괴하겠다고 위협했음
⑨ 음란하거나 혐오스러운 문자, 영상, 이메일 

등을 지속적으로 보냈음
⑩ 집요하게 뒤따라 다니며 몰래 염탐, 감시, 스

토킹을 했음
⑪ 내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했거나,비방이

나 헛소문을 퍼뜨려 괴롭혔음
⑫ 그 외의 일 (구체적으로 :     )

     ▶▶ 응답 후  19     번으로

① 무언가를 몰래 또는 허락 없이 가져갔음
② 무언가를 훔치려 했거나 훔치겠다고 위협

했음
③ 심한욕설을 퍼붓거나 말로 괴롭혔음
④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을 하거나 하려 했음
⑤ 집에 허락 없이 침입했거나 침입하려 했음
⑥ 자동차에 허락 없이 침입했거나 침입하려 했음
⑦ 재물을 파괴했거나 손상을 입혔음
⑧ 재물을 파괴, 손괴하겠다고 위협했음
⑨ 음란하거나 혐오스러운 문자, 영상, 이메일 

등을 지속적으로 보냈음
⑩ 집요하게 뒤따라 다니며 몰래 염탐, 감시, 스

토킹을 했음
⑪ 내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했거나, 비방이

나 헛소문을 퍼뜨려 괴롭혔음
⑫ 그 외의 일 (구체적으로 :       )

     ▶▶ 응답 후  19     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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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경우에 24-9번 문항으로 바로 이동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답하도록 

하였다. 이에 24-8번 문항을 답한 사람은 24번 문항에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답한 

사람으로 24-9번 문항 미신고 이유를 답하지 않도록 변경하였다.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14  그 사건으로 입은 상처를 어디에서 
검사 또는 치료를 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개인병원이나 한의원, 보건소  
 ② 종합병원･병원 응급센터       
 ③ 의료적 처치를 받은 적 없음   
 ④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⑤ 집에서                       
 ⑥ 학교･직장 등의 의무실 등      
 ⑦ 그 외의 곳(구체적으로 :   ) 

⇨

14  그 사건으로 입은 상처를 어디에서 검사 또
는 치료를 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개인병원이나 한의원,          
     보건소                              → 응답 후 

② 종합병원･병원 응급센터               14-1  번으로  

③ 의료적 처치를 받은 적 없음       
④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 응답 후

⑤ 집에서                                             14-3  번으로
⑥ 학교･직장 등의 의무실 등         
⑦ 그 외의 곳 (구체적으로 :   )       

17-4  귀하 또는 함께 있던 사람의 대응 
행동은 신체 피해(상해)를 입기 전에 한 것
입니까?

 ① 신체 피해(상해) 입기 전
 ② 신체 피해(상해) 입은 후   
 ③ 신체 피해(상해) 발생과 동시에
 ④ 신체 피해(상해) 없음
 ⑤ 모르겠음              

17-4  귀하 또는 함께 있던 사람의 대응 행동은 
신체 피해(상해)를 입기 전에 한 것입니까?

 ① 신체 피해(상해) 입기 전
 ② 신체 피해(상해) 입은 후     
 ③ 신체 피해(상해) 발생과 동시에      
 ④ 모르겠음             

24-8  그 사건 발생 이후 다음과 같은 이
유로 귀하는 직장일, 가사, 또는 학교 공부 
등에 시간 손실이 있었습니까?

문항 있었다 없었다

1) 조사 협조 등 경찰 
관련 활동으로 입
은 시간 손실

①__일 ②

2) 검찰 관련 활동으
로 입은 시간 손실

①__일 ②

3) 법정 진술 등 법원 
관련 활동으로 입
은 시간 손실

①__일 ②

24-8  그 사건 발생 이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귀
하는 직장일, 가사, 또는 학교 공부 등에 시간 손실
이 있었습니까?

문항 있었다 없었다

1) 조사 협조 등 경찰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①__일 ②

2) 검찰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①__일 ②

3) 법정 진술 등 법원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①__일 ②   

    ▶▶ 응답 후  25  번으로

[그림 2-2-15] 사건조사표 변경(14, 17-4, 24-8번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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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조사표 25번 상세 문항들을 기초조사표와 동일하게 수정하였다. 기초조사표 

16번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범죄예방 활동에 대해 질문하고 있고, 사건조사표 25번 

문항에서는 범죄피해 이후 응답자의 범죄예방 활동이 증가했는지를 묻고 있다. 기초

조사표와 상이했던 표현들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25  귀하는 범죄피해 이후 다음과 같은 조치나 행동이 증가하였습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밤에 자기 전에 문이 잘 잠겼는지 꼭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만약을 대비해서 호신도구(스프레이, 호루라기 등)

를 가지고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3) 밤에 다닐 때에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4) 범죄피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곳은 피해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5) 밤에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미룬다 ① ② ③ ④ ⑤
6)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동네의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2~3일 이상 집을 비울 때 이웃집에 봐달라고(배달된 

신문이나 우편물 치우기 등) 부탁한다
① ② ③ ④ ⑤

⇩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25    귀하는 범죄피해 이후 다음과 같은 조치나 행동이 증가하였습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밤에 자기 전에 문이 잘 잠겼는지 꼭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만약을 대비해서 호신도구(호루라기 등)를 가지고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3)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4)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피해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5) 밤에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 그 일을 
미룬다

① ② ③ ④ ⑤

6)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동네의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2~3일 이상 집을 비울 때 이웃집에 봐달라고(배달된 

신문이나 우유 치우기 등) 부탁한다
① ② ③ ④ ⑤

[그림 2-2-16] 사건조사표 변경(25번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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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조사표의 변경

조사내용 외에도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조사표의 일부 항목의 순서를 변경하

였다. 먼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표지 다음 페이지에 넣어 응답자가 조사

문항에 답하기 전에 먼저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폐기 등에 동의한 이후 조사가 진행되

도록 하여, 조사표 작성 이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아 조사표를 폐기하

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조사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별도의 사례

비(답례품) 수령 확인서를 만들지 않고, 조사표의 마지막 문항이 있는 페이지 하단에 

확인서를 추가하였다. 조사표 작성 후에 응답자가 바로 서명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외 국가승인통계 마크가 2018년 2월 21일에 변경되어 최신 마크로 변경하였고, 

조사표표지에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 조항) 및 32조(성실응답의무) 조항을 넣고 

안내문구를 변경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 

10년 사이 우리 사회의 변화된 가구 구성을 고려하여 조사표 표지의 가구 구성의 

이미지를 변경하였고, 조사표표지의 인사말씀에 조사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조사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참여하도록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국범죄피해조사의 관련 법조항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과 조사기관의 연락처를 제시하였다.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
니다. 이 조사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가구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입은 
각종 범죄피해 경험(신고하지 않은 피해
도 포함)을 파악하여, 정부의 범죄 예방
과 피해자보호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료 활
용됩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
니다. 고맙습니다.

♣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은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
다. 이 조사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가
구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입은 각종 범죄피해 경
험(신고하지 않은 피해도 포함)을 파악하고 있습니
다. 응답해 주신 자료는 정부의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
사합니다.

♣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통
계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담당자 ○○○ 차장 02-0000-0000

                 과장 02-0000-0000

[그림 2-2-17] 조사표 표지 변경(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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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방법

본 조사는 이전 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종이설문지를 가지고 조사대상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대면조사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조사원이 응답자의 응

답내용을 기입하였으나, 조사대상자를 직접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응답자가 직접 기

입하는 방식을 병행하였다. 이때, 응답자가 원활하게 조사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기초

조사표와 사건조사표의 조사표 작성요령서를 함께 전달하였다. 

3. 표본설계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의 모집단과 표본추출틀, 표본 규모를 산정하고 표본을 

추출하는 표본설계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모집단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의 목표 모집단은 조사시점에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

는 가구와 만 14세 이상의 가구원이다. 감옥, 군대, 요양원 등 집단 거주지의 거주자는 

제외되며, 부대 내에서 거주하지 않는 직업군인, 직장 내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포함한다.

조사 모집단은 ‘2017 인구주택총조사’의 일반조사구 중 보통조사구(1) 및 아파트조

사구(A)의 모든 가구 및 만 14세 이상 가구원이며 일반조사구 중 섬조사구, 기숙시설 

조사구, 특수사회시설조사구, 관광호텔 및 외국인 거주 지역 조사구는 제외한다. 조사 

모집단의 총 가구수는 19,673,875개이다12). 14세 이상의 인구수는 45,215,424명이며, 

12) 가구 자료: KOSIS 인구총조사(인구부문)>총조사인구(2015년이후)>전수부문(등록센서스, 2015년 
이후)>전수기본표>인구, 가구 및 주택-읍면동(2015), 시군구(2016~)>일반가구(2017년)

<가구형태>

- 일반가구(가구구분 항목 ①~④, 일반가구 내 외국인도 포함)

  ∙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 집단가구
  ∙ 비혈연 6인 이상 가구 :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가구구분 항목 ⑤)

  ∙ 집단시설가구 : 기숙사나 노인요양시설․보육원 등 사회시설에 집단으로 살고 있는 가구
- 외국인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URL: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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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동부 거주자는 37,232,142명이고, 읍면부 거주자는 7,983,282명이다. 조사 모집

단의 시도별, 동/읍면부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2-2-7] 조사모집단 분포

(단위: 개, 명)

구분

동부 읍면부 전체

가구수
만 14세 이상 

인구수
가구수

만 14세 이상 
인구수

가구수
만 14세 이상 

인구수

1 전국 16,142,761 37,232,142 3,531,114 7,983,282 19,673,875 45,215,424 

2 서울 3,813,260 8,730,870 - - 3,813,260 8,730,870

3 부산 1,354,401 3,059,707 - - 1,354,401 3,059,707 

4 대구 948,030 2,166,490 - - 948,030 2,166,490 

5 인천 1,080,285 2,561,491 - - 1,080,285 2,561,491 

6 광주 575,732 1,299,744 - - 575,732 1,299,744 

7 대전 597,736 1,333,081 - - 597,736 1,333,081

8 울산 428,720 1,001,293 - - 428,720 1,001,293 

9 세종 60,851  128,868 43,474 95,087 104,325 223,955

10 경기도 3,806,189 9,171,045 796,761 1,966,551 4,602,950 11,137,596 

11 강원도 372,104  810,704 248,625  542,906 620,729 1,353,610

12 충청북도 363,985  824,133 265,088  593,346 629,073 1,417,479 

13 충청남도 373,688  830,010 461,298 1,060,837 834,986 1,890,847 

14 전라북도 502,953  1,126,660 225,918 485,929 728,871 1,612,589 

15 전라남도 306,906  677,051 426,851  905,847 733,757 1,582,898 

16 경상북도 565,104 1,244,171 522,703   1,133,406 1,087,807 2,377,577 

17 경상남도 819,777 1,870,906 473,221 1,044,272 1,292,998 2,915,178 

18 제주도 173,040  395,918 67,175  155,101 240,215  551,019 

비고: 7대 특광역시의 읍면부는 동부에 통합함

나. 표본추출틀

금년 조사에서는 ‘2017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13) 리스트를 표본추출틀로 활용

하였다. 1차 추출단위는 ‘2017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이고, 2차 추출단위는 가구 

parmTabId=M_01_01&statId=1962001&themaId=A. 최종접속일: 2019.11.11.

13) 조사구는 전국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새서 읍･면･동별 지도
상의 건물, 거처, 가구 수 등을 감안하여 구역을 분할한 것. 조사구번호는 조사구번호는 4자리
(예:.001-A)로 되어 있으며, 앞 3자리는 읍･면･동 내에서 분할된 조사구의 일련번호이며, 뒤 1
자리는 해당 조사구의 특성을 나타냄(통계청, 2018: 24).



64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및 가구원이다. 총 조사구 수는 341,309개이고, 이 중에서 동부는 조사구는 269,985

개, 읍면부 조사구는 71,324개이다. 시도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2-2-8] 시도별 조사구 분포 

(단위: 개)

구분
동부 읍면부 전체

보통 아파트 계 계 계

1 전국 132,272 137,713 269,985 71,324 341,309

2 서울 38,836 25,357 64,193 - 64,193

3 부산 11,220 11,989 23,209 - 23,209

4 대구 7,479 8,084 15,563 - 15,563

5 인천 8,699 9,224 17,923 - 17,923

6 광주 3,641 5,766 9,407 - 9,407

7 대전 4,518 4,959 9,477 - 9,477

8 울산 3,180 4,022 7,202 - 7,202

9 세종 22 1,128 1,150 788 1,938

10 경기도 27,941 34,228 62,169 13,375 75,544

11 강원도 2,791 3,510 6,301 6,126 12,427

12 충청북도 2,624 3,435 6,059 5,777 11,836

13 충청남도 2,624 3,707 6,331 8,726 15,057

14 전라북도 3,642 4,923 8,565 5,369 13,934

15 전라남도 2,098 3,264 5,362 8,623 13,985

16 경상북도 4,626 5,126 9,752 11,812 21,564

17 경상남도 6,230 7,792 14,022 9,581 23,603

18 제주도 2,101 1,199 3,300 1,147 4,447

비고: 7대 특광역시의 읍면부는 동부에 통합함

다. 표본규모 산출

본 조사의 표본 크기의 결정은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의 결과 중에서 가구대상 

범죄의 피해율을 기준으로, 목표 상대표준오차(desired relative standard error)를 이

용하여 아래 식으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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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과 n은 각각 모집단의 크기와 표본의 크기를 나타내고, P는 범죄피해율 

나타내며, Q=1-P이다. 

위의 식에 적용하여 범죄유형별 피해율의 추정치와 상대표준오차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2-9]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의 가구대상 범죄 피해율과 상대표준오차

(단위: 개, %)

구분 유형 조사구수
표본 

가구수
피해 

가구수
피해율

상대표준오차
(CV)

주거침입
관련 

가구대상
범죄

전체 610 6,100 81 1.33% 11.04%

주거침입강도 610 6,100 - - -　

주거침입절도 610 6,100 67 1.10% 12.15%

주거침입손괴 610 6,100 8 0.13% 35.33%

단순주거침입 610 6,100 7 0.11% 37.77%

기타 
가구대상

범죄

전체 610 6,100 79 1.30% 11.18%

자동차절도 610 6,100 8 0.13% 35.33%

자동차손괴 610 6,100 69 1.13% 11.97%

단순손괴 610 6,100 2 0.03% 70.70%

자료: 최수형･조영오(2017:  107) 참고

범죄유형별 피해발생률이 1.0%이하인 주거침입강도, 주거침입손괴, 단순주거침입, 

자동차절도, 단순손괴 등의 상대표준오차는 35%이상으로 상당히 큰 편인 것을 알 

수 있다.

주거침입관련 범죄와 기타 범죄를 합한 피해 가구수가 160가구이므로, ‘전국범죄피

해조사 2016’의 가구대상 범죄의 피해율은 2.623%(=160/6100)이고, 상대표준오차는 

7.8013%이다. 상대표준오차를 적용하여 목표 상대표준오차에 따른 다양한 표본규모

를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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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상대표준오차에 따라 필요한 표본크기는 다음과 같다.

[표 2-2-10] 목표 상대표준오차와 필요한 표본크기

(단위: 개, %)

목표 상대표준오차 필요 가구수 필요 조사구수 기대 피해 가구수

7.2 7,161 651 188

7.3 6,967 633 183

7.4 6,780 616 178

7.438 6,710 610 176

7.5 6,600 600 173

7.6 6,427 584 169

7.7 6,262 569 164

7.8 6,102 555 160

7.9 5,949 541 156

8.0 5,801 527 152

8.1 5,658 514 148

8.2 5,521 502 145

8.3 5,389 490 141

8.4 5,261 478 138

가구범죄 피해율은 2012년 2.43%, 2014년 3.25%, 2016년 2.623%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다(최수형･조영오, 2017: 107; 최수형 외, 2015: 86; 김은경 외, 2013: 196). 기대 

피해 가구수를 최소한 170여 가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사구당 조사하는 가구수를 

기존 10가구에서 11가구로 확대하여, 총 6,710가구를 목표 조사 가구수로 결정하였다.

라. 층화 및 표본 배분

본 조사의 목표 조사 가구수는 6,710개 가구로, 1개 조사구 당 11개 가구를 조사하

여 총 610개 조사구를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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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조사구는 층화변수인 17개 시/도와 동/읍면부에 층화단계별로 적절하게 배분

하여 표본대표성과 조사편의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표본 배분을 위한 층화는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에서 적용한 방법과 유사하게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는 동부, 세종특별자치시와 9개 도는 동부와 읍면부로 나눠 

총 27개 하위그룹으로 층화하였다. 

- 610개 표본조사구의 할당은 1차 층화변수인 17개 특광역시도에 대해서는 가구수 

기준 제곱근비례배분하여 17개 시도별 조사구수의 불균등적인 분포 특성을 보정

하여 조사 후 모수추정치의 정도차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 17개 시도별 할당된 조사구의 동부/읍면부에 대한 배분은 가구수를 기준으로 

비례배분법으로 할당하여 세종특별자치시와 9개 도지역내에서는 자체가중설계

의 특성을 갖게 하였다. 

- 만일에 17개 특광역시/도와 동부/읍면부의 27개 층을 1차 층화변수로 간주하고 

가구수 기준 제곱근비례배분법으로 27개 층에 할당하였다면, 동부와 읍면부가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와 9개 도지역에 상대적으로 과대배분이 되어 특광역시와 

도지역간의 추출률 차이가 크게 되어, 특광역시에서 표본가중치가 크게 되므로 

모수추정의 정도(precision)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 

- 17개 자치광역단체별과 세종특별자치시와 도지역내의 동부/읍면부별 모집단의 

조사구 분포와 표본할당 결과는 다음 표에 정리 요약하였다.

[표 2-2-11] 모집단과 표본의 조사구 분포 

(단위: 개)

구분
추출틀 조사구수 표본 조사구수

동부 읍면부 계 동부 읍면부 계

1 전국 269,985 71,324 341,309 483 127 610

2 서울 64,193 - 64,193 71 - 71

3 부산 23,209 - 23,209 43 - 43

4 대구 15,563 - 15,563 36 - 36

5 인천 17,923 - 17,923 38 - 38

6 광주 9,407 - 9,407 28 - 28



68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마. 표본 추출

표본조사구 추출은 27개 층별 모집단 조사구수와 할당된 조사구수를 기반으로 각 

층별로 표본조사구를 아래 표의 분류 기준에 따라 정렬한 후, 조사구 내 가구 수 

기준으로 확률비례계통추출방법을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1차 분류

 • 대표 주택유형(해당 유형이 구성비 높은 경우)

  ① 단독일반     ② 단독다가구                ③ 아파트(60㎡이하) 

  ④ 아파트(85㎡이하)    ⑤ 아파트(135㎡이하)           ⑥ 아파트(135㎡초과)

  ⑦ 연립다세대     ⑧ 기타주택

2차 분류
 • 15세 이상 인구비율

  ① P33미만     ② P33∼P66미만 ③ P66이상

3차 분류
 • 교육정도(대졸 구성비)

  ① P50미만     ② P50이상

4차 분류  • 조사구번호

[표 2-2-12] 표본추출 분류 기준

비고: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 제공 기준이 변경되어, 1차분류 아파트 규모의 경우  ‘기존 59㎡이하, 86㎡
이하, 129㎡이하, 129㎡초과’에서 ‘60㎡이하, 85㎡이하, 135㎡이하, 135㎡초과’로 변경하였음

구분
추출틀 조사구수 표본 조사구수

동부 읍면부 계 동부 읍면부 계

7 대전 9,477 - 9,477 28 - 28

8 울산 7,202 - 7,202 24 - 24

9 세종 1,150 788 1,938 7 5 12

10 경기도 62,169 13,375 75,544 65 14 79

11 강원도 6,301 6,126 12,427 17 12 29

12 충청북도 6,059 5,777 11,836 17 12 29

13 충청남도 6,331 8,726 15,057 15 18 33

14 전라북도 8,565 5,369 13,934 21 10 31

15 전라남도 5,362 8,623 13,985 13 18 31

16 경상북도 9,752 11,812 21,564 20 18 38

17 경상남도 14,022 9,581 23,603 27 15 42

18 제주도 3,300 1,147 4,447 1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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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여, 표본가구의 추출은 추출된 조사구 내 전체 

가구에 대해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일정 간격으로 11가구를 계통 추출하였다.

추출간격  

조사구 내 가구수

랜덤번호  조사시작 가구 

표본가구         ⋯   

4. 가중치 부여 및 추정14)

가. 가중치 부여

표본조사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 모집단의 일부인 표본을 조사함으로써 

모집단을 추정하는 것이다. 표본이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도록, 확률추출법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고 모집단을 추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확률추출법을 통한 표본조사에 쓰이는 가중치의 계산은 설계 가중치, 

무응답 보정 가중치, 사후층화 가중치 등을 결합하여 산출하는 방식을 따른다. 이는 

조사모집단에서 표본이 추출되는 확률(표본추출률)과 실제 조사진행시 대상자들이 

조사에 응답하는 확률(응답률)로 인해 애초의 설계와는 달라지는 편향(bias)을 줄이고, 

조사된 표본에 모집단의 분포를 반영함으로써, 조사결과를 활용한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이다(최수형･조영오, 2017: 56). 

설계 가중치는 표본설계로부터 직접 구해지며, 조사구 내 가구수를 크기 척도로 

사용하여 확률비례추출방법(PPS)에 의해 표본 조사구를 추출하고 추출된 조사구 내에

서 다시 가구를 추출하는 2단계 집락추출법을 사용하였다.

설계가중치
   


×


 ×



14) 해당 부분은 조사체계가 안정화된 이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기존 연구보고서(최수형･
조영오, 2016: 56-59)을 기준으로 일부 사항만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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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을나타내는첨자     ‥‥
  표본조사구를나타내는첨자   ‥‥  

  표본추출에사용된크기측도 설계당시가구수

  지역 번째표본조사구내전체가구수
  지역내표본조사구수
  지역 번째조사구내표본가구수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무응답자와 응답자의 특성이 유사하다는 가정에서 응답률의 

역수로 무응답을 보정하는 가중치를 의미한다.

벤치마킹(benchmarking) 가중치 보정의 목적은 표본조사의 추정결과가 알고 있는 

모집단 정보와 일치하도록 가중치를 보정하는 것이다. 벤치마킹 가중치 보정 방법에

는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와 레이킹-비(raking Ratio)가 있다. 사후층화는 층

(cell)별 총계 추정치가 모집단 정보와 일치하도록 가중치를 보정하는 것으로, 추정식 

형태가 층화추출 추정식 형태이다. 레이킹-비는 Rim weight 보정이라고 하며, 주변

(marginal) 총계가 일치하도록 반복적으로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이다(김영원, 2011: 

75; 최수형･조영오, 2017: 57 재인용).

사후층화 가중치는 가중치를 적용한 표본의 분포 특성과 모집단의 분포 특성이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승수로 표본조사에서는 보편적인 방법이다. 설계가중치와 무응

답 보정으로는 모집단 분포와 불일치할 수 있기 때문에 최신의 벤치마킹 모집단 가구 

및 인구의 분포에 따라 사후층화 조정한 것이며, 설계가중값과 사후층화 조정단계까

지 결합하여 계산한 가중값이 최종가중값이다. 

본 조사에서는 층 가중법을 사용하였다. 즉, 본 조사는 시도별(17) x 성별(2) x 연령

대별(7) 구성에 따라 층화한 교차 셀을 구성하고 모집단에서의 분포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각 층별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중계수를 산출하였다. 이때 기준이 

되는 자료는 통계청에서 작성한 2017년 기준 ‘장래인구추계’의 가구의 시도별 가구 

수(가구 가중치)와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인구수 자료(가구원 가중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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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가중치 

설계가중치 
  ×사후층화가중치     설계가중치 

  × 

 

  벤치마킹추정치
  표본에서조사된가구의총가중값
  벤치마킹시고려할그룹

나. 추정방식

본 조사의 주요 추정 대상은 모평균과 모비율로, 모비율 추정 및 추정량의 분석은 

모평균 추정방법과 동일하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각종 모평균 추정을 위해 사용된 

가중치를 이용한 추정량 산식이다. 

  


  




  




  



  ∈


  




  




  



   ∈

․ h = 1, 2,....., H : 지역층 (H = 16)

․ i = 1, 2,....., n h : 조사구( n h는 h지역 내 조사구수) 

․ j = 1, 2,......, m hi: 대상가구( m hi는 h지역 내 총가구 수)

․ whij = h지역의 i 조사구 내 j번째 가중치 

․ yhij = h지역의 i 조사구 내 j번째 관심변수의 관측값 

·     ∈
 

한편, 본 조사에서 사용하는 분석추정 방식인 테일러급수(Taylor series)의 형식을 

적용한 근사식을 사용한 계산방법이며 오랫동안 사용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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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 ( y G )=   

  

 
  




  



 


  



  

    
  



       



  



        

∙  


 

   ∈ 

그리고 모평균 및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준오차(SE) 및 상대표준오차(RSE), 95%신

뢰수준의 오차한계는 다음과 같다.

-        

-    

  
×  

오차의 한계 = 1.96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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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 조사 실시

1. 조사 홍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조사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조사대

상자들의 조사 참여를 독려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 가구에는 조사 안내문을 사전 

발송하였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홈페이지에는 조사 실시에 

대한 내용을 공지했다. 또한, 서울의 주요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에 광고를 게재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본 조사의 실시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가. 조사 안내문 발송

조사 시작 전, 원표본 가구인 6,710개 가구에 우편으로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조사 안내문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발송하였으며, 조사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

는 내용을 담았다.

[그림 2-3-1] 조사 홍보(조사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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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 결과는 아래 [표 2-3-1]과 같다. 대부분의 가구에는 

발송이 완료되었으며(6,276개 가구, 93.5%), 반송함에 넣어져 있거나, 주소오류, 이사

감, 미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 전달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실사현장에 대한 방문 및 실사 이후 조사원간담회에서, 조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에 대해 조사원들은 응답자의 조사신뢰도를 높이는 방식 중 하나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표 2-3-1] 조사 안내문 우편 발송결과

(단위: 개(%)) 

구분 가구수(비율)

발송완료 6,276 (93.5%)

반송함 179  (2.7%)

주소오류  158  (2.4%)

이사감 51  (0.8%)

미거주 46  (0.7%)

계 6,710 (100.0%)

나. 홈페이지 공지

조사 시작 일주일 전인 2019년 5월 23일부터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한국갤럽조

사연구소 홈페이지에 조사 실시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조사 

실시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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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조사 홍보(홈페이지 공지) 

다. 버스 광고

서울의 주요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2대에 한 달간(2019.5.20∼2019.6.19) 외부

광고를 게재하여 수도권 조사대상자들이 조사 실시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광고를 

부착한 버스는 간선 402번과 간선 602번 버스 각 1대씩이며 버스의 대략적인 운행 

노선은 다음과 같다. 

∙ 간선 402 노선: 장기공영차고지↔광화문

      (가든파이브-수서역-양재역-강남역-신사역-남대문-시청앞-세종문화회관)

∙ 간선 602 노선: 양천공영차고지↔시청

      (목동역-등촌역-합정역-홍대입구역-신촌오거리-이대역-서대문역-광화문)

버스 외부광고는 반복적인 광고 노출이 가능하고, 개인차량 이용자와 도보자까지 

광고를 볼 수 있으며, 매체 접촉률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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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조사 홍보(버스 광고) 

2. 조사용품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조사에 필요한 조사용품들을 준비하였다. 조사용품은 조사

원들이 실사 진행시 사용하는 조사도구로서, 조사원 교육 시에 그 목적과 활용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기본적인 조사용품에는 조사지침서, 조사구 요도, 가구컨택 현황표, 조사원증, 조사 

협조요청 공문, 답례품, 조사표 작성요령서, 리플렛, 비밀보호용 봉투, 코드표 등이 있다.

가. 조사지침서

조사원들이 본 조사의 목적과 실사과정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지침

서를 제작하여 교육하였다(부록5의 지침서 참고). 「2018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

사」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개편하였다. 조사지침서는 조사원들이 미리 내용을 

숙지하고 활용해야 하는 중요한 자료로, 조사 시에 항상 소지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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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조사지침서 

나. 조사구 요도 및 가구컨택 현황표

조사원들은 통계청의 상세지도인 조사구 요도15)를 활용하여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

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통계청의 조사구 요도가 업데이트되지 않아, ‘2016년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구 요도’를 사용하였다. 추가적으로 휴대폰으로 명부상의 상세 주소를 

검색하여 찾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다.

조사원들은 가구컨택 현황표에서 본표본 여부를 확인한 후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

다. 방문 후에는 현황표에서 방문결과를 기입하여 기록을 남긴다.

15) 조사구 요도: 조사원이 담당해야 할 구역을 일정한 규격에 주요 지형지물과 명칭, 건물번호와 
거처번호, 조사구 경계 등을 표시한 조사구 단위의 지도를 말함(⌜인구총조사⌟ 통계정보보고
서, 2018.12,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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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 가구컨택 현황표 

다. 조사원증

가구방문조사의 어려움은 점점 커지고 있다. 자신의 거주하고 있는 사적인 공간에 

모르는 사람이 방문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구방

문조사의 초기 거절률이 높아지고 있는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범죄발생과 같은 

사회적인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에는 공감하더라도, 외부인

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는 것, 조사에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가구방문조사의 경우 조사기관과 조사원

에 대한 신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조사 시뿐 아니라 이동시에

도 조사원들이 조사원증을 패용하도록 하였다. 

조사원들을 경계하는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조사원증의 디자인은 신뢰감을 주는 디자인

으로 변경하였고, 조사수행기관인 한국갤럽조

사연구소의 직인을 넣음으로써 갤럽 소속의 조

사원임을 증명하도록 하였다.

[그림 2-3-6] 조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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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사 협조요청 공문

조사대상 가구용과 아파트 관리소장용 조사 협조요청 공문을 준비하여, 조사원이 

필요시에 전달하도록 하였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한국형사

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조사임을 증명하는 공문을 통해 조사기관과 조사원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문의 연락처로 조사에 대해 확인하거나 문의하

는 조사대상자들에게는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

다. 담당 연구진뿐만 아니라 기관차원의 협력체계도 구축하였다.

      

[그림 2-3-7] 조사 협조요청 공문 

마. 답례품

보통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증정하는데, 본 조사에서는 

활용도가 높은 답례품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답례품으로는 해피머니상품권과 농협상

품권 오천원 권을 사용하였으며,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답례품은 가볍고 소지가 편하여 조사원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다. 답례품에 대

한 수령 확인서는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조사표에 넣어 조사표 작성 후에 바로 확인서

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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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표를 작성한 1인당 상품권 1장씩 지급하고, 사건조사표를 작성하는 사람

에게는 사건조사표를 작성하는 부수만큼 추가로 1장씩 더 지급하였다. 상품권 추가 

지급으로 인해 범죄피해 건수가 과대추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사건조사표 

작성 부수만큼 상품권을 추가로 더 지급한다는 내용은 기초조사표를 작성한 후에 

전달하였다. 기초조사표에서 체크한 문항에 대해서 사건조사표를 작성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림 2-3-8] 답례품 및 수령 확인서 

바. 리플렛 외의 조사도구

조사대상자가 조사원 없이 본인이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여 추후에 제출하기 원할 

때는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조사표와 조사표 작성요령서, 리플렛, 비밀보호용 봉

투 등을 전달하고 오도록 하였다. 조사표 작성요령서는 조사대상자가 조사원 없이 

조사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설명한 자료이며, 기초조사표용과 사건조사표용이 있다. 

리플렛은 조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문의처가 담긴 자료이다. 작성한 조사표는 비밀 

보호용 봉투에 넣어 제출하도록 하였다. 응답자의 응답내용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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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9] 조사표 작성요령서 

 

[그림 2-3-10] 리플렛 

[그림 2-3-11] 비밀보호용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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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코드표

조사원은 다음의 코드표 내용에 따라 가구 접촉 결과, 가구원 접촉 결과, 가구원의 

출신 국가의 코드를 기입하였다.

[그림 2-3-12] 코드표 

3. 조사원의 선발 및 교육

다른 조사와 마찬가지로,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의 경우에도 실사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본 조사의 경우 조사내용에 대한 거부감으로 조사 자체

를 거절할 확률이 높고, 조사에 참여한다고 해도 성실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

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만큼 조사원의 역할과 영향이 큰 조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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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사원 선발 및 투입

본 조사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조사원을 선발하기 위해, 유사한 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를 중요한 요소로 검토하였다. 조사원을 선발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조사원 경력이 5년 이상이고, 국가승인통계 조사 경험이 3회 이상이면서, 범죄나 안전

관련 주제의 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조사원을 선발하였다. 최종 191명의 조사원이 

선발되었고, 선발된 조사원 중에는 바로 이전 조사인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2016

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를 수행했던 조사원이 99명으로 51.8% 정도가 되었다. 

또한, 유사한 주제의 조사라고 할 수 있는 ‘가정폭력 실태조사’, ‘성폭력 실태조사’, 

‘프로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조사원은 182명으로 95.3%에 

달했다. 범죄피해실태 조사의 경우 조사 자체를 기피하거나 거절하는 성향이 강하여, 

조사원과의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유사한 조사를 수행해 본 경험자는 

본 조사의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하고 조사를 수행하는 것도 원활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표 2-3-2] 지역별 조사원 투입인원 및 유사 조사 경력자 

(단위: 개, 명(%)) 

구분 조사구수 가구수

조사원

전국범죄피해
조사 2018

투입인원

전국범죄피해
조사 2016

경력자

성폭력 실태조사/

가정폭력 실태조사
경력자

1 서울/경기/인천 188 (30.8) 2,068 (30.8) 55   (28.8) 29   (29.3) 53   (29.1) 

2 부산/울산/경남 109 (17.9)  1,199 (17.9) 36   (18.8)  21   (21.2)  35   (19.2)  

3 대구/경북 74 (12.1)  814 (12.1) 25   (13.1)  11   (11.1)  24   (13.2)  

4
대전/충남 
/충북/세종

102 (16.7)  1,122 (16.7) 30   (15.7)  21   (21.2)  28   (15.4)  

5 광주/전남/전북 90 (14.8)  990 (14.8) 30   (15.7)  14   (14.1)  28   (15.4)  

6 강원 29 (4.8)  319 (4.8) 8    (4.2)  1    (2.0)  7    (3.8)  

7 제주 18 (3.0)  198 (3.0) 7    (3.7)  2    (1.0)  7    (3.8)  

계 610  (100.0) 6,710  (100.0) 191  (100.0) 99  (100.0) 182  (100.0) 

비고: 성폭력 실태조사/가정폭력 실태조사 경력자: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프로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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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방문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고, 만났다 하더라도 여러 

차례 재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또한, 본 조사는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전원을 

조사대상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원의 동선과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사구 

단위로 조사원에게 배분하였다. 

조사원은 조사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였다. 아파트 지역의 경우,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통한 조사협조 요청 경험이 많은 조사원을 우선 배치하였다. 단독주택 지역

은 해당 조사구의 지리를 숙지하는 조사원을 위주로 배치하였는데, 해당 조사구 근거

리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조사구에 대한 정보가 풍부한 조사원을 배치하였다. 조사

구 특성에 따라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는 운전이 가능한 조사원

을 우선 배치하였다.

지역별 조사구수에 따른 조사원과 조사관리자의 투입인원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

로 3주간 조사원 1명이 약 33개의 가구, 3개의 조사구를 조사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191명의 조사원과 14명의 조사관리자가 투입되었다.

[표 2-3-3] 역별 조사원 및 조사관리자 투입인원  

(단위: 개, 명(%))

구분 조사구수 가구수

조사원
조사관리자

(슈퍼바이저)실제 
투입인원

필요인원 예비인원

1
서울/경기

/인천
188 (30.8) 2,068 (30.8) 55 (28.8) 50 (28.9) 5 (27.8) 4 (28.6) 

2
부산/울산

/경남
109 (17.9) 1,199 (17.9) 36 (18.8) 33 (19.1) 3 (16.7) 2 (14.3) 

3 대구/경북 74 (12.1) 814 (12.1) 25 (13.1) 23 (13.3) 2 (11.1) 2 (14.3) 

4
대전/충남 
/충북/세종

102 (16.7) 1,122 (16.7) 30 (15.7) 27 (15.6) 3 (16.7) 2 (14.3) 

5
광주/전남

/전북
90 (14.8) 990 (14.8) 30 (15.7) 27 (15.6) 3 (16.7) 2 (14.3) 

6 강원 29 (4.8) 319 (4.8) 8 (4.2) 7 (4.0) 1 (5.6) 1 (7.1) 

7 제주 18 (3.0) 198 (3.0) 7 (3.7) 6 (3.5) 1 (5.6) 1 (7.1) 

계 610 (100.0) 6710 (100.0) 191 (100.0) 173 (100.0) 18 (100.0)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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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원 교육

조사원들이 원활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체 조사원을 대상으로 지역별 

집체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사원의 업무 숙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담당 지역별 교육에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하였다. 교육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제주, 강원 등 

총 7개 지역에서 5월 29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지사 혹은 지역 교육장소에서 이루어졌다. 조사구수와 조사원수가 가장 많고, 가장 

먼저 조사를 시작하는 서울 지역부터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1차와 2차로 구분하

여 지역별로 2일씩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구분 조사원 담당지역
교육일

교육장소
1차 교육 2차 교육

1 서울/경기/인천 5월 29일(수) 5월 30일(목)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서울 본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2 부산/울산/경남 5월 31일(금) 6월  3일(월)
부산･경남지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3
대전/충남/ 

충북/세종
6월  3일(월) 6월  4일(화)

대전･충청지사
(대전광역시 중구)

4 대구/경북 6월  4일(화) 6월  5일(수)
대구･경북지사

(대구광역시 중구)

5 광주/전남/전북 6월  5일(수) 6월  7일(금)
광주･전라지사

(광주광역시 동구)

6 제주 6월  7일(금) 6월 10일(월)
지역 교육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7 강원 6월 10일(월) 6월 11일(화)
지역 교육장소

(강원도 춘천시)

[표 2-3-4] 지역별 조사원 교육일 및 교육장소

1차 교육은 조사지침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의 목적과 개요, 현장조사 방법 

및 파라데이터 작성방법, 조사표 내용 및 작성방법, FAQ,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

하였다. 2차 교육에서는 이전 조사의 질의응답 사례들을 상세히 살펴보고, 명부 및 

파라데이터 작성과 조사표 작성을 직접 실습을 통해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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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내용 교육 담당자

1차 
교육

- 조사의 목적 및 개요

조사지침서
활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진,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연구진

- 현장조사 방법 및 파라데이터 작성 방법

- 조사표 내용 및 작성방법(기초조사표)

- 조사표 내용 및 작성방법(사건조사표)

- FAQ

- 질의응답

2차 
교육

- 이전 조사 질의응답 사례 교육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조사관리자

(슈퍼바이저)

- 명부 및 파라데이터 작성 실습

- 조사표 작성 실습

- 질의응답

[표 2-3-5] 조사원 교육내용 및 교육 담당자

  

다. 조사원 간담회

실제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과 조사관리자(슈퍼바이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먼저 조사기간 중에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조사원들이 조사업

무를 수행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들, 또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들었다. 현장점검회의는 통계청 통계작성 컨설

팅팀과 함께 진행하였다. 금번 조사에서 바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들은 반영하여 조치

하였고, 다음 조사부터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들은 자료로 작성하여 다음 조사에서 

반영을 고려할 계획이다. 모든 조사를 마친 후에는 조사원 대상으로 사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7개 지역별 총 9명의 조사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금번에 본 조사원

으로 참여하면서 느낀 점들을 자유롭게 나누었다. 지역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제시

하는 의견들도 있었고, 지역별로 편차를 가진 부분들도 있었다. 현장점검회의와 간담

회 결과는 향후 조사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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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분 개최일 개최장소

1
슈퍼바이저 및 조사원 

현장검점회의
6월 20일(목)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대구･경북지사
(대구광역시 중구)

2 조사원 간담회 8월 19일(월)
서울 본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 2-3-6] 조사원 현장점검회의 및 간담회

4. 조사 실사

가. 자료 수집

1) 실사 관리체계

본 조사는 단기간 내에 전국의 표본 가구와 가구원을 방문해야 하는 대규모 조사로

서, 조사대상자들의 문의사항과 불만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 빠르게 대처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에 실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체계적인 실사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한국갤

럽조사연구소의 7개 지역별 지사의 실장이 담당 지역별 조사원과 조사진행을 1차적으

로 관리하고, 서울 본사의 실사 총괄팀장이 전국의 조사진행 상황을 전체적으로 관리

하도록 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도 긴밀한 협력 및 대응체제를 마련하여 사안에 

대해 빠르게 논의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실사 진행 및 관리

본 조사는 작년 한 해(2018년) 동안 당한 범죄피해 경험을 알아보는 조사로, 기억 

회상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조사 및 분석일정 등을 고려하여 조사시점을 최대한 앞당

기고자 하였다. 전문조사업체가 조사업무를 수행한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는 2013

년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조사하였고, ‘전국범죄피해조사 2014’ 는 메르스 발생

으로 인해 2015년 5월 29일부터 7월 17일까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바로 이전 조사인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은 2017년 5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조사하였다. 본 조사는 

최신 자료인 ‘2017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하기 위해 5월 30일부터 조사를 실시하였

고, 7월 21일까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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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원이 해당 조사구 내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대상인 만 14세 이상의 가구원을 

직접 대면하여 조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진행하였다. 다만 여러 번 방문 요일과 

시간대를 다르게 하여 방문하였는데도 조사대상자를 만나지 못하거나, 조사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조사표를 남겨두고 조사대상자가 직접 조사표를 작성한 이후 추후 

회수하는 방식도 병행하였다. 이 경우, 같은 가구의 다른 가구원이 작성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비밀보호용 봉투를 제공하였다. 조사대상자가 조사원 없이 조사표를 작성

할 수 있도록 조사표 작성요령서도 함께 전달하였다. 추후 조사원이 조사표를 회수하

는 과정에서 기초조사표의 범죄피해경험 선별질문과 조사원 확인사항 등을 점검 및 

작성하고 사건조사표 수를 확정하였다.  

조사과정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기 위하여, 조사진행시 접촉하는 모든 대상가구(원

표본 및 대체표본 가구)에 대한 접촉 과정에 대한 정보(접촉 결과, 방문 횟수, 방문일

자, 방문시간 등)를 아래 코드를 활용하여 기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당 조사과정자료

는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을 조사하는 조사원을 위해 구축된 별도 앱을 통해서 

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부 경우는 가구명부에 기입한 이후 앱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을 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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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코드

가구 접촉 결과 조사 진행 1 부분 조사

2 유치

3 재방문 약속

4 일시 부재

조사 완료 5 조사 성공

조사대상 가구는 있으나 조사 
못함

6 응답 불응

7 장기 부재

8 응답 곤란

조사대상 가구 없음 9 빈집

10 기타

가구원 접촉 결과 조사 완료 1

대리 응답 2

응답 불응 3

일시 부재 4

응답 곤란 5

조사대상 아님 9

[표 2-3-7] 가구 및 가구원 접촉결과 입력코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진은 일부 지역 실사에 직접 참여하였다. 조사 전 과정

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단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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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일 조사지역 조사자

1 2019. 6. 14(금) 서울 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진 ⓐ, 조사원 A  

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진 ⓐ, 조사원 B 

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진 ⓑ, 조사원 C

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진 ⓑ, 조사원 C

2 2019. 6. 14(금) 경기 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진 ⓒ, 조사원 D  

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진 ⓒ, 조사원 D

3 2019. 6. 17(월) 경남 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진 ⓒ, 조사원 E

4 2019. 6. 19(수) 강원 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진 ⓐ, 조사원 F

5 2019. 6. 20(목) 대구 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진 ⓒ, 조사원 G

6 2019. 6. 25(화) 대전 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진 ⓐ, 조사원 H

7 2019. 7.  1(월) 전북 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진 ⓐ, 조사원 I

[표 2-3-8] 연구진의 지역별 실사 참여 

또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지역별 실사책임자(슈퍼바이저)와 

면접원이 조사과정 중 발생하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마련하여 활용하였으며, 제6차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조사원 지침서를 기본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금년도 조사의 실사과정에서는 아래 표의 사항이 주로 질의되어 답변을 

하였으며, 해당 사항은 향후 전국범죄피해조사의 개선 시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no. 구분 조사원 질의 사례 답변 내용

1 컨택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어떤 기관인지 궁금해 

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 있음

• 국무총리 산하 책연구기관이라는 점을 강
조하고, 형사정책연구원 명의의 공문과 
연구원 소개 리플렛을 적극 활용

2 컨택
• 원표본가구 중 사전 안내문을 확인하지 

않은 가구 & 예비표본 가구는 안내문 수
령 가구에 비해 덜 협조적임

• 차후 조사에서 옥외 광고, 방송/인터넷 광
고 등을 통한 사전 홍보 확대 고려

3 컨택
• 본인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 왜 우리 

집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는지 궁금해 함

• 본 조사는 통계청이 통계 작성 및 공표를 
승인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이기 때문
에 통계청으로부터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확보된 가구명부를 제공받음

• 과학적인 방식으로 가구를 추출하여 해당 
가구를 접촉한 것일 뿐, 가구에 대한 세부 
정보는 전혀 알지 못함

[표 2-3-9]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실사지도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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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분 조사원 질의 사례 답변 내용

4 명부
• 가구명부에 있는 주소가 불완전하여 해당 

주소에 해당하는 가구가  2개 이상인 경우
• 주택(거처) 출입구로부터 가까운 순서대

로 접촉 시도함

5 명부
• 본조사구에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특정 

지역으로 예비조사구를 지정해줄 수 있는지

• 조사구는 연구자/실사 관리자/조사원 편
의에 따라 임의로 대체할 수 없음  

• 전체 조사구 리스트 상에서 본조사구 바
로 아래에 위치한 인접조사구를 예비조
사구로 추출하였기 때문에 본조사구에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지정된 예비조사
구에서 조사해야 함 

• 만일 지정된 예비조사구에서도 조사가 불
가능할 경우 동일 시도, 동일 동/읍면부 
내에 위치한 조사구로 대체해야 하는데 
이는 연구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함

6 실사
• 원표본 가구를 최대 4회까지 접촉한 후에 

예비표본 가구로 이동하면 실사 소요 시
간이 너무 길어진다

• 무응답 증가에 따른 표본 편향(bias)를 줄
이기 위해서는 원표본 가구 성공률이 무
엇보다 중요함 

•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원표본 가구는 
방문 요일 및 시간대를 달리하여 최소 4
회까지 방문해야 함

7 실사
• 1개 조사구 내에서 조사 완료된 가구가 

11가구 미만일 경우

• 1개 조사구 내에서 11개 가구를 조사하는 
것이 원칙임

•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도 최소 9가구
는 조사해야 함
(9가구 미만 시 해당 조사구에서 조사된 
표본 전수 무효 처리)

8 조사표
• 조사 미참여 가구원의 개인정보를 묻는 

것에 대해 불쾌해하거나 신경질적인 반
응 보임

•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 제34조에 의
해 엄격히 보호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
출 우려는 없음

• 전체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역시 
통계 생산에 중요한 측면을 차지한다고 
설명

9 조사표
• ‘동네’의 지리적 경계에 대해 궁금해 함

(기초조사표 17번)

• 동네란 평소 자신이‘우리 동네’라고 생각
하는 지역으로서 비슷한 유형과 비슷한 
가격의 주택가를 말하며, 같은 학교, 교
회, 병원, 상가 및 정류장(버스나 지하철)

을 공유하는 지역으로서 다른 동네와는 
차도나 담(벽) 등으로 차단되어 있는 지역
을 의미함

10 조사표

•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교육 
수준 문항(기초조사표 21번)에서 응답을 
망설이거나 거짓으로 응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음

• 조사 결과는 전체 응답자의 %가 어떻게 
응답했다는 식으로 부호화(coding)되어 
데이터로 생산되기 때문에 개인의 응답 
내용은 절대 유출되는 일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솔직한 응답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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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분 조사원 질의 사례 답변 내용

11 조사표
•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 또는 문자

를 받았지만 당시 통화 또는 문자 내용을 상
세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기초조사표 문31-2), 문31-3)에 보기 ‘모
르겠다’ 추가 검토

12 조사표

• 조사원 확인사항 1 점검항목
(기초조사표 13페이지)에서 범죄 피해 경
험은 있는데 사건조사표 작성 자체를 거
부하거나, 작성해야 하는 만큼의 사건조
사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4. 사건조사
표 수”는 어떻게 기입하나

• 작성하지 않은 경우 0건으로 입력 
• 작성은 했는데 작성해야 하는 수 만큼 안 

쓴 경우는 실제 작성한 사건조사표 수만 
기입

13 조사표
• 응답자의 경험이 범죄 피해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음

• 조사표 및 지침서에 제시된 구체 사례 이
외의 사건일 경우 일단 사건조사표를 작
성하도록 안내 (범죄 성립 여부 사후 판단)

14 조사표
• 조사원 확인사항 3. 주택의 유형(기초조

사표 14페이지)에서 아파트, 오피스텔인 
경우 단지 규모 건물 층수 확인이 쉽지 않음

• 아파트 관리실의 도움을 받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세부 정보를 다시 한 번 확
인해서 정확히 기입

15 조사표
• 설문에는 응답을 했는데 개인정보(휴대전

화 번호 등) 응답을 거절하는  경우

• 개인정보는 응답자 확인 및 응답 내용 검
증 목적으로만 활용된다고 안내

• 강력 거절인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됨

16 조사표
• 명부ID만 알면 조사구 번호, 거처 번호, 

가구 번호를 알 수 있는데, 조사표마다 해
당 정보를 일일이 기입해야 해서 번거로움

• 추후 조사 시 삭제 고려

17 조사표

• 사건조사표에서 일부 문항(문10, 문11, 
문12, 문13)이 보기 구성에서 상호배제
와 전체 포괄(MECE :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원칙에 위배됨

• 응답자가 읽어야 하는 텍스트의 양이 너무 
많아 보기를 제대로 읽지 않는 경우가 많음
(보기 안 읽고 기타 체크 후 피해 내용 기술)

•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범죄 유형의 종류
가 많다 보니 부득이 일부 설문의 선택 보
기가 많고, 텍스트의 양도 많아짐

• 제대로 읽고 충분히 생각한 뒤 응답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함

18 조사표
• 사건조사표 문5)에서 사건 발생 장소에 

‘우리 집’을 응답했는데 문6)에서 사건이 
귀하의 집에서 일어났는지 물음

• 여러 가지 유형의 범죄 피해 관련 정보를 
단일 조사표로 수집해야 하는 하기 때문
에 발생하는 문제

• 추후 조사표 수정 검토  

19 조사표
• 사건조사표 문10)에서 도난/절도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응답을 했는데, 문19)에
서 도둑맞거나 빼앗긴 물건이 있는지 물음

• 여러 가지 유형의 범죄 피해 관련 정보를 
단일 조사표로 수집해야 하는 하기 때문
에 발생하는 문제

• 추후 조사표 수정 검토  

20 조사표
• 사건조사표 문14)에서 사건 발생 후 치료

한 병원의 유형을 물은 뒤, 문14-1)에서 
병원 방문 여부를 물음

• 향후 문14)에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았다’
는 보기를 추가하거나 문항 순서 변경 검토

21 조사표

• 사건조사표 문19-2)에서 피해 물품이 무
엇인지 응답을 했는데, 문19-5)에서 같
은 질문을 반복함

• 문19-2)에서 4개 이상 응답할 수 있는데 
문19-5) 응답 란은 3개임 

• 향후 문19-5) 삭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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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구 대체

본 조사는 ‘2017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추출된 조사구가 행정구

역 변경과 재개발 등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조사진행시에 

집단 거주 조사구의 주민 민원이나 관리사무소 차원의 접근 거부에 등의 사유로 조사

구가 대체될 수 있다.

전체 조사구 중 강력거절 등의 사유로 대체된 조사구는 총 49개였다. 구체적인 

대체 사유는 관리사무소/주민단체에서 조사를 거부한 강력거절이 37건, 재건축(개발/

공터)이 6건, 그 밖에 상가, 공장지역이나 상주 가구가 없는 경우가 6건이었다.

no 시도
1차 대체 진행 2차 대체 진행 3차 대체 진행

조사구 분류 no 조사구 분류 no 조사구 분류

1 서울 〇〇〇〇〇5A 강력거절 34 〇〇〇〇〇7A 강력거절

2 서울 〇〇〇〇〇8A 강력거절

3 서울 〇〇〇〇〇4A 강력거절

4 서울 〇〇〇〇〇0A 강력거절

5 부산 〇〇〇〇〇4A 강력거절

6 부산 〇〇〇〇〇6A 재개발

7 부산 〇〇〇〇〇01 비주거

8 대구 〇〇〇〇〇1A 강력거절 35 〇〇〇〇〇7A 강력거절

9 대구 〇〇〇〇〇8A 강력거절 36 〇〇〇〇〇5A 강력거절

10 대구 〇〇〇〇〇2A 재개발

11 대구 〇〇〇〇〇1A 강력거절 37 〇〇〇〇〇2A 강력거절

12 대구 〇〇〇〇〇5A 강력거절 38 〇〇〇〇〇7A 강력거절

13 대구 〇〇〇〇〇91 재개발 39 〇〇〇〇〇91 비주거

14 광주 〇〇〇〇〇3A 강력거절 40 〇〇〇〇〇2A 강력거절

15 광주 〇〇〇〇〇7A 강력거절

16 대전 〇〇〇〇〇4A 강력거절

17 대전 〇〇〇〇〇61 강력거절

18 울산 〇〇〇〇〇81 비주거

19 경기 〇〇〇〇〇7A 강력거절 41 〇〇〇〇〇2A 강력거절

20 강원 〇〇〇〇〇1A 강력거절

[표 2-3-10] 조사구 대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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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사 결과

조사 시작 이전인 5월 넷째 주에 원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협조 요청 우편을 미리 

발송하였다. 본 조사는 2019년 5월 30일부터 7월 21일까지 약 7주간 조사를 진행하였으

며, 최종 6,704개 가구가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시점별 실사진행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
6월 7월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서울/인천/경기 81 530 1,038 1,518 1,894 2,065

부산/울산/경남 56 335 588 1,064 1,139 1,196

대구/경북 14 118 376 554 799 814

대전/충청/세종 21 177 494 747 1,026 1,122

광주/전라 13 104 388 594 721 990

강원 - 42 106 152 213 319

제주 6 32 84 121 197 198

합계 191 1,338 3,074 4,750 5,989 6,704 

누적진행률(%) 2.8% 20.0% 45.9% 70.9% 89.3% 100%

[표 2-3-11] 주간 지역별 실사 진행 결과(가구 수 기준)

no 시도
1차 대체 진행 2차 대체 진행 3차 대체 진행

조사구 분류 no 조사구 분류 no 조사구 분류

21 강원 〇〇〇〇〇3A 강력거절 42 〇〇〇〇〇3A 강력거절 49 〇〇〇〇〇6A
강력
거절

22 강원 〇〇〇〇〇91 재개발

23 강원 〇〇〇〇〇6A 재개발

24 충북 〇〇〇〇〇2A 강력거절 43 〇〇〇〇〇7A 강력거절

25 전북 〇〇〇〇〇7A 강력거절 44 〇〇〇〇〇8A 강력거절

26 전북 〇〇〇〇〇0A 강력거절 45 〇〇〇〇〇3A 강력거절

27 전북 〇〇〇〇〇1A 강력거절

28 전북 〇〇〇〇〇11 강력거절 46 〇〇〇〇〇81 재개발

29 전남 〇〇〇〇〇4A 강력거절

30 전남 〇〇〇〇〇6A 강력거절 47 〇〇〇〇〇5A 강력거절

31 경북 〇〇〇〇〇21 강력거절 48 〇〇〇〇〇71 비주거

32 제주 〇〇〇〇〇41 비주거

33 제주 〇〇〇〇〇91 비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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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결과의 검증과 분석

1) 조사결과의 검증 및 입력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에 대한 내부검증작업은 기존 조사와 동일하게 3차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1차 내검은 조사구별로 정리된 조사표를 전체 7개 지역의 실사담당자(슈퍼바

이저)가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2차 내검은 서울 본사에서 전체 조사표를 취합한 이후,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의 30%인 2,011개 가구를 각 실사 사무소별로 무작위 추출하여 

전화검증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검증방범에 대한 매뉴얼 교육을 받은 전문검증원이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표 내용과 실제 응답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2차 

내검 과정에서 허위 기재 등의 심각한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구분 주요 내검 내용

1차 내검
: 지역 실사감독자

   ① 조사대상자가 부적격 대상일 경우에는 해당 조사표를 폐기하고, 

재조사를 진행한다.

   ② 무응답 항목이 많은 조사표의 경우에는 다시 조사를 진행한다.

   ③ 방문횟수, 접촉 가구수, 최종 방문코드 등의 가구방문 기록표 내용을 
확인한다. 

2차 내검
: 서울 본사에서 전화로 내검

   ① 가구 방문 여부
   ② 조사 참여 확인
   ③ 가구원 수
   ④ 답례품 수령 여부 
   ⑤ 범죄피해 여부

3차 내검
: 서울본사의 전문에디팅팀

   ① 설문 문항 간 로직 확인
   ② 사건조사표 해당 조사표 확인
   ③ 무응답 문항에 보완 조사(전화조사) 실시
   ④ 검증과 보완이 필요한 설문지 분류

[표 2-3-12] 조사표의 내검 절차

자료: 최수형･조영오(2017: 81-82)

마지막으로 3차 내검은 서울본사의 총 8명의 에티딩팀에서 담당하였고, 해당 과정에

서 확인된 문제는 조사표 재검토, 지역 실사담당자의 재확인, 응답자 재확인 등의 방식

을 통해 수정하였다. 특히 해당 단계에서는 주요 내검규칙을 활용하여 응답내용을 검토

하였는데, 기본적인 내검규칙은 이전 조사와 동일하나, 특별주제로 추가된 보이스피싱 

문항과 관련한 내검규칙이 추가되었다. 기본 내검규칙은 가구명부 48개, 기초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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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개, 사건조사표 153개로 정하였으며, 그 중 주요 내검규칙은 아래와 같다.

구분 내용

가구
명부

• 결혼 오류 : 부부의 혼인상태가 다른 경우 등

• 나이차 오류 : 부부의 나이차가 큰 경우 등 

• 성별 오류 : 부부가 동성인 경우 등 

• 14세 미만 검토 : 14세 미만이 직업을 갖는 경우 등 

• 직업 오류 : 18세 미만이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 등 

• 학력 오류 : 연령과 학력 간 관계점검

기초
조사표

• 이사 오류 : 5년 이상 거주하면서 5년 내 이사하는 등 

• 아파트의 단지 규모, 총 층수, 층수, 형태 누락 

• 10대이거나 미혼인데 자녀 범죄피해 두려움 응답

• 가구 모두가 임금근로자. 학생인데 집을 안 비움

• 피해횟수 오류 : 기초조사표와 사건조사표의 응답이 다름 

• 상습피해 오류 : 상습피해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

• 보이스피싱 수신 오류: 수신 경험 ‘있다’인데, 범행수법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사건
조사표

• 다중선택에서 '없음'과 '있음' 에 같이 응답

• 차량 도난 불일치 : 앞 문항과 뒤 문항을 다르게 응답 

• 재물 손상 불일치 : 앞 문항과 뒤 문항을 다르게 응답

• 도난 또는 도난미수 불일치 : 상동 

•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불일치 : 상동

• 가해자 인지 불일치 : 상동

• 가구침입 불일치 : 상동 

• 접촉범죄 불일치 : 상동 

• 피해사실 인지 불일치 : 상동 

• 도난과 손괴의 금액이 동일

• 가구침입이면서 차량·자전거 도난

• 사기이면서 손괴 

• 사기사건이 아닌 범죄의 가해자가 개인이 아님

• 가해자를 모른다고 응답하고, 관계에서는 안다고 응답

• 이사 불일치 : 앞 문항과 뒷 문항을 다르게 응답

• 일수 불일치 : 시간손실 일수가 치료일수보다 적음

• 금액불일치 : 피해금액을 모르면서 되찾았다고 응답

• 점핑 오류 : 응답과 미응답이 지시문 조건과 안 맞음 

• 있다고 응답하고 구체적 수치는 미응답

[표 2-3-13] 주요 내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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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료의 입력은 “서베이크래프트(IBM)”을 활용하여 입력하였으며, 사전에 내검

규칙을 포함한 응답내용의 로직을 설정하여, 조사자료의 입력과정에서도 응답내용을 

다시 검토하였다. 특히 기초조사표와 사건조사표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틀에서 전

체 조사표 자료를 입력함으로써 자료 입력 이후 조사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였다. 

2) 최종 데이터 생산 및 분석

앞서 설명한 내검과 조사자료 입력이 종료된 이후에는, 전체 조사문항을 기준으로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다시 한 번 응답내용에 오류가 있는지 검토하고, 범죄피해판별

식을 기준으로 범죄피해유형을 분류하고 최종적으로 분석을 위한 마이크로데이터를 

확정한다. 그리고 해당 마이크로데이터를 기준으로 벤치마킹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

는 가구(원) 원가중치와 가구(원) 표준화가중치를 부여하였다.16) 

본 연구는 조사체계와 방식이 안정화된 2013년도 이후의 전국범죄피해조사-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자료를 통합하여 SPSS Statistics 26 및 STATA 14, 16 통계프로그

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16)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보고서부터 표준화가중치를 적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구체적으
로, 조사모집단 전체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장(제3장)에서는 벤치마킹 모집단인 2018년 인구총
조사 만 14세 이상 가구 및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원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이후 제4장부터는 
표본크기의 영향을 받는 통계적 분석이 진행되기에 모집단의 특성은 반영하나 전체 표본의 크
기는 올해 조사된 표본의 크기와 동일하도록 조정한 표준화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구분 내용

• 필수문항 미응답 : 사건발생일시, 의료비, 가해자명수

• 중고생이 피해를 입은 장소가 본인 직장

• 보이스피싱의 가해자를 알게 된 경우의 오류

• 사건해결을 하면서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한 경우

• 차량도난 금액이 백만 원 미만인 경우

• 사건이 해결되었는데 가해자를 모름

• 신체 위협만 있으면서 신체피해가 있음

• 신체공격 시도만 있으면서 신체피해가 있음

자료: 최수형･조영오(2017: 83)의 <표 2-25>를 주로 참고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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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의 대표성과 

범죄피해 유형의 판별

제1절 | 조사 응답률

1. 가구방문 결과

본 조사에서는 원표본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표본 대체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실행하였다. 응답률 제고를 위해 사전 리플렛을 발송하였고,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

다. 조사 성공 전까지는 4회 방문을 원칙으로 하여, 최대한 응답률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조사는 목표 표본인 6,710개 가구를 원표본 가구로 선정하고 방문하였다. 방문한 

결과, 응답 불응, 응답 곤란 등으로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표본을 대체하여 

진행하였다. 원표본은 6,710개 가구이고, 표본 대체 등으로 접촉한 총 가구수는 

18,023개이다.

최초에 추출된 원표본 6,710개 가구를 방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적격 가구17)

인 224개를 제외한 적격 가구의 수는 총 6,486개로 96.7%였다. 조사에 성공한 가구가 

3,798개로 56.6%였고, 조사에 불응한 가구가 2,233개로 33.3%였다. 4회를 방문했지만 

집에 아무도 없어 아무도 만나지 못한 장기 부재 가구는 204개로 3.0%, 장애나 고령, 

언어적인 문제로 조사가 불가능한 가구는 251개로 3.7%였다. 

17) 부적격 가구: 가구원이 모두 만 14세 미만으로 조사대상자가 없거나, 사람이 살지 않는 상가나 
기숙사 등의 집단시설로 조사대상 가구가 아닌 경우, 빈집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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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원표본 가구 방문결과

(단위: 개( %))

구분 가구수

적격

조사 성공 3,798       (56.6)

응답 불응 2,233  (33.3)

장기 부재 204   (3.0)

응답 곤란 251   (3.7)

소계 6,486  (96.7)

부적격(빈집 등) 224    (3.3)

계 6,710 (100.0)

최종 조사가 완료된 6,704개 가구를 포함하여, 조사 과정에서 접촉한 전체 가구수는 

총 18,023개였다. 이 중 부적격 가구인 366개 가구를 제외한 적격 가구의 수는 17,657

개로 98.0%였다. 조사에 성공한 가구가 6,704개로 32.7%였고, 조사에 불응한 가구가 

6,575로 36.5%였다. 4회를 방문했지만 집에 아무도 없어 아무도 만나지 못한 장기 

부재 가구는 3,265개로 18.1%, 장애나 고령, 언어적인 문제로 조사가 불가능한 가구는 

1,113개로 6.2%였다. 

[표 3-1-2] 전체 접촉가구 방문결과

(단위: 개( %))

유형 가구 수

적격

조사 성공 6,704       (32.7)

응답 불응 6,575  (36.5)

장기 부재 3,265  (18.1)

응답 곤란 1,113   (6.2)

소계 17,657  (98.0)

부적격(빈집 등) 366    (2.0)

계 18,023 (100.0)

2. 응답률

본 조사의 응답률과 거절률, 접촉률을 살펴보았다.

접촉률은 적격 가구 중 장기 부재로 인해 접촉하지 못한 가구를 제외한 실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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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비율을 나타낸다. 원표본 가구를 살펴보면, 6,486개 가구 중 6,282개 가구와 

접촉하여 96.9%를 기록하였다. 응답률은 조사대상 적격 가구인 6,486개 가구 중 3,798

개 가구 조사에 성공하여, 5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거절한 가구는 2,233개 

가구로, 거절률은 34.4%였다. 

접촉한 전체 가구 기준으로 살펴보면, 17,657개 가구 중 14,392개 가구와 실제 

접촉하여 접촉률이 81.5%를 기록하였다. 조사대상 적격 가구인 17,657개 가구 중 

6,704개 가구 조사에 성공하여, 응답률은 38.0%였다. 조사를 거절한 가구는 6,575개 

가구로, 거절률은 37.2%였다. 

[표 3-1-3] 조사 응답률 및 거절률

(단위: 개, %)

구분 총 가구수 적격 가구수 응답률 거절률 접촉률

원표본 가구 6,710 6,486 58.6 34.4 96.9

전체 접촉가구 18,023 17,657 38.0 37.2 81.5

1) 응답률=(조사 성공) / (적격 가구)
2) 거절률=(응답 불응) / (적격 가구)
3) 접촉률=(조사 성공+응답 불응+응답 곤란) / (적격 가구)

가. 시도별 원표본 가구의 응답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국 기준의 원표본 가구 응답률은 58.6%였다.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남의 응답률이 62.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울산이 62.5%, 충남이 59.9%, 대구가 59.8%, 경북이 59.6%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세종이 47.0%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밖에 응답률이 55%가 

안 되는 지역으로는 강원이 48.7%, 전북이 51.3%, 대전이 54.7%, 전남이 54.9%를 

나타내었다. 특히, 세종의 경우에는 장기 부재 가구수가 많아 응답률이 더욱 낮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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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시도별 원표본 가구의 조사 응답률 

나. 조사 성공 가구의 방문횟수별 응답률 

본 조사는 응답률을 제고하고, 원표본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조사 성공 전 4회까지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하도록 하였다. 조사대상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방문일시를 

다르게 하여 재방문하였고, 조사대상자가 조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바로 가구를 대

체하지 않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진행하였다.

조사에 성공한 가구들을 살펴보면, 1회 방문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가구가 63.6%로 

가장 많았다. 2회 방문한 가구는 27.6%, 3회 방문한 가구는 7.8%, 4회 이상 방문한 

가구는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위해 4회까지 방문하기로 하였지만, 일부 

가구의 경우에는 8회까지 방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조사된 가구의 평균 방문 

횟수는 1.5회였지만, 조사에 성공하지 못한 가구까지 고려한다면 평균 가구 방문 횟수

는 훨씬 큰 수치가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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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조사성공 가구의 방문횟수

라. 조사 성공 가구의 방문시간대별 응답률

조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 가구를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요일과 시간대를 다르게 하여 방문하였다. 조사에 성공한 가구를 살펴보면 최종적으

로 조사에 성공한 시간대는 오후 12시~18시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8시 이후 저녁

시간이 24.9%였고, 오전 12시 이전이 20.2%였다. 

[그림 3-1-3] 조사 성공 가구의 방문 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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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 표본의 대표성 및 특성

1. 표본 대표성

가. 가구 분포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은 ‘2017 인구주택총조사’를 표본 추출틀로 활용하였다. 

표본추출은 앞서 설명한대로 이전 조사와 동일하게 조사구를 추출하고 조사구 내에서 

가구를 추출하였다. 모집단 값을 추정하기 위해 설계가중치, 무응답조정가중치, 사후

층화가중치 값을 적용하였다. 이때 기준이 되는 벤치마킹 모집단 분포는 2017년 통계

청 장래추계인구이다. 

표본과 모집단과의 지역별 가구 분포는 아래 표와 같다. 조사된 가구수는 경기도가 

전체의 12.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 11.6%, 부산광역시 7.1%, 경상남도 

6.9%, 인천광역시 6.2%, 경상북도 6.2%, 대구광역시 5.9%, 충청남도 5.4%, 전라북도 

5.1% 등의 순이었다. 모집단의 가구수 또한 경기도가 24.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

로 서울 19.4%, 부산광역시 6.7%, 경상남도 6.5%, 인천광역시 5.5%, 경상북도 5.4%, 

대구광역시 4.7%, 충청남도 4.3%, 전라남도 3.6% 등의 순이었다. 표본과 모집단의 

지역별 가구수 비중은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순위는 거의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었다. 

17개 광역시도별 모집단 분포를 고려한 가구가중치를 적용하면 모집단의 지역별 분포

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2-1] 표본과 모집단의 지역별 가구 분포 

(단위: 개( %))

구분
표본 모집단 가중치

비율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1 서울 779 11.6 3,981,741 19.4 19.4

 2 부산 473 7.1 1,378,164 6.7 6.7

 3 대구 396 5.9 968,265 4.7 4.7

 4 인천 418 6.2 1,122,041 5.5 5.5

 5 광주 308 4.6 586,263 2.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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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표본과 모집단의 지역별 가구 분포

나. 인구 분포

표본과 모집단과의 인구 분포는 다음 표와 같다. 먼저, 지역별로 살펴보면 조사된 

가구원수는 경기도가 13.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12.0%, 부산광역

구분
표본 모집단 가중치

비율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6 대전 308 4.6 608,260 3.0 3.0

 7 울산 263 3.9 439,930 2.1 2.1

 8 세종 132 2.0 120,629 0.6 0.6

 9 경기도 868 12.9 4,934,208 24.1 24.1

10 강원도 319 4.8 634,847 3.1 3.1

11 충청북도 319 4.8 656,101 3.2 3.2

12 충청남도 363 5.4 877,628 4.3 4.3

13 전라북도 341 5.1 743,341 3.6 3.6

14 전라남도 341 5.1 747,681 3.6 3.6

15 경상북도 418 6.2 1,113,008 5.4 5.4

16 경상남도 460 6.9 1,331,278 6.5 6.5

17 제주도 198 3.0 256,158 1.2 1.2

계 6,704 100.0 20,499,543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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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7.3%, 경상남도 7.1%, 인천광역시 6.6%, 대구광역시 6.4% 등의 순이었다. 모집단의 

인구수 또한 경기도가 25.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가 19.1%, 부산광

역시 6.7%, 경상남도 6.4%, 인천광역시 5.7%, 경상북도 5.2% 등의 순이었다. 가구와 

마찬가지로, 표본과 모집단의 지역별 인구수 비중은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순위는 

거의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2-2] 표본과 모집단의 인구 분포

(단위: 명, %)

구분
표본 모집단 가중치

비율가구원수 비율 인구수 비율　

지역

서울 1,572 12.0 8,707,052 19.1 19.1

부산 957 7.3 3,047,037 6.7 6.7

대구 838 6.4 2,165,637 4.8 4.8

인천 869 6.6 2,579,314 5.7 5.7

광주 578 4.4 1,299,119 2.9 2.9

대전 623 4.7 1,326,897 2.9 2.9

울산 493 3.8 998,251 2.2 2.2

세종 276 2.1 252,833 0.6 0.6

경기도 1,721 13.1 11,397,802 25.0 25.0

강원도 550 4.2 1,357,701 3.0 3.0

충청북도 658 5.0 1,431,272 3.1 3.1

충청남도 693 5.3 1,913,467 4.2 4.2

전라북도 626 4.8 1,611,760 3.5 3.5

전라남도 616 4.7 1,587,055 3.5 3.5

경상북도 778 5.9 2,381,175 5.2 5.2

경상남도 932 7.1 2,929,513 6.4 6.4

제주도 356 2.7 567,241 1.2 1.2

성별
남자 6,085 46.3 22,752,634 49.9 49.9

여자 7,051 53.7 22,800,492 50.1 50.1

연령대

10대(만14-19세) 622 4.7 3,239,388 7.1 7.1

20대 1,496 11.4 7,004,966 15.4 15.4

30대 2,030 15.5 7,446,677 16.3 16.3

40대 2,385 18.2 8,408,883 18.5 18.5

50대 2,722 20.7 8,515,725 18.7 18.7

60대 1,953 14.9 5,854,493 12.9 12.9

70세 이상 1,928 14.7 5,082,994 11.2 11.2

계 13,136 100.0 45,553,12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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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표본과 모집단의 지역별 인구 분포 

두 번째로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본과 모집단 모두에서 여성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사된 표본에서는 남자가 46.3%, 여자가 53.7%인 반면, 모집

단에서는 남자가 49.9%, 여자가 50.1%로, 표본의 성별 격차가 약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는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았다([그림 3-2-3]). 조사된 가구원은 50대가 

전체의 20.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0대가 18.2%, 30대가 15.5%, 60대가 

14.9%, 70세 이상이 14.7%, 20대가 11.4%, 10대가 4.7%의 순이었다. 모집단의 인구수 

분포에서도 50대가 18.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40대

가 18.5%, 30대 16.3%, 20대가 15.4%, 60대가 12.9%, 70세 이상이 11.2%, 10대가 

7.1%의 순이었다. 

30대~50대는 모집단과 비슷한 비중으로 조사되었고, 60대 이상은 모집단 보다 약

간 많이, 10대와 20대는 다소 적게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구원 가중치를 

적용하면 모집단의 분포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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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표본과 모집단의 연령대별 인구 분포

2. 가구 특성

가. 가구의 거주 특성

가구의 주택유형은 절반 이상인 52.0%가 아파트였고, 그 다음으로 단독주택이 22.8%, 

연립/다세대주택이 21.8%의 순이었다. 도시규모별로도 읍면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

역에서 아파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이 54.2%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연립/다세대주택의 비중이 38.0%로 가장 컸다.

[표 3-2-3] 도시규모별 가구의 주택유형(가구가중치 적용)

(단위:  %) 

구분
도시규모

전체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주택
유형

아파트 42.3 60.7 61.4 31.4 52.0

오피스텔 3.8 2.5 2.2 0.0 2.2

단독주택 14.3 17.6 15.1 54.2 22.8

연립/다세대주택 38.0 18.2 20.2 12.7 21.8

비주거용 건물 1.6 0.8 1.2 1.7 1.3

기타 0.0 0.3 0.0 0.0 0.1

계
100.0

(19.4)

100.0

(24.9)

100.0

(37.2)

100.0

(18.5)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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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도시규모별 가구의 주택유형(가구가중치 적용)

도시규모별로 가구의 가구원 규모와 거주기간, 최근 5년 동안 이사한 횟수 등을 

살펴보았다. 먼저, 가구의 가구원 규모는 ‘2인 가구’가 32.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으로 ‘4인 이상 가구’가 27.1%, ‘3인 가구’가 22.8%, ‘1인 가구’가 17.3% 순이었다. 

도시규모별로는, ‘1인 가구’의 비중이 서울은 14.3%, 광역시는 15.8%, 중소도시는 

15.0%, 읍면지역은 26.8%, 전체적으로는 17.3%였다. 2인 이하의 소규모 가구는 서울

이 43.0%, 광역시가 49.5%, 중소도시가 46.7%, 읍면지역이 65.4%, 전체적으로는 

50.2%였다. 3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서울이 57.0%, 광역시가 50.5%, 중소도시가 

53.3%, 읍면지역이 34.6%, 전체적으로는 49.9%였다. 요약해보면, 읍면지역은 ‘1인 

가구’와 2인 이하의 소규모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컸고, 3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작았다.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3인 이상 가구의 비중이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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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도시규모별 가구의 세대구성 및 거주안정성(가구가중치 적용) 

(단위:  %) 

구분
도시규모

전체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가구원규
모

1인 가구 14.3 15.8 15.0 26.8 17.3

2인 가구 28.7 33.7 31.7 38.6 32.9

3인 가구 25.6 22.6 24.9 16.0 22.8

4인 이상 가구 31.4 27.9 28.4 18.6 27.1

거주 기간

1년 미만 2.2 2.3 2.9 1.2 2.3

1년~2년 미만 5.2 6.9 8.8 3.2 6.6

2년~5년 미만 21.7 18.1 24.6 14.1 20.5

5년~10년 미만 22.3 26.3 22.2 16.7 22.2

10년~20년 미만 24.0 27.5 24.4 16.9 23.7

20년~30년 미만 15.0 11.6 9.8 9.6 11.2

30년 이상 9.5 7.3 7.2 38.3 13.4

최근 5년
이사 횟수

없음 69.5 72.9 64.3 80.4 70.4

1회 28.1 23.7 30.1 17.4 25.8

2회 1.9 2.8 5.0 1.6 3.2

3회 이상 0.4 0.6 0.6 0.6 0.6

[그림 3-2-5] 도시규모별 가구의 가구원 규모(가구가중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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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10년 이상 20년 미만’ 

거주 있는 가구가 23.7%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2.2%, ‘2년 이상 

5년 미만’이 20.5% 순으로 많았다. 거주기간이 ‘30년 이상’인 가구는 13.4%,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가구는 ‘11.2%’, ‘1년 이상 2년 미만’인 가구는 6.6%, ‘1년 미만’인 

가구는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로는, 주택유형과 가구원 규모에서와 같

이 읍면지역만 고유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5년 미만’의 단기 거주 가구 비중이 

서울은 29.1%, 광역시는 27.3%, 중소도시는 36.3%였으나, 읍면지역은 18.5%밖에 되

지 않았다. 반면, ‘10년 이상’의 장기 거주 가구의 비중은 서울이 48.5%, 광역시가 

46.4%, 중소도시가 41.4%였으나, 읍면지역은 64.8%에 달했다. 즉, 읍면지역은 다른 

지역들과는 다르게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림 3-2-6] 도시규모별 가구의 거주기간(가구가중치 적용)

세 번째로 최근 5년 동안 이사한 횟수를 살펴보면, 이사 경험이 없다는 가구가 

전체의 70.4%로 가장 많았고, 이사를 한 번 했다는 가구가 25.8%, 2번 했다는 가구가 

3.2%, 3번 이상 했다는 가구가 0.6%였다. 도시규모별로 살펴보면, 다른 가구 특성들과 

마찬가지로 읍면지역만 상이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이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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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없다는 비중이 서울은 69.5%, 광역시는 72.9%, 중소도시는 64.3%인 반면, 읍면지

역은 80.4%에 달했다. 1회 이상 이사를 한 적이 있는 가구의 비중은 서울이 30.4%, 

광역시가 27.1%, 중소도시가 35.7%였으나, 읍면지역은 19.6%에 그쳤다.

종합적으로, 읍면지역의 가구 특성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단독주택

의 비중이 크고, 1인 가구와 2인 이하의 소규모 가구의 비중이 컸다. 또한, 장기 거주 

가구가 많았으며, 최근 이사 경험이 없는 가구가 많았다.

나.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3-2-5]).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만 원∼

4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19.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00만 원∼500만 

원 미만’이 17.5%, ‘200만 원∼300만 원 미만’이 16.2%, ‘500만 원∼600만 원 미만’이 

12.9% 등의 순이었다. 

도시규모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서울은 전체의 

71.3%였으며, 광역시는 62.6%, 중소도시는 65.6%였으나, 읍면지역은 39.5%에 그쳤

다. 반면, 2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비중은 서울이 14.9%, 광역시가 21.9%, 중소도시가 

18.4%였으나, 읍면지역은 41.1%에 달했다. 

[표 3-2-5] 도시규모별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가구가중치 적용)

(단위:  %) 

구분
도시규모

전체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 4.7 10.5 9.7 21.9 11.2

100∼200만 원 미만 10.2 11.4 8.6 19.2 11.6

200∼300만 원 미만 13.9 15.6 16.1 19.4 16.2

300∼400만 원 미만 16.9 19.2 21.3 17.0 19.1

400∼500만 원 미만 19.3 19.1 18.6 11.0 17.5

500∼600만 원 미만 18.3 12.8 13.3 6.4 12.9

600∼700만 원 미만 7.9 6.7 6.0 3.4 6.1

700∼1000만 원 미만 8.0 4.1 5.2 1.3 4.7

1,000만 원 이상 0.9 0.7 1.2 0.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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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도시규모별 월평균 가구소득(가구가중치 적용) 

주택소유 형태를 살펴보면([그림 3-2-8]), 자가가 69.0%로 가장 많았고, 전세가 

16.4%, 보증금 있는 월세가 12.5% 등의 순이었다. 서울은 자가의 비중이 58.6%로 

다른 지역들에 비해 가장 작았고, 전세의 비중은 28.9%로 가장 컸다.

구분
도시규모

전체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주택 
소유

자가 58.6 73.1 67.6 77.5 69.0

전세(월세 없음) 28.9 13.3 16.2 8.2 16.4

보증금 있는 월세 11.3 12.4 13.6 11.5 12.5

보증금 없는 월세 0.5 0.9 1.7 0.6 1.1

무상(관세, 사택 등) 0.7 0.4 0.9 2.2 1.0

영업
여부

영업(거주겸용) 1.2 2.3 2.3 5.4 2.6

비영업 98.8 97.7 97.7 94.6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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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도시규모별 월평균 가구소득(가구가중치 적용)

또한, 거주하는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읍면지역이 5.4%로 높았다.

3. 가구원 특성

가.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

성별에 따른 가구원의 연령대, 혼인상태, 장애인 복지카드 소유여부, 외국인 여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대의 분포를 살펴보면, 70세 이상의 비중이 남자의 경우 9.0%인 반면, 

여성은 13.3%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남자의 경우 전체의 29.2%가 미혼이고, 4.5%가 사별 혹은 이혼이었으

나, 여성은 21.7%가 미혼이고, 15.1%가 사별 혹은 이혼인 상태였다.

장애인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2.1%였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외국인 역시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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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성별에 따른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가구원가중치 적용)

(단위: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연령

10대(만14-19세) 7.4 6.8 7.1

20대 16.4 14.3 15.4

30대 17.0 15.7 16.3

40대 18.8 18.1 18.5

50대 18.7 18.6 18.7

60대 12.5 13.2 12.9

70세 이상 9.0 13.3 11.2

혼인상태

미혼 29.2 21.7 25.5

현재 배우자 있음 66.3 63.2 64.7

사별/이혼 4.5 15.1 9.8

장애인 복지카드
 소유여부

있음 2.2 2.0 2.1

없음 97.8 98.0 97.9

외국인여부
외국인 0.4 0.3 0.3

내국인 99.6 99.7 99.7

계 49.9 50.1 100.0

도시규모에 따른 가구원의 성별 분포는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40대 이하의 가구원 비중은 서울이 58.9%, 광역시

가 57.2%, 중소도시가 61.6%였으나, 읍면지역은 45.8%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 60대 

이상의 고령자 비중은 서울이 23.4%, 광역시가 23.5%, 중소도시가 19.6%였으나, 읍면

지역은 35.5%로 다른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

[표 3-2-7] 도시규모별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가구원가중치 적용)

(단위:  %) 

구분
도시규모

전체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성별
남자 48.5 49.7 50.8 50.0 49.9

여자 51.5 50.3 49.2 50.0 50.1

연령대

10대(만14-19세) 6.2 7.3 7.3 7.5 7.1

20대 17.1 15.7 15.6 12.4 15.4

30대 17.7 15.8 18.1 11.5 16.3

40대 17.9 18.4 20.6 14.4 18.5

50대 17.7 19.3 18.7 18.8 18.7

60대 13.1 13.2 10.8 16.8 12.9

70세 이상 10.3 10.3 8.8 18.7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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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구원 사회경제적 특성

가구원의 직업유형은 서비스/판매종사자가 22.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사무종사자가 21.4%, 전업주부가 18.8%, 학생이 11.6% 등의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직업유형을 살펴보면, 남자는 사무종사자와 기능원의 비중이 각각 26.7%, 13.5%였으

나, 여자는 16.1%, 2.1%에 그쳤다. 반면, 여자는 전업주부의 비중이 36.5%에 달했으나, 

남자는 1.0%로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종사상 지위는 임금근로자가 43.9%로 가장 많았고, 전업주부와 학생, 무직 등이 

39.1%, 자영업자가 14.3%를 차지하고 있었다.

가구원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가 35.2%로 가장 많았고, 4년제 대학교가 29.8%, 2년 

혹은 3년제 대학교가 16.5%로 그 다음을 이었다. 교육을 받지 않은 비중이 남자는 0.9%, 

여자는 3.3%, 4년제 대학교가 남자는 35.2%, 여자는 24.4%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표 3-2-8] 성별에 따른 가구원의 사회경제적 특성(가구원가중치 적용)

(단위: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직업유형

관리자/전문가 4.1 1.9 3.0

사무종사자 26.7 16.1 21.4

서비스/판매종사자 21.3 22.8 22.0

농림어업종사자 4.0 3.2 3.6

기능원 13.5 2.1 7.8

단순노무종사자 3.9 2.0 3.0

직업군인 0.3 0.0 0.2

전업주부 1.0 36.5 18.8

학생 13.1 10.1 11.6

무직/기타 12.0 5.3 8.6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53.9 33.9 43.9

자영업자 18.9 9.8 14.3

무급가족종사자 1.0 4.4 2.7

해당없음 (전업주부, 학생, 무직 등) 26.2 51.9 39.1

교육수준

받지 않았음(미취학 포함) 0.9 3.3 2.1

초등학교 4.1 10.6 7.4

중학교 7.4 8.2 7.8

고등학교 34.0 36.3 35.2

대학교(2, 3년제) 16.8 16.3 16.5

대학교(4년제 이상) 35.2 24.4 29.8

대학원 이상 1.7 1.0 1.3

비고: 1. 교육수준은 졸업･재학･수료･휴학･중퇴를 포함한 수치임
2.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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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의 경우, 농림어업종사자의 비중이 18.0%로 다른 지역들에 비해 월등히 

컸다. 반면, 사무종사자와 서비스/판매종사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서울은 기능원의 비중이 5.2%로, 광역시의 9.4%, 중소도시의 8.0%, 읍면지역의 

8.0%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9] 도시규모별 가구원의 사회경제적 특성(가구원가중치 적용)

(단위:  %) 

구분
도시규모

전체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직
업
유
형

관리자/전문가 2.6 3.1 3.7 1.7 3.0

사무종사자 27.2 20.6 22.2 14.1 21.4

서비스/판매종사자 25.0 22.7 22.2 17.4 22.0

농림어업종사자 0.1 0.6 0.9 18.0 3.6

기능원 5.2 9.4 8.0 8.0 7.8

단순노무종사자 3.0 2.6 2.8 3.8 3.0

직업군인 0.1 0.1 0.1 0.4 0.2

전업주부 18.4 20.1 19.4 16.0 18.8

학생 10.8 11.6 12.9 9.6 11.6

무직/기타 7.6 9.2 7.8 11.0 8.6

제3절 | 범죄피해 유형 및 추출방식

1. 범죄피해 유형 분류 체계

전국범죄피해조사는 2009년 전면 개편 이래 사건조사표 작성을 통해 파악된 범죄

피해사건의 발생장소와 침입방법, 피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피해 유형

을 결정해 왔다. 범죄피해 유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조사 입력이 완료된 데이터에서 

사건조사표에 기입된 사건내용에 대한 항목을 조합, 피해자(가구)와 피해사건을 구분

하여 범죄피해유형에 대한 변수를 생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범죄피해유형은 크게 폭

력범죄피해와 재산범죄피해로 구분되며 폭력범죄피해에는 ① 강도 ② 폭행 ③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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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괴롭힘이, 재산범죄피해에는 ⑤ 사기 ⑥ 절도 ⑦ 손괴 ⑧ 기타가 포함된다. 

[표 3-3-1]은 범죄피해 유형을 판별하기 위해 사용된 조건식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폭력범죄피해 중 ① 강도피해는 성폭력을 제외한 신체적 공격이나 성폭력을 제외한 

위협 또는 협박이 있고 탈취피해가 있거나 그럴 뻔한 경우를 의미한다. ② 폭행피해는 

성폭력을 제외한 신체적 공격이나 성폭력을 제외한 위협 또는 협박으로, 실제로 성폭

력을 제외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그럴 뻔했으며 별도의 탈취 피해는 없었던 

경우이다. ③ 성폭력피해는 신체적 공격이나 위협과 협박이 있었고 실제로 강간(미수)

이나 강간 이외의 성폭력으로 신체적 피해경험이 있었거나 무력으로 인한 성적 접촉 

피해경험이나 공격, 위협이 없었다 하더라도 성적 접촉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때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폭력피해는 

성적 접촉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연음란․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같은 직접적

인 성적 접촉이 없는 성범죄는 성폭력피해가 아닌 괴롭힘에 포함된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④ 괴롭힘은 공격이나 위협은 없었지만 심한 욕설을 퍼붓거나 구두로 괴롭힘

을 당한 피해, 음란하거나 혐오스러운 문자, 영상, 이메일 등을 지속적으로 받은 피해, 

또는 집요하게 뒤따라 다니며 몰래 염탐(엿보기), 감시 등을 당한 피해, 혹은 개인정보

를 인터넷에 공개했거나 비방이나 헛소문을 퍼뜨리는 등의 피해를 당한 경험을 포함

하고 있다. 

재산범죄는 사기, 절도, 손괴를 포함한 것으로, ⑤ 사기는 속임에 따른 금전적․재산

적 피해를 경험한 경우, ⑥ 절도는 공격이나 위협은 없는 가운데 소유 물건을 몰래 

절취당하는 피해를 경험한 경우이며, ⑦ 손괴 역시 공격이나 위협은 없고 탈취 피해는 

없으면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 피해만 있는 경우로, 미수는 제외한다. 이 외에 단순주거

침입이 기타 재산범죄로 분류된다.



제3장 표본의 대표성과 범죄피해 유형의 판별 121

폭행여부
[문9]

사건내용
[문10]

협박시도
내용

[문11]

신체공격
내용

[문12]

신체피해
여부

[문13]

속임피해 여
부

[문18-1]

탈취피해
여부

[문19]

폭력
범죄

① 
강
도

신체공격
성폭력 
제외한 

피해경험

있거나 
그럴 뻔함

위협/협박
성폭력 
제외한 

피해경험

있거나
 그럴 뻔함

②
폭
행

신체공격
성폭력 
제외한 

피해경험

성폭력 
제외한 

신체피해
없음

신체공격
성폭력 
제외한 

피해경험

신체피해 
없음

없음

위협/협박
성폭력 
제외한 

피해경험

성폭력 
제외한 

신체피해
없음

위협/협박
성폭력 
제외한 

피해경험

신체피해 
없음

없음

③
성
폭
력

신체공격 강간
신체공격 강간미수
위협/협박 강간위협

신체공격
강간이외 
성폭력

위협/협박 성폭력 위협
위협/협박 성적접촉
공격/위협 

없음
성적접촉

④
괴 
롭 
힘

공격/위협 
없음

욕설  

공격/위협 
없음

음란/혐오

공격/위협 
없음

스토킹

공격/위협 
없음

비방/헛소문

재산
범죄

⑤ 
사 
기

속임피해
내용

⑥ 
절 
도

공격/위협 
없음

몰래
가져감

있었음 

공격/위협 
없음

훔치려 
했거나 위협

그럴 뻔함 

⑦ 
손 
괴

공격/위협 
없음

파괴손상  없었음

[표 3-3-1] 범죄피해 유형에 대한 판별조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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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구 대상 범죄피해유형은 [표 3-3-2]와 같다. 가구 대상 범죄피해는 주거침입

이 수반된 범죄(주거침입 관련 범죄)와 주거침입과 무관한 범죄(기타 가구 대상 범죄)

의 둘로 나뉜다. 주거침입 관련 범죄에는 사람이 침식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거․관리하고 있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발생한 범죄로 ⓐ 주거침입강도, ⓑ 주거침

입절도, ⓒ 단순주거손괴, ⓓ 단순주거침입이 포함되고, 기타 가구 대상 피해에는 

ⓔ 자동차(부품)절도와 ⓕ 자동차(부품)손괴, ⓖ 단순손괴 등이 해당된다. 

주거침입 관련 피해에서 ⓐ 주거침입강도는 주거 등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승인없

이 출입한 가운데 폭력을 제외한 신체적 공격이나 위협 또는 협박이 있고 재물을 

절취당한 피해가 있거나 그럴 뻔한 경우를 가리킨다. ⓑ 주거침입절도는 신체적 공격

이나 위협 또는 협박 등은 없는 가운데 침입(승인되지 않은 출입)하여 재물을 몰래 

가져가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이다. ⓒ 단순주거손괴는 승인하지 않은 출입과 함께 

손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미수에 그친 피해경험은 제외하며, ⓓ 단순주거침입은 

승인하지 않은 출입이 있었으나 별도의 탈취피해 및 손상 피해가 없는 경우이다. 

기타 가구 대상 범죄피해 중 ⓔ 자동차(부품)절도는 차량 또는 자동차 부품을 몰래 

가져가거나 그럴 뻔한 경험, ⓕ 자동차(부품)손괴는 차량 또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실제 손상 피해가 있었던 경험을 가리키며, ⓖ 단순손괴는 탈취 피해경험은 없으면서 

자동차(부품) 이외의 손상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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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당한 
지역
[문4]

피해
발생
장소

집 여부
[문6]

승인
출입
여부

[문6-1]

폭행
여부
[문9]

사건
내용

[문10]

협박
시도
내용

[문11]

신체
공격
내용

[문12]

탈취
피해
여부

[문19]

피해 물품
[문19-2]

손상 여부
[문20]

주거
침입

주거
침입
강도

아니요
신체
공격

성폭력 
제외 피해 

경험

있거나 
그럴 뻔함

아니요
위협/

협박

성폭력 
제외 피해 

경험

있거나 
그럴 뻔함

주거
침입
절도

아니요
절취/ 주거

침입 
(시도)

있음

차량 및 
자동차 부품 

제외
물품

아니요

절취/

주거
침입 

(시도)

그럴 뻔함

주거
침입
손괴

아니요
파괴
손상

없음
차량제외
물품손상

단순
주거
침입

아니요
주거
침입

(시도)

없음 없음

기타
가구 
대상

자동차
(부품)

절도

몰래
가져감

있음
차량 및 

자동차 부품

절취/ 

자동차
침입

(시도)

그럴 뻔함
차량 및 

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

손괴

파괴
손상

없음
차량 및 
부품

자동차
침입

(시도)

없음
차량 및 
부품

단순
손괴

집 아님
공격/ 위협 

없음
파괴
손상

없음
차량제외
물품손상

모름
공격/ 위협 

없음
파괴
손상

없음
차량제외
물품손상

예
공격/ 위협 

없음
파괴
손상

없음
차량제외
물품손상

[표 3-3-2] 가구 대상 범죄피해유형에 대한 판별조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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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표 범죄피해 유형

전국범죄피해조사는 한 사건에서 두 개 이상의 피해 유형이 결합(형법상 경합범)되

어 나타난 경우에 대해 범죄 심각성의 위계규칙에 따라 피해 유형을 결정해 왔다(최수

형 외, 2015: 85, 김은경 외, 2013: 108; 김지선 외, 2011: 103; 김은경 외, 2009: 

111). 이는 한 사건을 두 개 이상의 피해 유형으로 중복 집계할 경우 범죄피해 발생 

정도가 과대추정(overestimation)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조사에서도 

이러한 피해 유형 결정방식을 유지하였다. 이에 따라 강도․폭행․성폭력과 같은 폭력범

죄는 사기․절도와 같은 재산범죄에 비해 범죄피해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아 

한 사건에서 폭력범죄피해와 재산범죄피해가 동시에 나타난 경우에는 폭력범죄피해

로 유형을 분류하게 된다. 다만, 올해 조사에서는 한 사건에서 복수의 피해 유형이 

결합된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전국범죄피해조사는 신뢰성 있는 통계 작성을 위해 범죄피해 유형별로 상대표준

오차(Relative Standard Error: RSE)를 밝혀 공표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올해 조사에서는 

주요 항목인 피해유형별로 상대표준오차가 30% 이상이거나  유효 표본 사례수(count 

sample size/cell size)가 5건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 표시로 나타냄으로써(Reliability 

flag recommendations) 조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자 한다.18) 

[표 3-3-3] 개인 대상 범죄피해 유형별 상대표준오차

18) 상대표준오차를 통해 신뢰성 있는 수치임을 결정하는 기준은 국가별로, 조사 특성별로 상이한 
가운데, 2016년 기준 조사의 경우 상대표준오차 25% 미만을 공표 기준으로 설정한 바 있다. 

전미범죄피해조사(NCVS)의 경우 상대표준오차가 30%를 초과하거나 유효 표본 사례수가 10건 
이하인 경우를 조사결과 해석에 주의를 요하는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여(Shook-Sa, 

Couzens, & Berzofsky, 2011: 26), 올해 보고서는 ‘상대표준오차 30% 미만’ 및 ‘유효 표본 사례
수 5건 이상’을 공표 기준으로 삼았다. 

유형
조사구 수
(조사구)

표본 
가구원수

(명)

피해 
가구원수

(명)

피해발생률
(표본기준, 

%)

상대표준오차
(%)

폭력
범죄
피해

계 610 13,136 66 0.50 12.3

강도 610 13,136 14 0.11 26.7

폭행 610 13,136 21 0.16 21.8

성폭력 610 13,136 17 0.13 24.2

괴롭힘 610 13,136 15 0.11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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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피해 가구원 수는 해당 범죄피해를 1건 이상 경험한 사람의 수를 의미함

[표 3-3-3]19)에서와 같이 개인 대상 범죄피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표 기준(상대

표준오차 30% 미만 내지 유효 표본 사례수 5건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없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조사에서는 폭력범죄 중 강도․성
폭력․괴롭힘과 기타 재산범죄가 상대표준오차 측면에서 공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데 비해, 2018년 기준 조사에서는 개인 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보고가 전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표가 어려운 범죄피해 유형이 없었다. 

한편, [표 3-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 대상 범죄피해 유형에서는 주거침입절도, 

단순주거침입과 자동차(부품)손괴만이 공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구 대상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유형과 기타 가구 대상 

범죄피해 유형만으로 구분하여 후술할 것이다. 

[표 3-3-4] 가구 대상 범죄피해 유형별 상대표준오차

19) [표 3-3-3]에서 폭력범죄피해를 경험한 가구원수의 계는 66명이나, 세부 피해유형이 다른 경우
가 중복 포함되어 있어 세부 유형별 합계는 67명이다. 같은 이유로 재산범죄피해를 경험한 가
구원수의 계는 380명이나, 세부 피해유형이 다른 경우가 중복 포함되어 있어 세부 유형별 합계
는 382명이다.

유형
조사구 수
(조사구)

표본 
가구원수

(명)

피해 
가구원수

(명)

피해발생률
(표본기준, 

%)

상대표준오차
(%)

재산
범죄
피해

계 610 13,136 380 2.89 5.1

절도 610 13,136 184 1.40 7.3

사기 610 13,136 121 0.92 9.0

손괴 610 13,136 59 0.45 13.0

기타 610 13,136 18 0.14 23.6

유형
조사구 수
(조사구)

표본 가구
수

(명)

피해 가구
수

(명)

피해발생
률

(표본기준, 

%)

상대표준
오차
(%)

주거
침입
관련

전체 610 6,704 92 1.37 10.4

주거침입강도(!) 610 6,704 3 0.04 57.7

주거침입절도 610 6,704 66 0.98 12.3

주거침입손괴(!) 610 6,704 5 0.07 44.7

단순주거침입 610 6,704 18 0.27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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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피해 가구수는 한 건 이상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가구의 수를 의미함
2. (!)는 상대표준오차가 30% 이상이거나 유효 표본 사례수가 5건 미만인 경우임 

유형
조사구 수
(조사구)

표본 가구
수

(명)

피해 가구
수

(명)

피해발생
률

(표본기준, 

%)

상대표준
오차
(%)

기타 
가구 
대상

전체 610 6,704 61 0.91 12.8

자동차(부품)절도(!) 610 6,704 8 0.12 35.3

자동차(부품)손괴 610 6,704 49 0.73 14.2

단순손괴(!) 610 6,704 4 0.06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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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금년 전국범죄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8년 한 해 우리나라 만14세 

이상 국민들이 경험한 범죄피해 정도를 살펴본 것이다. 전국범죄피해조사를 통해 측

정되는 범죄피해는 크게 피해 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 대상 범죄피해와 가구 대상 

범죄피해로 나뉜다. 개인 대상 범죄피해는 다시 폭력범죄와 재산범죄의 둘로 나뉘며, 

폭력범죄에는 강도, 폭행, 성폭력, 괴롭힘이, 재산범죄에는 사기, 절도, 손괴, 기타(단

순주거침입)가 포함된다. 그리고 가구 대상 범죄피해는 주거침입이 수반된 범죄와 

주거침입과 무관한 범죄로 구분된다. 제1절 및 제2절에서는 각각 개인 및 가구 단위에

서 경험한 범죄피해 정도를 연도별로 비교한다.20) 제3절은 금년 전국범죄피해조사의 

특별주제인 보이스피싱 경험 정도를 다룬다. 

제1절 | 개인 대상 범죄피해 실태

이 절에서는 범죄피해를 경험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수와 범죄피

해자율, 범죄피해가 발생한 ‘사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범죄피해건수와 범죄피해율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인원수와 별도로 사건수를 고려하는 것은 한 명의 범죄피

해자가 2건 이상의 범죄피해를 경험(중복)할 수 있는 상황을 분석결과에 반영하기 

20) 2013년에 실시된 전국범죄피해조사부터 이전 조사에서와 동일하게 표본조사구를 추출한 후 조
사구내 가구를 추출하는 표본추출 방식을 유지해 옴에 따라 안정적인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다. 

이에 이 장의 제1절 및 제2절에서 범죄피해 정도가 비교될 연도는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의 4개 연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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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함이다. 이에 따라 전체 범죄피해자수는 범죄피해 유형과 무관하게 1건 이상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의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각 유형별 범죄피해자수를 단순 

합산한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1. 범죄피해자수와 범죄피해자율

2018년 만14세 이상의 인구 45,553,162명 가운데 한 해 동안 폭력범죄나 재산범죄

로 인한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피해자수는 1,653,877명으로 추정되었다.21) 이는 

직전 조사인 2016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표 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

피해자율 역시 2016년 3.46%에서 상승한 3.63%로 나타났다.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전체범죄
범죄피해자수(추정) 명 1,709,632 1,524,293 1,617,001 1,653,877

범죄피해자율(추정) (%) (3.98) (3.46) (3.46) (3.63)

폭력범죄
범죄피해자수(추정) 명 295,121 144,374 169,109 245,873

범죄피해자율(추정) (%) (0.69) (0.33) (0.36) (0.54)

재산범죄
범죄피해자수(추정) 명 1,476,663 1,360,697 1,451,045 1,408,004

범죄피해자율(추정) (%) (3.44) (3.09) (3.11) (3.09)

비고: 1. 전체범죄의 범죄피해자수 및 범죄피해자율은 기초조사표 응답 결과에 기초함(사건조사표 작성 거절 포함)

2. 폭력범죄 및 재산범죄의 범죄피해자수 및 범죄피해자율은 사건조사표 응답 결과에 기초함(사건조
사표 작성 거절 제외)

3. 범죄피해자수는 한 건 이상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의 수를 의미함
4. 범죄피해자율(추정)=범죄피해자수(추정)/(2018년도 인구총조사 기준 만14세 이상 인구수)*100

[표 4-1-1] 연도별 범죄피해자수와 범죄피해자율

21) 이 장 제1절의 추정치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가구원 원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표본의 특성과 
모집단의 특성이 일치하도록 조정(사후층화)하기 위해 각 조사연도에 활용한 만14세 이상 추정
인구수는 다음과 같다: 2012년 42,936,210명, 2014년 44,039,786명, 2016년 46,702,347명, 

2018년 45,553,126명. 이 중 2012년, 2014년, 2016년의 추정인구수는 통계청이 공표하는 ‘장
래인구추계’에 따른 것인데, 이 조사의 모집단인 인구주택총조사의 집계방식이 2015년부터 등
록센서스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매년 발표되고 있어 2018년의 추정인구는 2018년 인구주택총
조사(2018년 11월 1일 기준) 집계결과를 따랐다(통계청, 2018 인구주택총조사 보도자료 등록센
서스 방식 집계결과, 2019년 8월 29일자;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 

read&bSeq=&aSeq=377115&pageNo=3&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

Target=title&sTxt=, 2019년 10월 4일 최종 접속). 이 조사의 모집단이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인 만큼, 정확한 모수 추정을 위해서는 종래의 장래인구추계보다는 모집단에 대한 최근 자료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가중치 산출에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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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비 2018년의 범죄피해자수의 범죄피해자율이 높아진 것은 폭력범죄의 

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보인다. 범죄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8년 폭력범죄

피해자수는 245,873명(피해자율 0.54%)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2012년 추정치에는 

미치지 못하나 2014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8년에 폭력범죄피해자수가 증가

한 것에 비해 재산범죄피해자수는 1,408,004명(피해자율 3.09%)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2. 범죄피해건수와 범죄피해율

2018년 만14세 이상의 인구 45,553,162명이 한 해 동안 경험한 범죄피해건수는 

1,675,662건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만14세 이상 인구 대비 범죄피해율은 3.68%

로 2016년(3.56%)보다 높아졌으며, 2012년 이래 감소 추세이던 범죄피해율 추이는 

2018년에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고 보인다.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전체범죄

범죄피해건수(추정) 건 1,975,155 1,648,170 1,660,589 1,675,662

범죄피해율(추정) (%) (4.60) (3.74) (3.56) (3.68)

인구 10만 명당 피해건수 건/10만 명 4,600 3,743 3,556 3,678

폭력범죄

범죄피해건수(추정) 건 329,819 163,696 181,115 257,954

범죄피해율(추정) (%) (0.77) (0.37) (0.39) (0.57)

인구 10만 명당 피해건수 건/10만 명 768 372 388 566

재산범죄

범죄피해건수(추정) 건 1,645,336 1,449,005 1,479,474 1,417,708

범죄피해율(추정) (%) (3.83) (3.29) (3.17) (3.11)

인구 10만 명당 피해건수 건/10만 명 3,832 3,290 3,168 3,112

비고: 1. 전체범죄의 범죄피해건수 및 범죄피해율은 기초조사표 응답 결과에 기초함(사건조사표 작성 거절 포함)

2. 폭력범죄 및 재산범죄의 범죄피해건수 및 범죄피해율은 사건조사표 응답 결과에 기초함(사건조
사표 작성 거절 제외)

3. 범죄피해율(추정)=범죄피해건수(추정)/(2018년도 인구총조사 기준 만14세 이상 인구수)*100

[표 4-1-2] 연도별 범죄피해건수와 범죄피해율

[표 4-1-2]에서와 같이 범죄피해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8년 폭력범죄는 

257,954건으로, 인구 10만 명당 566건의 범죄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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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재산범죄피해건수는 1,417,708건으로, 2016년보다 감소하여 2018년에 증가 추

세로 전환된 폭력범죄피해 양상과는 차이를 보인다. 

[그림 4-1-1]은 인구 10만 명당 피해건수를 중심으로 연도별 범죄피해 양상을 나타

낸 것이다. 인구 10만 명당 전체범죄피해건수는 2012년 4,600건, 2014년 3,743건, 

2016년 3,556건으로 꾸준히 감소해 왔으나 2018년에는 이전 조사연도보다 소폭 증가

한 3,678건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재산범죄피해건수 역시 2018년 3,112건으

로 추정되어 2012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인구 

10만 명당 폭력범죄피해건수는 2012년 768건, 2014년 372건, 2016년 388건, 2018년 

566건으로 2014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4-1-1]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건수(2012~2018)

[그림 4-1-2]는 전체범죄피해건수 중 폭력범죄피해와 재산범죄피해의 비중을 연도

별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범죄피해건수 중 폭력범죄피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0.2%, 2016년 10.9%, 2018년 15.4%로 2014년 이래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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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상대적으로 재산범죄피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89.8%, 2016년 89.1%, 

2018년 84.6%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림 4-1-2] 폭력범죄피해와 재산범죄피해의 비중(2012~2018)

범죄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다음 [표 4-1-3] 및 [표 4-1-4]에서는 

폭력범죄 및 재산범죄 유형별로 범죄피해건수와 범죄피해율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폭력범죄에는 강도, 폭행, 성폭력, 괴롭힘이, 재산범죄에

는 절도, 사기, 손괴, 기타(단순주거침입)가 포함된다. 다만, 2018년의 경우 기타 재산

범죄는 유효한 표본사례수(cell size)가 적고 상대 표준오차가 30% 이상으로 나타나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22)  

22) 2016년의 경우 폭력범죄 유형 중 폭행을 제외한 강도, 성폭력, 괴롭힘 3개 유형에 있어 공표 
기준(상대표준오차 30% 미만)이 충족되지 않았으나, 2018년에는 폭력범죄피해 보고가 증가하
면서 전체 범죄피해 유형이 공표 기준을 충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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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강도
(!)

범죄피해건수(추정) 건 28,221 26,700 30,568 56,933

범죄피해율(추정) (%) (0.07) (0.06) (0.07) (0.12)

인구 10만 명당 피해건수 건/10만 명 66 61 66 125

폭행

범죄피해건수(추정) 건 221,256 68,248 75,051 73,222

범죄피해율(추정) (%) (0.52) (0.15) (0.16) (0.16)

인구 10만 명당 피해건수 건/10만 명 515 155 161 161

성폭력
(!)

범죄피해건수(추정) 건 74,482 56,890 35,489 73,196

범죄피해율(추정) (%) (0.17) (0.13) (0.08) (0.16)

인구 10만 명당 피해건수 건/10만 명 174 129 76 161

괴롭힘
(!)

범죄피해건수(추정) 건 5,860 11,857 40,007 54,603

범죄피해율(추정) (%) (0.01) (0.03) (0.09) (0.12)

인구 10만 명당 피해건수 건/10만 명 14 27 86 120

비고: 1. 폭력범죄 유형별 범죄피해자수 및 범죄피해자율은 사건조사표 응답 결과에 기초함(사건조사표 
작성 거절 제외)

2. 범죄피해율(추정)=범죄피해건수(추정)/(2018년도 인구총조사 기준 만14세 이상 인구수)*100

3. (!)의 경우 일부 연도의 수치가 공표 기준(상대표준오차 30% 미만)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함

[표 4-1-3] 폭력범죄 유형별 범죄피해건수와 범죄피해율

[표 4-1-3]을 보면 폭력범죄 중 폭행을 제외한 모든 피해유형에서 범죄피해건수 

및 범죄피해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8년 강도의 범죄피해율은 0.12%, 폭행

의 범죄피해율은 0.16%, 성폭력의 범죄피해율은 0.16%, 괴롭힘의 범죄피해율은 

0.12%로, 이전 연도에 비해 폭력범죄 세부 유형별 범죄피해율의 차이가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구 10만 명당 피해건수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강도는 2016년 66건에

서 2018년 125건으로, 성폭력은 2016년 76건에서 2018년 161건으로, 괴롭힘은 2016

년 86건에서 2018년 120건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폭행은 2016년과 2018년 공히 

161건에서 변화가 없었다. 절대적인 표본 사례수의 크기가 크지 않은 가운데 강도, 

성폭력, 괴롭힘 유형에 대한 범죄피해건수 및 범죄피해율 증가에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죄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피해자들의 심리적 장벽이 한층 낮아졌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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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사기

범죄피해건수(추정) 건 349,068 411,078 538,181 460,838

범죄피해율(추정) (%) (0.81) (0.93) (1.15) (1.01)

인구 10만 명당 피해건수 건/10만 명 813 933 1,152 1,012

절도

범죄피해건수(추정) 건 872,302 706,163 672,332 715,624

범죄피해율(추정) (%) (2.03) (1.60) (1.44) (1.57)

인구 10만 명당 피해건수 건/10만 명 2,032 1,604 1,440 1,571

손괴

범죄피해건수(추정) 건 312,216 293,051 244,637 168,178

범죄피해율(추정) (%) (0.73) (0.67) (0.52) (0.37)

인구 10만 명당 피해건수 건/10만 명 727 665 524 369

기타
(!)

범죄피해건수(추정) 건 111,750 38,714 24,323 73,069

범죄피해율(추정) (%) (0.26) (0.09) (0.05) (0.16)

인구 10만 명당 피해건수 건/10만 명 260 88 52 160

비고: 1. 재산범죄 유형별 범죄피해자수 및 범죄피해자율은 사건조사표 응답 결과에 기초함(사건조사표 
작성 거절 제외)

2. 범죄피해율(추정)=범죄피해건수(추정)/(2018년도 인구총조사 기준 만14세 이상 인구수)*100

3. (!)는 일부 연도의 수치가 공표 기준(상대표준오차 30% 미만)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석 시 주의
를 요함

[표 4-1-4] 재산범죄 유형별 범죄피해건수와 범죄피해율

[표 4-1-4]는 재산범죄 유형별로 범죄피해건수와 범죄피해율을 정리한 것이다. 

2018년 사기의 범죄피해율은 1.01%, 절도의 범죄피해율은 1.57%, 손괴의 범죄피해율

은 0.37%, 기타 재산범죄피해율은 0.16%로 나타난다.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던 

사기 범죄피해율은 2018년에 감소한 데 반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던 절도와 

기타 재산범죄피해율은 각각 2016년 1.44%와 0.05%에서 2018년 1.57%와 0.16%로 

반등하였다. 2012년 이래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재산범죄 유형은 손괴로, 인구 10만 

명당 피해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2012년 727건에서 2018년 369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피해자별 피해횟수

[표 4-1-5]는 피해자 1명 당 피해횟수를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2012년 이래 

전체 피해자 가운데 2건 이상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중복피해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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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여 왔다. 이에 따라 2018년의 경우 전체 피해자 중 1건의 범죄피해 경험이 

있는 피해자는 1,635,743명(98.90%)으로 나타났으며, 2건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피해

자는 14,482명(0.88%), 3건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는 3,652명(0.22%)이었다.23)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1건 피해자
명 1,514,198 1,436,844 1,579,386 1,635,743

% (88.57) (94.26) (97.67) (98.90)

2건 중복피해자
명 143,164 60,384 33,863 14,482

% (8.37) (3.96) (2.09) (0.88)

3건 중복피해자
명 38,474 21,574 1,532 3,652

% (2.25) (1.42) (0.09) (0.22)

4건 중복피해자
명 9,772 1,621 2,220

-
% (0.57) (0.11) (0.14)

5건 이상 중복피해자
명 4,024 3,871

- -
% (0.24) (0.25)

계
명 1,709,632 1,524,293 1,617,001 1,653,877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4-1-5] 범죄피해자 1명당 피해횟수 분포

범죄 유형별로 피해자 1명 당 피해횟수 분포를 살펴보면 폭력범죄와 재산범죄 모두 

2건 이상의 중복피해를 경험한 피해자의 비중이 2012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폭력범죄의 경우 2건 이상 중복피해자의 비율은 2012년 28.19%, 2014

년 16.65%, 2016년 8.96%, 2018년 1.85%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폭력범죄의 경우처럼 

감소폭이 크지는 않으나 재산범죄의 경우에도 중복피해자의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은 

유사하여, 2건 이상 범죄피해를 경험한 피해자의 비율은 2012년 11.81%, 2014년 

5.85%, 2016년 1.76%, 2018년 0.97%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재산범죄에 비해 

폭력범죄에서 2건 이상의 중복피해를 경험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다는 점은 전체 

조사연도에 걸쳐 일관되게 확인된다. 

23) 유효한 표본 사례 가운데 2016년에는 5건 이상의 중복피해를 경험한 경우를, 2018년에는 4건 
이상의 중복피해를 경험한 경우를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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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폭력범죄 재산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

1건 피해자
명 211,936 1,302,262 120,335 1,281,040 153,951 1,425,435 241,328 1,394,415

% (71.81) (88.19) (83.35) (94.15) (91.04) (98.24) (98.15) (99.03)

2건 
중복피해자

명 55,360 126,974 16,381 56,381 13,626 21,858 4,545 9.938

% (18.76) (8.60) (11.35) (4.14) (8.06) (1.51) (1.85) (0.71)

3건 
중복피해자

명 20,286 33,631 3,788 17,786 1,532 1,532
-

3,652

% (6.87) (2.28) (2.62) (1.31) (0.91) (0.11) (0.26)

4건 
중복피해자

명 3,515 9,772
-

1,621
-

2,220
- -

% (1.19) (0.66) (0.12) (0.15)

5건 이상 
중복피해자

명 4,024 4,024 3,871 3,871
- - - -

% (1.36) (0.27) (2.68) (0.28)

계
명 295,121 1,476,663 144,374 1,360,697 169,109 1,451,045 245,873 1,408,005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표 4-1-6] 범죄 유형별 피해자 1명당 피해횟수 분포

제2절 | 가구 대상 범죄피해 발생

이 절에서는 가구 대상 범죄피해를 주거침입이 수반된 범죄피해(주거침입 관련 

범죄)와 주거침입과 무관한 범죄피해(기타 가구 대상 범죄)의 둘로 나누어 살펴본다.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에는 사람이 침식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거․관리하

고 있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발생한 범죄로 주거침입강도, 주거침입절도, 단순주거

손괴, 단순주거침입 등이, 기타 가구 대상 범죄에는 자동차(부품)절도, 자동차(부품)손

괴, 단순손괴 등이 해당된다.  

1. 가구 대상 범죄피해가구수와 피해가구 비율

2018년 전체 가구 20,482,334가구 중 2018년 한 해 동안 가구 대상 범죄피해를 

경험한 가구수는 430,327가구로 추정되었다.24) [표 4-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가구 대비 범죄피해가구 비율은 2018년 2.10%로, 2012년 2.68%, 2014년 2.3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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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99%로 감소하던 범죄피해가구 비율은 2018년을 기점으로 반등하였다. 가구 대상 

범죄 유형별로 2016년과 2018년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가구

수는 2018년 305,123가구(1.49%)로 2016년 221,320가구(1.15%)에 비해 증가하였으

나, 기타 가구 대상 범죄피해가구수는 2018년 125,204가구(0.61%)로 2016년 160,989

가구(0.84%)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전체
가구 대상

피해가구수(추정) 가구 484,646 431,604 382,309 430,327

피해가구 비율(추정) % (2.68) (2.31) (1.99) (2.10)

주거침입 
관련

피해가구수(추정) 가구 300,726 243,377 221,320 305,123

피해가구 비율(추정) % (1.66) (1.30) (1.15) (1.49)

기타 
가구 대상

피해가구수(추정) 가구 183,920 190,396 160,989 125,204

피해가구 비율(추정) % (1.02) (1.01) (0.84) (0.61)

비고: 1. 피해가구수는 한 건 이상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가구의 수를 의미하며, 가구가중치를 적용한 추정값임
2. 피해가구 비율(추정)=피해가구수(추정)/(2018년도 인구총조사 기준 만14세 이상 가구수)*100

[표 4-2-1] 연도별 가구 대상 범죄피해가구수와 피해가구 비율

2. 가구 대상 범죄피해건수와 범죄피해율

2018년 전체 가구 20,482,334가구 중 한 해 동안 가구를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피해

건수는 총 439,784건으로 추정되었다.25) [표 4-2-2]에서 가구 대상 범죄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8년 한 해 주거침입 관련 피해는 312,686건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2012년 추정치에는 미치지 못하나 2014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와 달리, 자동

24) 이 장 제2절의 추정치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가구 원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표본의 특성과 모
집단의 특성이 일치하도록 조정(사후층화)하기 위해 활용한 각 연도의 가구수는 다음과 같다: 

2012년 18,077,981가구, 2014년 18,705,004가구, 2016년 19,187,307가구, 2018년 20,482,334

가구. 가구원 원가중치 적용에서와 마찬가지로, 2012년, 2014년, 2016년의 추정가구수는 통계
청이 공표하는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것이나, 2018년의 추정가구수는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2018년 11월 1일 기준) 집계결과를 따랐으며, 총가구수(20,499,543가구)에서 집단가구를 제외
하고 일반가구(19,979,188가구) 및 외국인가구(503,146가구)만을 고려하였다. 이 장에서의 전
체 가구는 곧 일반가구 및 외국인가구를 합산한 20,482,334가구를 가리킨다. 한편, 이전 연도의 
경우 실가구수(가구대표 외 가구원이 범죄피해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가구수)를 고려
하지 않은 가운데 가구 대상 범죄피해가구수가 추정되어 이를 보정하였다. 

25) 실가구수를 고려하여 2012년․2014년․2016년의 범죄피해가구수를 다시 추정함에 따라 가구 대
상 범죄피해건수도 재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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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부품)절도․자동차(부품)손괴 등 기타 가구 대상 범죄피해건수는 127,097건으로 추

정되어 2016년 160,989건에 비해 감소하였다.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전체
가구 대상

범죄피해건수(추정) 건 683,500 476,836 400,449 439,784

범죄피해율(추정) (%) (3.78) (2.55) (2.09) (2.15) 

10만 가구 당 피해건수 건/10만 가구 3,780 2,549 2,087 2,147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건수(추정) 건 440,021 256,562 239,460 312,686

범죄피해율(추정) (%) (2.43) (1.37) (1.25) (1.53) 

10만 가구 당 피해건수 건/10만 가구 2,434 1,419 1,325 1,527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건수(추정) 건 243,479 220,274 160,989 127,097

범죄피해율(추정) (%) (1.35) (1.18) (0.84) (0.62) 

10만 가구 당 피해건수 건/10만 가구 1,347 1,178 839 621

비고: 1. 범죄피해건수는 가구에서 경험한 범죄피해의 수를 의미하며, 가구가중치를 적용한 추정값임
2. 가구 대상 범죄피해율(추정)=가구 대상 범죄피해건수(추정)/(2018년도 인구총조사 기준 만14세 

이상 가구수)*100

[표 4-2-2] 가구 대상 범죄피해건수와 피해율

[그림 4-2-1]은 10만 가구당 피해건수를 중심으로 연도별 가구 대상 범죄피해 양상

을 나타낸 것이다. 10만 가구당 전체 가구 대상 범죄피해건수는 2012년 3,780건, 

2014년 2,549건, 2016년 2,087건으로 점차 감소해 왔으나, 2018년에는 이전 조사연도

보다 소폭 증가한 2,147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전체 가구 대상 범죄피해건수의 

증가는 주거침입 관련 피해건수가 증가한 데 기인한 바 크다. 2012년 2,434건, 2014년 

1,419건, 2016년 1,325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던 주거침입 관련 피해건수는 

2018년 다소 증가한 1,527건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비해, 기타 가구 대상 피해건수는 

2012년 1,347건, 2014년 1,178건, 2016년 839건, 2018년 621건으로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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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10만 가구당 범죄피해건수(2012~2018)

3. 범죄피해 가구별 피해횟수

[표 4-2-3]은 범죄피해 가구당 피해횟수를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4-2-3]을 

통해 2012년 이래 전체 피해가구 가운데 2건 이상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중복피해가구

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의 경우 전체 피해가구 

중 1건의 범죄피해 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90.03%, 2건 이상의 중복피해가 있는 

가구는 9.97%였던 것에 비해, 2018년의 경우 전체 피해가구 중 1건의 범죄피해 경험

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97.80%로 나타났으며, 2건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가구는 2.20%

로 나타났다.26) 가구수로 살펴보면, 2018년에 1건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가구는 

420,870가구, 2건 이상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가구는 9,457가구로 추정된다. 

26) 유효한 표본 사례 가운데 2016년에는 4건 이상의 중복피해를 경험한 가구를, 2018년에는 3건 
이상의 중복피해를 경험한 가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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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1건 피해
가구 436,327 417,157 375,495 420,870

% (90.03) (96.65) (98.22) (97.80)

2건 중복피해
가구 24,058 12,852 4,963 9,457

% (4.96) (2.98) (1.30) (2.20)

3건 이상 중복피해
가구 24,261 1,595 1,851

-
% (5.01) (0.37) (0.48)

피해가구수(추정)
가구 484,646 431,604 382,309 430,327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4-2-3] 범죄피해 가구당 피해횟수 분포

[표 4-2-4]에서와 같이 범죄 유형별로 피해가구당 피해횟수 분포를 살펴보면 주거

침입 관련 범죄피해와 기타 가구 대상 범죄피해 모두 2건 이상의 중복피해를 경험한 

피해자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의 경

우 2건 이상 중복피해가구의 비율은 2012년 11.92%, 2014년 2.64%, 2016년 3.08%, 

2018년 2.48%로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기타 가구 대상 범죄피해의 경우에는 

절대적인 피해가구수 규모뿐만 아니라 중복피해가구의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주거침입 
관련

기타
주거침입 

관련
기타

주거침입 
관련

기타
주거침입 

관련
기타

1건 피해
가구 264,870 171,457 236,959 180,198 214,506 160,989 297,560 123,310

% (88.08) (93.22) (97.36) (94.64) (96.92) (100.00) (97.52) (98.49)

2건 
중복피해

가구 19,419 4,639 4,823 10,197 4,963
-

7,563 1,894

% (6.46) (2.52) (1.98) (5.36) (2.24) (2.48) (1.51)

3건 이상 
중복피해

가구 16,437 7,824 1,595
-

1,851
- - -

% (5.47) (4.25) (0.66) (0.84)

계
가구 300,726 183,920 243,377 190,396 221,320 160,989 305,123 125,204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표 4-2-4] 범죄 유형별 피해가구당 피해횟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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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 보이스피싱 경험

이 절에서는 금년 전국범죄피해조사의 특별주제인 보이스피싱 경험 정도를 다룬다. 

1. 특별주제 선정 취지 및 문항의 구성

전국범죄피해조사는 범죄피해 실태를 살펴보기 위한 조사문항을 안정적으로 유지

하는 가운데, 특별주제를 두어 변화하는 범죄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추가해 

왔다. 보이스피싱 경험 정도는 2008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피싱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 경험’이란 특별주제로 한 차례 다루어진 바 있다. 당시 ‘신종’ 금융범죄로 

여겨졌던 보이스피싱은 2008년 조사 이후 어느덧 전국적으로 수시로 피해가 발생하는 

‘일상’적인 범죄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 전(2008년)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 만14세 이상 국민들이 얼마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27) 금년 전국범죄피해조사는 

다시 한 번 보이스피싱을 특별주제로 선정하였다. 2008년 조사 시점과는 달리 현재 

조사 체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피해는 재산범죄피해, 그 중에서도 사기범죄피해의 

한 형태로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특별주제에서는 재산 내지 금전적인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얼마나 자주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지, 보이스피싱 범죄

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여부를 포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08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수 있는 문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질문 및 보기의 문구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그간 변화한 보이스피싱 수법을 고려하여 보기를 추가하

거나 재배열하였다.28) 아울러 2008년 조사 당시에는 보이스피싱 외에 개인정보 도용 

내지 유출을 종합적으로 질문하였으나 금년 조사에서는 특별주제로 인한 응답 부담을 

27) 이 장의 제3절에서는 우리나라 만14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수 추정 및 2018년 
조사 결과와의 비교를 위하여 가구원 원가중치를 적용하여 2008년 조사 자료를 재분석하였다. 

가중치 적용 차이로 인해 2009년 보고서에 수록된 수치와 이 장 제3절의 수치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28)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과의 자문을 통해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 및 발생빈도를 보기 구성 및 
배열에 반영하였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 및 발생빈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주신 경기남부지
방경찰청 수사과 소속 경찰관들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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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증가시키지 않는 가운데 심층적인 설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범죄

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조사표상 질문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연락이 이루어

진 통신매체 가운데 주로 피싱과 연관되는 ‘이메일’을 삭제하고,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을 반영하여 ‘메신저’29)를 추가하였다. 보이스피싱 관련 설문문항은 2019년 5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진행된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부 수정 후 최종 확정되었다.  

2. 보이스피싱 경험 실태

가. 보이스피싱 범죄 노출 경험: 2008년과의 비교

2018년 한 해 누군가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30) 전화나 문자, 메신저 메시

지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만14세 이상의 국민 45,553,162명 중 18.24%

에 해당하는 8,309,002명으로 추정되었다. 이 중 보이스피싱 관련 연락을 받았지만, 

바로 끊거나 삭제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5,088,883명

(11.17%)으로 나타났다. 2008년 한 해 동안 만14세 이상의 국민 38,647,220명 중 

71.67%인 27,697,328명이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던 것과 

비교하였을 때, 보이스피싱 범죄 노출 정도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관련 연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29) 2009년 조사 당시 메신저를 통한 피싱은 새롭게 등장한 수법으로 주목을 받았으나(김은경 등, 

2009: 165), 2019년 현재에는 카카오톡, 밴드 등 메신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빈번하게 나타
나고 있음을 고려하였다. 

30) 2008년의 경우 ‘누군가로부터 송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전화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 응답자 스스로 보이스피싱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응
답하도록 하였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의심되는’이란 문구를 추가하여 관련 경험이 있다면 모두 
응답하도록 질문 문구를 수정하였다. 이러한 문구 변경사항은 연도별 보이스피싱 범죄노출 경
험을 비교하는 데 있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되었다. 

  한편, 2008년의 경우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을 받았다면 이를 곧 보이스피싱 피해로 간주하여 
서술하였으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단순히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연락을 받은 경우와 그러한 
연락을 받고 송금․금융정보 제공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거나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
우를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이 장에서는 단순히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을 받은 것은 보이스피
싱 범죄 노출, 해당 연락을 받고 송금․금융정보 제공 등으로 이어진 경우를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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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2008 2018

계 계

노출 경험 있음
(추정)

구체적인 수법 알고 있음
명 24,628,883 3,220,119

(%) (63.73) (7.07)

구체적인 수법 모름
(바로 끊거나 삭제)

명 3,068,445 5,088,883

(%) (7.94) (11.17)

소계
명 27,697,328 8,309,002

(%) (71.67) (18.24)

노출 경험 없음(추정)
명 10,949,892 37,244,125

(%) (28.33) (81.76)

[표 4-3-1] 보이스피싱 범죄 노출 경험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 메신저 메시지는 바로 끊거나 삭제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8년 7.94%에서 2018년 11.17%로 다소 증가하였다. 2008년의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을 받은 경우 대다수가 구체적인 수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던 것에 비해, 2018년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바로 끊거나 삭제하였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인다. 이는 스스로 보이스피싱인지 여

부를 판단하여 조기에 연락을 차단 내지 중단할 수 있을 만큼 일반 국민들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널리 알려져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 범죄피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또한 제고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 메신저 메시지가 왔을 때 바로 끊거나 삭제하

였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를 추가로 질문하였다. [표 4-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팸차단 프로그램(앱 등)을 설치해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전화라고 

판단하고 바로 끊었다는 응답이 40.00%로 나타났다. 별도로 스팸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지는 않았으나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이거나 발신자 표시가 제한되어 있는 등 

전화번호가 의심되어 바로 끊었다는 응답은 71.55%였다. 그 외에 말투가 어눌해서, 

가족 또는 지인을 사칭하는데 카카오톡 메신저상 프로필 사진이 없어서, 녹음된 목소

리여서 등의 이유로 전화를 바로 끊었다는 응답은 2.5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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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복수응답가능)
연도

2018

스팸차단 프로그램(앱 등)을 설치해서
명 2,035,328

(%) (40.00)

의심되는 전화번호여서(국제전화 등)
명 3,641,136

(%) (71.55)

기타(말투가 어눌해서, 카톡 프로필이 없어서 등)
명 130,890

(%) (2.57)

[표 4-3-2]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을 바로 끊거나 삭제한 이유

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보이스피싱 범죄 노출 경험

[표 4-3-3]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보이스피싱 범죄 노출 정도를 살펴본 것이

다. 성별에 따라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 메신저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여부를 나누어 살펴보면, 2018년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47.24%,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52.76%로 나타난

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된 경험에 있어 2008년과 2018년 모두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중이 약간 높았다. 

이어 연령대에 따른 보이스피싱 범죄 노출 정도를 살펴보면 2008년에 비해 2018년

에 일부 연령대에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을 받아본 경험이 보다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연령대는 2008년에는 40대(25.70%, 7,117,242명), 2018년에는 50대

(21.01%, 1,744,856명)였다. 2008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된 사람 중 10대가 차지하

는 비중은 6.97%(1,931,445명)였으나, 2018년에는 4.56%로 소폭 감소하였다. 보이스

피싱 범죄에 노출된 사람 중 7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7.46%(2,066,991명)에서 

2018년 5.70%(473,636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과 비교하였을 때 2018

년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는 사람들 중 40~50대의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2008년과 마찬가지로 2018년에도 미혼인 경우에 비해 배

우자가 있는 경우(동거 포함)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을 바로 끊거나 삭제하기

보다 짧게라도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거나 문자, 메신저 메시지를 읽어 보아 보이스피

싱 범죄수법을 알게 된 비율이 높았다. 교육정도에 있어서는 무학인 경우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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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이상 학력이 있는 경우에 비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연락을 바로 끊거나 삭제

하기보다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를 잠깐이라도 받거나 문자, 메신저 메시지를 

읽어보아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교육정도에 있

어서는 2008년과 비교하였을 때 2018년에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가운데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8.99%에서 2018년 13.19%로 크게 감소하였다. 

직업과 관련하여서는 2008년과 비교하였을 때 2018년에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사무종사자, 서비스 판매종사자, 그리고 전업주부가 차지하

는 비중이 각각 9.76%에서 24.44%로, 12.37%에서 23.80%로, 13.99%에서 19.75%로 

증가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된 사람을 직업군별로 나누었을 때 사무종사자, 

서비스 판매종사자, 전업주부의 세 직업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67.99%로 전체의 2/3에 

해당한다. 2008년의 경우 직업과 무관하게 대다수의 국민이 전방위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어 있었다면, 2018년에는 일정 학력 이상을 가진 특정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이 보다 집중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고 보인다. 

월 평균 가구소득에 있어서도 일정 소득 이상을 가진 사람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좀 더 노출되는 경향이 발견된다. 2008년의 경우에는 월 평균 가구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0.78%였으나, 2018년에는 24.66%로 감소하였다. 

2018년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된 사람 4명 중 3명은 월 평균 가구소득이 300만 

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소득 상승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2018년에는 월 

평균 가구소득이 적은 사람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의 가구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

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시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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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2008 2018

구체적인 
수법 

알고 있음

구체적인 
수법 모름 

(바로 끊거나 
삭제)

소계
구체적인 

수법
알고 있음

구체적인 
수법 모름 

(바로 끊거나 
삭제)

소계

성별
남

명 11,442,173 1,529,064 12,971,237 1,468,076 2,456,726 3,924,802

(%) (46.46) (49.83) (46.83) (45.59) (48.28) (47.24)

여
명 13,186,766 1,539,381 14,726,147 1,752,043 2,632,157 4,384,200

(%) (53.54) (50.17) (53.17) (54.41) (51.72) (52.76)

연령대

10대
명 1,677,070 254,375 1,931,445 78,982 296,884 375,866

(%) (6.81) (8.29) (6.97) (2.45) (5.83) (4.56)

20대
명 3,567,104 453,706 4,020,810 486,642 879,693 1,366,335

(%) (14.48) (14.79) (14.52) (15.11) (17.29) (16.45)

30대
명 5,063,300 661,359 5,724,659 565,350 980,867 1,546,217

(%) (20.56) (21.55) (20.67) (17.56) (19.27) (18.62)

40대
명 6,486,766 630,476 7,117,242 723,907 964,129 1,688,036

(%) (26.34) (20.55) (25.70) (22.48) (18.95) (20.33)

50대
명 3,664,083 367,208 4,031,291 771,217 973,639 1,744,856

(%) (14.88) (11.97) (14.55) (23.95) (19.13) (21.01)

60대
명 2,479,387 325,503 2,804,890 442,271 666,783 1,109,054

(%) (10.07) (10.61) (10.13) (13.89) (13.10) (13.36)

70대 이상
명 1,691,173 375,818 2,066,991 146,750 326,886 473,636

(%) (6.87) (12.25) (7.46) (4.56) (6.42) (5.70)

혼인 
상태

미혼
명 6,009,470 857,643 6,867,113 655,489 1,299,738 1,955,227

(%) (24.40) (27.95) (24.79) (20.36) (25.54) (23.53)

기혼
(동거 포함)

명 16,452,681 1,857,606 18,310,287 2,294,847 3,461,037 5,755,884

(%) (66.80) (60.54) (66.11) (71.26) (68.01) (69.27)

사별/이혼/

별거
명 2,166,733 353,196 2,519,929 269,782 328,107 597,889

(%) (8.80) (11.51) (9.10) (8.38) (6.45) (7.20)

교육 
정도

무학
명 885,671 212,348 1,098,019 63,277 33,231 96,508

(%) (3.60) (6.92) (3.96) (1.96) (0.65) (1.16) 

초등학교 
졸업

명 2,713,167 428,108 3,141,275 112,354 218,637 330,991

(%) (11.02) (13.95) (11.34) (3.47) (4.29) (3.98) 

중학교 
졸업

명 3,380,335 412,527 3,792,862 222,304 451,008 673,312

(%) (13.73) (13.44) (13.69) (6.88) (8.86) (8.09) 

고등학교 
졸업

명 9,711,884 1,089,660 10,801,544 1,315,748 1,966,968 3,282,716

(%) (39.43) (35.51) (39.00) (40.69) (38.62) (39.43) 

대학교 
졸업

명 7,333,414 847,531 8,180,945 1,437,891 2,323,798 3,761,689

(%) (29.78) (27.62) (29.54) (44.47) (45.63) (45.18) 

대학원 
졸업

명 604,413 78,270 682,683 81,853 99,171 181,024

(%) (2.45) (2.55) (2.46) (2.53) (1.95) (2.17) 

소계
명 24,628,883 3,068,445 27,697,328 3,220,119 5,088,883 8,309,002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표 4-3-3]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보이스피싱 범죄 노출 정도

비고: 교육정도의 경우 졸업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함(재학, 수료, 휴학, 중퇴인 경우 최종 졸업 학교를 기준
으로 분류하였으며, 검정고시를 합격한 경우 졸업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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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2008 2018

구체적인 
수법 

알고 있음

구체적인 
수법 모름 
(바로 끊거나 

삭제)

소계
구체적인 

수법
알고 있음

구체적인 
수법 모름 
(바로 끊거나 

삭제)

소계

직업

관리자, 전문가
명 2,197,530 276,158 2,473,688 166,355 197,590 363,945

(%) (8.92) (9.00) (6.40) (5.14) (3.88) (4.37) 

사무종사자
명 3,382,234 389,499 3,771,733 814,304 1,220,928 2,035,232

(%) (13.73) (12.69) (9.76) (25.18) (23.97) (24.44) 

서비스․판매 
종사자

명 4,342,053 437,999 4,780,052 891,555 1,089,802 1,981,357

(%) (17.63) (14.27) (12.37) (27.57) (21.40) (23.80) 

농림어업  종사자
명 1,461,930 204,726 1,666,656 63,220 99,445 162,665

(%) (5.94) (6.67) (4.31) (1.96) (1.95) (1.95) 

기계조작․조립 
종사자

명 1,724,297 219,735 1,944,032 234,471 414,371 648,842

(%) (7.00) (7.16) (5.03) (7.25) (8.14) (7.79) 

단순 노무 
종사자

명 1,295,197 153,617 1,448,814 93,738 138,023 231,761

(%) (5.26) (5.01) (3.75) (2.90) (2.71) (2.78) 

직업군인
명 53,460 20,384 73,844 3,392 13,847 17,239

(%) (0.22) (0.66) (0.19) (0.10) (0.27) (0.21) 

전업주부
명 4,911,601 496,622 5,408,223 631,164 1,013,439 1,644,603

(%) (19.94) (16.18) (13.99) (19.52) (19.90) (19.75) 

학생
명 2,730,066 464,985 3,195,051 172,159 554,936 727,095

(%) (11.08) (15.15) (8.27) (5.32) (10.90) (8.73) 

무직/기타 
(공익포함)

명 2,530,517 404,719 2,935,236 163,071 350,434 513,505

(%) (10.27) (13.19) (7.59) (5.04) (6.88) (6.17)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
명 3,216,406 519,632 3,736,038 146,846 190,415 337,261

(%) (13.06) (16.93) (9.67) (4.54) (3.74) (4.05)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명 4,420,418 496,086 4,916,504 305,820 365,409 671,229

(%) (17.95) (16.17) (12.72) (9.46) (7.17) (8.06)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명 6,357,410 749,601 7,107,011 432,835 612,100 1,044,935

(%) (25.81) (24.43) (18.39) (13.39) (12.02) (12.55)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명 7,408,798 966,794 8,375,592 1,162,237 2,219,871 3,382,108

(%) (30.08) (31.51) (21.67) (35.94) (43.59) (40.62)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명 2,886,537 303,947 3,190,484 1,122,571 1,646,852 2,769,423

(%) (11.72) (9.91) (8.26) (34.72) (32.34) (33.26)

1,000만 원 이상
명 339,314 32,385 371,699 63,121 58,166 121,287

(%) (1.38) (1.06) (0.96) (1.95) (1.14) (1.46) 

소계
명 24,628,883 3,068,445 27,697,328 3,220,119 5,088,883 8,309,002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표 4-3-4]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보이스피싱 범죄 노출 정도(계속)

비고: 월 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연도별로 상이한 구간 조정을 위하여 2008년에는 ‘소득 없음’ 및 ‘100만 원 
미만’을 ‘100만 원 미만’으로, 2018년에는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과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을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으로,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과 ‘7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을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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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이스피싱 범죄 노출 빈도

[표 4-3-5]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 메신저 메시지를 얼마나 자주 

받는지를 질문한 결과이다. 

구분

연도

2008 2018

계 계

거의 매일
명 287,881 66,688

(%) (1.04) (0.80)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명 1,890,584 391,768

(%) (6.83) (4.71)

한 달에 한 번 정도
명 4,981,572 1,403,942

(%) (17.99) (16.90)

3개월에 한 번 정도
명 9,100,972 2,913,523

(%) (32.86) (35.06)

거의 없음
명 11,436,319 3,533,081

(%) (41.29) (42.52)

[표 4-3-5] 보이스피싱 범죄 노출 빈도

비고: 2008년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 노출 정도는 범주 없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을 받은 횟수
를 숫자로 기입하도록 문항이 구성되었음. 2018년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2008년 한 해 동안 보이
스피싱 의심 연락을 받은 횟수가 1~3회는 ‘거의 없음’, 4~9회는 ‘3개월에 한 번 정도’, 10~19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20~49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50회 이상은 ‘거의 매일’로 재코딩함.

2008년과 비교하였을 때 2018년에는 보이스피싱 노출 경험이 있는 사람 가운데 

거의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연락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감소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보이

스피싱 범죄에 수시로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기보다는 3개월에 한 번 정도 내지는 

1년에 한두 차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연락을 받고 있으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고 치밀하게 접근하기 위한 범죄 의도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추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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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이스피싱 범죄수법 

가. 보이스피싱 범죄수법 유형

보이스피싱 경험 정도에 이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 메신저 메시

지가 취한 구체적인 수법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질문하였다. [표 4-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 중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36.08%)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조사에서도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

하는 보이스피싱은 적지 않았으나(25.55%), 당시에는 통신비가 연체되었다며 전화국 

또는 통신회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더 잦았다(32.74%). 그러나 월 이용요금 약정 

등으로 통신비 지불방식이 크게 달라진 2018년에는 통신비 연체를 구실로 하는 보이

스피싱 의심 연락은 전체의 4.20%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처럼 통신비 연체를 이유로 하는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은 줄어들었으나, 일상생

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유를 드는 보이스피싱 수법은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 일례로, 

우편물 혹은 택배가 도착하였으니 배송 정보를 확인하려면 관련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 또는 메신저 메시지를 보내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9.84%

에서 2018년 18.37%로 증가하였다. 2008년 조사 당시에는 통신비 연체와 더불어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등이 개최한 특별행사에서 경품이 당첨되었다는 수법으로 보이

스피싱 전화나 문자, 메신저 메시지를 보내 왔다는 응답이 많았다(10.21%). 금번 조사

에서는 경품당첨을 이유로 하는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례가 

없어 보이스피싱 범죄수법 역시 사회변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2008년에는 없었던 보이스피싱 수법 중 2018년에 새롭게 포착된 것으로는 모바일 

소액결제 사칭과 채용․아르바이트 등 구직을 이유로 한 수법을 꼽을 수 있다.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에서 소액결제가 되었으니 자세한 결제내역을 확인하려면 관련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보이스피싱 수법은 전체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의 

5.68%로 나타났다. 그리고 채용․아르바이트 등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취업 

관련 신원확인 및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필요하니 금융정보 내지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수법은 전체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의 2.21%로 파악되었다. 특히 채용․아르바이트 등 

구직을 이유로 한 보이스피싱 수법은 최근 구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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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직장을 구하는 젊은 연령층을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고도의 사기범죄

임을 실감케 한다. 

구분(복수응답가능)

연도

2008 2018

계 계

금융기관 사칭(은행  등)
명 7,075,711 1,166,195

(%) (25.55) (36.08)

수사･감독기관 사칭(경찰, 검찰, 금감원 등)
명 2,346,137 938,960

(%) (8.47) (29.05)

우체국, 택배회사 사칭(우편물 혹은 택배 도착)
명 2,724,892 593,536

(%) (9.84) (18.37)

국세청 사칭(세금 환급금 지불)
명 4,964,857 309,252

(%) (17.93) (9.57)

모바일 소액결제 사칭
명

-
183,541

(%) (5.68)

가족
명 215,309 158,636

(%) (0.78) (4.91)

전화국 또는 통신회사 사칭(통신비 연체)
명 9,068,733 135,670

(%) (32.74) (4.20)

가족을 납치했거나 교통사고가 났다는 등의 
거짓위험을  알림

명 450,013 131,231

(%) (1.62) (4.06)

채용･아르바이트  등 구직을 이유로
명

-
71,292

(%) (2.21)

친구
명

-
66,592

(%) (2.06)

동창회비, 종친회비 등 납부
명 127,351 22,893

(%) (0.46) (0.71)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등의 특별행사 경품당첨
명 2,828,311

-
(%) (10.21)

기타
명 324,045 60,845

(%) (1.17) (1.88)

[표 4-3-6] 보이스피싱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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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과 비교하였을 때 2018년에는 전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 가운데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

다. 2018년 전체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 가운데 경찰․검찰․금감원 등 수사․감독기관을 

사칭한 경우의 비중은 2008년 8.47%에서 2018년 29.05%로 크게 높아졌다.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와 경찰․검찰․금감원 등 수사․감독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를 

합하면 2018년 한 해 만14세 이상 국민들이 노출된 보이스피싱 수법의 65.13%에 

달한다. 소위 ‘기관사칭형’이라고 불리는, 기관의 공신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수

법이 2018년 한 해 만14세 이상 국민들이 경험한 보이스피싱 중 가장 일반적인 수법이

라 할 수 있다. 한편, 세금 환급금이 지불될 예정이라며 국세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의 비중은 2008년 17.93%에서 2018년 9.57%로 감소하여, 경찰․검찰․금감원 

등 수사․감독기관을 사칭한 경우와는 차이를 보인다. 

나. 보이스피싱 경로매체

[표 4-3-7]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을 전화, 문자, 메신저 메시지 중 어떠한 

형태로 받았는지를 질문한 결과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장 많이 이용된 통신매체

는 2008년에는 자택전화(69.33%)였던 데 반해, 2018년에는 휴대폰(92.29%)으로 나타

났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국민들이 활용하는 통신매체 중 유선전화의 비중은 현저

히 낮아졌는데,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2018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통신매체 

중 자택전화의 비중 또한 4.03%로 크게 낮아졌으며, 역시 유선전화인 직장․영업장전화

의 비중도 2008년 10.11%에서 2018년 1.53%로 낮아졌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연락을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받은 경우는 6.34%, SNS 등 기타 응답은 0.11%로 파악되

었는데, 메신저 및 SNS도 많은 경우 휴대폰에서 확인되고 해당 계정은 휴대폰과 연동

되어 있다는 점에서 2018년 현재 휴대폰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필수적인 경로매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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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복수응답가능)

연도

2008 2018

계 계

자택전화
명 19,202,341 334,608

(%) (69.33) (4.03)

직장･영업장전화
명 2,801,320 127,344

(%) (10.11) (1.53)

휴대폰
명 14,573,724 7,668,233

(%) (52.62) (92.29)

메신저(카카오톡 등)
명 422,207 526,643

(%) (1.52) (6.34)

기타(인터넷전화, SNS 등)
명 3,334 8,812

(%) (0.01) (0.11)

[표 4-3-7] 보이스피싱 경로매체

다.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표 4-3-8]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을 받은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송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했는지를 질문한 결과이다. 시중 은행 등의 

제1금융권을 사칭하는 연락을 받았다는 응답이 61.36%로 나타났으며, 저축은행, 우체

국,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신협 등의 제2금융권을 사칭하였다는 응답은 29.71%였다. 

제2금융권 중에서도 신용카드 회사(7.46%), 캐피털 회사(5.59%), 보험 회사(2.21%) 

등과 같은 여신전문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연락을 받았다는 응답 비중은 낮은 편이었

다. 통장개설, 입․출금 등을 위한 지점(점포)가 곳곳에 개설되어 있어 인지도 및 이용도

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기관명이 여신전문 금융기관명에 비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비중이 높은 경향이 확인된다. 제1․2금융권 외에 국민연금공단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을 받았다는 기타 응답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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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복수응답가능)
연도

2018

시중 은행 등의 제1금융권
명 715,535

(%) (61.36)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신협 등의 제2금융권

명 346,516

(%) (29.71)

신용카드 회사
명 86,972

(%) (7.46)

캐피털 회사
명 65,214

(%) (5.59)

보험회사
명 25,769

(%) (2.21)

기타(국민연금공단 등)
명 55,490

(%) (4.76)

[표 4-3-8] 사칭 금융기관 유형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연락을 받은 경우 송금이나 금융정보를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를 질문하였다. [표 4-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출상품을 저금리 내지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변경, 즉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수수료를 선입금 하는 것이 필요하니 안내하는 계좌로 수수료를 송금하라는 수법이 

전체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수법 중 41.87%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계좌번호가 노출되었으니 계좌 내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안내하는 안전계좌로 이체하라는 수법(35.87%)이 많았으며,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

었으니 안내하는 계좌로 연체대금을 이체하라는 요구가 15.95%, 신용도 등급을 향상

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수료를 지불하라는 요구가 7.00%였다. 그 외에 국민연금공단에

서 지급하는 연금을 수령하기 해서는 수수료를 선입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짓으로 

안내하거나 새로 출시된 보험상품에 가입을 유도하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수법도 있었다. 대환대출, 안전계좌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금융권 전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평소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망

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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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복수응답가능)
연도

2018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변경 위한 수수료 선입금 요구(대환대출)

명 488,330

(%) (41.87)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안전계좌로 이체
명 418,351

(%) (35.87)

신용카드 대금 연체
명 186,021

(%) (15.95)

신용도 향상 수수료 선입금 요구
명 81,685

(%) (7.00)

기타(연금 수령 수수료 입금, 보험상품 안내 등)
명 145,693

(%) (12.49)

[표 4-3-9]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수법 

4. 보이스피싱 피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실제로 송금하거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알려준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표 

4-3-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어 실제 송금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진 피해는 2008년 0.20%, 2018년 1.13%로 나타났다. 송금에까지 이르지는 않았

으나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금융정보를 알려준 적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008년 

1.14%, 2018년 0.93%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된 절대적

인 인원규모는 적으나 송금에 따른 재산상 내지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비율은 

높아졌다. 2008년 이래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상 집단 선별, 첨단 금융정보 악용 등을 

통해 지능화․고도화되면서 실제 송금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보인다. 한편, 

2018년에 송금 피해에 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노출 피해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았

는데, 이는 2008년과는 달리 2018년에는 이미 다른 경로로 유출된 금융정보․개인정보

를 이용하여 해당 정보를 합법적으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인 것처럼 접근하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이 많았던 까닭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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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복수응답가능)

연도

2008 2018

계 계

송금한 적 있음
명 55,597 94,223

(%) (0.20) (1.13)

금융정보(개인정보)를 알려준 적 있음
명 315,243 77,008

(%) (1.14) (0.93)

없음
명 27,326,488 8,140,470

(%) (98.66) (97.97)

소계
명 27,697,328 8,309,002

(%) (100.00) (100.00)

[표 4-3-10]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별

[표 4-3-11]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중 송금 피해

와 금융정보․개인정보 노출 피해가 몇 회 있었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2008년에 비해 

2018년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반복적인 송금 및 금융정보․개인정보 노출 피해는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0.06%는 

3회 이상의 송금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여전히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다. 

구분(복수응답가능)

연도

2008 2018

계 계

송금한 적 있음

1회
명 39,927 88,963

(%) (0.14) (1.07)

2회
명 3,981

-
(%) (0.01)

3회 이상
명 11,690 5,261

(%) (0.04) (0.06)

금융정보(개인정보)를 
알려준 적 있음

1회
명 245,782 77,008

(%) (0.89) (0.93)

2회
명 46,302

-
(%) (0.17)

3회 이상
명 23,158

-
(%) (0.08)

[표 4-3-11] 보이스피싱 피해유형별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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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표 4-3-12]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중 보이

스피싱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질문한 결과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된 사람 중 2008년에는 0.17%가, 2018년에는 0.21%가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이스피싱 범죄 경험 정도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상당수

의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관련 연락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피

해를 겪는 비율은 2008년보다 2018년에 소폭 높아졌다. 또한 2008년에 비해 2018년

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최소, 최대, 평균 재산피해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구분(복수응답가능)

연도

2008 2018

계 계

재산피해 있음

명 64,836 94,304

(%) (0.17) (0.21)

최대 피해액(만 원) 1,000 2,000

최소 피해액(만 원) 1 10

평균 피해액(만 원) 303 381

재산피해 없음
명 27,632,492 8,214,697

(%) (99.83) (99.79)

[표 4-3-12]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재산피해 발생

제4절 | 주요결과 요약 및 논의

1. 시계열에 따른 전국 범죄피해 실태상 특징

가. 폭력범죄피해 증가에 따른 범죄피해자율의 상승

2018년 만14세 이상의 인구 45,553,126명 가운데 한 해 동안 범죄피해를 경험한 

피해자수는 1,653,877명, 피해건수는 1,675,662건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직전 조사인 

2016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 범죄피해자율은 3.63%, 

사건수를 기준으로 한 범죄피해율은 3.68%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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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비해 2018년의 범죄피해자율 및 범죄피해율이 높아진 것은 폭력범죄피

해의 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2018년 재산범죄피해자수는 1,408,004명(피해자율 

3.09%), 피해건수는 1,417,708건(피해율 3.11%)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데 반해, 폭

력범죄피해자수는 245,873명(피해자율 0.54%), 피해건수는 257,954건(피해율 0.57%)

로 2014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범죄피해자수 및 범죄

피해건수 중 폭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이래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나. 성폭력 및 괴롭힘 피해보고의 증가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측정되는 폭력범죄 유형 중 이전 연도와 큰 편차를 보이지 

않은 폭행을 제외한 강도, 성폭력, 괴롭힘 3개 유형에 있어 범죄피해자율 및 피해율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절대적인 유효 표본사례수의 크기가 

크지 않은 가운데 강도, 성폭력, 괴롭힘  유형에 대한 범죄피해자율 및 피해율 증가에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죄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피해자들의 심리적 장벽이 한층 낮아졌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와 같이 2018년 폭력범죄피해 보고가 증가함에 따라 폭력범죄피해의 세부 

유형별 수치 역시 공표 기준을 충족하였다. 

2014년 조사 이래 폭력범죄피해자율 및 피해율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은 최근 공식

통계상 나타나는 폭력범죄 발생 감소 추이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성폭력의 경우 범죄

피해의 내밀한 특성상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에 신고되거나 인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공식통계상의 성폭력 범죄 발생 추이가 실제 성폭력 범죄 피해 실태를 

명확히 반영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한편, 괴롭힘의 경우에는 수년째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현행법상 괴롭힘은 경범죄처벌법상 8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전국범죄피해조사는 2009년 개편 때부터 괴롭힘 

역시 피해실태를 장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 범죄유형이라는 인식 하에 폭력범죄 

유형으로 고려해 왔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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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이스피싱 경험 및 피해실태: 2008년과의 비교

가. 차별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경험

금년 전국범죄피해조사는 보이스피싱을 특별주제로 선정, 지난 10년 전(2008년 

기준)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 만14세 이상 국민들이 얼마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2018년 한 해 누군가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

는 전화나 문자, 메신저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만14세 이상의 

국민(45,553,126명) 중 18.24%에 해당하는 8,309,002명으로 추정되었다. 2008년 한 

해 동안 만14세 이상의 국민(38,647,220명) 중 71.67%인 27,697,328명이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보이스피싱 범죄 노출 

정도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관련 연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 메신저 메시지는 바로 끊거나 삭제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8년 7.94%에서 2018년 11.17%로 다소 증가하였다. 2008년의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을 받은 경우 대다수가 구체적인 수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던 것에 비해, 2018년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바로 끊거나 삭제하였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인다. 이는 스스로 보이스피싱인지 여

부를 판단하여 조기에 연락을 차단 내지 중단할 수 있을 만큼 일반 국민들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널리 알려져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 범죄피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또한 제고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보이스피싱 범죄 노출 경험을 살펴보면 특정 집단에 보이스

피싱 범죄 노출 경험이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2008년의 경우 대다수의 

국민이 전방위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어 있었다면, 2018년에는 주로 (연령대) 

40~50대, (혼인상태) 배우자가 있고, (직업) 사무종사자․서비스 및 판매종사자․전업주

부, 월 평균 가구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300만 원 이상)인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좀 더 노출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2008년에 비해 2018년에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연락을 수시로 받는 것이 

아니라 3개월에 한 번 정도 내지는 1년에 한두 차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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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른 경로에서 노출된 개인정

보를 바탕으로 사전에 피해대상자를 선별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고 치밀하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화되었다고 해석된다. 

나. 지능화․고도화된 보이스피싱 범죄피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접근수법에 있어서도 고도로 지능화된 양상을 보인다. 2008

년의 경우 전체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 중 통신비가 연체되었다며 전화국 또는 통신회

사를 사칭하는 ‘일상생활 밀접형’ 수법이 가장 빈번하였으나(32.74%), 2018년에는 

통신비 연체를 구실로 하는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은 전체의 4.20%로 크게 줄어든 

가운데,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36.08%)가 가장 많았다. 금융기관을 사칭

하는 보이스피싱 연락을 받은 경우 송금이나 금융정보를 요청하는 이유로는 대환대출

을 위한 수수료 선입금을 빙자한 수법이 41.87%, 안전계좌로의 이체 안내를 빙자한 

수법이 35.87%로 나타났다. 

2008년과 비교하였을 때 무엇보다 2018년에는 전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

락 가운데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2018년 전체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 가운데 경찰․검찰․금감원 등 수사․감독

기관을 사칭한 경우의 비중은 2008년 8.47%에서 2018년 29.05%로 크게 높아졌다.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와 경찰․검찰․금감원 등 수사․감독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를 합하면 2018년 한 해 만14세 이상 국민들이 노출된 보이스피싱 수법의 65.13%

에 달한다. 소위 ‘기관사칭형’이라고 불리는, 기관의 공신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2018년 한 해 만14세 이상 국민들이 경험한 보이스피싱 중 가장 일반적인 

수법이라 할 수 있다. 

다. 보이스피싱 범죄피해율의 증가

대상 집단 선별․첨단 금융정보 악용 등을 그 특징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지능화․고도화는 보이스피싱 범죄피해율의 증가로 귀결되고 있다. 이 장의 분석결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된 사람 중 2008년에는 0.17%가, 2018년에는 0.21%가 재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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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범죄 경험 정도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관련 연락을 받고 있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

피해를 겪는 비율은 2008년보다 2018년에 소폭 높아졌다는 분석결과는 보이스피싱으

로 의심되는 연락을 받는 당사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외에 별다른 예방책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 현재의 보이스피싱 대응 방식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기관

의 이름이 10년 이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고 있음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사이,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오늘날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

의 유형으로 자리잡았다. 

최신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스스로 연락을 끊게 하는 비율을 높이는데 주효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

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지는 못하였다. 기관의 명칭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장기간 악용

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기관의 활동이 어떠한 측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악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상품을 출시하거나 판매하기에 앞서 해당 금융상품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전문용어 사용을 최소화한 가운데 국민들에

게 정확하게 안내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혼동될 소지가 없도록 금융상품을 홍보하

기 위한 목적으로 개별 연락하는 것을 자제하는 자정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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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폭력범죄피해 발생실태 및 결과

이 장은 우리나라 만14세 이상 국민들이 경험한 강도, 폭행, 성폭력, 괴롭힘 등 

폭력범죄피해 발생실태 및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아울러 이 장에서는 폭력범죄피해 

이후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 변화 및 보호행동 증가 여부도 함께 살펴보았다. 사건조

사표 응답 내용을 중심으로 금년 전국범죄피해조사 결과를 이전 조사 결과(2012년, 

2014년, 2016년)와 비교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폭력범죄피해 발생실태 및 결과에 

있어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31) 

제1절 | 폭력범죄피해 발생실태

1. 폭력범죄피해 발생 시점

폭력범죄피해는 특정 계절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5-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 한 해 동안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한 일자를 봄(3~5

월)․여름(6~8월)․가을(9~11월)․겨울(12월~2월)의 사계절로 나누어 살펴보면 봄에 발생

한 비율이 33.93%로 가장 높았고, 가을(29.72%), 겨울(18.66%), 여름(17.69%)의 순으

로 나타났다. 계절에 따른 폭력범죄피해 발생 추이에 있어 조사 연도별로 다소 편차가 

있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다. 

31) 이 장의 수치는 가구원 표준화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되었으며, 정수가 아닌 경우 ‘조정 없
음’(count asis) 옵션을 취하였다. 



166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봄(3월~5월) (%) 17.19 30.21 19.99 33.93

12.559

여름(6월~8월) (%) 29.25 30.63 24.00 17.69

가을(9월~11월) (%) 29.43 24.69 38.80 29.72

겨울(12월~2월) (%) 24.13 14.48 17.21 18.66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5-1-1] 폭력범죄피해 발생 계절

[표 5-1-2]는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한 시각을 기준으로 폭력범죄피해 발생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2018년의 경우 폭력범죄피해는 저녁 및 밤(18~24시) 시간대에 54.28%

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폭력범죄피해의 절반가량이 저녁 및 밤 시간대에 

발생하고 있는 경향은 2012년 이래 크게 변화가 없다. 다른 연도에 비해 2018년에는 

밤에 발생했지만 구체적인 시간대를 모른다는 응답이 11.04%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심야 및 새벽(0시~6시) 시간대에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했다는 응답은 2012년 

12.37%, 2014년 10.79%, 2016년 9.69%에 이어 2018년 5.89%로 나타나 심야 및 새벽 

시간대에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아침 및 오전(06시~12시) (%) 12.27 0.70 -　 4.41

45.762***

한낮 및 오후(12시~18시) (%) 19.39 31.26 29.49 23.05

저녁 및 밤(18시~24시) (%) 50.15 54.88 47.05 54.28

심야 및 새벽(0시~6시) (%) 12.37 10.79 9.69 5.89

낮에 발생했지만 시간 모름 (%) 1.74 - 8.67 1.33

밤에 발생했지만 시간 모름 (%) 3.14 2.36 - 11.04

낮인지 밤인지 모름 (%) 0.93 -　 5.11 -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5-1-2] 폭력범죄피해 발생 시각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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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력범죄피해 발생 장소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한 장소를 중심으로 폭력범죄피해 발생실태를 살펴보면, [표 

5-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 한 해 발생한 폭력범죄피해 중 26.46%가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에서 발생하였다.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에서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하

는 경우는 전체 폭력범죄피해의 약 1/4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시계열에 걸쳐 일관되

게 확인된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인구 밀집 상업지로, 2018년의 

경우 19.86%의 폭력범죄피해가 인구 밀집 상업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집 (%) 18.02 33.47 19.94 9.04

45.968***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 (%) 27.16 24.81 26.69 26.46

학교 (%) 4.41 5.96 9.65 4.59

주차장 (%) 5.96 3.16 9.83 17.16

인구 밀집 상업지 (%) 17.55 16.51 17.36 19.86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 5.26 2.62 6.56 14.70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시설 등
(%) 20.73 6.41 8.71 8.19

그 외의 장소 (%) 0.91 7.06 1.26 -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5-1-3] 폭력범죄피해 발생 장소

***p<0.001

폭력범죄피해 발생 장소와 관련하여 2018년 조사 결과에서 특기할 것은 크게 다음

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주차장에서 폭력범죄가 발생한 비율이 17.16%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2016년 9.83%와 비교할 때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주차장을 단순히 차량을 세워두는 정적인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인구 밀집 상업

지나 도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때로는 갈등이 촉발

되어 폭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동적인 공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에서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한 비율은 14.70%로, 2016

년 6.56%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이는 예년에 비해 2018년 기준 조사에서 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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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중에서도 괴롭힘 범죄피해 보고가 크게 증가하였던 것과 관련되어 있다. 마지막

으로, 2018년 기준 조사에서 폭력범죄피해 발생 장소로서 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줄어들었다. 2014년의 경우 폭력범죄피해 중 33.47%가 집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되

었던 것과는 달리, 2018년에는 9.04%의 폭력범죄피해만이 집에서 발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4]는 폭력범죄피해 발생 장소로서의 집을 거주자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본 

것이다. 2018년의 경우 ‘우리 집’에서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비율은 94.17%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가해자의 집’에서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하는 비율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우리 집’에서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비율은 2012년 

84.17%, 2014년 78.50%, 2016년 52.46%로 점차 감소하는 한편, ‘가해자의 집’에서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비율은 2012년 3.18%, 2014년 13.55%, 2016년 25.04%

로 점차 증가해 온 시계열 추이와는 차이를 보인다. 다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우리 집 (%) 84.17 78.50 52.46 94.17

6.372
가해자의 집 (%) 3.18 13.55 25.04 -

다른 사람의 집 (%) 12.65 7.95 22.50 5.83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5-1-4] 폭력범죄피해 발생 장소로서의 집: 거주자에 따른 구분

이어 [표 5-1-5]는 폭력범죄피해 발생 장소로서의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의 유형

을 나누어 살펴본 것이다. 2016년 이전에는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 중에서도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응답 비율(44.66%)이 가장 높았던 데 

비하여, 2018년 한 해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에서 발생한 폭력범죄피해 중에서는 

‘다세대/연립주택가 주변’에서 발생한 비율이 65.78%로 가장 높았고, ‘단독주택 마을 

주변’에서 발생하였다는 응답은 5.8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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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아파트 단지 주변 (%) 39.52 27.68 44.66 28.38

12.782
다세대/연립주택가 주변 (%) 27.62 22.41 34.12 65.78

단독주택 마을 주변 (%) 32.86 49.91 21.22 5.84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5-1-5] 폭력범죄피해 발생 장소로서의 주택가: 주택유형에 따른 구분

*p<0.05

제2절 | 폭력범죄피해 내용 및 결과

1. 폭력범죄피해 내용

가.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표 5-2-1]은 폭력범죄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연도별로 살펴본 것이다.32) 

폭력범죄피해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57.85%, 2014년 57.77%, 2016년 

59.60%, 2018년 66.99%로 남성에 비해 크게 높으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폭력범죄피해자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2018년의 경우 30대가 차지하는 비율

이 26.51%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22.85%, 40대가 18.76%, 50대가 17.40%로 나타났

다. 이에 따라 2018년 전체 폭력범죄피해자 중에서 20대~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85.52%에 이른다. 2016년의 경우 폭력범죄피해자 중 10대 및 7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15.24%와 10.08%였으나, 2018년에는 각각 5.56%와 3.76%로 감소하였다. 

폭력범죄피해자의 혼인상태와 관련하여서는 미혼인 경우는 39.49%, 배우자가 있는 

경우(동거 포함)는 48.36%, 사별이나 이혼인 경우(별거 포함)는 12.15%로 나타났다. 

32) 교육수준은 대표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이전 조사에서와 달리 2018년 기준 조사에서는 
통계청이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마찬가지로 문항 구성을 변경, 교육기관(받지 않았음/초
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2, 3년제)/대학교(4년제 이상)/대학원 이상)과 교육단계(졸업/

재학/수료/휴학/중퇴)로 나누어 교육수준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문항 구성 변경에 따라 폭력범
죄피해자의 교육수준에 대해서는 시계열에 따른 비교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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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체 폭력범죄피해자 중에서 사별이나 이혼한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5.68%에서 2018년 12.15%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성별
남 (%) 42.15 42.23 40.40 33.01

1.804
여 (%) 57.85 57.77 59.60 66.99

연령대

10대 (%) 14.49 21.76 15.24 5.56

33.162*

20대 (%) 24.40 38.53 12.96 22.85

30대 (%) 17.18 10.53 17.71 26.51

40대 (%) 23.67 11.84 15.41 18.76

50대 (%) 13.90 5.86 17.43 17.40

60대 (%) 4.11 7.88 11.18 5.16

70대 이상 (%) 2.26 3.61 10.08 3.76

혼인 
상태

미혼 (%) 42.74 61.26 42.90 39.49

10.875+

현재 배우자 있음
(동거 포함)

(%) 51.59 29.89 43.72 48.36

사별이나 이혼
(별거 포함)

(%) 5.68 8.84 13.38 12.15

직업

관리자․전문가 (%) 15.57 1.00 7.84 1.34

64.001***

사무종사자 (%) 15.70 26.56 19.18 17.91

서비스․판매 종사자 (%) 10.04 19.31 17.31 41.64

농림어업 종사자 (%) 1.39 5.24 2.88 1.51

기계조작․조립 종사자 (%) 2.73 3.21 4.97 2.72

단순 노무 종사자 (%) 2.11 -　 3.95 2.12

전업주부 (%) 16.18 6.38 9.54 13.66

학생 (%) 23.18 36.21 17.28 13.17

무직/기타(공익근무요원 포함) (%) 13.09 2.10 17.06 5.94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 (%) 16.38 6.22 15.12 4.54

54.788***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 14.87 23.04 18.94 3.35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 16.34 22.17 10.12 19.58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 21.86 22.00 19.77 19.43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 19.03 9.31 9.78 16.09

5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 (%) 9.42 10.32 23.79 34.79

1,000만 원 이상 (%) 2.09 6.94 2.47 2.21

[표 5-2-1] 폭력범죄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p<0.001, *p<0.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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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피해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비율이 41.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무종사자(17.91%), 학생(13.17%), 전업주

부(13.66%)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군 중에서도 농림어업 종사자, 기계조작․조립종사

자 단순 노무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변화하지 않은 반면, 폭력범죄피해자 

중 전업주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이래 점차 높아졌으며, 사무종사자 및 학생의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8년에 폭력범죄피해자 중 

서비스․판매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41.64%로 크게 높아진 것은 성폭력 및 괴롭힘

에 대한 보고가 증가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폭력범죄피해자의 월 평균 가구소득 또한 연도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부분이었다. 전체 폭력범죄피해자 중 월 평균 가구소득이 500만 원 이상~1,000

만 원 미만인 경우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9.42%, 2014년 10.32%, 2016년 23.79%, 

2018년 34.79%로 점차 높아졌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월 평균 가구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2018년의 경우 전체 폭력범죄피해자 가운데 월 평균 

가구소득이 200만 원 미만으로 적은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은 7.89%로 낮은 편이다. 

나. 가해 방식

[표 5-2-2]는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폭력범죄피해 중 가해자가 신체적으로 

공격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 것이다. 폭력범죄피해자 중 16.46%가 신체적인 공격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40.84%는 신체적인 공격은 없었지만 가해자가 폭행하겠다고 

위협 또는 협박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폭력범죄피해자 중 신체 공격이나 위협 또는 협박이 없었다고 답한 비율은 2012년 

11.80%, 2014년 29.68%, 2016년 39.21%, 2018년 42.70%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공격이나 위협․협박 없이 지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

는 폭력범죄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폭력범죄피해 중 신체적 공격 유무에 

대한 연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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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신체 공격을 했다 (%) 26.73 32.75 40.80 16.46

38.810***

공격은 안했지만, 

폭행하겠다고 위협(협박)했다
(%) 61.47 37.57 19.99 40.84

신체 공격이나 위협(협박)은 
없었다

(%) 11.80 29.68 39.21 42.70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5-2-2] 폭력범죄피해 중 신체적 공격 여부

***p<0.001

폭력범죄피해 당시 가해자가 신체적으로 공격하였는지 여부에 이어 가해자가 무기

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거나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표 5-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해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비율은 2014년 6.73%, 2016년 

7.29%, 2018년 12.08%로, 2014년 이래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한편, 가해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비율도 2018년의 경우 20.34%로 나타나, 폭력

범죄피해 당시 상황을 피해자가 정확히 인지 또는 회상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반증한다.33)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흉기 소지(!) (%) 21.76 6.73 7.29 12.08

16.844***
미소지 (%) 64.80 80.16 87.68 67.59

모르겠다 (%) 13.44 13.11 5.03 20.34

계 (%) 100.00 100.00 100.00

[표 5-2-3] 폭력범죄피해 중 가해자의 흉기 소지 여부

비고: (!)는 2014년과 2016년 유효 표본사례수(cell size<5)가 적어 해석 시 주의를 요함; ***p<0.001

다. 피해자의 상황

폭력범죄피해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을 경우 가해자의 폭력이나 위협 

33) 사건조사표상 가해자가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거나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선택
할 수 있는 보기로는 그렇다/아니다/모르겠다의 세 가지 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2016년 기준 
조사 보고서에서는 흉기 소지와 미소지로 양분하고 ‘모르겠다’에 대한 응답 결과는 생략한 가운
데 표가 작성되었으나, 올해에는 사건조사표상 보기 항목 모두에 대해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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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협박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표 5-2-4]는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했

을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는지를 질문한 결과이다.34) 2018년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응답은 31.47%로, 2012년 16.02%, 2014년 18.28%, 2016년 21.28%

에 이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2018년의 경우 폭력범죄피해 당시 피해자 

중 음주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61.68%로, 폭력범죄피해 당시 피해자가 음주 상태였다

는 응답 비율보다 음주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2배가량 높으며, 이러한 경향은 

연도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주지되어야 한다.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음주 (%) 16.02 18.28 21.28 31.47

7.494
비음주 (%) 71.41 74.99 76.44 61.68

모르겠다 (%) 12.57 6.72 2.29 6.85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5-2-4] 폭력범죄피해 당시 피해자 음주 여부

 

폭력범죄피해 당시 피해자가 가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현장에 같이 있었다면 

가해자의 폭력이나 위협 또는 협박에 함께 맞서거나 피해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고 기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국범죄피해조사는 가해자와 피해자 이외에 만14세 

미만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폭력범죄피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는지를 질문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표 5-2-5]에 제시되어 있다. 2018년 만14세 이상의 다른 사람이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응답의 비율은 32.40%로, 2016년 44.48%보다는 낮으나, 2018

년의 경우에도 현장에 다른 사람이 함께 있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66.21%)이 더 높다

는 점은 이전 조사시기에서와 동일하다. 

34) 가해자의 흉기 소지 여부에 대한 문항에서와 마찬가지로 사건조사표상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
태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선택할 수 있는 보기로는 그렇다/아니다/모르겠다의 세 가지 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2016년 기준 조사 보고서에서는 음주와 비음주로 양분하고 ‘모르겠다’에 대한 
응답 결과는 생략한 가운데 표가 작성되었으나, 올해에는 사건조사표상 보기 항목 모두에 대해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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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있었다 (%) 32.87 47.45 44.48 32.40

7.690
없었다 (%) 67.13 49.19 55.52 66.21

모르겠다 (%) -　 3.36 　- 1.39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5-2-5] 폭력범죄피해 당시 다른 사람이 같이 있었는지 여부

비고: 가해자와 피해자, 만14세 미만 제외 

통상 폭력범죄피해 당시 가해자 이외에 제3자가 피해자와 현장에 같이 있었다면 

가해자의 폭력이나 위협 또는 협박에 함께 맞서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

고, 그 과정에서 제3자 또한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표 

5-2-6]은 폭력범죄피해 당시 가해자․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공간적으로 함께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반드시 폭력범죄피해 상황에 개입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다. 2018년에 제3자가 현장에 같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 중 제3자도 동반하여 피해를 

당한 비율은 44.92%로 나타났으며, 피해가 없었던 경우는 55.08%였다. 시계열에 따라 

살펴보면, 같이 있던 사람의 동반피해가 없었다는 응답 비율은 2012년 81.14%, 2014

년 45.05%, 2016년 61.94%, 2018년 55.08%로, 전반적으로 동반피해가 있었다는 응답 

비율보다 높은 편이었다.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있었다 (%) 18.86 54.95 38.06 44.92

7.168+없었다 (%) 81.14 45.05 61.94 55.08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5-2-6] 폭력범죄피해 당시 같이 있던 사람의 동반피해 여부

+p<0.1

폭력범죄피해 당시 모든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력이나 위협 또는 협박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폭력에 맞서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 [표 5-2-7]은 폭력범죄피해 당시 피해자 또는 함께 있던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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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행하였는지를 질문한 결과이다. 2018년 폭력범죄피해

자 중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취하였다는 응답은 41.57%, 그렇지 못했다는 

응답은 58.43%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조사를 제외하면, 폭력범죄피해 당시 자기보

호 노력을 하였다는 응답 비중보다 자기보호 노력을 하지 못했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경향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예 (%) 46.45 45.80 74.71 41.57

9.517*아니오 (%) 53.55 54.20 25.29 58.43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5-2-7] 폭력범죄피해 당시 피해자(같이 있던 사람 포함)의 자기보호 노력 여부

 *p<0.05

라. 피해 당시 피해자의 대응

폭력범죄피해 당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응답한 피해자들에게 구체

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가해자에게 대응하였는지를 질문하였다.35) [표 5-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 이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리 지르기, 경찰을 

부르겠다는 등의 위협이나 경고’함으로써 가해자에게 대응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37.37%, 2014년 38.60%, 2016년 52.05%, 2018년 45.79%). 2018년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리 지르기, 경찰을 부르겠다는 등의 위협이나 

경고’ 다음으로는 ‘경찰,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비율이 25.45%,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비율이 16.73%, ‘협상, 애원, 설득 등 가해자에게 사정’하였다는 

비율이 9.46%, ‘숨거나(숨기거나) 회피’하였다는 비율이 8.53%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방법으로 가해자에게 대항’하거나 ‘탈출이나 

35) 2016년 보고서에서는 피해자 대응방법에 대한 개별 응답의 합계를 100으로 보고, 구체적인 대
응방법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율을 제시하였으나, 복수응답이 가능한 문항으로 설계되어 있어 
응답사례 전체를 100으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해당 피해자 중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율을 제시하
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표 작성 방법을 변경하였다. 이후 복수응답가능 문항에 대한 표
에서의 수치는 모두 해당 피해자 중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율을 의미한다. 



176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도망을 하거나 시도’하였다는 응답은 확인되지 않았다. 

구분(복수응답가능)
연도

2012 2014 2016 2018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방법으로 가해자에게 대항(!) (%) 10.41 10.21 29.01 -

소리 지르기, 경찰을 부르겠다는 등의 위협이나 경고 (%) 37.37 38.60 52.05 45.79 

협상, 애원, 설득 등 가해자에게 사정 (%) 1.92 30.60 32.94 9.46 

탈출이나 도망을 하거나 시도함(!) (%) 5.96 - 11.62 -

경찰,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 (%) 14.16 9.14 37.32 25.45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 (%) 17.16 - 48.52 16.73 

숨거나(숨기거나) 회피 (%) 22.61 10.78 18.67 8.53 

그 외의 행동 (%) 13.78 5.39 - -

[표 5-2-8] 폭력범죄피해 당시 피해자 대응방법

비고: (!)는 일부 연도의 경우 유효 표본사례수(cell size<5)가 적어 해석 시 주의를 요함

[표 5-2-9]는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한 이후 전개된 상황에 대해 

스스로 평가한 결과이다. 2012년 이래 ‘더 큰 상처나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아(2012년 47.05%, 2014년 56.24%, 2016년 82.27%, 2018년 

61.80%), 피해자가 자신의 대응이 가해자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피해 규모를 줄이는 

데 있어 긍정적인 기능을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8년의 경우 

‘가해자를 붙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탈출하거나 도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도 각각 3.34%, 8.02%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가해자가 더 공격적, 폭력적’이 

되었다는, 피해자 대응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 평가는 3.26%에 그쳤으며, ‘상황을 악화

시켜, 실제 상해나 재산 피해가 더 커졌다’거나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받았다’는 

응답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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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복수응답가능)
연도

2012 2014 2016 2018

더 큰 상처나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되었음 (%) 47.05 56.24 82.27 61.80 

가해자를 붙잡는 데 도움이 되었음(!) (%) 13.90 6.77 31.40 3.34 

탈출하거나 도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 (%) 9.76 4.81 30.00 8.02 

상황을 악화시켜, 실제 상해나 재산 피해가 더 컸음(!) (%) 3.47 - - -

상황을 악화시켜,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받았음(!) (%) 1.54 - 8.19 -

가해자가 더 공격적, 폭력적이 되었음(!) (%) 9.68 6.35 10.48 3.26 

모르겠음 (%) 18.19 21.94 8.12 7.20 

그 외의 영향(!) (%) 6.75 - - -

[표 5-2-9] 폭력범죄피해 당시 피해자 대응에 따른 결과 평가

비고: (!)는 일부 연도의 경우 유효 표본사례수(cell size<5)가 적어 해석 시 주의를 요함

2. 폭력범죄피해 결과

가. 신체적 피해

물리적인 영향력이 행사되는 폭력범죄의 특성상 폭력범죄피해자는 많은 경우 신체

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 [표 5-2-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력범죄피해로 

인해 신체적인 피해가 있었다는 응답의 비율은 2012년 31.04%, 2014년 64.15%, 2016

년 78.33%, 2018년 63.83%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이에 따라 폭력범죄피해

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2012년 68.96%, 2014년 35.85%, 

2016년 21.67%, 2018년 36.17%로 낮아지는 추세이다.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예 (%) 31.04 64.15 78.33 63.83 

39.081*아니오 (%) 68.96 35.85 21.67 36.17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5-2-10] 폭력범죄피해로 인한 신체적 피해 여부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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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1]은 폭력범죄피해로 인해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피해자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신체적 피해를 당했는지를 질문한 결과이다. ‘몸이나 눈에 

멍이 드는 등 타박상, 할퀴거나 긁힘’의 피해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경향은 

시계열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난다(2012년 20.93%, 2014년 51.10%, 2016년 67.30%, 

2018년 27.36%). 다만, 폭력범죄피해로 인한 구체적인 신체적 피해는 전반적으로 연

도별 유효 표본사례수(cell size)가 5건 미만으로 적어 시계열에 따른 추이를 살펴보는 

데 있어 다소 한계가 있다. 

구분(복수응답가능)
연도

2012 2014 2016 2018

강간미수(!) (%) - - - 1.46 

강간(미수) 이외의 다른 성추행(!) (%) 1.60 4.74 - 4.18 

칼(가위, 송곳 등 날카로운 물건)에 의한 부상(!) (%) - 6.72 4.35 -

뼈나 이에 금이 가거나 부러짐(신체 골절)(!) (%) 4.72 3.05 4.83 4.45 

기절함(의식 불명)(!) (%) 1.60 - - 1.25 

몸이나 눈에 멍이 드는 등 타박상, 할퀴거나 긁힘 (%) 20.93 51.10 67.30 27.36 

그 외의 피해(!) (%) 9.26 4.24 - -

[표 5-2-11] 폭력범죄피해로 인한 구체적인 신체적 피해 

비고: 1. 신체 피해가 있다고 응답한 폭력범죄피해자수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신체 피해별로 수치를 산출함에 있
어 구체적인 신체 피해를 응답하지 않은 일부 사례에 대해 별도의 무응답 처리를 하지 않음. 이에 따라 
구체적인 신체 피해별 백분율의 합계는 100보다 작음

2. (!)는 유효 표본사례수(cell size<5)가 적어 해석 시 주의를 요함

나. 정신적 피해

폭력범죄피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를 입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상황

을 벗어난 이후에도 두려움, 불안 등 정서적인 무형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을 수 

있다. [표 5-2-12]는 폭력범죄피해자들에게 사건 발생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경험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질문한 것이다. 2018년의 경우 

폭력범죄피해자 중 77.03%는 무력감이나 자신감 상실 등의 우울함을, 66.72%는 공황 

상태나 쇼크로 두려움을 경험하였다. 폭력범죄피해자의 44.47%는 불면증, 악몽, 환청

으로 인한 두통을 겪었으며, 32.12%는 외로움이나 갇힌 느낌 등 고립감을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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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의 폭력범죄피해자들이 우울함과 두려움으로 대표되는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는 점은 연도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확인된다. 

구분(복수응답가능)
연도

2012 2014 2016 2018

우울함(무력감, 자신감 상실) (%) 41.73 63.66 62.32 77.03

고립감(외로움, 갇힌 느낌) (%) 22.77 33.65 32.74 32.12

두려움(공황 상태, 쇼크) (%) 61.32 70.06 59.57 66.72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 38.87 34.48 47.09 44.47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유지의 어려움 (%) 20.23 14.20 37.87 30.90

사람을 피해서 이사(또는 전학)(!) (%) 2.10 8.69 15.49 3.39

자살 충동(!) (%) 2.08 3.03 - -

자살 시도(!) (%) 1.45 -　 2.16 -　

그 외의 고통(!) (%) 10.93 - 4.34 -　

[표 5-2-12] 폭력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비고: (!)는 일부 연도의 경우 유효 표본사례수(cell size<5)가 적어 해석 시 주의를 요함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고 응답한 피해자 중 폭력범죄피해로 인해 생긴 두려움, 불안, 

정서장애 등 정신적 피해 때문에 학교를 결석하거나 직장에 병가나 휴가를 내거나 

영업활동이나 가사를 못하는 등의 시간 손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2018년

의 경우 [표 5-2-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신적 후유증을 경험한 폭력범죄피해자 

중 17.26%가 결석․병가 또는 휴가․영업중지 등 적게는 하루, 많게는 2주에 이르는 

시간 손실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있었다 (%) 13.11 10.66 23.58 17.26

4.151없었다 (%) 86.89 89.34 76.42 82.74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5-2-13] 폭력범죄피해의 정신적 피해로 인한 시간 손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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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정변화

폭력범죄피해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사건을 경험한 후 피해자들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 관련 제도에 대한 감정에 있어서도 변화를 겪으며, 그 변화는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양상을 띤다.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가 있는 만큼, 자신과 주변 

사람들과 관련된 피해자의 감정 변화가 크다. [표 5-2-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낮아졌다는 응답 비율은 2018년 폭력범죄피해자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54.25%(매우 낮아졌다: 8.98%, 낮아진 편이다: 45.27%)로 나타

났다. ‘나는 매우 가치 있고 존중받는 존재라는 느낌(자존감)’과 ‘사람들에 대한 신뢰

감’이 낮아졌다는 응답 비율 역시 폭력범죄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공유하는 감정 변화

였다. 시계열에 따라 ‘나는 매우 가치 있고 존중받는 존재라는 느낌(자존감)’이 낮아졌

다는 응답 비율은 증가하는 가운데, 변화없다는 응답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는 통계적

으로도 유의하였다. 아울러 2018년의 경우 폭력범죄피해자 중 69.00%가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이 낮아졌다고 응답(매우 낮아졌다: 22.91%, 낮아진 편이다: 46.09%), 폭

력범죄피해는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폭력범죄피해 

전후로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이 크게 낮아지는 피해자의 감정 변화는 일관되게 나타

났다. 

한편, 폭력범죄피해자들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정보다 사법기관 및 사법

제도에 대한 감정의 변화 폭이 적은 편이다. 2018년 경찰 등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감

에 있어 별다른 감정의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 비율은 61.07%로 나타난 가운데, 신뢰감

이 낮아졌다는 응답 비율(28.78%, 매우 낮아졌다: 2.12%, 낮아진 편이다: 26.66%)을 

크게 상회한다.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감에 있어서도 낮아졌다는 응답 

비율(낮아진 편이다: 33.18%)보다 변화없다(59.08%)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가운데, 폭력범죄피해 이후 경찰 등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감 및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감이 높아졌다는 비율도 2018년 각각 10.14%와 7.74%로 

전년보다 높아졌다. 일부 폭력범죄피해자의 경우에는 폭력범죄피해가 경찰 등 사법기

관과 사법제도를 직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자신이 경험한 범죄피해에 관심을 가져 

주는 사법기관, 그 중에서도 경찰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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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누군가 나를 공격할 
경우,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

매우 낮아졌다 (%) 8.81 5.78 4.32 8.98

10.486

낮아진 편이다 (%) 29.46 35.54 39.46 45.27

변화없다 (%) 45.68 41.67 46.57 31.94

높아진 편이다 (%) 13.67 17.00 9.65 12.55

매우 높아졌다 (%) 2.39 -　 - 1.26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나는 매우 가치 
있고 존중받는 

존재라는 
느낌(자존감)

매우 낮아졌다 (%) 6.10 4.58 　 2.38

23.210*

낮아진 편이다 (%) 26.25 29.95 45.83 49.66

변화없다 (%) 57.55 55.57 49.35 36.64

높아진 편이다 (%) 7.19 9.90 4.82 5.70

매우 높아졌다 (%) 2.90 -　 - 5.62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

매우 낮아졌다 (%) 21.08 21.63 18.81 22.91

6.775

낮아진 편이다 (%) 42.77 44.92 54.62 46.09

변화없다 (%) 30.88 33.45 24.41 29.14

높아진 편이다 (%) 4.36 -　 2.16 1.86

매우 높아졌다 (%) 0.91 -　 - -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경찰 등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감

매우 낮아졌다 (%) 12.54 5.91 2.47 2.12

18.970+

낮아진 편이다 (%) 27.02 30.46 19.22 26.66

변화없다 (%) 50.09 59.24 69.67 61.07

높아진 편이다 (%) 6.67 4.39 6.48 10.14

매우 높아졌다 (%) 3.68 -　 2.16 -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감

매우 낮아졌다 (%) 13.78 9.40 -　 -　

27.303**

낮아진 편이다 (%) 26.79 24.73 18.07 33.18

변화없다 (%) 51.35 61.48 74.84 59.08

높아진 편이다 (%) 4.79 4.39 4.93 7.74

매우 높아졌다 (%) 3.29 -　 2.16 -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5-2-14] 폭력범죄피해 전후 피해자의 감정 변화

**p<0.01, *p<0.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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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은 폭력범죄피해자가 사건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였을 때의 감정 변화

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1: 매우 낮아졌다, 5: 매우 높아졌다)로 응답한 것을 토대로 

평균값을 산출, 시계열에 따라 제시한 것이다. [표 5-2-14]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은 조사에서 측정한 피해자의 감정 중 폭력범죄피해를 기화로 

가장 큰 변화를 나타낸다. 이에 따라 타인에 대한 신뢰감의 평균값은 2012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나는 매우 가치 

있고 존중받는 존재라는 자존감 역시 2012년 이래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비해, 경찰 등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감과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감

은 폭력범죄피해 이후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비중이 낮아짐에 따라 평균값 역시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5-2-1] 폭력범죄피해 전후 피해자의 감정 변화(평균값)

라. 보호행동 변화

폭력범죄로 신체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는 감정에 급격한 변화를 

겪을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를 계기로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행동의 변화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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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수 있다. [표 5-2-15]는 폭력범죄피해 전과 비교하였을 때 폭력범죄피해 이후 특히 

추가적인 범죄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증가하였

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질문한 결과이다.36) 조사문항에서 측정한 8가지 행동 측면에

서 폭력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이후 전반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증가하

며, 2016년에 비해 2018년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비율이 한층 

높아졌다. 

8가지 행동 측면 중에서도 폭력범죄피해자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이웃 등 공동체를 

활용하기보다는 범죄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상황’에 대하여 소극

적으로 회피하거나 개인 차원에서 예방하기 위한 행동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밤에 자기 전에 문이 잘 잠겼는지 꼭 확인한다’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 22.17%에서 2018년 40.04%로 높아졌으며,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피해 다닌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 5.72%에서 2018년 24.42%로 상승하였다.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는 문항과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2016년 0.85%에서 2018년 11.07%, 2016년 0.89%에서 

2018년 11.12%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폭력범죄피해자 중 ‘만약을 대비해서 호신도

구를 가지고 다닌다’는 문항에 대해 2016년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없었

으나 2018년에는 14.71%로 큰 폭으로 높아졌다. 이에 비해, ‘동네의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거나 ‘2~3일 이상 집을 비울 때 이웃집에 봐달라고 부탁한다’는 비율은 

2018년의 경우 각각 2.52%와 0.0%에 그쳐 자신이 당한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6) 폭력범죄피해 전후 피해자의 보호행동이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는 문항은 기초조사표상 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행동을 측정하는 문항과 동일하다. 이 문항은 2016년에 최초로 사건
조사표에 추가됨에 따라 이 장에서는 2016년 기준 조사 결과와 2018년 기준 조사 결과만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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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밤에 자기 전에 문이 잘 잠겼
는지 꼭 확인한다

2016 (%) 3.83 14.72 20.37 38.91 22.17
4.711

2018 (%) 3.07 9.97 13.60 33.32 40.04

2) 만약을 대비해서 호신도구를 
가지고 다닌다

2016 (%) 37.01 38.40 10.44 14.14 -　
11.856*

2018 (%) 38.60 30.84 2.16 13.69 14.71

3)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

2016 (%) 14.51 35.32 28.89 20.43 0.85
6.286

2018 (%) 13.22 30.11 19.95 25.66 11.07

4)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피해 다닌다

2016 (%) 9.63 15.97 24.95 43.74 5.72
11.700*

2018 (%) 6.53 21.35 9.94 37.77 24.42

5) 밤에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
기가 무서워서 미룬다

2016 (%) 4.22 36.14 34.20 23.11 2.32
2.247

2018 (%) 7.63 31.99 27.14 27.59 5.65

6)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

2016 (%) 17.96 35.03 28.50 17.61 0.89
5.601

2018 (%) 16.06 25.46 29.09 18.27 11.12

7) 동네의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
하고 있다

2016 (%) 57.89 28.86 9.68 3.57 -　
6.724

2018 (%) 47.06 45.41 4.13 0.88 2.52

8) 2~3일 이상 집을 비울 때 
이웃집에 봐달라고 부탁한다

2016 (%) 42.63 33.34 16.65 6.12 1.26
1.694

2018 (%) 45.32 28.54 21.44 4.69 -　

[표 5-2-15] 폭력범죄피해 전후 피해자의 보호행동 변화

*p<0.05

[그림 5-2-2]는 폭력범죄피해자가 사건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였을 때의 자신이 취

한 보호행동 변화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것을 토대로 평균값을 산출, 2016년도와 2018년도 결과를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5-2-15]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범죄피해 경험이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거나 이웃에 집을 봐달라고 부탁하는 행동과 같이 지역사회 내지 공동체에 

기반한 보호행동을 취하는 비율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범죄피해 경험 이후 평균

적으로 가장 강화되는 활동은 문단속이며, 2016년에 비해 2018년에 위험하다고 생각

하는 장소 가지 않기, 급한 일이라도 밤에 외출하여야 한다면 미루기, 밤길에 누군가와 

동행하기, 밤에 혼자 택시타지 않기 등 범죄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소극적으로 피하

는 경향이 평균적으로 강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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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폭력범죄피해 전후 피해자의 보호행동 변화(평균값)

제3절 | 폭력범죄 가해자의 특성

1. 폭력범죄 가해자 인지 여부

[표 5-3-1]은 폭력범죄피해를 경험한 경우 가해자에 대해 예컨대, 가해자의 수는 

몇 명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젊었는지 늙었는지 등에 대한 어떠한 정보라도 알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이다. 2018년의 경우 전체 폭력범죄피해자 중 가해자에 대해 

알고 있는 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8.0%였으며, 22.0%는 가해자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범죄 가해자에 대한 인지 정도는 2014년 97.64%, 

2016년 92.15%에 이어 2018년 78.0%로 나타나, 2014년 이래 차츰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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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예 (%) 90.01 97.64 92.15 78.00

13.529**아니오 (%) 9.99 2.36 7.85 22.00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5-3-1] 폭력범죄 가해자 인지 여부

 **p<0.01

가해자에 대해 알고 있는 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폭력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가해자

는 모두 몇 명이었는지를 질문하였다. [표 5-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의 경우 

폭력범죄 가해자는 1명이었다는 비율이 69.91%로 가장 높았다. 폭력범죄 가해자가 

단독인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은 이전 조사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이다

(2012년 75.90%, 2014년 67.31%, 2016년 78.24%). 한편, 2명 이상 복수의 가해자, 

그 중에서도 2명의 가해자가 폭력범죄를 가한 비율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2012년 8.84%, 2014년 13.75%, 2016년 15.29%, 2018년 22.25%).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1명 (%) 75.90 67.31 78.24 69.91

9.618
2명 (%) 8.84 13.75 15.29 22.25

3명 이상(!) (%) 15.25 18.93 6.46 7.84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5-3-2] 폭력범죄 가해자의 수

비고: (!)는 일부 연도의 경우 유효 표본사례수(cell size<5)가 적어 해석 시 주의를 요함

2. 폭력범죄 가해자의 특성

가해자에 대해 알고 있는 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폭력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가해자

의 성별은 무엇이었는지를 질문하였다. [표 5-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력범죄피해 

당시 가해자가 남성이었던 비율은 2018년 95.28%로 나타나, 201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해자가 여성이었던 비율은 2018년 1.88%로, 2012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가해자가 2명 이상으로, 남녀 모두 있었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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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정도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2012년 3.82%, 2014년 3.84%, 2016년 2.55%, 

2018년 2.83%).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남 (%) 85.30 87.64 79.73 95.28

7.806
여 (%) 10.89 8.52 17.72 1.88

남녀 모두 (%) 3.82 3.84 2.55 2.83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5-3-3] 폭력범죄 가해자의 성별

[표 5-3-4]는 가해자에 대해 알고 있는 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폭력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가해자의 연령대는 어디에 속했는지를 질문한 결과이다.37) 다른 연도에 

비해 2018년의 경우 가해자의 연령대 중 4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구체적으로는 가해자의 연령대가 40대인 경우는 23.75%, 50대인 경우는 28.05%, 60

대 이상인 경우는 17.59%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르면 전체 폭력범죄피해 중 가해자가 

40대 이상인 비중은 69.39%에 달한다. 이 중에서도 가해자의 연령대가 50대인 비율은 

2012년 19.36%, 2014년 21.37%, 2016년 21.38%, 2018년 28.05%로 꾸준히 높아지는 

경향을 띄고 있다. 2018년의 경우 가해자의 연령대가 10대 중반인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37) 피해자가 가해자의 연령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거나 가해자가 복수인 상황을 상정하여 사건
조사표상 가해자의 연령대를 묻는 질문에 선택할 수 있는 보기로 ‘모르겠다’가 포함되어 있고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조사 보고서에서는 ‘모르겠다’에 대한 응답 결
과는 생략한 가운데 응답결과를 합산한 값을 100으로 간주하여 보기별 응답 사례수가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율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표가 작성되었으나, 올해에는 ‘모르겠다’에 대한 응답 결과
를 포함한 가운데 가해자에 대해 알고 있는 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폭력범죄피해자의 수를 기준
으로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표 5-3-5]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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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10대 중반(!) (%) 2.33 4.18 6.41 -

10대 후반 (%) 8.02 18.96 6.78 8.60 

20대 (%) 15.27 11.12 15.43 8.40 

30대 (%) 22.77 13.00 20.06 13.50 

40대 (%) 22.75 12.04 10.89 23.75 

50대 (%) 19.36 21.37 21.38 28.05 

60대 이상 (%) 8.97 6.54 7.95 17.59 

모르겠다 (%) 7.01 12.79 8.22 5.80 

[표 5-3-4] 폭력범죄 가해자의 연령

비고: 1. 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복수응답가능
2. (!)는 유효 표본사례수(cell size<5)가 적어 해석 시 주의를 요함

[표 5-3-5]는 폭력범죄피해 당시 가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는지를 질문한 결과이

다. 가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응답 비율은 2012년 42.61%, 2014년 35.05%, 

2016년 43.39%, 2018년 39.92%로 나타나, 가해자의 음주상태에 대한 응답 비율상 

연도별로 큰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다.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그렇다 (%) 42.61 35.05 43.39 39.92

2.443
아니다 (%) 42.82 44.90 42.11 38.25

모르겠다 (%) 14.57 20.05 14.50 21.83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5-3-5] 폭력범죄 가해자 음주상태

3. 폭력범죄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표 5-3-6]은 가해자에 대해 알고 있는 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폭력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질문한 결과이다. 2016년을 제외하고, 가해자

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응답의 비율은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이었다는 

응답의 비율을 상회한다. 구체적으로 2018년의 경우, 가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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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비율은 61.59%,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이었다는 비율은 38.01%로 나타났

다. 폭력범죄피해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친인척을 포함하여 ‘아는 사람’보다

는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폭력범죄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다.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친인척(!) (%) 2.78 3.93 1.37 0.40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 31.94 41.13 52.12 38.01

전혀 모르는 사람 (%) 65.27 54.95 43.63 61.59

무응답/결측 (%) - - 2.88 -

[표 5-3-6] 폭력범죄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비고: 1. 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복수응답가능
2. (!)는 유효 표본사례수(cell size<5)가 적어 해석 시 주의를 요함

가해자가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이었다고 응답한 폭력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5-3-7]과 같다. 2018년에 

친인척을 제외한 아는 사람이 가해자라고 응답한 폭력범죄피해자 중에서는 가해자가 

직장 상사인 경우가 29.8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직장 동료인 경우가 

19.72%, 얼굴만 아는 사람인 경우가 18.87%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에 친인척을 

제외한 아는 사람 중 가해자가 직장 동료(37.71%), 친구(28.26%), 잘 아는 이웃

(26.34%) 순으로 나타난 것과는 차이가 있으나, 일부 연도의 경우 유효 표본사례수가 

적어 연도별로 비교함에 있어 주의가 요청된다. 한편, 2018년에 가해자가 친인척을 

제외한 아는 사람인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장에서의 상사-부하, 또는 동료관계인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2018년 기준 조사에서 폭력범죄 유형 중에서도 괴롭힘 범죄

피해 보고가 크게 증가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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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친구(!) (%) 5.11 9.01 28.26 2.16 

애인(전 애인 포함)(!) (%) 12.18 - 3.57 -

학교 선후배(!) (%) 2.68 38.31 19.83 14.48 

직장 동료(!) (%) 9.18 3.53 37.71 19.72 

직장 상사(!) (%) 11.75 7.41 3.70 29.85 

거래하던 사람(!) (%) 6.64 - 1.19 -

잘 아는 이웃(!) (%) 14.22 32.63 26.34 2.67 

얼굴만 아는 사람 (%) 24.05 24.47 17.40 18.87 

[표 5-3-7] 폭력범죄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세분

비고: 1. 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복수응답가능
2. 폭력범죄피해자 중 가해자와의 관계를 응답하지 않은 일부 사례에 대해 별도의 무응답 처리를 하지 않고 

가해자와의 관계가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이라고 응답한 폭력범죄피해자수를 기준으로 수치를 산출
함. 이에 따라 세부 유형별 백분율의 합계는 100보다 작을 수 있음.

3. (!)는 일부 연도의 경우 유효 표본사례수(cell size<5)가 적어 해석 시 주의를 요함

제4절 | 주요결과 요약 및 논의

1. 폭력범죄피해 발생 장소의 다변화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에서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전체 폭력범죄피해

의 약 1/4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시계열에 걸쳐 일관되게 확인되는 가운데, 폭력범

죄피해 발생 장소와 관련하여 2018년 조사 결과에서 특기할 것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주차장에서 폭력범죄가 발생한 비율이 17.16%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2016년 9.83%와 비교할 때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주차장을 단순히 차량을 

세워두는 정적인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인구 밀집 상업지나 도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때로는 갈등이 촉발되어 폭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동적인 공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에서 폭력범죄피해가 발생한 비율은 14.7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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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56%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이는 예년에 비해 2018년 기준 조사에서 폭력범

죄 유형 중에서도 괴롭힘 범죄피해 보고가 크게 증가하였던 것과 관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2018년 기준 조사에서 폭력범죄피해 발생 장소로서 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줄어들었다. 2014년의 경우 폭력범죄피해 중 33.47%가 집에서 발생하였

다고 보고되었던 것과는 달리, 2018년에는 9.04%의 폭력범죄피해만이 집에서 발생하

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폭력범죄피해는 집 또는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에서 

주로 나타났다면, 이제는 주차장과 같이 집에서 확장된 공간,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과 같이 업무 내지 근로장소에서도 폭력범죄피해가 확인되는 등, 그 발생 장소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다변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폭력범죄피해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 제3자

통상 폭력범죄피해 당시 가해자 이외에 제3자가 피해자와 현장에 같이 있었다면 

가해자의 폭력이나 위협 또는 협박에 함께 맞서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

고, 그 과정에서 제3자 또한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맥락

에서 전국범죄피해조사는 가해자와 피해자 이외에 만14세 미만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폭력범죄피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는지, 제3자 또한 범죄피해를 당하였는지를 질문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장의 분석결과는 폭력범죄피해 당시 가해자․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공간적으로 함께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반드시 폭력범죄피해 상황에 

개입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8년 만14세 이상의 다른 사람이 폭력범죄피해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응답의 

비율은 32.40%였는데, 이 중 제3자도 동반하여 피해를 당한 비율은 44.92%로 나타났

으며, 피해가 없었던 경우는 55.08%였다. 시계열에 따라 살펴보면, 같이 있던 사람의 

동반피해가 없었다는 응답 비율은 2012년 81.14%, 2014년 45.05%, 2016년 61.94%, 

2018년 55.08%로, 전반적으로 동반피해가 있었다는 응답 비율보다 높은 편이었다. 

3. 피해 당시 대응에 대한 피해자 스스로의 긍정적 평가

폭력범죄피해 당시 모든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력이나 위협 또는 협박에 대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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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폭력에 맞서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 2018년 폭력범죄피해자 중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취하였다는 응답은 41.57%, 그렇지 못했다는 응답은 58.43%로 나타났다. 2016년 기

준 조사를 제외하면, 폭력범죄피해 당시 자기보호 노력을 하였다는 응답 비중보다 

자기보호 노력을 하지 못했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경향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폭력범죄피해 당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응답한 피해자들은 구체적

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가해자에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소리 지르기, 경찰을 

부르겠다는 등의 위협이나 경고’함으로써 가해자에게 대응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2012년 37.37%, 2014년 38.60%, 2016년 52.05%, 2018년 45.79%). 다음으로는 

‘경찰,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비율이 25.45%,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

다는 비율이 16.73%, ‘협상, 애원, 설득 등 가해자에게 사정’하였다는 비율이 9.46%, 

‘숨거나(숨기거나) 회피’하였다는 비율이 8.53%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방법으로 가해자에게 대항’하거나 ‘탈출이나 도망을 하거나 

시도’하였다는 응답은 확인되지 않았다. 

비록 피해자의 대응이 적극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 당시 가해

자에게 대응하였다고 응답한 피해자들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대응이 가해자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피해 규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고 하겠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대응이 ‘더 큰 상처나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2012년 47.05%, 2014년 56.24%, 2016년 

82.27%, 2018년 61.80%), ‘가해자를 붙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탈출하거나 도피하

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도 2018년의 경우 각각 3.34%, 8.02%로 나타났다. 

4. 폭력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중첩

폭력범죄피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를 입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상황

을 벗어난 이후에도 두려움, 불안 등 정서적인 무형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을 수 

있다. 2018년의 경우 폭력범죄피해자 중 77.03%는 무력감이나 자신감 상실 등의 우울

함을, 66.72%는 공황 상태나 쇼크로 두려움을 경험하였다. 폭력범죄피해자의 44.47%

는 불면증, 악몽, 환청으로 인한 두통을 겪었으며, 32.12%는 외로움이나 갇힌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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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고립감을 경험하였다. 상당수의 폭력범죄피해자들이 우울함과 두려움으로 대표되

는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는 점은 연도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확인된다. 또한 폭력범

죄피해자는 한 가지 이상의 정신적 피해를 중첩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폭력범죄피해자들이 신체적 피해가 아문 이후에도 상당 기간 정신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정신적･심리적인 외상(trauma)을 회복할 수 있도록 폭력범죄피해

자 지원정책이 전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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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재산범죄피해 발생실태 및 결과

이 장은 우리나라 만14세 이상 국민들이 경험한 사기, 절도, 손괴 등 재산범죄피해 

발생실태 및 결과, 그리고 재산범죄피해 이후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 변화 및 보호행

동 증가 여부를 다룬다. 앞 장에서 재산범죄피해 발생실태 및 결과를 살펴본 방식과 

마찬가지로, 사건조사표 응답 내용을 중심으로 금년 전국범죄피해조사 결과를 이전 

조사 결과(2012년, 2014년, 2016년)와 비교하여 시계열에 따라 재산범죄피해 발생실

태 및 결과에 있어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38) 

제1절 | 재산범죄피해 발생실태

1. 재산범죄피해 발생시점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재산범죄피해 발생시점을 봄(3~5월)․여름(6~8월)․가을

(9~11월)․겨울(12월~2월)의 사계절로 나누어 살펴보면, 재산범죄피해는 봄과 겨울보

다는 여름과 가을에 발생하는 비율이 약간 높다. [표 6-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

년의 경우 봄과 겨울에 재산범죄피해가 발생한 비율은 각각 21.04%와 17.12%였으나, 

여름과 가을에 재산범죄피해가 발생한 비율은 각각 36.64%와 25.20%로 나타났다. 

계절에 따른 재산범죄피해 발생 차이는 2012년 이래 지속적으로 확인되며, 통계적으

로도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38) 이 장의 수치는 가구원 표준화가중치를 적용하여 작성되었으며, 정수가 아닌 경우 ‘조정 없
음’(count asis) 옵션을 취해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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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봄(3월~5월) (%) 22.60 21.06 23.08 21.04

19.086*

여름(6월~8월) (%) 34.54 32.26 29.60 36.64

가을(9월~11월) (%) 24.17 34.99 32.90 25.20

겨울(12월~2월) (%) 18.69 11.69 14.42 17.12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6-1-1] 재산범죄피해 발생 계절

*p<0.05

[표 6-1-2]는 재산범죄피해가 발생한 시각을 기준으로 재산범죄피해 발생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피해 여부 및 정도가 피해자의 신체나 육안으로 바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 폭력범죄피해에 비해 재산범죄피해는 피해 이후 일정 시각이 경과한 뒤에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금년 조사에서도 재산범죄피해가 발생한 

시각이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다는 비율이 20.41%로 높게 나타났다. ‘낮에 발생했지

만 시간을 모르’겠다는 응답과 ‘밤에 발생했지만 시간을 모르’겠다는 응답,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다는 응답을 합산한 비율은 2012년 36.18%, 2014년 38.81%, 2016년 

41.97%, 2018년 51.5%로 점차 높아지고 있어,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피해자가 재산범죄피해 발생 시각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은 재산

범죄의 지능화․고도화 경향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밤(저녁 및 밤, 밤에 발생했지만 시간 모름 포함)에 재산범죄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비율이 28.94%인데 비해, 낮(한낮 및 오후, 낮에 발생했지만 시간 모름 포함)에 재산범

죄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비율은 40.04%로 나타나는 등 밤보다 낮에 범죄피해 발생 

비율이 높다는 점도 재산범죄피해 발생 시각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하겠다. 이에 

따라 심야 및 새벽에 재산범죄피해가 발생했다는 응답은 2012년 15.64%, 2014년 

6.97%, 2016년 8.66%, 2018년 5.68%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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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아침 및 오전(06시~12시) (%) 8.86 6.33 7.21 4.93

68.640***

한낮 및 오후(12시~18시) (%) 23.21 22.48 22.24 26.80

저녁 및 밤(18시~24시) (%) 16.10 25.40 19.93 11.09

심야 및 새벽(00시~06시) (%) 15.64 6.97 8.66 5.68

낮에 발생했지만 시간 모름 (%) 8.26 11.14 10.11 13.24

밤에 발생했지만 시간 모름 (%) 16.01 18.23 12.44 17.85

낮인지 밤인지 모름 (%) 11.91 9.44 19.42 20.41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6-1-2] 재산범죄피해 발생 시각

***p<0.001

2. 재산범죄피해 발생 장소

재산범죄피해가 발생한 장소를 중심으로 발생실태를 살펴보면, 2018년 한 해 발생

한 재산범죄피해 중 42.43%가 집에서 발생하였다([표 6-1-3] 참조).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로, 2018년의 경우 19.09%가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집 (%) 38.20 32.00 35.10 42.43

35.048*

주택가나 그 인접한 도로 (%) 23.80 26.67 23.23 19.09

학교 (%) 7.54 4.30 3.95 5.92

주차장 (%) 14.20 15.63 15.14 12.55

인구 밀집 상업지 (%) 7.34 9.62 14.31 12.52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 2.33 0.94 2.56 1.25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시설 등
(%) 5.47 9.69 4.24 5.10

그 외의 장소 (%) 1.13 1.14 1.45 1.13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6-1-3] 재산범죄피해 발생 장소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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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피해 발생 장소로서 특기할 부분은 주차장에서 재산범죄피해가 발생하였

다는 응답이 2012년 14.20%, 2014년 15.63%, 2016년 15.14%, 2018년 12.55%로 10% 

이상의 일정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승용차 등 차량 역시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한 형태로, 차량 내 물품 절취․차량 외부 손괴 등 차량의 가치를 

해하는 재산범죄피해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6-1-4]는 재산범죄피해가 발생한 장소가 피해자의 직장 또는 영업장소였는지를 

질문한 결과이다. 재산범죄피해가 발생한 장소가 직장 또는 영업장소였다는 응답 비

율은 2012년 5.37%, 2014년 6.57%, 2016년 7.08%, 2018년 7.53%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약간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시계열적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정도는 아니다.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예 (%) 5.37 6.57 7.08 7.53

1.457아니오 (%) 94.63 93.43 92.92 92.47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6-1-4] 재산범죄피해 발생 장소: 직장(영업장소) 여부

제2절 | 재산범죄피해 내용 및 결과

1. 재산범죄피해 내용

가.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표 6-2-1]은 재산범죄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시계열에 따라 살펴본 것이

다. 재산범죄피해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지속 상회하

고 있으나, 폭력범죄피해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2018년의 

경우 재산범죄피해자 중 여성의 차지하는 비율은 58.4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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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피해자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10대부터 30대까지는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재산범죄피해자 중 차지하는 

비율도 함께 높아지다가 30대 이후부터는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재산범죄피해자 

중 차지하는 비율도 함께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한편, 재산범죄피해자 중 10대의 

비중은 2016년에 비해 2018년에 높아진 데 비해, 7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

년에 비해 2018년에 한층 낮아져 같은 연령대라 하더라도 시계열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재산범죄피해자의 혼인상태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동거 포함)가 

매년 60% 이상으로, 2018년의 경우에는 61.38%로 나타났다. 재산범죄피해자 중 혼인

상태가 미혼, 사별이나 이혼(별거 포함)인 경우가 차지하는 비중은 폭력범죄피해자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재산범죄피해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비율이 30.1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무종사자(23.69%), 전업주부(14.22%), 학생(11.04%)의 순

으로 나타났다. 폭력범죄피해자 중에는 직업군인인 경우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재산

범죄피해자 중에서는 직업군인이 일부 확인되었다(2018년의 경우 0.27%). 직업이 관

리자․전문가의 경우에는 재산범죄피해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 12.79%에서 

2018년 1.84%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범죄피해자의 월 평균 가구소득 또한 연도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전반적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재산범죄피해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며, 이러한 경향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한층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월 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재산범죄피해자 중 월 평균 가구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3.38%에서 2018년 32.71%로 크게 

높아졌다. 이에 비해 월 평균 가구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4.54%에서 2018년 6.47%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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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성별
남 (%) 48.96 40.56 40.87 41.56

9.676*
여 (%) 51.04 59.44 59.13 58.44

연령대

10대 (%) 8.40 3.61 3.31 4.46

66.201***

20대 (%) 12.34 15.29 8.25 18.54

30대 (%) 26.68 18.96 21.25 21.23

40대 (%) 20.47 23.36 20.12 18.82

50대 (%) 18.87 22.59 27.64 17.18

60대 (%) 9.00 9.11 11.44 12.13

70대 이상 (%) 4.25 7.08 7.98 7.64

혼인 
상태

미혼 (%) 26.63 21.97 19.58 27.58

12.002+

현재 배우자 있음
(동거 포함)

(%) 62.82 64.71 69.08 61.38

사별이나 이혼
(별거 포함)

(%) 10.55 13.32 11.35 11.04

직업

관리자․전문가 (%) 12.79 3.46 2.98 1.84

125.935***

사무종사자 (%) 14.00 21.94 17.56 23.69

서비스․판매 종사자 (%) 17.40 23.04 25.56 30.19

농림어업 종사자 (%) 3.08 4.89 3.34 3.81

기계조작․조립 종사자 (%) 9.34 7.48 9.99 5.68

단순 노무 종사자 (%) 3.57 3.02 4.26 2.85

직업군인 (%) 0.21 0.17 - 0.27

전업주부 (%) 19.55 21.32 22.74 14.22

학생 (%) 12.94 8.96 7.47 11.04

무직/기타(공익근무요원 포함) (%) 7.10 5.70 6.10 6.39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 (%) 14.54 7.57 6.81 6.47

180.764***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 18.64 11.86 10.55 5.40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 22.74 16.85 13.10 12.06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 21.56 23.86 20.10 20.97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 9.13 19.91 19.56 22.40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 11.86 17.87 26.74 32.05

1,000만 원 이상 (%) 1.52 2.08 3.14 0.66

[표 6-2-1] 재산범죄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p<0.001, *p<0.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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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형별 재산범죄피해 내용

아래에서는 재산범죄피해를 사기, 절도, 손괴 등 유형에 따라 나누어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39) 

1) 사기 피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형법 제347조)한 

범죄를 일컫는 사기는 사회변화에 따라 그 수법도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표 6-2-2]

는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기 범죄피해를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구분(복수응답가능)
연도

2012 2014 2016 2018

우체국, 전화국, 은행, 신용카드회사, 

국세청, 수사기관, 가족 등을 사칭하여 돈을 요구
(%) 20.79 17.07 9.18 13.66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입력하도록 유도(!)
(%) 2.50 2.55 0.96 1.08

누군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려 감

(%) 32.67 41.02 58.05 46.54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결재를 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함

(%) 6.76 10.40 16.75 14.03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가짜 상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함(!)

(%) 2.29 5.18 7.93 9.66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공짜, 할인, 경품 당첨 
등을 미끼로 상품을 구매하게 함

(%) 6.93 11.31 2.38 5.75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양을 심하게 속여 판매함(!)

(%) 2.24 3.05 4.10 3.77

그 외의 사기(속임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 26.42 9.42 0.65 7.58

[표 6-2-2] 사기 피해내용

비고: (!)는 일부 연도의 경우 유효 표본사례수(cell size<5)가 적어 해석 시 주의를 요함

39) 형법상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347조),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329조), 손괴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제366

조)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분석결과는 법정형이 중한 순서에 따라 사기, 절도, 손괴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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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려 가는, 기존의 신뢰 

내지 유대관계에 기반한 사기 피해가 시기와 관계없이 가장 빈번하였으며, 2018년의 

경우 사기 피해 중 46.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상점(인터넷쇼

핑몰 포함)에서 결재를 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기 피해내용이 14.03%, 

우체국, 전화국, 은행, 신용카드회사, 국세청, 수사기관, 가족 등을 사칭하여 돈을 

요구하였다는 사기 피해내용이 13.66%로 나타났다. 이 중 우체국 등 기관이나 가족 

등 지인을 사칭하는 사기 피해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이래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2018년 13.66%로 소폭 증가하였다. 

[표 6-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속이는 ‘그럴듯한 말솜씨’는 사기 피해수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발송하지 않거나, 공짜․
할인․경품 당첨 등을 미끼로 상품을 구매하게 하는 등의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는 2018

년 21.60%로 나타났다. 우체국 등 기관이나 가족 등 지인을 사칭하는 사기 피해인 

일명 ‘보이스피싱’ 피해는 앞서 [표 6-2-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8년에 증가 추세

로 전환되었다고 보인다. 

구분(복수응답가능)
연도

2012 2014 2016 2018

방송, 신문을 통한 (허위)광고(!) (%) - 1.03 1.53 -

전단지나 거리에서의 (허위)광고(!) (%) 1.13 0.64 2.54 2.31

전화(허위)광고(!) (%) 9.25 4.45 1.57 4.87

보이스피싱 (%) 18.89 13.43 8.89 11.99

사기 인터넷 사이트의 개설 (%) 6.34 4.73 4.42 3.57

인터넷 쇼핑사이트 (%) 9.10 18.81 21.08 21.60

공문서나 사문서의 위조(!) (%) 7.20 2.39 0.86 -　

그럴듯한 말솜씨 (%) 49.14 55.61 63.16 54.82

제3자나 전문가 등의 보증(!) (%) 3.99 - 2.87 3.34

범인과 공모한 가짜 고객들을 동원함(!) (%) 2.96 0.92 1.37 4.25

그 외의 수단(!) (%) 5.47 3.66 -　 2.82

[표 6-2-3] 사기 피해수법

비고: (!)는 일부 연도의 경우 유효 표본사례수(cell size<5)가 적어 해석 시 주의를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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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4]는 평균 사기 피해액을 연도별로 살펴본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최소 및 최대 사기 피해액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2018년의 경우 최대 사기 피해

액은 6천만원, 평균 피해액은 464만 8천원으로 나타났다.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평균 피해액 (천원) 10,223 3,707 4,726 4,648

최소 피해액 (천원) 3 5 10 10

최대 피해액 (천원) 30,000 40,000 50,000 60,000

[표 6-2-4] 평균 사기 피해액

적지 않은 피해액수에도 불구하고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액을 회수하였다는 응답 

비율은 낮은 편이다. [표 6-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액을 전혀 되찾지 못했다는 

응답은 2018년의 경우 89.63%에 달했으며, 사기범죄피해자 10명 중 8명에서 9명은 

피해액을 전혀 되찾지 못했다는 점은 연도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한편, 2018

년에 피해액을 모두 되찾았다는 응답은 6.11%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모두 되찾았다 (%) 3.71 1.43 1.62 6.11

24.304**

일부 되찾았다 (%) 5.09 5.34 15.04 3.79

전혀 되찾지 못했다 (%) 91.20 93.23 83.34 89.63

무응답/결측 (%) -　 -　 - 0.48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6-2-5] 사기 피해액 회수 여부

**p<0.01

2) 절도 피해

[표 6-2-6]은 절취의 대상이 된 피해물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2018

년 한 해 절도 피해물품으로 가장 많았던 것은 자전거 혹은 그 부속품(27.4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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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는 지갑․핸드백․가방(21.81%), 현금․수표․상품권 등(21.80%), 휴대전화․노트

북 등의 개인 휴대 물품(12.25%) 순으로 나타났다. 절도 피해물품 중 현금․수표․상품권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로, 이는 물품 구입 등 경제활동 시 현금 

사용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구분(복수응답가능)
연도

2012 2014 2016 2018

자전거 혹은 그 부속품 (%) 19.11 20.52 26.15 27.41

차량(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 0.46 2.18 1.77 1.28

현금, 수표, 상품권 등 (%) 33.92 31.59 31.67 21.80

신용카드, 현금지급카드, 교통카드 (%) 7.84 6.87 6.03 7.42

지갑, 핸드백, 가방 (%) 11.90 18.93 21.65 21.81

개인 휴대 물품(휴대전화, 노트북, MP3, 의류, 도서, 

게임기 등)
(%) 12.49 14.95 11.98 12.25

자동차 부품(내비게이션, 타이어휠 캡, 위성라디오 등) (%) 4.52 3.02 2.07 1.85

TV, DVD 플레이어, VCR, 오디오 등 가전제품(!) (%) 1.15 1.28 0.47 0.16

귀금속, 도자기, 예술품, 가구 (%) 12.08 12.45 3.77 8.25

그 외의 피해 (%) 4.41 3.15 4.73 11.84

[표 6-2-6] 절도 피해물품

비고: (!)는 일부 연도의 경우 유효 표본사례수(cell size<5)가 적어 해석 시 주의를 요함

절도 피해물품 중 자전거 혹은 그 부속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9.11%, 2014

년 20.52%, 2016년 26.15%, 2018년 27.41%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대당 

가격이 백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고가의 자전거들이 등장하고, 부품을 분해하여 되파

는 수법 등으로 인해 절도 피해를 신고하더라도 추적이 쉽지 않은 점으로 인해 자전거 

혹은 그 부속품을 절도하는 경우가 잦아졌다고 보인다. 

지갑․핸드백․가방 역시 2012년 이래 절도 피해물품 중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해 

온 항목이다. 여기에는 명품 등 고가의 지갑․핸드백․가방을 절취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

뿐만 아니라 지갑․핸드백․가방 안에 들어있는 현금 등을 노리고 절취한 경우 또한 

포함된다. 자전거나 지갑․핸드백․가방과 같이 절도 피해물품 중에서도 나르고 현금화

(환매) 하기 쉽고 가벼운 물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같은 

이동수단임에도 추적 가능성이 높은 차량(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이나 TV 등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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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이 절도 피해물품 중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형 및 초고가 물품에 대한 절도피해보다는 소형 및 중고가 물품에 대한 절도피해

가 빈번한 경향은 평균 절도 피해액에 대한 [표 6-2-7]에서도 확인된다. 2018년의 

경우 평균 피해액은 46만 2천원, 최소 피해액은 1천원, 최대 피해액은 8백만원으로, 

2012년 이래 평균 피해액뿐만 아니라 최소 및 최대 피해액에서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평균 피해액 (천원) 884 1,011 655 462

최소 피해액 (천원) 7 5 4 1

최대 피해액 (천원) 30,000 10,000 20,000 8,000

[표 6-2-7] 평균 절도 피해액

피해액으로 산정된 절도 피해규모가 점차 작아지고 있는 가운데 절도 피해물품을 

회수하였다는 응답 비율은 줄어들고 있어, 절도 피해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관심이

나 회복노력이 줄어든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면이 있다. [표 6-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 절도 피해물품을 모두 회수하였다는 비율은 1.37%, 일부 되찾았다는 

비율은 1.10%로 그쳤다. 이에 비해 절도 피해물품을 전혀 되찾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

은 2012년 84.52%, 2014년 89.90%, 2016년 90.66%에 이어 2018년 92.39%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모두 되찾았다 (%) 1.90 2.78 1.89 1.37

11.090

일부 되찾았다 (%) 3.20 1.55 1.82 1.10

전혀 되찾지 못했다 (%) 84.52 89.90 90.66 92.39

무응답/결측 (%) 10.38 5.77 5.63 5.14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6-2-8] 절도 피해물품 회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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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상 및 파손(손괴) 피해

[표 6-2-9]는 2018년 한 해 동안 가진 물건이 손상 또는 파손되었다고 응답한 경우, 

구체적으로 손상 또는 파손된 물건은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이다.40) 차량 및 부품이 

손괴되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81.0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주택의 창문․자
물쇠․출입문이 손괴되었다는 응답이 14.49%였다. 차량(부품 포함)과 창문․자물쇠 등 

주택 방범 및 시건장치를 제외하면 응답에서 손괴된 물품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

지는 않았다. 

구분(복수응답가능)
연도

2012 2014 2016 2018

차량(및 부품) (%) 85.44 88.04 89.07 81.03 

주택의 창문, 자물쇠, 출입문 (%) 12.04 5.20 7.82 14.49 

그 외의 물건(!) (%) 2.52 6.76 3.11 4.48 

[표 6-2-9] 손괴 피해물품

비고: (!)는 일부 연도의 경우 유효 표본사례수(cell size<5)가 적어 해석 시 주의를 요함

절도 피해와 비교하였을 때 손괴 피해규모는 전반적으로 최대 피해액은 낮으나 

최소 피해액은 높은 수준이다. [표 6-2-10]은 손괴된 물품의 수리비(수리 가능한 경우) 

또는 재구입 가격(수리 불가능한 경우)을 질문한 결과이다. 2018년 평균 손괴 피해액

은 49만 2천원, 최소 손괴 피해액은 3만원으로, 201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

다. 최대 손괴 피해액도 5백만원으로, 2016년의 3백만원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평균 피해액 (천원) 424 324 317 492

최소 피해액 (천원) 10 5 10 30

최대 피해액 (천원) 7,500 3,000 3,000 5,000

[표 6-2-10] 평균 손괴 피해액

40) 사건조사표상 손상 또는 파손된 물건에 대한 질문에 선택할 수 있는 보기 중 차량(및 부품)/주택의 
창문, 자물쇠, 출입문을 제외한 정원(나무, 관목, 울타리), 가구․가전 등 가정용품/의류/그 외의 물
건에 대한 유효 표본사례수가 적어 이를 ‘그 외의 물건’ 항목으로 합산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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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피해와는 달리 손괴 피해는 그 피해 물품이 차량(부품 포함)인 경우가 많아 

자동차 보험회사 신고를 통해 손괴 피해의 일부를 금전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다. [표 6-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회사에 손괴 피해를 신고하는 비율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2018년의 경우 손괴 피해를 보험회사에 신고하였다는 비율

은 47.56%로 나타나, 201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손괴 피해에 대한 보험회사 

신고 정도는 연도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예 (%) 12.38 29.88 13.13 47.56

23.254***아니오 (%) 87.62 70.12 86.87 52.44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6-2-11] 손괴 피해 보험회사 신고여부

***p<0.001

[표 6-2-12]는 손상 또는 파손으로 물품의 효용을 해한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배상받

았는지를 질문한 결과이다. 피해를 전부 배상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2012년 2.63%, 

2014년 9.03%, 2016년 9.14%, 2018년 13.66%로 점차 높아지고 있는 데 비해, 피해배

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2012년 69.54%, 2014년 77.24%, 2016년 

74.82%, 2018년 45.00%로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한편, 가해자에게 손괴 피해

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아직 배상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8년의 경우 손괴에 대한 피해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받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은 8.19%로, 2014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전부 받았다 (%) 2.63 9.03 9.14 13.66

52.727***

일부 받았다 (%) 1.48 0.59 - 1.70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 (%) - 1.47 4.79 8.19

요구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 -　 2.21 -　
요구하지 않았다 (%) 69.54 77.24 74.82 45.00

무응답/결측 (%) 26.36 11.67 9.04 31.45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6-2-12] 손괴 피해배상 여부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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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범죄피해 결과

가. 정신적 피해

비록 폭력범죄피해에서와 같은 직접적․신체적 피해는 없으나 사기․절도․손괴 범죄피

해 경험으로 인해 재산범죄피해자는 폭력범죄피해에 못지않은 무형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 [표 6-2-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의 경우 재산범죄피해 경험으로 

인해 무력감이나 자신감 상실과 같은 우울함을 경험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39.1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두려움(24.53%), 불면증․악몽․환청․두통(17.59%), 고립감

(12.75%)을 경험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범죄피해 이후 고립감보다는 

두려움, 불면증․악몽․환청․두통을 경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 있어서는 

폭력범죄피해와 재산범죄피해의 차이가 없다. 

구분(복수응답가능)
연도

2012 2014 2016 2018

우울함(무력감, 자신감 상실) (%) 29.34 41.14 40.36 39.14

고립감(외로움, 갇힌 느낌) (%) 10.77 18.09 13.65 12.75

두려움(공황 상태, 쇼크) (%) 32.39 31.30 24.59 24.53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 17.34 24.17 19.29 17.59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유지의 어려움 (%) 11.36 13.98 13.53 11.41

사람을 피해서 이사(또는 전학) (%) 1.18 2.21 2.55 1.30

자살 충동(!) (%) 1.61 0.81 1.31 0.25

자살 시도(!) (%) 0.35 1.00 0.63 -　

그 외의 고통 (%) 15.06 3.44 1.62 1.57

[표 6-2-13] 재산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비고: (!)는 일부 연도의 경우 유효 표본사례수(cell size<5)가 적어 해석 시 주의를 요함

[표 6-2-14]는 정신적 후유증이 있었다고 응답한 피해자 중 재산범죄피해로 인해 

생긴 두려움, 불안, 정서장애 등 정신적 피해 때문에 학교를 결석하거나 직장에 병가나 

휴가를 내거나 영업활동이나 가사를 못하는 등의 시간 손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질문

한 결과이다. 2018년의 경우 정신적 피해를 경험한 재산범죄피해자 중 3.56%가 결석․
병가 또는 휴가․영업중지 등 적게는 하루, 많게는 2주에 이르는 시간 손실이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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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였다.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있었다 (%) 7.06 2.70 3.67 3.56

13.381**없었다 (%) 92.94 97.30 96.33 96.44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6-2-14] 재산범죄피해의 정신적 피해로 인한 시간 손실 여부

**p<0.01

나. 감정 변화

재산범죄피해를 경험한 후 피해자들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정 변화의 

추이와 관련 제도에 대한 감정 변화의 추이가 상이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즉, 재산범죄

피해 경험 전과 비교하였을 때 경험 이후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정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법기관 및 사법제도에 대한 감정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구체

적으로는 누군가 나를 공격할 경우,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낮아졌다는 

응답 비율은 2018년 24.58%(매우 낮아졌다: 3.52%, 낮아진 편이다: 21.06%)으로, 

201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나는 매우 가치 있고 존중받는 존재라는 

느낌(자존감)에 있어서도 낮아졌다는 응답 비율 역시 2018년에 가장 높은 수준인 

21.47%(매우 낮아졌다: 2.59%, 낮아진 편이다: 18.88%)였다.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측정한 재산범죄피해 경험 전후 피해자의 감정 변화 중에서도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

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 점은 폭력범죄피해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되

는 부분이다. 특히, 재산범죄피해 유형 중에서도 사기를 경험한 피해자가 많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그럴 듯한 말솜씨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려 간 수법이 

많았다는 점을 상기할 때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 크게 낮아졌다는 결과는 일견 필연적

이라고 생각된다. 

재산범죄피해 이후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감정이 변화하였던 

것과는 달리, 재산범죄피해자들은 사법기관 및 사법제도에 대한 감정의 변화가 없다

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경찰 등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감, 그리고 우리나라 사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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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법에 대한 존중감에 있어 변화없다는 응답 비율은 2018년 각각 79.34%와 81.17%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2018년의 경우 경찰 등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감이 낮아졌다

는 응답 비율은 17.72%(매우 낮아졌다: 3.71%, 낮아진 편이다: 14.01%),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감이 낮아졌다는 응답 비율은 17.13%(매우 낮아졌다: 

1.99%, 낮아진 편이다: 15.14%)로, 2012년의 35.75% 및 32.44%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

다. 재산범죄피해자들은 비록 범죄피해라는 부정적인 사건으로 인해 경찰 등 사법기

관과 사법제도를 직접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한 경험이 반드시 사법기관 및 사법제도

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연결되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누군가 나를 공격할 
경우,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

매우 낮아졌다 (%) 3.53 2.77 1.55 3.52

33.374***

낮아진 편이다 (%) 12.20 19.53 18.78 21.06

변화없다 (%) 68.89 68.48 71.17 65.40

높아진 편이다 (%) 13.21 8.35 8.08 9.16

매우 높아졌다 (%) 2.16 0.86 0.42 0.85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나는 매우 가치 있고 
존중받는 존재라는 

느낌(자존감)

매우 낮아졌다 (%) 3.04 2.19 1.77 2.59

19.836+

낮아진 편이다 (%) 12.10 15.29 13.19 18.88

변화없다 (%) 78.15 77.04 78.23 71.31

높아진 편이다 (%) 5.86 5.47 6.82 6.40

매우 높아졌다 (%) 0.84 - - 0.82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

매우 낮아졌다 (%) 18.85 15.72 14.84 17.53

33.275***

낮아진 편이다 (%) 46.21 49.15 54.05 59.68

변화없다 (%) 33.31 32.34 29.23 22.14

높아진 편이다 (%) 1.32 2.79 1.88 0.52

매우 높아졌다 (%) 0.31 - - 0.14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6-2-15] 재산범죄피해 전후 피해자의 감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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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1, +p<0.1

[그림 6-2-1]은 재산범죄피해자가 사건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였을 때의 감정 변화

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1: 매우 낮아졌다, 5: 매우 높아졌다)로 응답한 것을 토대로 

평균값을 산출, 시계열에 따라 제시한 것이다. [표 6-2-15]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마찬

가지로,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은 조사에서 측정한 피해자의 감정 중 2012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정 변화의 추이는 부정적인 방향으

로, 관련 제도에 대한 감정 변화의 추이는 소폭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등 시계열

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18년의 경우 재산범죄피해가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자존감,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감, 사법제도에 대한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던 것과 달리, 타인에 대한 신뢰감은 낮아졌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던 점에서 시사하듯이, 타인에 대한 신뢰감의 평균값과 다른 감정에 

대한 평균값 간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훼손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재산범죄피해 경험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경찰 등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감

매우 낮아졌다 (%) 8.82 3.69 3.39 3.71

60.066***

낮아진 편이다 (%) 26.93 25.09 21.19 14.01

변화없다 (%) 61.85 67.02 71.20 79.34

높아진 편이다 (%) 1.72 4.00 4.23 2.64

매우 높아졌다 (%) 0.68 0.21 - 0.31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감

매우 낮아졌다 (%) 9.92 2.42 2.13 1.99

74.508***

낮아진 편이다 (%) 22.52 21.51 18.71 15.14

변화없다 (%) 65.70 73.07 75.48 81.17

높아진 편이다 (%) 1.69 3.00 3.69 1.39

매우 높아졌다 (%) 0.18 - - 0.31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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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1] 재산범죄피해 전후 피해자의 감정 변화(평균값)

다. 보호행동 변화

[표 6-2-16]은 재산범죄피해 전과 비교하였을 때 재산범죄피해 이후 추가적인 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증가하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질문한 결과이다.41) 

재산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이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있어 전반적으로 

연도 간 큰 차이는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2016년과 2018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밤에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 

미룬다’는 문항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 16.85%에서 2018년 12.40%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는 문항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 15.82%에서 20.19%로 증가하였다. 폭력범죄피해의 경우에서 살펴보았던 것

과 마찬가지로, 범죄예방을 위하여 이웃 등 공동체를 활용하기보다는 범죄피해가 발

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상황을 회피하는 경향이 재산범죄피해의 경우에도 

41) 재산범죄피해 전후 피해자의 보호행동이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는 문항은 기초조사표상 범죄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행동을 측정하는 문항과 동일하다. 이 문항은 2016년에 최초로 사건조사표에 추
가됨에 따라 이 장에서는 2016년 기준 조사 결과와 2018년 기준 조사 결과만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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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어, ‘2~3일 이상 집을 비울 때 이웃집에 봐달라고 부탁한다’는 문항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  9.10%에서 2018년 8.62%로 약간 감소하였다. 폭력

범죄피해뿐만 아니라 재산범죄피해는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크게 저하시키며, 이는 

곧 이웃 등 지역사회 구성원에 배달된 신문이나 우유 치우기 등 가벼운 부탁을 하는 

것을 주저하는 구체적인 양상으로도 확인된다. 

폭력범죄피해 이후 피해자의 보호행동 변화와 비교하였을 때, 2018년 재산범죄피

해의 경우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범죄피해 후 ‘만약을 대비해서 호신도

구를 가지고’ 다니게 되었다는 응답 비율은 1.56%로 낮은 편이었으며,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피해 다니게 되었다’는 응답 비율 및 ‘밤에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 미룬다’는 응답 비율은 각각 32.83% 및 12.4%로 폭력범죄피해(62.19% 및 

33.24%, 5장 참조)에 비해 낮았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밤에 자기 전에 문이 잘 
잠겼는지 꼭 확인한다

2016 (%) 2.72 10.12 19.60 43.20 24.36
3.422

2018 (%) 3.23 13.98 17.42 41.70 23.67

2) 만약을 대비해서 호신
도구를 가지고 다닌다

2016 (%) 52.10 31.80 12.53 2.70 0.88
4.046

2018 (%) 52.96 33.65 11.81 1.42 0.16

3)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
워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

2016 (%) 21.79 41.09 24.78 10.19 2.15
2.150

2018 (%) 18.50 44.54 23.77 11.36 1.82

4)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피해 다닌다

2016 (%) 15.97 29.17 20.71 28.44 5.72
1.064

2018 (%) 17.81 29.29 20.07 26.26 6.57

5) 밤에 일이 있어도 밖에 나
가기가 무서워서 미룬다

2016 (%) 18.32 39.98 24.85 15.38 1.47
16.070**

2018 (%) 21.91 34.78 30.91 8.92 3.48

6)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

2016 (%) 22.31 39.63 22.23 14.19 1.63
9.943*

2018 (%) 21.44 32.22 26.15 15.89 4.30

7) 동네의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16 (%) 48.97 37.91 11.70 1.17 0.25
4.593

2018 (%) 43.48 39.42 14.50 2.42 0.19

8) 2~3일 이상 집을 비울 때 
이웃집에 봐달라고 부탁
한다

2016 (%) 30.87 42.02 18.02 8.05 1.05
8.401+

2018 (%) 34.79 33.52 23.07 6.96 1.66

[표 6-2-16] 재산범죄피해 전후 피해자의 보호행동 변화

**p<0.01, *p<0.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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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2]는 재산범죄피해자가 사건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였을 때의 자신이 취

한 보호행동 변화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것을 토대로 평균값을 산출, 2016년도와 2018년도 결과를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6-2-16]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평균적으로는 재산범죄피해 경험이 

추가적인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 자신의 보호행동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

로 전개되지는 않고 있으며, 2016년과 2018년의 평균값 차이는 크지 않다. 범죄피해 

이후 밤에 자기 전에 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문단속)하는 행동이 증가한 것은 폭력범죄

피해와 재산범죄피해 이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만약을 대비해서 호신도구를 가지고 다닌다’는 문항에 대한 평균적인 응답이 ‘그렇

지 않다’에 가깝게 나타난 것은 신체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으로, ‘2~3일 이상 집을 비울 때 이웃집에 봐달라고 부탁한다’는 

문항에 대한 평균적인 응답이 ‘그렇지 않다’에 가깝게 나타난 것은 폭력범죄피해에서

와 마찬가지로 범죄피해 경험으로 인해 이웃 등 공동체를 비롯한 타인에 대한 신뢰감

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그림 6-2-2] 재산범죄피해 전후 피해자의 보호행동 변화(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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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 주요결과 및 논의

1. 재산범죄피해의 사후적 인지

재산범죄피해는 피해 이후 일정 시각이 경과한 뒤에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피해 여부 및 정도가 피해자의 신체나 육안으로 바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 폭력범죄피해와 차이를 보인다. 금년 조사에서도 재산범죄피해가 발생한 

시각이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다는 비율이 20.41%로 높게 나타났다. ‘낮에 발생했지

만 시간을 모르’겠다는 응답과 ‘밤에 발생했지만 시간을 모르겠다는 응답’,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다는 응답을 합산한 비율은 2012년 36.18%, 2014년 38.81%, 2016년 

41.97%, 2018년 51.5%로 점차 높아지고 있어,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피해자가 재산범죄피해 발생 시각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은 재산

범죄의 지능화․고도화 경향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2. 사기 및 절도범죄피해 회복의 저하

사기범죄피해액을 회수하였거나 절도 피해물품을 되찾는 등 재산범죄피해에 따른 

손실을 회복하였다는 응답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사기범죄피해의 경우 

피해액을 전혀 되찾지 못했다는 응답은 2018년의 경우 89.63%에 달했으며, 사기범죄

피해자 10명 중 8명에서 9명은 피해액을 전혀 되찾지 못했다는 점은 연도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절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피해물품을 회수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줄어들고 있

어, 절도 피해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관심이나 회복노력이 줄어든 것은 아닌지 우려

되는 면이 있다. 절도 피해물품을 전혀 되찾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은 2012년 84.52%, 

2014년 89.90%, 2016년 90.66%에 이어 2018년 92.39%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

다. 반면 2018년 절도 피해물품을 모두 회수하였다는 비율은 1.37%, 일부 되찾았다는 

비율은 1.10%로 그쳤다. 

다만 보험회사 신고를 통해 피해의 일부를 금전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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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손괴범죄피해의 경우 사기 및 절도범죄피해 회복이 저하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18년의 경우 손괴 피해를 보험회사에 신고하였다는 비율은 47.56%

로 나타나, 201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손괴범죄피해의 경우 보험회사 신고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점 또한 다른 재산범

죄피해 유형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손괴범죄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

구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2012년 69.54%, 2014년 77.24%, 2016년 74.82%, 2018

년 45.00%로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3. 절도 피해물품의 특징: 높은 휴대성 및 환매성

절취의 대상이 된 피해물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높은 휴대성과 환매성

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한 해 절도 피해물품으로 가장 많았던 것은 

자전거 혹은 그 부속품으로, 절도 피해물품 중 자전거 혹은 그 부속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9.11%, 2014년 20.52%, 2016년 26.15%, 2018년 27.41%로 점차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당 가격이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자전거들이 

등장하고, 부품을 분해하여 되파는 수법 등으로 인해 절도 피해를 신고하더라도 추적

이 쉽지 않은 점으로 인해 자전거 혹은 그 부속품을 절도하는 경우가 잦아졌다고 

보인다. 

지갑․핸드백․가방 역시 2012년 이래 절도 피해물품 중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해 

온 항목이다. 여기에는 명품 등 고가의 지갑․핸드백․가방을 절취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

뿐만 아니라 지갑․핸드백․가방 안에 들어있는 현금 등을 노리고 절취한 경우 또한 

포함된다. 자전거나 지갑․핸드백․가방과 같이 절도 피해물품 중에서도 나르고 현금화

(환매) 하기 쉽고 가벼운 물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같은 

이동수단임에도 추적 가능성이 높은 차량(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이나 TV 등 대형 

가전이 절도 피해물품 중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절도 

피해물품 중 현금․수표․상품권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로, 이는 물품 

구입 등 경제활동 시 현금 사용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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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범죄피해 경찰 신고 및 처리 현황

이 장은 폭력범죄피해 및 재산범죄피해를 경험한 우리나라 만 14세 이상 국민들이 

자신의 범죄피해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는지, 신고 또는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신고 후 처리결과는 어떠하였으며 그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였는지

를 다룬다. 사건조사표 응답 내용을 중심으로 금년 전국범죄피해조사 결과를 이전 

조사 결과(2012년, 2014년, 2016년)와 비교하여 시계열에 따른 변화를 제시하고자 

한다.42) 

제1절 | 범죄피해 신고

1. 신고 여부 및 이유

자신이 경험한 범죄피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였는지를 질문한 결과는 [표 7-1-1]과 

같다. 먼저 2018년 폭력범죄피해 신고 여부를 살펴보면, 폭력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 

중 32.60%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답하였다. 폭력범죄 세부 유형 중 강도

범죄의 경우 범죄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49.10%로 가장 높았다. 폭행, 괴롭

힘을 제외한 강도, 성폭력 유형의 경우 2018년의 범죄피해에 대한 경찰 신고율이 시계

열 범위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8년 조사에서 강도, 성폭력, 

괴롭힘 유형에 대한 범죄피해 보고가 이전 조사보다 증가하였다는 분석결과(범죄피해

42) 이 장의 수치는 가구원 표준화가중치를 적용하여 작성되었으며, 정수가 아닌 경우 ‘조정 없
음’(count asis) 옵션을 취해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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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및 범죄피해율 분석)를 상기할 때, 피해자들은 신고를 통해 자신의 범죄피해 사실

을 드러내고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심리적인 장벽이 낮아졌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들 범죄피해 신고 여부에 대한 조사 연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재산범죄피해의 경우에는 피해자 중 21.71%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응답, 폭력범죄피해 신고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재산범죄피해 신고율이 낮은 이유로

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해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으니 자신의 피해는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기범죄피해의 경우 2012년 피해자의 

36.92%가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응답하였던 것과는 달리, 2018년에는 25.81%만이 

신고한 데 그쳤으며, 이러한 연도별 사기범죄피해 신고 여부 차이는 유의한 수준이었다.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폭력 
범죄 
피해

강도
신고 (%) 34.11 39.57 39.74 49.10

0.566
미신고 (%) 65.89 60.43 60.26 50.90

폭행
신고 (%) 35.06 11.58 28.59 34.76

4.547
미신고 (%) 64.94 88.42 71.41 65.24

성폭력
신고 (%) 18.72 9.83 15.62 31.23

2.969
미신고 (%) 81.28 90.17 84.38 68.77

괴롭힘
신고 (%) 9.02 16.98 15.23 14.35

0.068
미신고 (%) 90.98 83.02 84.77 85.65

전체
신고 (%) 31.79 16.26 27.44 32.60

5.303
미신고 (%) 68.21 83.74 72.56 67.40

재산 
범죄 
피해

사기
신고 (%) 36.92 25.61 20.58 25.81

8.872*
미신고 (%) 63.08 74.39 79.42 74.19

절도
신고 (%) 22.37 27.68 26.07 20.12

4.211
미신고 (%) 77.63 72.32 73.93 79.88

손괴
신고 (%) 17.03 11.82 11.73 24.22

4.749
미신고 (%) 82.97 88.18 88.27 75.78

기타
신고 (%) 9.09 21.09 -　 5.70

3.013
미신고 (%) 90.91 78.91 100.00 94.30

전체
신고 (%) 23.30 23.58 21.53 21.71

0.874
미신고 (%) 76.70 76.42 78.47 78.29

[표 7-1-1] 범죄피해 신고 여부

*p<0.05



제7장 범죄피해 경찰 신고 및 처리 현황 223

2. 신고 및 미신고 이유

가. 신고 이유

범죄피해를 신고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1순위) 이유를 살펴보면, 경험한 

범죄피해가 폭력범죄피해인지, 재산범죄피해인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표 7-1-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력범죄피해자는 ‘가해자를 검거․처벌하기 위하여’ 신고하였다

는 이유를 가장 많이 들었다. 2018년의 경우 폭력범죄피해를 신고한 피해자 중 ‘가해

자를 검거․처벌하기 위하여’ 신고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44.81%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앞으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18.27%), ‘범죄는 

당연히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15.67%) 등의 이유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손실(피

해)을 회복하기 위하여’ 폭력범죄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응답 비율은 11.55%에 그쳐, 

개인 수준의 피해 회복을 목적하기보다는 자신 이외의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

성을 우려하는 공동체 차원의 맥락에서 폭력범죄피해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인다.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폭력 
범죄 
피해

가해자를 검거·처벌하기 위하여  (%) 50.80 91.70 32.80 44.81

23.661+

손실(피해)을 회복하기 위하여(!) (%) 7.57 - 18.82 11.55

앞으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 (%) 14.13 - 32.52 18.27

경찰의 순찰 활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 -　 - -　 9.70

범죄는 당연히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 27.50 8.30 7.87 15.67

그 외의 이유(!) (%) - -　 7.99 -　

재산 
범죄 
피해

가해자를 검거·처벌하기 위하여  (%) 35.79 31.82 38.05 37.15

11.115

손실(피해)을 회복하기 위하여 (%) 39.88 34.69 34.38 34.14

앞으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 (%) 15.97 16.97 17.65 15.51

경찰의 순찰 활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 1.31 0.75 -　 -

범죄는 당연히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 7.05 14.41 9.92 13.20

그 외의 이유(!) (%) -　 1.35 -　 -

[표 7-1-2] 범죄피해 신고 이유(1순위)

비고: + p<0.1; (!)는 일부 연도의 경우 유효 표본사례수(cell size<=5)가 적어 해석 시 주의를 요함



224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그림 7-1-1] 폭력범죄피해 신고 이유(1순위+2순위)

[그림 7-1-2] 재산범죄피해 신고 이유(1순위+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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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피해와는 달리 재산범죄피해에 있어서는 가해자에 대한 검거․처벌에 못지

않게 손실(피해) 회복이 중요한 신고 이유로 고려되고 있음이 발견된다. 2018년의 

경우 재산범죄피해를 신고한 피해자 중 가해자를 검거․처벌하기 위하여 신고하였다는 

응답 비율은 37.15%, 손실(피해)을 회복하기 위하여 신고하였다는 응답 비율은 

34.14%로, 두 가지 이유를 고려하는 정도가 거의 대등하다. 

[그림 7-1-1]과 [그림 7-1-2]는 각각 폭력범죄피해와 재산범죄피해를 신고함에 있

어 중요하게 고려한 1, 2순위 이유를 함께 살펴본 것이다. 시계열에 따라 주된 범죄피

해 신고 이유를 살펴보면, 폭력범죄피해의 경우에는 신고 이유상 손실(피해)을 회복하

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신고는 줄어들고 가해자 검거․처벌을 바라는 신고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해, 재산범죄피해의 경우에는 범죄피해를 신고하는 이유에 

있어서 시계열에 따라 유의한 정도의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다. 시계열에 따라 범죄피

해를 신고하는 이유를 살펴봄에 있어 또 한 가지 발견되는 특징은 폭력범죄피해와 

재산범죄피해 모두 ‘범죄는 당연히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나. 미신고 이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피해를 경험하였다 하더라도 모든 피해자가 범죄피해를 

신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폭력범죄피해자 10명 중 3명, 재산범죄피해자 10명 중 

2명 정도만 범죄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어떠한 이유에서 범죄피해를 

경험하였음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지를 질문하였다. [표 7-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폭력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47.34%가, 재산범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54.28%가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범죄피해를 신고한 이유에 있어 시계열에 따른 큰 폭의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던 

데 비해,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있어서는 시계열에 따른 변화가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의 유형과 무관하게 ‘다른 방식이나 개인적으로 처리․해결’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높아지고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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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경찰에 범죄피해를 신고하기 위해 반드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피해의 유형이 무엇이든 피해자는 

자신의 범죄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여부에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 피해사실 신고에 앞서 피해자 스스로 이러한 ‘자기검열’을 

하는 경우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여겨진다.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폭력 
범죄 
피해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 51.80 35.52 39.18 47.34

50.998***

다른 방식이나 개인적으로 처리·해결해서 (%) 5.83 4.13 17.27 15.74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 12.87 2.56 6.43 5.91

경찰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 8.48 6.06 5.29 3.25

경찰이 가해자를 검거하지는 못하면서 
오히려 귀찮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 6.90 -　 4.20 5.40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 (%) 5.79 11.50 16.40 14.44

보복이 두려워서(!) (%) 3.90 17.84 1.23 4.70

피해가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 3.07 22.39 10.00 0.82

그 외의 이유(!) (%) 1.36 -　 - 2.41

재산 
범죄 
피해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 50.84 43.22 37.84 54.28

53.445***

다른 방식이나 개인적으로 처리·해결해서 (%) 7.06 10.05 11.23 10.50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 21.65 23.32 23.71 14.86

경찰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 8.13 8.55 7.40 8.12

경찰이 가해자를 검거하지는 못하면서 
오히려 귀찮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 4.13 7.43 7.65 3.99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 (%) 4.13 5.10 10.12 6.83

보복이 두려워서(!) (%) 1.02 0.16 0.65 -　

피해가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 1.07 1.28 0.82 0.24

그 외의 이유(!) (%) 1.97 0.89 0.59 1.17

[표 7-1-3] 범죄피해 미신고 이유(1순위)

비고: ***p<0.001; (!)는 일부 연도의 경우 유효 표본사례수(cell size<=5)가 적어 해석 시 주의를 요함

범죄피해 미신고 이유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공통점은 경찰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하는 미신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고 보인다는 점이다. 폭력범죄피해의 경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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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범죄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는 응답 비율은 2012년 8.48%에서 2018년 3.25%로, ‘경찰이 가해자를 검거하지는 

못하면서 오히려 귀찮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2012

년 6.90%에서 2018년 5.40%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재산범죄피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한편, 폭력범죄피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 중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기 때

문’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폭력범죄피해 유형에 포함되어 있는 성폭력, 괴롭힘의 경우 가까운 또는 친밀

한 관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피해 유형임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성폭력, 

괴롭힘 피해자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한 채 이를 

감내하고 있을 개연성을 시사한다. 

[그림 7-1-3]과 [그림 7-1-4]는 각각 폭력범죄피해와 재산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

은 데 중요하게 고려한 1, 2순위 이유를 함께 살펴본 것이다. 앞서 범죄피해 신고 

이유에 대한 [그림 7-1-1] 및 [그림 7-1-2]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폭력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시계열에 따라 변화 정도가 큰 데 비하여, 재산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세부 이유별 응답 비율이 시계열에 따라 안정적으

로 나타난다. 

피해사실에 대한 창피함 또는 수치심은 재산범죄피해에서는 주된 미신고 이유로 

나타나지 않으나, 폭력범죄피해에 있어서는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주요 이유 중 하나

다. 다만, 이전 조사 연도의 경우 폭력범죄피해에서 ‘피해가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2018년

에는 0.82%로 조사 기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폭력범죄피해자들이 해당 범죄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한층 낮아졌다는, 상술한 분석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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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3] 폭력범죄피해 미신고 이유(1순위+2순위)

[그림 7-1-4] 재산범죄피해 미신고 이유(1순위+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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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 경찰의 조치와 만족도

1. 경찰 조치 상황

가. 경찰 조치 여부

[표 7-2-1]은 범죄피해를 신고한 피해자들에게 신고에 따른 경찰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질문한 결과이다. 범죄피해 신고에 경찰이 조치했다는 응답 비율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율을 크게 상회한다. 2018년의 경우 폭력범죄피해 

신고에 경찰이 조치하였다는 응답 비율은 92.85%, 재산범죄피해 신고에 경찰이 조치

하였다는 응답 비율은 84.99%였다. 범죄피해 신고에 경찰이 조치하였다는 응답의 

비율에 있어서는 시계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폭력 
범죄 
피해

예 (%) 89.37 90.63 82.37 92.85

1.048아니오 (%) 10.63 9.37 17.63 7.15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재산 
범죄 
피해

예 (%) 83.59 84.89 90.26 84.99

2.064아니오 (%) 16.41 15.11 9.74 15.01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7-2-1] 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 조치 여부

나. 경찰 조치 내용

경찰이 범죄피해 신고에 대해 조치하였다고 응답한 피해자들에게 경찰이 구체적으

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질문하였다.43) [표 7-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피

43) 2016년 보고서에서는 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조치 내용에 대한 개별 응답의 합계를 100으
로 보고, 구체적인 대응방법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율을 제시하였으나, 복수응답이 가능한 문
항으로 설계되어 있어 응답사례 전체를 100으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해당 경찰조치 내용별로 
절대적인 비율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표 작성 방법을 변경하였다. 이후 복수응
답가능 문항에 대한 표에서의 수치는 모두 해당 사례(경찰이 범죄피해 신고에 대해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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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유형에 따라 경찰의 주된 조치내용은 다소 상이하다. 2018년의 경우 신고된 모든 

폭력범죄피해에 대하여 경찰은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하였던 것에 

비해, 재산범죄피해 신고 중에서는 절반가량인 52.91%에 대해서만 직접 현장에 출동

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찰이 조치한 재산범죄 신고 중 약 1/3에 

해당하는 33.27%에 대해서는 전화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였다. 다만,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하는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해결하

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응답 비율이 낮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구분(복수응답가능)
연도

2012 2014 2016 2018

폭력 
범죄 
피해

전화로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 31.07 25.10 11.65 -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했다 (%) 83.59 79.99 93.17 100.00

증거 채취, 주변 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했다 (%) 22.74 50.73 24.55 -

사건을 해결해 주었다(!) (%) 21.58 30.73 6.83 -

재산 
범죄 
피해

전화로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 30.78 31.11 34.37 33.27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했다 (%) 49.64 52.14 60.79 52.91

증거 채취, 주변 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했다 (%) 24.42 13.01 21.59 6.51

사건을 해결해 주었다(!) (%) 7.01 7.54 3.43 7.19

[표 7-2-2] 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 조치 내용

비고: (!)는 일부 연도의 경우 유효 표본사례수(cell size<=5)가 적어 해석 시 주의를 요함

2. 경찰의 정보 제공

가. 신고 처리절차 관련 경찰의 정보 제공 여부

[표 7-2-3]은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을 당시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이 언제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폭력범

죄피해를 신고한 경우 경찰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비율은 93.16%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비해 재산범죄피해를 신고한 경우 경찰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비율은 66.63%로 2016년 77.33%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범죄피해 유형에 

따라 경찰의 조치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견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범죄피해 유

고 응답한 피해자) 중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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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 경찰이 신고 이후 처리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폭력 
범죄 
피해

예 (%) 67.18 90.63 76.84 93.16

6.532+아니오 (%) 32.82 9.37 23.16 6.84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재산 
범죄 
피해

예 (%) 59.84 60.58 77.33 66.63

8.555*아니오 (%) 40.16 39.42 22.67 33.37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7-2-3] 범죄피해 신고 처리절차에 관한 경찰의 정보 제공여부

*p<0.05, + p<0.1

나. 경찰이 제공한 정보 이해 정도

범죄피해 신고에 대해 경찰로부터 처리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응답한 

경우 경찰의 설명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었는지를 질문하였다. [표 7-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고 후 경찰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폭력범죄피해자의 경우 경찰의 설명

을 모두 또는 대부분 이해할 수 있었다고 답하였다. 이에 비해 재산범죄피해의 경우, 

대다수는 경찰의 설명을 모두 또는 대부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반 정도만 이해할 

수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12.80%, 조금밖에 이해할 수 없었다는 응답 비율도 5.55%로 

나타났다. 이전 조사 연도에서는 범죄피해 유형에 따라 경찰이 제공한 정보를 이해하

는 정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2018년의 경우 경험한 범죄피해가 폭력범죄

피해인지 재산범죄피해인지에 따라 정보의 이해 정도에도 차이를 보였다. 

상술한 것과 종합하여 추정해 보건대, 직전 조사연도 대비 경찰은 재산범죄피해 

신고보다 폭력범죄피해 신고에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경향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폭력

범죄피해 신고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

로 설정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폭력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경찰은 신고 처리절차에 대해서도 신고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

여 쉬운 용어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곧 신고 피해자들의 높은 이해도로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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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재산범죄피해 신고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 출동의 

원칙이 자리 잡혀 있지도 않고, 향후 신고가 언제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폭력범죄피해에 비해 매뉴얼화가 덜 이루어져 있으며, 경

찰이 제공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재산범죄피해자가 존재하게 되었다고 

추정된다.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폭력 
범죄 
피해

모두 이해할 수 있었다 (%) 34.63 22.28 19.07 54.81

12.450

대부분 이해할 수 있었다 (%) 38.17 49.36 53.94 45.19

반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 16.17 28.36 19.48 -

조금밖에 이해할 수 없었다 (%) 8.71 -　 7.52 -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 2.31 - -　 -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재산 
범죄 
피해

모두 이해할 수 있었다 (%) 35.99 19.92 17.78 31.06

17.878

대부분 이해할 수 있었다 (%) 36.99 41.84 56.97 50.59

반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 11.15 15.82 12.28 12.80

조금밖에 이해할 수 없었다 (%) 12.36 18.32 11.84 5.55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 3.50 4.11 1.14 -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7-2-4] 범죄피해 신고 처리절차 관련 경찰이 제공한 정보 이해 정도

3.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

[표 7-2-5]는 범죄피해 신고 이후 이루어진 경찰의 조치에 만족하였는지를 질문한 

결과이다.44) 폭력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은 곧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인다. 2018년의 경우, 폭력범

죄피해를 신고한 피해자 중 경찰조치에 매우 만족하였다는 응답 비율은 22.09%, 약간 

만족했다는 응답 비율은 26.82%로, 폭력범죄피해 신고자 중 절반가량이 경찰조치에 

44) 사건조사표상 신고 이후 경찰의 조치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선택할 수 있는 보기로는 
매우 만족했다/약간 만족했다/보통이다/약간 불만족했다/매우 불만족했다의 다섯 가지 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2016년 기준 조사 보고서에서는 만족했다/보통이다/불만족했다의 세 가지 범
주로 다시 구분한 가운데 표가 작성되었으나, 올해에는 범주를 재구성하지 않고 사건조사표상 
보기 항목 모두에 대해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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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족했다는 응답 비율은 2.80%에 그쳐 2012년 이래 

가장 낮았다. 

재산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조치 만족도는 시계열에 따라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폭력범죄피해의 경우보다 그 만족 정도는 높지 않다. 2018년의 경우, 재산범

죄피해를 신고한 피해자 중 경찰조치에 매우 만족하였다는 비율은 4.68%, 약간 만족

하였다는 비율은 15.75%로, 재산범죄피해자 신고자 10명 중 2명 정도만이 경찰조치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폭력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조치에 불만족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2.80%에 불과하였던 데 비해, 재산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조치에 불만족하

였다는 응답 비율은 25.15%(약간 불만족했다: 17.70%, 매우 불만족했다: 7.45%)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조치에 대하여 불만족하였다는 

비율은 2012년 이래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폭력 
범죄 
피해

매우 만족했다 (%) 9.41 20.19 23.31 22.09

17.279

약간 만족했다 (%) 19.36 25.79 27.16 26.82

보통이다 (%) 39.21 10.86 38.39 48.29

약간 불만족했다 (%) 9.29 27.78 11.15 -

매우 불만족했다 (%) 22.73 15.37 - 2.80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재산 
범죄 
피해

매우 만족했다 (%) 8.18 4.22 4.06 4.68

32.447***

약간 만족했다 (%) 16.44 21.93 12.71 15.75

보통이다 (%) 28.67 35.36 55.95 54.42

약간 불만족했다 (%) 20.28 20.13 15.88 17.70

매우 불만족했다 (%) 26.43 18.36 11.40 7.45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7-2-5] 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조치 만족도

***p<0.001

[그림 7-2-1]은 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조치 만족도를 5점 리커트 척도(1: 매우 

불만족했다, 5: 매우 만족했다)로 응답한 것을 토대로 평균값을 산출, 시계열에 따라 

제시한 것이다. [표 7-2-5]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범죄피해의 유형에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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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대한 경찰조치 만족도는 시계열에 따라 높아지고 있으나, 재산범죄피해보다 

폭력범죄피해의 경우에 경찰조치 만족도의 평균값이 더 높고, 만족도 평균값의 상승

폭 또한 상대적으로 크며, 폭력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조치 만족도와 재산범죄피

해 신고에 대한 경찰조치 만족도 간의 격차는 전반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부적으로 폭력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조치 만족도의 평균값은 

2012년 2.83, 2014년 3.08, 2016년 3.63, 2018년 3.65이며, 재산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조치 만족도의 평균값은 2.60, 2.74, 2016년 2.82, 2018년 2.93이다. 

[그림 7-2-1] 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조치 만족도(평균값)

4. 범인 검거 여부

[표 7-2-6]은 범죄피해를 신고한 후 범인이 검거되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이다. 

폭력범죄피해의 경우, 신고된 범죄피해 사건에 대한 범인 검거율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2018년의 경우 신고된 폭력범죄피해 사건 중 범인 모두를 

검거하였다는 응답 비율은 23.12%로 2012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아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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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하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은 61.13%로 201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신고된 범죄피해 사건에 대한 범인 검거율이 낮은 점은 재산범죄피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2018년 신고된 재산범죄피해 사건 중 범인 모두를 검거하였다는 응답 

비율은 7.67%인 데 비해, 아무도 검거하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은 75.47%였다. 시계열

에 따른 폭력범죄피해 범인 검거율의 등락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으나, 재산범죄피

해 범인 검거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2018

폭력 
범죄 
피해

모두 검거했다 (%) 58.11 40.43 52.18 23.12

23.353**

일부를 검거했다 (%) 8.65 -　 -　 -　

아무도 검거하지 못했다 (%) 18.83 57.01 11.15 61.13

모르겠다 (%) 14.42 2.56 36.68 15.75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재산 
범죄 
피해

모두 검거했다 (%) 13.36 11.52 17.24 7.67

7.151

일부를 검거했다 (%) 2.31 1.56 0.96 1.59

아무도 검거하지 못했다 (%) 65.62 69.79 71.30 75.47

모르겠다 (%) 18.71 17.13 10.51 15.27

계 (%) 100.00 100.00 100.00 100.00

[표 7-2-6] 범죄피해 신고 이후 범인 검거여부

**p<0.01

제3절 | 주요결과 및 논의

이 장에서 살펴본 범죄피해 신고율, 범죄피해 신고 및 미신고 이유, 신고에 대한 

경찰조치 만족도에 있어서 범죄피해 유형에 따른 차이가 반복적으로 발견된다. 재산

범죄피해를 경험한 경우에 비해 폭력범죄피해를 경험한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신고율 

및 경찰조치 만족도를 보인다. 재산범죄피해의 경우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피해가 

경미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고, 폭력범죄피해의 경우 범인검거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직접 출동하여 피해내용을 확인하고 처리절차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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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경찰활동이 전개된 것이 이러한 차이를 가져온 주요 배경이

라고 추정된다. 

1. 폭력범죄피해 신고율의 상승

2018년 폭력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 중 32.60%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고 응답, 2012년 이래 가장 높은 경찰 신고율을 보였다. 폭력범죄 세부 유형 중 강도범

죄의 경우 범죄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49.10%로 가장 높았으며, 폭행을 

제외한 강도, 성폭력, 괴롭힘 유형의 경우 2018년의 범죄피해에 대한 경찰 신고율이 

시계열 범위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8년 조사에서 강도, 

성폭력, 괴롭힘 유형에 대한 범죄피해 보고가 이전 조사보다 증가하였다는 분석결과

(범죄피해자율 및 범죄피해율 분석)를 상기할 때, 피해자들은 신고를 통해 자신의 

범죄피해 사실을 드러내고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심리적인 장벽이 낮아졌다고 보인다.

2. 범죄피해 유형별 신고율 차이

2018년 폭력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 중 32.60%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고 응답한 데 비해, 재산범죄피해의 경우에는 21.71%만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

였다고 응답하였다. 

재산범죄피해 신고율이 낮은 이유로는 피해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으니 자신의 피해

는 신고하여야 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산범죄피해에 있어서는 가해자에 대한 검거․처벌에 못지않게 손실(피해) 회복이 중

요한 신고 이유로 고려되고 있는데, 재산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54.28%가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곧 피해자 스스로 손실(피해) 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만큼 피해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재산범죄피해는 경찰에 인지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피

해자 가운데 ‘범죄는 당연히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증가하였지만, ‘신고되

어야 되는 범죄’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범죄’를 자신만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피해자가 여전히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범죄피해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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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성이라는 요인보다는 범죄피해를 경험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범죄피해를 신고

하는 의의가 충분히 있음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3. 범죄피해 유형에 따른 ‘차별적’ 경찰조치

범죄피해 신고에 경찰이 조치했다는 응답 비율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가운데, 조치하였다는 응답 비율은 재산범죄피해에 비해 폭력

범죄피해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다. 즉, 2018년의 경우 폭력범죄피해 신고에 경찰이 

조치하였다는 응답 비율은 92.85%, 재산범죄피해 신고에 경찰이 조치하였다는 응답 

비율은 84.99%였다. 

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의 조치는 폭력범죄피해인지 아니면 재산범죄피해인지

에 따라 조치 유무뿐만 아니라 상세 조치내용 및 관련 정보제공 여부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2018년의 경우 신고된 모든 폭력범죄피해에 대하여 경찰은 직접 현장

에 출동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하였던 것에 비해, 재산범죄피해 신고 중에서는 절반가

량인 52.91%에 대해서만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찰이 조치한 재산범죄 신고 중 약 1/3에 해당하는 33.27%에 대해서는 전화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폭력범죄피해를 신고한 경우 경찰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

다는 비율은 93.16%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재산범죄피해를 신고한 경우 경찰로부

터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비율은 66.63%로 2016년 77.33%에 비해서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상술한 것과 종합하여 추정해 보건대, 최근 경찰은 재산범죄피해 신고보다는 폭력

범죄피해 신고에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으며, 특히 폭력범죄피해 신고에 대해

서는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와 같은 경찰의 ‘차별적’ 조치는 경찰이 112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신고사건 경중에 따른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규인 「112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개정, 2010년 1월부터 112신고 대응코드(code) 분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45) 현행 경찰의 112신고 대응코드 

45) 경찰청, 「112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2009년 12월 30일 개정(https://www.police.go.kr/ 

portal/bbs/view.do?bbsId=B0000032&nttId=9644&menuNo=200629#, 2019년 11월 1일 최종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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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에 따르면 대다수의 재산범죄피해는 “범죄로부터 인명․신체․재산보호, 심각한 공

공의 위험 제거 및 방지, 신속한 범인검거 등의 경우로 취우선 출동이 필요한 신고”인 

‘코드1’에 해당하기보다는 “경찰에 의한 현장조치 필요성은 있으나 코드1에 속하지 

않는 경우, 코드1이나 다른 중요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 출동”

할 것이 권고되는 ‘코드2’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4. 범죄피해 유형에 따른 경찰조치 만족도 격차

폭력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경찰은 신고 처리절차에 

대해서도 신고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여 쉬운 용어로 설명하고 있으

며, 이는 곧 신고 피해자들의 높은 이해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상대적

으로 재산범죄피해 신고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 출동의 원칙이 자리 잡혀 있지도 않고, 

향후 신고가 언제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폭력범죄피해에 비해 매뉴얼화가 덜 이루어져 있으며, 경찰이 제공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재산범죄피해자가 존재하게 되었다고 짐작된다. 이는 곧 신고 후 

경찰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폭력범죄피해자의 경우 경찰의 설명을 모두 또는 대부분 

이해할 수 있었다고 답한 데 비해, 재산범죄피해의 경우, 대다수는 경찰의 설명을 

모두 또는 대부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반 정도만 이해할 수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12.80%, 조금밖에 이해할 수 없었다는 응답 비율도 5.55%로 나타나는 차이로 이어지

고 있다. 

폭력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은 아울러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

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결과로도 나타났다. 재산범죄피해의 경우에도 신고에 대한 

경찰조치에 대하여 불만족하였다는 비율은 2012년 이래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폭력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조치에 불만족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2.80%에 불과하였던 것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재산범죄피해보다 

폭력범죄피해의 경우에 경찰조치 만족도의 평균값이 더 높고, 만족도 평균값의 상승

폭 또한 상대적으로 크며, 폭력범죄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조치 만족도와 재산범죄피

해 신고에 대한 경찰조치 만족도 간의 격차는 전반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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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피해에 비해 재산범죄피해 내용이 상대적으로 경미해 보일 수는 있지만, 

범죄피해를 경험하였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다. 112신고 대응코

드 분류와 범죄의 경중에 따른 차별적인 경찰조치는 한정된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경찰조직 차원의 고육책이겠으나, 범죄피해를 경험한 피해자의 입장에

서는 결국 ‘내가 경험한 범죄피해가 경찰이 관심을 기울여줄 만큼 긴급하고 중한 

것인가’를 따지지 않을 수 없게 하고 범죄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망설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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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분석

김 민 영



제8장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분석

본 장에서는 기존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을 지역사회 수준, 가구수준, 개인수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46) 

지역사회 수준에서 범죄피해 취약성과 관련된 지역사회 특성은 이웃관계, 이웃참

여,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경찰활동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가구수

준에서 범죄피해와 관련된 가구특성은 주택유형, 주거점유형태, 가구소득, 가구방범

수준, 집 비운 정도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수준에서는 인구사회학

적 특성과 생활양식 및 자기통제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과 범죄피해 취약성 간 관계를 살펴보았고, 생활양식 및 

자기통제는 대중교통이용, 늦은 귀가, 만취 귀가, 외출 시 고급옷차림, 유명브랜드 

옷차림, 자기통제로 구분하여 범죄피해 취약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위와 같은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을 중심으로 재산범죄(절도, 사기, 손괴, 단순주거

침입)와 폭력범죄(강도, 폭행, 성폭력, 괴롭힘) 피해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47) 

재산범죄 중 개인 대상 범죄인 절도 및 사기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중요하기에 추가

로 상세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가구 대상 범죄인 주거침입범죄는 지역사회 특성 및 

가구특성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다. 

46) 본 장의 제1절~제4절은 복합표본설계를 고려한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는 본문에 간략히 설명하
였다. 단, SPSS 26 프로그램에서 복합표본설계를 고려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은 제공하고 
있지 않아, 가구원 표준화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본 장의 분석은 모두 가구원 표
준화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이다. 

47) 본 장의 범죄피해경험과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간 관계를 살펴보는데 있어, 양자간 시간적 선후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즉, 전국범죄피해조사는 범죄피해를 경험한 이후
에 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범죄피해 취약성 관련 설문문항은 대부분 ‘작년(2018) 

연말 기준’ 혹은 ‘작년(2018) 한 해 동안’을 기준으로 조사되었고, 일부 문항은 조사연도(2019)

를 기준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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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에 있어, 재산범죄와 폭력범죄는 피해를 당한 개인을 기준으로, 주거침입

범죄는 가구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8장과 다음 9장에서는 전국범죄피해조사에 적용된 표본설계방식을 고려하여 

복합표본설계(complex sample design)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는 전국범죄피

해조사의 조사대상이 모집단에서 동일한 확률을 지닌 단순무작위추출로 선정된 것이 

아니고, 층화, 계통추출 등의 표본설계방식이 적용되어 표본추출에 있어 불균등 선택확

률이 적용되었기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비편향추정량을 얻고, 표본설계의 복합성이 고려

된 분산 추정량을 얻기 위해서이다(Scheaffer et al., 2006; 김영원 외 옮김, 2006: 382). 

전국범죄피해조사는 전국을 17개시도와 세종특별시 및 도지역의 동부/읍면부를 고려

한 27개 층으로 구분하고, 층별로 배분된 조사구(집락)를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기에, 

이러한 복합표본설계를 고려한 분석을 진행하여 보다 정교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제1절 | 지역사회 특성과 범죄피해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인 지역사회 특성은 기존 보고서와 동일하게 이웃관계, 이웃

참여,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경찰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이웃관계는 총 4개 

문항을 기준으로 생성하였고, 이외 이웃관계,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경찰활동

은 각 3개 문항을 기준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 문항과 문항별 특성은 아래 표에 

제시하였다. 

각 요인을 간략히 살펴보면(요인 구성 문항은 아래 표 참조), 이웃관계를 구성하는 

문항의 합계 평균은 2.74점, 표준편차는 0.86점이었고, 신뢰도(Cronbach’s )는 0.879

로 높은 편이었다. 이웃참여를 구성하는 문항의 합계 평균은 3.33점, 표준편차는 0.75

점, 신뢰도(Cronbach’s )는 0.700이었다. 물리적 무질서를 구성하는 문항의 합계 

평균은 2.17점, 표준편차는 0.80점, 신뢰도(Cronbach’s )는 0.794이었다. 사회적 무

질서 구성를 구성하는 문항의 평균은 2.17점, 표준편차는 0.75점, 신뢰도(Cronbach’s 

)는 0.781이었다. 즉, 평균적으로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 및 사회적 환경이 무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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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경찰활동을 구성하는 문항의 평균은 3.48

점, 표준편차는 0.70점, 신뢰도(Cronbach’s )는 0.803이었다. 

구분
요인

부하량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었다 .868 1 5 2.99 0.98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889 1 5 2.74 1.00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도왔다 .870 1 5 2.82 0.99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803 1 5 2.42 1.04

이웃관계 Cronbach’s = 0.879

동네 아이가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도와줄 것 같았다 

.858 1 5 3.41 0.93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았다 .855 1 5 3.69 0.91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을 해야 한다면 이 활동에 
참여할 것 같았다

.661 1 5 2.90 1.01

이웃참여 Cronbach’s =0.700

주변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고 
지저분했다

0.834 1 5 2.25 0.96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았다 0.876 1 5 2.25 0.99

주변에 방치된 차나 빈 건물이 많았다 0.814 1 5 2.02 0.91

물리적 무질서 Cronbach’s =0.794

기초 질서(무단횡단, 불법 주·정차 등)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0.791 1 5 2.42 1.02

무리 지어 다니는 불량 청소년들이 많았다 0.869 1 5 2.05 0.84

큰소리로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0.857 1 5 2.04 0.83

사회적 무질서 Cronbach’s =0.781

순찰 활동을 잘 하고 있었다 0.793 1 5 3.35 0.84

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신고하면, 즉시 출동할 것 
같았다

0.881 1 5 3.68 0.82

범죄사건을 신고하면, 반드시 범인을 잡아줄 것 
같았다

0.867 1 5 3.42 0.82

경찰활동 Cronbach’s = 0.803

[표 8-1-1] 지역사회 특성에 대한 요인분석과 기술통계

비고: 요인분석을 위해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으로, 요인회전방법은 베리맥스로 선택하였다. 여러 지역사회 
특성과 재산범죄피해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교차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수준의 특성을 더
미변수로 재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이웃관계와 이웃참여에서는 평균이상이면 ‘강함’으로 평균미만이면 ‘약
함’으로 구분하였다.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에서는 평균이상이면 ‘무질서’로 평균미만이면 ‘질서’
로 구분하였다. 경찰활동에서는 평균이상이면 ‘효과적’으로 평균미만이면 ‘비효과적’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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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 특성과 재산범죄피해

아래 [표 8-1-2]는 지역사회 특성과 재산범죄피해 경험간 관계에 대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지역사회의 여러 특성 중에서,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심각하다고 평가한 집단과 경찰활동이 비효과적이라고 평가한 집단에서 각각 

그렇게 평가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재산범죄피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의 무질서 수준과 경찰활동이 재산범죄피해 경험에 

있어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지역사회 내 이웃관계가 약하다고 평가한 집단

과 이웃참여가 약하다고 평가한 집단에서 재산범죄피해 경험이 있는 비율이 각각 

3.3%로 동일하여, 이웃관계와 이웃참여가 강하다고 평가한 집단의 재산범죄피해 경험 

비율보다 조금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 내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에 있어 무질서 수준이 심각하다

고 평가한 집단에서 재산범죄피해 경험이 있는 비율이 각각 3.6%, 3.8%로, 상대적으로 

무질서가 심각하지 않다고 평가한 집단에 비해 재산범죄피해 경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고, 이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경찰활동이 비효과적이라고 평가한 집단의 재산범죄피해 

경험 비율이 3.7%로 효과적이라고 평가한 집단의 2.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8-1-2] 지역사회 특성과 재산범죄피해

(단위: % (표준오차))

구분
재산범죄피해



있음 없음 계

이웃관계

약함 3.3(0.26) 96.7(0.26) 100(0.00)

1.987강함 2.8(0.29) 97.2(0.29) 100(0.00)

합계 3.1(0.19) 96.9(0.19) 100(0.00)

이웃참여

약함 3.3(0.23) 96.7(0.23) 100(0.00)

1.320강함 2.9(0.30) 97.1(0.30) 100(0.00)

합계 3.1(0.19) 96.9(0.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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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1, ** p<.01, * p<.05
비고: 라오-스콧(Rao-Scott) 카이제곱검정 결과를 제시함

2. 지역사회 특성과 폭력범죄피해

아래 [표 8-1-3]은 지역사회 특성과 폭력범죄피해와의 관계를 교차분석한 결과이

다.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심각하다고 평가한 집단이 그렇게 평가

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폭력범죄피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지역사회의 

이웃관계, 이웃참여, 경찰활동 수준과 폭력범죄피해 경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없었다. 

지역사회의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를 무질서가 심하다고 평가한 집단에서 

폭력범죄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각각 0.7%, 0.8%로 높았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였다. 즉, 지역사회의 물리적 무질서 혹은 사회적 무질서가 심각한 상황일수록 

폭력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 내 이웃관계가 약하다고 평가한 집단에서 폭력범죄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0.6%로 이웃관계가 강하다고 평가한 집단의 0.5%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았다. 

또한 지역사회의 경찰활동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한 집단에서 폭력범죄피해를 경험

한 비율은 0.6%로 경찰활동이 비효과적이라고 평가한 집단의 0.4%보다 높았으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구분
재산범죄피해



있음 없음 계

물리적 
무질서

질서 2.7(0.22) 97.3(0.22) 100(0.00)

5.489*무질서 3.6(0.33) 96.4(0.33) 100(0.00)

합계 3.1(0.19) 96.9(0.19) 100(0.00)

사회적 
무질서

질서 2.5(0.20) 97.5(0.20) 100(0.00)

9.216**무질서 3.8(0.37) 96.2(0.37) 100(0.00)

합계 3.1(0.19) 96.9(0.19) 100(0.00)

경찰활동

비효과적 3.7(0.33) 96.3(0.33) 100(0.00)

7.827**효과적 2.6(0.22) 97.4(0.22) 100(0.00)

합계 3.1(0.19) 96.9(0.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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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3] 지역사회 특성과 폭력범죄피해

(단위: % (표준오차))

구분
폭력범죄피해



있음 없음 계

이웃관계

약함 0.6(0.13) 99.4(0.13) 100(0.00)

0.691강함 0.5(0.11) 99.5(0.11) 100(0.00)

합계 0.5(0.09) 99.5(0.09) 100(0.00)

이웃참여

약함 0.5(0.13) 99.5(0.13) 100(0.00)

0.000강함 0.5(0.11) 99.5(0.11) 100(0.00)

합계 0.5(0.09) 99.5(0.09) 100(0.00)

물리적 
무질서

질서 0.4(0.10) 99.6(0.10) 100(0.00)

4.142*무질서 0.7(0.16) 99.3(0.16) 100(0.00)

합계 0.5(0.09) 99.5(0.09) 100(0.00)

사회적 
무질서

질서 0.3(0.08) 99.7(0.08) 100(0.00)

7.138**무질서 0.8(0.17) 99.2(0.17) 100(0.00)

합계 0.5(0.09) 99.5(0.09) 100(0.00)

경찰활동

비효과적 0.4(0.10) 99.6(0.10) 100(0.00)

1.541효과적 0.6(0.14) 99.4(0.14) 100(0.00)

합계 0.5(0.09) 99.5(0.09) 100(0.00)

*** p<.001, ** p<.01, * p<.05, † p<.1
비고: 라오-스콧(Rao-Scott) 카이제곱검정 결과를 제시함

3. 지역사회 특성과 주거침입범죄피해48)49)

아래 [표 8-1-4]는 지역사회 특성과 주거침입범죄피해와의 관계를 교차분석한 결과

로, 주거침입범죄의 범죄대상인 ‘가구’를 단위로 한 분석결과이다.50) 교차분석결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무질서만이 주거침입범죄피해에 있어 취약성 요인으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의 사회적 무질서에 대해 무질서가 심하다고 평가한 집단의 주거침입범죄

48) 가구대표가 아닌 가구원이 주거침입범죄피해 사건조사표를 작성한 경우를 고려하여 분석하였
다(가구범죄피해 기준 실가구수와 해당 가구기준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함). 

49) 주거침입범죄피해에는 주거침입강도,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손괴, 단순주거침입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 장의 분석단위는 주거침입의 대상인 ‘가구’를 기준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50) 2016년 기준 보고서에서는 거주기간이 18개월 미만인 가구를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나, 이번 보
고서에서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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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경험 비율은 2.0%로 무질서가 심하지 않다고 평가한 집단의 1.1%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지역사회의 물리적 무질서에 있어서도 물리적 무질서가 

심하다고 평가한 집단의 주거침입범죄피해 경험 비율이 1.8%로 심하지 않다고 평가한 

집단의 1.3%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8-1-4] 지역사회 특성과 주거침입범죄피해

(단위: % (표준오차))

구분
주거침입범죄피해



있음 없음 계

이웃관계

약함 1.5(0.25) 98.5(0.25) 100(0.00)

0.072강함 1.6(0.28) 98.4(0.28) 100(0.00)

합계 1.5(0.18) 98.5(0.18) 100(0.00)

이웃참여

약함 1.5(0.26) 98.5(0.26) 100(0.00)

0.136강함 1.6(0.28) 98.4(0.28) 100(0.00)

합계 1.5(0.18) 98.5(0.18) 100(0.00)

물리적 
무질서

질서 1.3(0.24) 98.7(0.24) 100(0.00)

1.759무질서 1.8(0.30) 98.2(0.30) 100(0.00)

합계 1.5(0.18) 98.5(0.18) 100(0.00)

사회적 
무질서

질서 1.1(0.23) 98.9(0.23) 100(0.00)

5.283*무질서 2.0(0.31) 98.0(0.31) 100(0.00)

합계 1.5(0.18) 98.5(0.18) 100(0.00)

경찰활동

비효과적 1.7(0.27) 98.3(0.27) 100(0.00)

0.321효과적 1.4(0.26) 98.6(0.26) 100(0.00)

합계 1.5(0.18) 98.5(0.18) 100(0.00)

*** p<.001, ** p<.01, * p<.05, † p<.1
비고: 라오-스콧(Rao-Scott) 카이제곱검정 결과를 제시함



250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제2절 | 가구의 특성과 범죄피해

가구의 특성은 주택유형, 주거형태, 월평균 가구소득수준, 가구 방범수준, 집 비운 

정도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범죄피해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가구의 방범수

준은 개별 가구에 활용되고 있는 범죄피해예방 수단51)이 얼마나 되는가를 기준으로 

‘없음’, ‘1-2개’, ‘3-4개’, ‘5-6개’, ‘7-8개’로 구분하여, 분석을 위한 항목을 재구성하였다. 

1. 가구특성과 재산범죄피해

[표 8-2-1]은 가구특성과 재산범죄피해의 관계를 교차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

다. 여러 가구특성-주택유형, 주거형태, 월평균가구소득수준, 가구의 방범수준, 집 

비운 정도-과 재산범죄피해 경험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주택유형에 있어서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거

주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재산범죄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낮았고, 가구의 방범수

준이 낮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재산범죄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낮았고, 집을 비운 

시간이 적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재산범죄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 

[표 8-2-1] 가구특성과 재산범죄피해

(단위: % (표준오차))

51) 가구의 방범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한 문항은 ‘현관이나 창문에 이중자물쇠 등 특수 잠금장치
가 있다’, ‘창문이나 비상구 등에 방범창(쇠창살)이 있다’, ‘비디오폰이나 현관문에 들여다보는 구
멍이 있다’, ‘출입카드를 사용 한다’, ‘도난 경보시스템이 있다’, ‘경비원이 있다’, ‘집 주위 반경 
20m 안에 CCTV 등 감시카메라가 있다’, ‘집 주위 반경 20m 안에 외부 조명이 있다’ 등 8개 문항
이다. 설문조사 완료 이후 면접원이 조사대상 가구의 특성을 확인하여 기입하도록 하였다.

구분
재산범죄피해



있음 없음 계

주택 
유형

단독주택 2.6(0.32) 97.4(0.32) 100(0.00)

1.876

아파트 3.0(0.25) 97.0(0.25) 100(0.00)

연립/다세대 주택 3.5(0.50) 96.5(0.50) 100(0.00)

비거주용 건물(상가 등)(!) 4.7(1.43) 95.3(1.43) 100(0.00)

기타(오피스텔, 원룸 등)52) 5.6(1.58) 94.4(1.58) 100(0.00)

합계 3.1(0.19) 96.9(0.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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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1: 라오-스콧(Rao-Scott) 카이제곱검정 결과를 제시함
2: (!)는 유효 표본사례수(cell size<=5)적거나 상대표준오차(RSE)가 30%이상으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함

52) 2018년 기준 조사에서는 기존과 달리 ‘오피스텔’ 항목을 구분하여 설문하였으나, 오피스텔을 
별도 구분하면 기타 주택유형에 대한 응답자가 크게 낮아져, 2016년 기준 조사와 동일하게 ‘기
타’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53) 조사표에는 ‘보증금 있는 월세’와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후자
의 응답빈도가 낮아 모두 월세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54) 조사표에는 ‘월평균 600∼700만 원 미만’, ‘월평균 700∼1,000만 원 미만’, ‘월평균 1,000만 원 
이상’ 추가 선택지가 있으나 응답자가 많지 않아 모두 ‘500만 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구분
재산범죄피해



있음 없음 계

주거 
형태

자기 집 3.0(0.23) 97.0(0.23) 100(0.00)

1.816

전세(월세 없음) 2.5(0.38) 97.5(0.38) 100(0.00)

월세53) 4.2(0.86) 95.8(0.86) 100(0.00)

무상(관사, 사택 등)(!) 4.6(1.8) 95.4(1.8) 100(0.00)

합계 3.1(0.19) 96.9(0.19) 100(0.00)

월평균
가구
소득
수준

100만 원 미만 3.2(0.66) 96.8(0.66) 100(0.00)

0.918

100∼200만 원 미만 2.0(0.43) 98.0(0.43) 100(0.00)

200∼300만 원 미만 2.7(0.43) 97.3(0.43) 100(0.00)

300∼400만 원 미만 3.4(0.47) 96.6(0.47) 100(0.00)

400∼500만 원 미만 3.3(0.56) 96.7(0.56) 100(0.00)

500만 원 이상54) 3.2(0.31) 96.8(0.31) 100(0.00)

합계 3.1(0.19) 96.9(0.19) 100(0.00)

가구
방범
수준

없음(!) 1.9(0.61) 98.1(0.61) 100(0.00)

1.904

1-2개 2.6(0.37) 97.4(0.37) 100(0.00)

3-4개 2.8(0.29) 97.2(0.29) 100(0.00)

5-6개 3.7(0.43) 96.3(0.43) 100(0.00)

7-8개 3.0(0.45) 97.0(0.45) 100(0.00)

합계 3.1(0.19) 96.9(0.19) 100(0.00)

집 
비운 
정도

12시간 이상(!) 5.8(2.29) 94.2(2.29) 100(0.00)

1.906

8시간 이상-12시간 미만 3.5(0.33) 96.5(0.33) 100(0.00)

4시간 이상-8시간 미만 3.2(0.37) 96.8(0.37) 100(0.00)

4시간 미만 2.8(0.34) 97.2(0.34) 100(0.00)

거의 비우지 않았음 2.3(0.47) 97.7(0.47) 100(0.00)

합계 3.1(0.19) 96.9(0.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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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특성과 폭력범죄피해

[표 8-2-2]는 가구특성과 폭력범죄피해 경험간 교차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집을 비운 정도가 많은 집단에서 폭력범죄피해를 많이 경험하고 있었고 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였다. 하지만, 이외 주택유형, 주거점유형태, 월평균 가구소득수준, 가

구 방범수준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가구특성에서 하루 중 집을 비운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집단의 폭력범죄피해 경험 

비율이 1.8%로 나타나 다른 응답을 한 집단(0.1%~0.8%)에 비해 두 배 이상의 경험 

비율을 나타내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폭력범죄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에 나타나는 결과로 생각된다. 다만, 집을 비운 

정도 항목의 일부 응답(12시간 이상, 4시간미만, 거의 비우지 않았음)을 선택한 집단의 

관측치가 적어 해석 시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표 8-2-2] 가구특성과 폭력범죄피해

(단위: % (표준오차))

구분
폭력범죄피해



있음 없음 계

주택 
유형

단독주택(!) 0.3(0.10) 99.7(0.10) 100(0.00)

1.373

아파트 0.5(0.13) 99.5(0.13) 100(0.00)

연립/다세대 주택 0.9(0.24) 99.1(0.24) 100(0.00)

비거주용 건물(상가 등) 0 100.0(0.00) 100(0.00)

기타(오피스텔, 원룸 등)(!) 0.6(0.46) 99.4(0.46) 100(0.00)

합계 0.5(0.09) 99.5(0.09) 100(0.00)

주거 
형태

자기 집 0.5(0.11) 99.5(0.11) 100(0.00)

1.238

전세(!) 0.8(0.27) 99.2(0.27) 100(0.00)

월세(!) 0.3(0.12) 99.7(0.12) 100(0.00)

무상(관사, 사택 등)(!) 1.2(1.18) 98.8(1.18) 100(0.00)

합계 0.5(0.09) 99.5(0.09) 100(0.00)

월평균
가구
소득
수준

100만 원 미만(!) 0.4(0.34) 99.6(0.34) 100(0.00)

0.648

100∼200만 원 미만(!) 0.3(0.13) 99.7(0.13) 100(0.00)

200∼300만 원 미만(!) 0.8(0.35) 99.2(0.35) 100(0.00)

300∼400만 원 미만(!) 0.5(0.19) 99.5(0.19) 100(0.00)

400∼500만 원 미만(!) 0.4(0.13) 99.6(0.13) 100(0.00)

500만 원 이상 0.7(0.18) 99.3(0.18) 100(0.00)

합계 0.5(0.09) 99.5(0.0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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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비고1: 라오-스콧(Rao-Scott) 카이제곱검정 결과를 제시함

2: (!)는 유효 표본사례수(cell size<=5)적거나 상대표준오차(RSE)가 30%이상으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함

3. 가구특성과 주거침입범죄피해

[표 8-2-3]에서 가구특성과 주거침입범죄피해와의 관계를 교차분석한 결과를 제시

하였다. 주거침입범죄피해에 있어 가구 특성이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단지 

주택유형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고, 이외 주거형태, 월평균 가구소득, 

가구 방범수준, 집 비운 정도 등의 가구특성과 주거침입범죄피해는 집단 간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주택유형이 아파트인 집단에서 주거침입범죄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0.9%인 반면, 

다른 단독주택(2.2%)이나 연립/다세대주택(2.2%), 비거주용 건물(2.4%), 기타(2.4%) 

유형에 거주하는 집단에서 주거침입범죄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단, 

비거주용 건물과 기타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집단의 주거침입범죄피해 경험의 상대표

준오차는 30%이상이므로 해석 시 주의해야한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가구의 방범활동이 많을수록 주거침입범죄 경

험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택유형 및 가구의 방범수준과 주거침입범죄피해 관계를 고려할 때, 아파트와 

같이 여러 가구가 밀집되어 거주하면서 가구의 방범수준이 잘 갖추어져 있을 경우 

구분
폭력범죄피해



있음 없음 계

가구
방범
수준

없음 0 100.0(0.00) 100(0.00)

0.667

1-2개(!) 0.4(0.13) 99.6(0.13) 100(0.00)

3-4개(!) 0.7(0.21) 99.3(0.21) 100(0.00)

5-6개 0.5(0.15) 99.5(0.15) 100(0.00)

7-8개(!) 0.5(0.18) 99.5(0.18) 100(0.00)

합계 0.5(0.09) 99.5(0.09) 100(0.00)

집 
비운 
정도

12시간 이상(!) 1.8(1.17) 98.2(1.17) 100(0.00)

3.375*

8시간 이상-12시간 미만 0.6(0.15) 99.4(0.15) 100(0.00)

4시간 이상-8시간 미만 0.8(0.20) 99.2(0.20) 100(0.00)

4시간 미만(!) 0.1(0.07) 99.9(0.07) 100(0.00)

거의 비우지 않았음(!) 0.4(0.19) 99.6(0.19) 100(0.00)

합계 0.5(0.09) 99.5(0.0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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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범죄피해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아파트는 출입을 관리

하는 경비원과 건물의 출입카드와 개별 가구의 출입카드, CCTV 등과 같은 여러 방범

수단이 갖추어져 있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표 8-2-3] 가구특성과 주거침입범죄피해

(단위: % (표준오차))

구분
주거침입범죄피해



있음 없음 계

주택 
유형

단독주택 2.2(0.42) 97.8(0.42) 100(0.00)

3.171*

아파트 0.9(0.21) 99.1(0.21) 100(0.00)

연립/다세대 주택 2.2(0.42) 97.8(0.42) 100(0.00)

비거주용 건물(상가 등)(!) 2.4(2.20) 97.6(2.20) 100(0.00)

기타(오피스텔, 원룸 등)(!) 2.4(1.47) 97.6(1.47) 100(0.00)

합계 1.5(0.18) 98.5(0.18) 100(0.00)

주거 
형태

자기 집 1.6(0.23) 98.4(0.23) 100(0.00)

0.157

전세(월세 없음)(!) 1.4(0.41) 98.6(0.41) 100(0.00)

월세(!) 1.6(0.53) 98.4(0.53) 100(0.00)

무상(관사, 사택 등)(!) 0.8(0.83) 99.2(0.83) 100(0.00)

합계 1.5(0.18) 98.5(0.18) 100(0.00)

월평균
가구
소득
수준

100만 원 미만 2.5(0.71) 97.5(0.71) 100(0.00)

0.802

100∼200만 원 미만(!) 1.2(0.44) 98.8(0.44) 100(0.00)

200∼300만 원 미만(!) 1.2(0.37) 98.8(0.37) 100(0.00)

300∼400만 원 미만 1.5(0.39) 98.5(0.39) 100(0.00)

400∼500만 원 미만 1.5(0.45) 98.5(0.45) 100(0.00)

500만 원 이상 1.6(0.38) 98.4(0.38) 100(0.00)

합계 1.5(0.18) 98.5(0.18) 100(0.00)

가구
방범
수준

없음(!) 2.0(0.83) 98.0(0.83) 100(0.00)

1.097

1-2개 1.5(0.37) 98.5(0.37) 100(0.00)

3-4개 1.6(0.33) 98.4(0.33) 100(0.00)

5-6개 1.8(0.35) 98.2(0.35) 100(0.00)

7-8개(!) 0.7(0.37) 99.3(0.37) 100(0.00)

합계 1.5(0.18) 98.5(0.18) 100(0.00)

집 
비운 
정도

12시간 이상(!) 2.6(1.61) 97.4(1.61) 100(0.00)

0.985

8시간 이상-12시간 미만 1.5(0.30) 98.5(0.30) 100(0.00)

4시간 이상-8시간 미만 2.0(0.38) 98.0(0.38) 100(0.00)

4시간 미만(!) 1.1(0.34) 98.9(0.34) 100(0.00)

거의 비우지 않았음(!) 1.3(0.44) 98.7(0.44) 100(0.00)

합계

*** p<.001, ** p<.01, * p<.05, † p<.1
비고1: 라오-스콧(Rao-Scott) 카이제곱검정 결과를 제시함

2: (!)는 유효 표본사례수(cell size<=5)적거나 상대표준오차(RSE)가 30%이상으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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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피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해서는 재산범죄피해와 폭력범죄피해와의 관계를 분석하

였다. 특히 재산범죄피해 중에서 대인절도(48.4%)와 사기범죄피해(31.8%)의 비중이 

상당하고,55) 두 범죄유형의 특성에 큰 차이가 있기에 각각을 구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과의 관계를 추가 분석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재산범죄피해

[표 8-3-1]에서는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성,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과 

재산범죄피해 경험간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였고, 재산범죄피해 경험은 

성별, 교육수준에 있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56) 즉, 남성보다 여성

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집단에서 재산범죄피해 경험이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을 기준으로 재산범죄피해 경험을 살펴보면, 남성(2.6%)보다 여성(3.6%)의 재

산범죄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교육수준과 재산범죄피해 경험간 관계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집단과 대학교 

졸업 이상 집단의 재산범죄피해 경험이 각각 3.4%로, 초등학교 졸업 이하(미취학 포

함) 집단과 중학교 졸업 집단의 재산범죄피해 경험 비율인 각각 1.9%보다 높게 나타났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연령대 기준으로는 30대(4.0%)와 20대(3.8%)

의 재산범죄피해 경험이 많았고 10대(2.0%)와 70대 이상(2.1%)에서는 그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단, 10대의 재산범죄피해 경험은 상대표준오차가 30%로 해석 시 주의해야

한다). 또한 혼인상태를 기준으로 현재 배우자가 있는 집단의 재산범죄피해 경험 비율

55) 전체 재산범죄피해를 경험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한 비율임
56) 해당 절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직업을 제외하였는데, 범죄피해 경험자수가 많지 않아 

교차분석시 여러 직업군에서 상대표준오차가 30% 이상으로 나타나 결과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사기범죄피해 경험과 직업간 교차분석에서는 총9개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폭력범죄피해
와 직업간 교차분석에서는 총9개 항목 중 8개 항목에서 상대표준오차가 30%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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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9%로 가장 낮았고 미혼 집단(3.3%)이나 사별이나 이혼한 집단(3.4%)의 재산범죄

피해 경험 비율도 높았으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8-3-1]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재산범죄피해

(단위: % (표준오차))

구분
재산범죄피해



있음 없음 계

성별

남자 2.6(0.28) 97.4(0.28) 100(0.00)

6.405*여자 3.6(0.29) 96.4(0.29) 100(0.00)

합계 3.1(0.19) 96.9(0.19) 100(0.00)

연령대

10대(!) 2.0(0.69) 98.0(0.69) 100(0.00)

1.806

20대 3.8(0.79) 96.2(0.79) 100(0.00)

30대 4.0(0.49) 96.0(0.49) 100(0.00)

40대 3.1(0.40) 96.9(0.40) 100(0.00)

50대 2.8(0.34) 97.2(0.34) 100(0.00)

60대 2.9(0.44) 97.1(0.44) 100(0.00)

70대 이상 2.1(0.44) 97.9(0.44) 100(0.00)

합계 3.1(0.19) 96.9(0.19) 100(0.00)

혼인
상태

미혼 3.3(0.50) 96.7(0.50) 100(0.00)

0.469
현재 배우자 있음 2.9(0.22) 97.1(0.22) 100(0.00)

사별이나 이혼 3.4(0.54) 96.6(0.54) 100(0.00)

합계 3.1(0.19) 96.9(0.19) 100(0.00)

교육
수준57)

초졸 이하(미취학 포함) 1.9(0.38) 98.1(0.38) 100(0.00)

3.193*

중학교 졸업 1.9(0.47) 98.1(0.47) 100(0.00)

고등학교 졸업 3.4(0.36) 96.6(0.36) 100(0.00)

대학교  졸업 이상 3.4(0.34) 96.6(0.34) 100(0.00)

합계 3.1(0.19) 96.9(0.19) 100(0.00)

* p<.05
비고: 1. 라오-스콧(Rao-Scott) 카이제곱검정 결과를 제시함

2. (!)는 유효 표본사례수(cell size<=5)적거나 상대표준오차(RSE)가 30%이상으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함

57) 2018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의 교육수준 설문문항은 인구주택총조사와 동일하게 ‘① 받지 
않았음, ②초등학교, ③중학교, ④고등학교, ⑤대학교(2,3년제), ⑥대학교(4년제 이상), ⑦대학원 
이상’으로 구분하고 졸업여부를 추가 설문하였다. 이에 교육수준 항목은 졸업을 기준으로 초중
고 및 대학교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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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대인절도범죄피해

[표 8-3-2]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대인절도범죄피해 경험간 관계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며, 대인절도범죄피해는 성별과 혼인상태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성보다 여성이,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사별･이혼한 집단보다는 미혼인 

집단이 대인절도범죄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성별에 따른 대인절도범죄피해를 살펴보면, 남성의 대인절도범죄피해 경험은 1.2%

이고 여성은 1.9%로, 남성보다 여성의 대인절도범죄피해 경험 비율이 높고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였다. 

혼인상태에 따른 대인절도범죄피해는, 미혼 집단의 대인절도범죄피해 경험 비율은 

2.2%이고, 사별이나 이혼한 집단은 1.6%로 나타났고, 현재 배우자 있는 집단은 1.3%

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연령대를 기준으로는 20대 대인절도범죄

피해 경험이 2.4%로 가장 높았고 50대는 1.2%로 가장 낮았으며,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는 고등학교 졸업집단의 대인절도범죄피해 경험이 1.9%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졸업 

이하(미취학 포함)와 중학교 졸업 집단은 1.2%로 가장 낮았다(단, 중학교 졸업 집단의 

대인절도범죄피해 경험은 상대표준오차가 30%이상으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한다.).

[표 8-3-2]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대인절도범죄피해

(단위: % (표준오차))

구분
대인절도범죄피해



있음 없음 계

성별

남자 1.2(0.21) 98.8(0.21) 100(0.00)

4.071*여자 1.9(0.20) 98.1(0.20) 100(0.00)

합계 1.6(0.13) 98.4(0.13) 100(0.00)

혼인
상태

미혼 2.2(0.39) 97.8(0.39) 100(0.00)

3.054†
현재 배우자 있음 1.3(0.14) 98.7(0.14) 100(0.00)

사별이나 이혼 1.6(0.42) 98.4(0.42) 100(0.00)

합계 1.6(0.13) 98.4(0.1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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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p<.1
비고 1: 라오-스콧(Rao-Scott) 카이제곱검정 결과를 제시함

2: (!)는 유효 표본사례수(cell size<=5)적거나 상대표준오차(RSE)가 30%이상으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함

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기범죄피해

[표 8-3-3]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기범죄피해 경험간 관계를 교차분석한 결과

로, 사기범죄피해 경험은 연령대와 교육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

다. 즉, 30대 이상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기범죄피해 경험 비율

이 낮았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집단에서 사기범죄피해 경험이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사기범죄피해를 살펴보면, 사기범죄피해 경험이 적은 10대(0.1%)와 

20대(0.7%)를 제외하고, 30대부터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기범죄피해 비율이 낮아

지고 있다(단, 10대, 20대, 70대 이상의 상대표준오차는 30%이상이었으므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한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사기범죄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최근 경향이 반영

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 같이 온라인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노인층에서 사기범죄피해가 더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구분
대인절도범죄피해



있음 없음 계

연령대

10대(!) 1.6(0.67) 98.4(0.67) 100(0.00)

1.196

20대 2.4(0.57) 97.6(0.57) 100(0.00)

30대 1.6(0.33) 98.4(0.33) 100(0.00)

40대 1.3(0.27) 98.7(0.27) 100(0.00)

50대 1.2(0.21) 98.8(0.21) 100(0.00)

60대 1.6(0.35) 98.4(0.35) 100(0.00)

70대 이상 1.3(0.34) 98.7(0.34) 100(0.00)

합계 1.6(0.13) 98.4(0.13) 100(0.00)

교육
수준

초졸 이하(미취학 포함) 1.2(0.32) 98.8(0.32) 100(0.00)

1.306

중학교 졸업(!) 1.2(0.37) 98.8(0.37) 100(0.00)

고등학교 졸업 1.9(0.28) 98.1(0.28) 100(0.00)

대학교  졸업 이상 1.5(0.19) 98.5(0.19) 100(0.00)

합계 1.6(0.13) 98.4(0.1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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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과 사기범죄피해 관계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기범죄피해 

경험이 높은 경향이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1). 구체적으로 대학교 졸업 

이상 집단에서의 사기범죄피해 경험은 1.2%였고, 고등학교 졸업 집단은 1.1%, 중학교 

졸업 집단은 0.6%, 초등학교 졸업 이하(미취학 포함) 집단은 0.4%로 나타났다(단, 중학

교 졸업 집단 및 초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의 상대표준오차는 30%이상이었으므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한다.). 이 역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기범죄피해를 경험할 가능성

이 낮을 것이라는 일반적 생각과는 상이한 결과로 향후 추가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성별 기준으로 여성(1.2%)이 남성(0.8%)보다 사기범죄피해를 많이 경험하고 

있었으나, 대인절도범죄피해와는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8-3-3]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기범죄피해

(단위: % (표준오차))

구분
사기범죄피해



있음 없음 계

성별

남자 0.8(0.14) 99.2(0.14) 100(0.00)

2.324여자 1.2(0.16) 98.8(0.16) 100(0.00)

합계 1.0(0.11) 99.0(0.11) 100(0.00)

연령대

10대(!) 0.1(0.11) 99.9(0.11) 100(0.00)

2.217*

20대(!) 0.7(0.30) 99.3(0.30) 100(0.00)

30대 1.5(0.34) 98.5(0.34) 100(0.00)

40대 1.3(0.27) 98.7(0.27) 100(0.00)

50대 1.2(0.25) 98.8(0.25) 100(0.00)

60대 0.9(0.28) 99.1(0.28) 100(0.00)

70대 이상(!) 0.5(0.21) 99.5(0.21) 100(0.00)

합계 1.0(0.11) 99.0(0.11) 100(0.00)

혼인
상태

미혼 0.7(0.19) 99.3(0.19) 100(0.00)

1.587
현재 배우자 있음 1.1(0.14) 98.9(0.14) 100(0.00)

사별이나 이혼 1.1(0.28) 98.9(0.28) 100(0.00)

합계 1.0(0.11) 99.0(0.11) 100(0.00)

교육
수준

초졸 이하(미취학 포함)(!) 0.4(0.18) 99.6(0.18) 100(0.00)

2.143†

중학교 졸업(!) 0.6(0.27) 99.4(0.27) 100(0.00)

고등학교 졸업 1.1(0.16) 98.9(0.16) 100(0.00)

대학교  졸업 이상 1.2(0.20) 98.8(0.20) 100(0.00)

합계 1.0(0.11) 99.0(0.11) 100(0.00)

비고 1: 라오-스콧(Rao-Scott) 카이제곱검정 결과를 제시함 ; * p<.05, † p<.1
2: (!)는 유효 표본사례수(cell size<=5)적거나 상대표준오차(RSE)가 30%이상으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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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폭력범죄피해

[표 8-3-4]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폭력범죄피해 간 관계를 교차분석한 결과이며,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 및 혼인상태만이 폭력범죄피해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었으나 양자 모두 그 통계적 유의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p<0.1). 즉, 남성보다 여성이,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사별･이혼한 집단보다 미혼인 

집단이 폭력범죄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성별과 폭력범죄피해 관계를 살펴보면, 여성의 폭력범죄피해 경험 비율이 0.7%로 

남성의 0.4%보다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단, 남성의 폭력범죄피해 경

험은 상대표준오차 30%이상으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함, p<0.1). 

또한 혼인상태를 기준으로 폭력범죄피해와의 관계를 분석하면, 미혼 집단의 폭력범

죄피해 경험이 0.8%로 가장 높았고, 사별이나 이혼한 집단은 0.6%, 현재 배우자가 

있는 집단은 0.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단, 미혼 및 사별이나 이혼한 집단의 

폭력범죄피해 경험은 상대표준오차 30%이상으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 p<0.1). 

이처럼 남성보다 여성이 그리고 미혼 집단이 폭력범죄피해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폭력범죄피해를 경험한 응답자가 많지 않아 위 

분석의 통계적 유의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등 분석에 한계가 있다.  

[표 8-3-4]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폭력범죄피해

(단위: % (표준오차))

구분
폭력범죄피해



있음 없음 계

성별

남자(!) 0.4(0.11) 99.6(0.11) 100(0.00)

3.768†여자 0.7(0.14) 99.3(0.14) 100(0.00)

합계 0.5(0.09) 99.5(0.09) 100(0.00)

연령대

10대(!) 0.4(0.24) 99.6(0.24) 100(0.00)

1.187

20대(!) 0.8(0.37) 99.2(0.37) 100(0.00)

30대 0.9(0.25) 99.1(0.25) 100(0.00)

40대(!) 0.5(0.21) 99.5(0.21) 100(0.00)

50대 0.5(0.15) 99.5(0.15) 100(0.00)

60대(!) 0.2(0.12) 99.8(0.12) 100(0.00)

70대 이상(!) 0.2(0.19) 99.8(0.19) 100(0.00)

합계 0.5(0.09) 99.5(0.0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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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
비고 1: 라오-스콧(Rao-Scott) 카이제곱검정 결과를 제시함

2: (!)는 유효 표본사례수(cell size<=5)적거나 상대표준오차(RSE)가 30%이상으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함

제4절 | 개인의 생활양식 및 자기통제 수준과 범죄피해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으로서 개인 수준의 생활양식은 대중교통, 늦은 귀가, 만취 

귀가, 외출 시 고급 옷차림, 유명 브랜드 옷차림과 같은 다섯 항목을 기준으로 구분하

였다. 각 항목은 일주일 평균 대중교통의 이용 횟수, 한 달 평균 집에 늦게 귀가(밤 

10시 이후)하거나 만취하여 귀가하는 횟수에 대한 응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이외 외출 시 고급옷차림(고급스런 옷이나 액세서리 착용 여부)과 유명 브랜드 옷차림 

항목은 각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을 기준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

다’는 ‘유인 작음’으로, ‘보통이다’는 ‘보통’으로,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는 ‘유

인 큼’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의 생활양식 이외 자기통제를 구성하는 문항58)의 합계 평균은 2.35점, 표준편

차는 0.53점이었고, 신뢰도(Cronbach’s )는 0.626이었다. 합계 평균을 기준으로 평

균이상은 ‘높음’으로 평균미만은 ‘낮음’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58) 자기통제 변수는 다음의 ‘종종 재미삼아 위험한 일을 한다’, ‘일이 복잡해지면 포기하는 편이
다’, ‘쉽게 화를 낸다’, ‘머리 쓰는 일보다 몸으로 하는 일을 선호 한다’, ‘장래에 일어날 일보다
는 지금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있다’, ‘다른 사람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그리 동정적이지 않다’

는 총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분
폭력범죄피해



있음 없음 계

혼인
상태

미혼(!) 0.8(0.26) 99.2(0.26) 100(0.00)

2.458†
현재 배우자 있음 0.4(0.08) 99.6(0.08) 100(0.00)

사별이나 이혼(!) 0.6(0.26) 99.4(0.26) 100(0.00)

합계 0.5(0.09) 99.5(0.09) 100(0.00)

교육
수준

초졸 이하(미취학 포함)(!) 0.2(0.11) 99.8(0.11) 100(0.00)

0.772

중학교 졸업(!) 0.5(0.24) 99.5(0.24) 100(0.00)

고등학교 졸업 0.6(0.17) 99.4(0.17) 100(0.00)

대학교  졸업 이상 0.6(0.14) 99.4(0.14) 100(0.00)

합계 0.5(0.09) 99.5(0.0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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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양식 및 자기통제 수준과 재산범죄피해

[표 8-4-1]은 개인의 생활양식 및 자기통제 수준에 따른 재산범죄피해 경험을 교차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재산범죄피해 경험은 외출 시 고급옷차림과 자기통제 

수준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외출 시 고급스런 옷차림을 하는 집단(유인 큼)의 재산범죄피해 경험은 5.2%인 

반면, 외출 시 고급스런 옷차림을 하지 않는 편인 집단(유인 작음)의 재산범죄피해 

경험은 2.9%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외출 시 고급 옷차림 수준에 따른 재산범죄피해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자기통제 수준과 재산범죄피해 경험에 있어, 자기통제 수준이 높은 집단의 재산범

죄피해는 2.6%인 반면 자기통제 수준이 낮은 집단은 3.6%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대중교통에 있어서는 대중교통을 일주일에 5일

이상 이용하는 집단의 재산범죄피해 경험이 3.6%로 가장 높았고, 늦은 귀가에 있어서

는 거의 매일 늦게 오는 집단의 재산범죄피해 경험이 4.6%로 가장 높았다. 또한  

만취 귀가에 있어서는 거의 매일(15.5%) 혹은 한 달에 하루(3.6%) 만취하여 귀가하는 

집단에서 재산범죄피해 경험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단, 만취귀가

의 일부 항목의 상대표준오차는 30%이상이며 특히 ‘거의 매일’집단의 재산범죄피해 

경험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는 89%로 높기 때문에, 해석 시 주의를 요한다.). 이외 유명 

브랜드 옷차림을 하는 편일수록 재산범죄피해 경험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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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4-1] 생활양식 및 자기통제 수준과 재산범죄피해

(단위: % (표준오차))

구분
재산범죄피해



있음 없음 계

대중 
교통

거의 또는 전혀 없음 3.2(0.32) 96.8(0.32) 100(0.00)

2.062

일주일에 1-2일 2.6(0.35) 97.4(0.35) 100(0.00)

일주일에 3-4일 2.2(0.42) 97.8(0.42) 100(0.00)

일주일에 5일 이상 3.6(0.45) 96.4(0.45) 100(0.00)

합계 3.1(0.19) 96.9(0.19) 100(0.00)

늦은 
귀가

거의 또는 전혀 없음 2.8(0.25) 97.2(0.25) 100(0.00)

1.781

한 달에 하루 3.5(0.51) 96.5(0.51) 100(0.00)

보름에 하루 2.1(0.49) 97.9(0.49) 100(0.00)

일주일에 하루 2.8(0.52) 97.2(0.52) 100(0.00)

일주일에 2-3일 3.8(0.62) 96.2(0.62) 100(0.00)

거의 매일 4.6(1.12) 95.4(1.12) 100(0.00)

합계 3.1(0.19) 96.9(0.19) 100(0.00)

만취 
귀가

거의 또는 전혀 없음 3.0(0.23) 97.0(0.23) 100(0.00)

1.609

한 달에 하루 3.6(0.59) 96.4(0.59) 100(0.00)

보름에 하루 2.6(0.69) 97.4(0.69) 100(0.00)

일주일에 하루(!) 3.0(1.00) 97.0(1.00) 100(0.00)

일주일에 2-3일(!) 2.8(1.12) 97.2(1.12) 100(0.00)

거의 매일(!) 15.5(13.78) 84.5(13.78) 100(0.00)

합계 3.1(0.19) 96.9(0.19) 100(0.00)

외출 시 
고급

옷차림

유인 작음 2.9(0.22) 97.1(0.22) 100(0.00)

4.115*
보통 3.1(0.48) 96.9(0.48) 100(0.00)

유인 큼 5.2(0.87) 94.8(0.87) 100(0.00)

합계 3.1(0.19) 96.9(0.19) 100(0.00)

유명 
브랜드 
옷차림

유인 작음 3.0(0.24) 97.0(0.24) 100(0.00)

0.483
보통 3.3(0.51) 96.7(0.51) 100(0.00)

유인 큼 3.6(0.62) 96.4(0.62) 100(0.00)

합계 3.1(0.19) 96.9(0.19) 100(0.00)

자기 
통제

낮음 3.6(0.30) 96.4(0.30) 100(0.00)

8.000**높음 2.6(0.23) 97.4(0.23) 100(0.00)

합계 3.1(0.19) 96.9(0.19) 100(0.00)

** p<.01, * p<.05
비고 1: 라오-스콧(Rao-Scott) 카이제곱검정 결과를 제시함

2: (!)는 유효 표본사례수(cell size<=5)적거나 상대표준오차(RSE)가 30%이상으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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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양식 및 자기통제 수준과 폭력범죄피해

[표 8-4-2]는 생활양식 및 자기통제 수준과 폭력범죄피해를 교차분석한 결과로, 

폭력범죄피해는 대중교통, 늦은 귀가, 만취 귀가와 같은 생활양식과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다만 폭력범죄피해를 경험한 응답자가 적어 상대표준오

차가 높은 항목이 상당하기에 이에 주의해서 분석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대중교통을 일주일에 5일 이상 이용하는 집단의 폭력범죄피해 경험은 0.9%인 반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집단은 0.3%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였다(p<0.1).

늦은 귀가의 경우, 한 달 평균 저녁 10시 이후 늦게 귀가하는 횟수가 높은 집단에서 

폭력범죄피해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거의 매일’ 늦게 귀가하는 집단의 

폭력범죄피해 경험은 2.6%, ‘일주일에 하루’ 늦게 귀가하는 집단의 폭력범죄피해 경험

은 0.8%였고, ‘거의 또는 전혀 없음’ 집단의 폭력범죄피해 경험은 0.3%였다. 단, ‘일주

일에 2-3일’ 늦게 귀가하는 집단은 폭력범죄피해를 0.1% 경험하여 위와 같은 경향에

서 벗어나 있었다. 다만, 늦은 귀가의 응답집단별 폭력범죄피해 경험에 있어 ‘거의 

또는 전혀 없음’ 집단을 제외하고는 모든 집단에서의 폭력범죄피해 경험의 상대표준

오차가 30%이상이었기에 이에 유의해야 한다. 

만취 귀가 역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 달 평균 만취 귀가 횟수가 많은 

집단에서 폭력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이 많았는데, ‘보름에 하루’를 기준으로 만취 

귀가가 더 많은 집단의 폭력범죄피해 경험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음’이나 ‘한 달에 

하루’인 집단의 폭력범죄피해 경험보다 높았다. 다만 만취 귀가 역시 ‘거의 또는 전혀 

없음’ 집단을 제외하고는 모든 집단에서의 폭력범죄피해 경험의 상대표준오차가 30%

이상이었기에 이에 유의해야 한다(일주일에 2-3일 만취 귀가 집단의 폭력범죄피해 

경험의 상대표준오차는 71.8%, 거의 매일 만취 귀가 집단의 폭력범죄피해 경험의 

상대표준오차는 102.6%였다.). 

이처럼 폭력범죄피해 경험의 경우,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고, 늦게 귀가하거나 

만취하여 귀가하는 경우가 많은 집단에서 폭력범죄피해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재산범죄피해와 유사하게 외출 시 고급 옷차림

을 하는 편인 집단에서 폭력범죄피해 경험이 높게 나타났고, 자기통제 수준이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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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서 폭력범죄피해 경험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표 8-4-2] 생활양식 및 자기통제 수준과 폭력범죄피해

(단위: % (표준오차))

구분
폭력범죄피해



있음 없음 계

대중 
교통

거의 또는 전혀 없음 0.3(0.09) 99.7(0.09) 100(0.00)

2.275†

일주일에 1-2일(!) 0.5(0.24) 99.5(0.24) 100(0.00)

일주일에 3-4일(!) 0.4(0.19) 99.6(0.19) 100(0.00)

일주일에 5일 이상 0.9(0.21) 99.1(0.21) 100(0.00)

합계 0.5(0.09) 99.5(0.09) 100(0.00)

늦은 
귀가

거의 또는 전혀 없음 0.3(0.09) 99.7(0.09) 100(0.00)

12.025***

한 달에 하루(!) 0.4(0.15) 99.6(0.15) 100(0.00)

보름에 하루(!) 0.4(0.21) 99.6(0.21) 100(0.00)

일주일에 하루(!) 0.8(0.25) 99.2(0.25) 100(0.00)

일주일에 2-3일(!) 0.1(0.05) 99.9(0.05) 100(0.00)

거의 매일(!) 2.6(0.96) 97.4(0.96) 100(0.00)

합계 0.5(0.09) 99.5(0.09) 100(0.00)

만취 
귀가

거의 또는 전혀 없음 0.4(0.09) 99.6(0.09) 100(0.00)

3.898**

한 달에 하루(!) 0.4(0.17) 99.6(0.17) 100(0.00)

보름에 하루(!) 0.9(0.52) 99.1(0.52) 100(0.00)

일주일에 하루(!) 0.9(0.47) 99.1(0.47) 100(0.00)

일주일에 2-3일(!) 3.1(2.21) 96.9(2.21) 100(0.00)

거의 매일(!) 1.0(1.02) 99.0(1.02) 100(0.00)

합계 0.5(0.09) 99.5(0.09) 100(0.00)

외출 
시 

고급
옷차림

유인 작음 0.5(0.11) 99.5(0.11) 100(0.00)

0.418
보통(!) 0.6(0.17) 99.4(0.17) 100(0.00)

유인 큼(!) 0.8(0.33) 99.2(0.33) 100(0.00)

합계 0.5(0.09) 99.5(0.09) 100(0.00)

유명 
브랜드 
옷차림

유인 작음 0.5(0.11) 99.5(0.11) 100(0.00)

0.912
보통(!) 0.7(0.18) 99.3(0.18) 100(0.00)

유인 큼(!) 0.5(0.25) 99.5(0.25) 100(0.00)

합계 0.5(0.09) 99.5(0.09) 100(0.00)

자기 
통제

낮음 0.6(0.12) 99.4(0.12) 100(0.00)

0.094높음 0.5(0.13) 99.5(0.13) 100(0.00)

합계 0.5(0.09) 99.5(0.09) 100(0.00)

*** p<.001, ** p<.01, * p<.05, † p<.1
비고 1: 라오-스콧(Rao-Scott) 카이제곱검정 결과를 제시함

2: (!)는 유효 표본사례수(cell size<=5)적거나 상대표준오차(RSE)가 30%이상으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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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의 연도별 비교

앞에서는 2019년도 조사의 범죄피해와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간 관계를 검토하였

고, 아래에서는 지역사회 수준, 가구 수준, 개인 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의 연도

별 변화를 살펴보았다.59) 

1. 지역사회 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의 연도별 비교

지역사회 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중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과 경찰

의 범죄통제력에 대한 주민들의 긍정적 평가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즉, 물리적 환경이 

무질서하다는 인식은 매년 감소하였고, 지역경찰이 범죄를 잘 통제할 것이라는 인식

은 매년 증가하였다. 사회적 환경이 무질서하다는 인식 역시 2019년도에는 소폭 증가

하였지만, 2013년-2015년-2017년 동안 매년 감소하였다. 

지역사회의 환경이 아닌 주민 간 관계를 반영하는 이웃관계와 이웃참여에 있어, 

이웃관계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이웃참여는 연도별로 상이한 변화를 나타내었

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등 주민 간 결속과 유대수준을 반영하는 이웃관계는 

2017년도(2015년 평균 2.68점 → 2017년 평균 2.63점)를 제외하고 매년 소폭 증가하

였다. 지역사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 위해 얼마나 참여할 것인가를 반영하는 이웃

참여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일원배치 분산분석결과, 각 요인의 연도별 변화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사후검증(Bonferroni)에서 이웃관계, 사회적 무질서, 경찰활동은 모든 연도별 

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이웃참여는 2015년과 2017년, 물리적 무질서는 

2017년도와 2019년도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59) 제5절은 복합표본설계를 고려하지 않고 가구원 표준화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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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5-1] 지역사회 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의 조사연도별 비교

(단위: 평균 (표준편차))

구분
조사연도

F
2013 2015 2017 2019

이웃관계
2.50

(0.93)

2.68

(0.92)

2.63

(0.92)

2.74

(0.86)
168.38***

이웃참여
3.30

(0.78)

3.26

(0.79)

3.27

(0.78)

3.33

(0.75)
24.45***

물리적 무질서
2.50

(0.82)

2.27

(0.79)

2.20

(0.79)

2.17

(0.80)
473.36***

사회적 무질서
2.53

(0.82)

2.28

(0.75)

2.13

(0.73)

2.17

(0.75)
736.27***

경찰활동
3.16

(0.77)

3.39

(0.71)

3.44

(0.68)

3.48

(0.70)
539.45***

*** p<.001
비고: 1. ‘이웃관계’, ‘이웃참여’ 항목은 그 값이 클수록 이웃관계가 강하고 이웃참여가 활발하다는 의미임

2.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항목은 그 값이 클수록 지역사회의 무질서 수준이 심각하다는 의미임
3. ‘경찰활동’ 항목은 그 값이 클수록 경찰활동이 효과적이라는 의미임

2. 가구 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의 연도별 비교

다음으로 가구 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중 가구방범수준, 집 비운 정도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가구의 방범수준은 조사연도 동안 응답한 가구에서 특수 잠금장치, 

방범창, 비디오폰(확인구멍), 출입카드, 경보시스템, 경비원, CCTV, 외부조명 등 총 

8개의 방범수단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수단별로 살펴보면, 집주위 외부조명, 집 주위 CCTV, 특수잠금장치, 비디오폰(확인

창), 방범창, 경비원 등이 있는 경우가 조사연도마다 40% 이상이었고, 출입카드나 

도난 경보시스템이 있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응답대상 중 아파트의 비중

이 높아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생각되며,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출입카드

나 경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개별 방범수단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특수 장금장치, 방범창, 비디오폰

(확인창), 외부조명 등의 방범수단이 조금 감소한 반면, 이외 출입카드, 경보시스템, 

경비원, CCTV 등의 방범수단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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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1] 가구 방범수준의 조사연도별 비교

[표 8-5-2]를 보면, 전체적으로 가구의 방범수준은 조사연도 동안 가구별 평균 4개

의 방범수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는 그 수준이 조금 

늘어났으며 2019년도에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집을 비운 정도는 변화폭은 적지만 매년 소폭의 증감을 거듭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방향성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일원배치 분산분석결과, 각 요인의 연도별 변화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사후검증(Bonferroni)에서 가구방범수준은 2013년과 2015년, 2017년과 2019년간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집을 비운 정도는 2013년과 2017년, 2015

년과 2017년, 2017년과 2019년간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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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5-2] 가구 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의 조사연도별 비교

(단위: 평균 (표준편차))

구분
조사연도

F
2013 2015 2017 2019

가구방범수준
3.93

(2.04)

3.96

(2.25)

4.32

(4.32)

4.30

(4.30)
63.95***

집을 비운 정도
2.80

(1.21)

2.83

(1.11)

2.74

(1.10)

2.81

(1.08)
8.28***

N 6,300 6,960 6,100 6,704 -

*** p<.001
비고 1: 분석단위는 가구임

2: ‘방범수준’은 범죄피해예방을 위해 가구 수준에서 활용한 방범수단의 개수(0개~8개)를 의미함
3: ‘집을 비운 정도’는 ‘거의 비우지 않았음(=1)’부터 ‘12시간 이상(=5)’로 구분되어, 평균값이 높을수록 비운 

정도가 높다는 의미이며, 2018년 기준으로 조사됨

3. 개인 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의 연도별 비교: 생활양식 및 자기통제

개인 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생활양식 및 자기통제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제외한 생활양식 및 자기

통제 수준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았다. 

생활양식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수준은 2015년 소폭 감소한 이후 조금씩 증가하여 

2019년도에는 2013년도와 유사한 이용수준에 도달하였다. 한 달 평균 저녁 10시 이후 

집에 들어가거나(늦은 귀가), 술에 만취해서 집에 들어가는(만취 귀가) 횟수는 소폭의 

증감을 거듭하였지만 큰 변화가 없었다. 외출 시 고급옷차림과 유명브랜드 옷차림하

는 편이라는 응답 역시 큰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 

각 요인의 연도별 변화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요인의 연도별 변화는 전체 평균 차이가 절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다만 사후검증(Bonferroni)에서 외출 시 고급옷차림 

수준은 각 연도별 변화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대중교통 이용수준은 

2017년과 2019년, 늦은 귀가 수준은 2017년과 2019년, 만취 귀가 수준은 2013년과 

2015년, 유명브랜드 옷차림 수준은 2015년과 2017년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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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5-3] 개인 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의 조사연도별 비교

(단위: 평균 (표준편차))

구분
조사연도

F 및 t값
2013 2015 2017 2019

대중교통
2.78 

(1.22)

2.59 

(1.24)

2.68 

(1.27)

2.71 

(1.26)
58.94***

늦은 귀가
3.84 

(1.93)

4.14 

(1.71)

4.31 

(1.70)

4.29 

(1.73)
199.09***

만취 귀가
5.39 

(1.18)

5.40 

(1.04)

5.59 

(0.89)

5.47 

(1.03)
106.51***

외출 시 고급옷차림
2.04 

(0.90)

2.21 

(0.95)

2.26 

(0.94)

2.10 

(0.89)
161.15***

유명브랜드 옷차림
2.08 

(0.93)

2.29 

(1.01)

2.27 

(1.00)

2.16 

(0.94)
137.66***

자기통제 수준 - -
2.33 

(0.55)

2.37 

(0.51)
5.80***

*** p<.001
비고: 1. ‘대중교통’은 ‘일주일에 5일이상(=1)’부터 ‘거의 또는 전혀 없음(=4)’으로 구분되며, 2018년 기준으로 

조사됨
2. ’늦은 귀가’와 ‘만취 귀가’는 한 달 평균 ‘거의 매일(일주일에 4일 이상))(=1)’부터 ‘거의 또는 전혀 없음

(=6)’으로 구분되며, 2018년 기준으로 조사됨
3. ‘외출 시 고급옷차림’과 ‘유명브랜드 옷차림’은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로 구분됨
4. ‘자기통제 수준’은 평균값이 높을수록 응답자의 자기통제력이 낮다는 의미임

제6절 |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분석의 주요결과

1. 2019년 조사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분석의 주요결과

제8장에서는 2018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조사된 범죄피해와 범죄피해 취

약성 요인-지역사회 수준, 가구 수준, 개인 수준-의 관계를 간략히 분석하였고,60) 

추가로 이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재산･폭력･주거침입 범죄피해와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60) 제8장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과 범죄피해 경험간 관계는 교차분석을 통해 간략히 살펴본 결과
로서, 양자의 보다 정확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을 통
제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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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역사회 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을 검토하였다. 재산･폭력･주거침입 범

죄피해에 있어 모두 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심각하다고 평가한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재산･폭력･주거

침입 범죄피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물리적 무질서 수준이 심각하다고 

평가한 집단에서, 심각하지 않다고 평가한 집단에 비해 재산･폭력 범죄피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의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는 재산범죄피해 경험의 취

약성 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경찰활동이 비효과적이라고 평가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재산범죄피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지역사회의 이웃관계와 이웃참여는 모든 유형의 범죄피해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관계가 없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가구 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을 검토하였으며,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으

로서 가구 특성은 그 중요성이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가구 특성 중 집을 

비운 시간이 많은 집단에서 폭력범죄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파트 

이외의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주거침입범죄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가구의 방범수준이 높을수

록 주거침입범죄피해 경험이 적은 경향이 있었기에, 아파트와 같이 여러 방범수단이 

갖추어져있고 여러 가구가 밀집되어 거주하는 경우에 주거침입범죄피해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외 재산범죄피해와 가구특성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으로서 개인 수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61)은 범죄유형마

다 상이한 관계가 존재하였다. 재산범죄피해에 있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집단이 재산범죄피해경험이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재산범죄피해 중 대인절도범죄피해에 있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현재 배우자가 있거

나 사별･이혼한 집단보다는 미혼인 집단이 범죄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재산범

죄피해 중 사기범죄피해에 있어서는, 30대 이상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연령대가 높아

61)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직업군과 범죄피해의 관계를 분석하지 않았는데, 이는 범죄피해 경험자
수가 많지 않아 총9개의 직업군을 구분하여 교차분석 진행시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상대표준오
차가 30%이상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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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수록 사기범죄피해 경험 비율이 낮았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집단에서 사기범죄피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온라인 사기범죄피해

가 증가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 같이 온라인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노인층에서 사기범죄피해가 더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폭력범죄피해에 있어서는 대인절도범죄피해와 유사하게, 남성보다 여성이,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사별･이혼한 집단보다 미혼인 집단이 범죄피해를 경험한 비율

이 높았다. 

넷째,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으로서 개인 수준의 생활양식 및 자기통제 수준을 살펴

보았다. 재산범죄피해에 있어서는 외출 시 고급스런 옷차림을 하는 편인 집단과 자기

통제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재산범죄피해 경험이 많이 나타났다. 

폭력범죄피해에 있어서는 대중교통을 일주일에 5일 이상 이용하는 집단에서, 한 

달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하루 혹은 거의 매일 밤10시 이후에 귀가(늦은 

귀가)하는 집단에서, 한 달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2-3일 혹은 거의 매일 

만취 귀가하는 집단에서 폭력범죄피해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62) 

2.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의 연도별 비교의 주요 결과

다음으로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의 연도별 비교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첫째, 지역사회 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에서, 주민들은 지역사회의 물리적․사
회적 무질서가 감소하고 있고, 경찰의 범죄통제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

다. 다만 사회적 환경이 무질서하다는 평가만이 2019년도(2.17점)에 소폭 증가하였지

만, 2013년-2015년-2017년(2.13점) 동안 매년 감소하였다. 

앞서 물리적 무질서는 재산･폭력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으로, 사회적 무질서는 

재산･폭력･주거침입 범죄피해에 있어 취약성 요인으로, 경찰활동은 재산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으로 확인되었기에, 이러한 변화 추세는 범죄피해 취약성을 낮추는 긍정

적 변화로 생각할 수 있다.  

62) 다만 폭력범죄피해를 경험한 응답자수가 적어 대중교통, 늦은 귀가, 만취귀가 등의 항목에서 
상대표준오차가 높은 항목이 상당하기에 이에 주의해서 분석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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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환경이 아닌 주민 간 관계를 반영하는 이웃관계와 이웃참여에 있어, 

이웃관계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내 문제해결을 위한 이웃참

여는 연도별로 상이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둘째, 가구 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중, 가구의 방범수준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응답자 가구에서 범죄피해예방을 위해 총 8개의 방범수단 중 평균 4개의 방범수단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한 연도별 변화는 없었다. 집을 비운 정도 역시 

변화폭은 적지만 매년 소폭의 증감을 거듭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방향성을 확인하지

는 못하였다. 

셋째, 개인 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중, 생활양식은 특별한 변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수준은 2015년(2.59점) 소폭 감소한 이후 조금

씩 증가하여 2019년도(2.71점)에는 2013년도(2.78점)와 유사한 이용수준에 도달하였

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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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발생인식, 범죄두려움 및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분석

김 민 영



제9장 

범죄발생인식, 범죄두려움 및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분석

실제로 발생하는 사건으로서의 범죄가 얼마나 적고 많은 가와는 별개로,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범죄를 인식하고 있다. 이는 수사 혹은 처벌을 기준으로 한 공식통계가 

감소하더라도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두려움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렇기에 

사람들이 범죄를 어떻게 인식하고 범죄피해를 당할까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제9장에서는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과 함께 범죄두려움 및 범죄예방활동

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63) 먼저 제1절에서는 ‘우리나라’와 ‘동네(지역)’에 있

어 사람들의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범죄피해경험과 미디어･소
문노출 수준, 가구특성, 지역사회 특성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64) 제2절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 유형별로 살펴보고,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인구사

회학적 특성, 범죄피해경험과 미디어･소문노출 수준, 가구특성, 지역사회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3절에서는 범죄예방활동을 소극적 활동과 적극적 

활동으로 구분하고, 범죄예방활동의 영향요인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범죄피해경험과 

미디어･소문노출 수준, 가구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63) 본 장의 제1절~제3절에서는 앞서 8장과 동일하게 복합표본설계를 고려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단, SPSS 26 프로그램에서 복합표본설계를 고려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은 제공하고 있지 
않아, 가구원 표준화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본 장의 분석은 모두 가구원 표준화가
중치를 적용한 결과이다. 

64) 본 장에서 활용한 범죄피해경험, 이웃관계, 이웃참여, 사회적 무질서, 물리적 무질서, 경찰활동
동 등의 변수 생성내용은 보고서 제8장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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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및 영향요인

1. 우리나라 및 동네의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범죄발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작년(2018년) 한해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의 범죄가 증가할 것 같습니까? 감소할 것 같습니까?”라는 설문을 진행하

였다. 설문시 제시한 우리나라와 동네(지역)라는 응답자와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상이

한 응답결과가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의 범죄발생이 증가할 것(매우 증가＋약간 증가)이라는 응답은 51.6%,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40.3%, 감소할 것(약간 감소＋매우 감소)이라는 응답은 

8.1%으로, 응답자의 약 절반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반면 동네(지역)에서의 범죄발생에 대해서는 증가할 것(매우 증가＋약간 증가)이라

는 응답은 21.5%,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65.8%, 감소할 것(약간 감소＋매우 감소)

이라는 응답은 12.7%으로,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동네의 범죄발생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응답평균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문항의 평균은 3.49점으로 변화 없을 것(=3점)과 약간 증가할 것(=4점)의 사이인 반면, 

응답자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지역)의 범죄발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문항의 평균은 

2.14점으로 약간 감소할 것(=2점)과 변화 없을 것(=3점)의 사이로 응답하였다. 

[그림 9-1-1] 작년 한 해와 비교한 범죄발생인식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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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작년(2018년) 한 해와 비교한, 범죄발생인식에 대한 응답

(단위: 비율, 점수 (표준오차))

문항
매우 

감소할 것
약간 

감소할 것
변화

없을 것
약간 

증가할 것
매우 

증가할 것
평균

(5점척도)

우리나라의 범죄
0.5%

(0.1%)

7.6%

(0.6%)

40.3%

(1.1%)

45.9%

(1.2%)

5.7%

(0.6%)

3.49

(0.02)

내가 살고 있는 
동네(지역)의 범죄

1.2%

(0.2%)

11.5%

(0.7%)

65.8%

(1.1%)

20.7%

(1.0%)

0.8%

0.2%)

2.14

(0.03)

2. 범죄발생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발생인식

아래 [표 9-1-2]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발생인식 간 관계에 대해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인식에 대해서는 성별, 

교육수준, 직업군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동네의 범죄발생

인식에 대해서는 직업별 특성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에 대해 남성(3.47점)보다는 여성(3.51점)이 증가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중졸 및 대졸이상 집단이 초졸 이하 및 고졸 집단보다 증가할 

것이라 응답하였으며, 농림어업숙련종사자․전업주부․사무종사자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거주 동네의 범죄발생인식에 있어 직업군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사무종사자 및 무직/기타 집단의 평균값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통계적 유의미성은 낮은 편이었다(p<0.1).   

[표 9-1-2]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단위: 평균(표준오차))

구분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인식
거주 동네(지역)의 

범죄발생인식

성별

남자 3.47 (0.02) 3.08 (0.02)

여자 3.51 (0.02) 3.09 (0.02)

t값 -2.537* -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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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1, ** p<.01, * p<.05, † p<.1

65) 직업 문항의 응답항목에는 ‘직업군인’이 별도로 있으나, 전체 응답자 기준 항목별 응답빈도를 
고려하여, 기타 항목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구분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인식
거주 동네(지역)의 

범죄발생인식

연령대

10대 3.50 (0.05) 3.08 (0.04)

20대 3.45 (0.03) 3.08 (0.02)

30대 3.53 (0.03) 3.14 (0.03)

40대 3.49 (0.03) 3.08 (0.02)

50대 3.48 (0.03) 3.06 (0.02)

60대 3.49 (0.03) 3.08 (0.02)

70대 이상 3.47 (0.03) 3.08 (0.03)

F값 1.036 1.052

혼인
상태

미혼 3.49 (0.03) 3.11 (0.02)

현재 배우자 있음 3.49 (0.02) 3.08 (0.02)

사별이나 이혼 3.47 (0.03) 3.05 (0.02)

F값 0.292 1.692

교육
수준

초졸 이하(미취학 포함) 3.46(0.03) 3.08(0.03)

중학교 졸업 3.51(0.03) 3.08(0.03)

고등학교 졸업 3.45(0.02) 3.06(0.02)

대학교  졸업 이상 3.52(0.03) 3.10(0.02)

F값 2.957* 1.229

직업65)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44(0.05) 3.08(0.05)

사무종사자 3.51(0.03) 3.12(0.03)

서비스, 판매 종사자 3.48(0.03) 3.08(0.0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57(0.06) 3.02(0.04)

기능원,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3.40(0.03) 3.02(0.03)

단순노무종사자 3.36(0.06) 3.04(0.05)

전업주부 3.56(0.02) 3.09(0.02)

학생 3.45(0.04) 3.07(0.03)

무직/기타 3.45(0.03) 3.11(0.03)

F값 4.44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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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죄피해경험과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범죄피해경험은 재산범죄 혹은 폭력범죄에 대한 직접적 범죄피해경험과 주변사람

들의 범죄피해 경험에 대한 간접적 범죄피해경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추가하

여 범죄 관련 미디어를 자주 보거나 범죄 관련 이야기를 자주하는 등의 사항도 간접적 

범죄피해경험으로 간주할 수 있다. 특히 범죄 관련 미디어･소문노출 수준은 ‘범죄 

관련 뉴스나 프로그램 등을 자주 보는 편이다’와 ‘사람들과 대화할 때 범죄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하는 편이다’라는 두 문항의 합계 평균으로 구성하였다. 미디어･
소문노출 수준을 구성하는 문항의 합계 평균은 2.91점이고 표준화 편차는 0.89점, 

신뢰도(Cronbach’s )는 0.819였다. 미디어･소문노출 수준 항목은 분석의 편의를 위

하여 평균이상은 ‘높음’으로 평균 미만은 ‘낮음’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9-1-3]은 직간접적 범죄피해경험과 범죄발생인식에 대한 응답에 대해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범죄발생인식에 있어 직간접적 범죄피해경험과 미디

어･소문노출 수준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표 9-1-3] 범죄피해경험 유무와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 

(단위: 평균(표준오차))

구분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인식
거주 동네(지역)의 범죄

발생인식

직접
피해경험

있음 3.59(0.04) 3.19(0.04)

없음 3.48(0.02) 3.08(0.02)

t값 2.769** 3.090**

간접
피해경험

있음 3.57(0.05) 3.21(0.05)

없었거나 모름 3.48(0.02) 3.08(0.02)

t값 2.026* 2.850**

범죄 관련
미디어･소문
노출 수준

높음 3.55(0.02) 3.12(0.02)

낮음 3.39(0.02) 3.03(0.02)

t값 6.287*** 4.449***

*** p<.001, ** p<.01, * p<.05, † p<.1

2018년 한 해 동안 응답자 본인이 직접 범죄피해를 경험한 집단과 가족이나 주변사

람들이 범죄피해를 경험한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우리나라 및 거주 

동네의 범죄발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범죄 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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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미디어･소문노출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우리나라 및 

거주 동네의 범죄발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직간접적 

범죄피해경험과 범죄 관련 미디어･소문에 대한 높은 노출 수준을 범죄발생인식 증가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가구특성과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표 9-1-4]는 가구특성과 우리나라 및 거주 동네의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의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주택유형, 주거점유형태, 월평균 가구소득수준 등 

여러 가구특성과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즉, 범죄발생인식에 대한 가구특성의 영향은 적은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표 9-1-4] 가구특성과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단위: 평균(표준오차))

구분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인식
거주 동네(지역)의 

범죄발생인식

주택 
유형

단독주택 3.54(0.03) 3.05(0.03)

아파트 3.47(0.03) 3.09(0.02)

연립/다세대 주택 3.46(0.04) 3.10(0.03)

비거주용 건물(상가 등) 3.57(0.13) 3.07(0.10)

기타(오피스텔, 원룸 등) 3.66(0.09) 3.22(0.07)

F값 1.665 1.696

주거 
형태

자기 집 3.50(0.02) 3.09(0.02)

전세 3.52(0.04) 3.10(0.03)

월세 3.38(0.05) 3.05(0.04)

기타(관사 등) 3.45(0.07) 3.00(0.10)

F값 2.039 0.666

월평균
가구
소득
수준

100만 원 미만 3.45(0.04) 3.06(0.03)

100∼200만 원 미만 3.50(0.04) 3.06(0.03)

200∼300만 원 미만 3.44(0.03) 3.07(0.03)

300∼400만 원 미만 3.46(0.03) 3.07(0.02)

400∼500만 원 미만 3.50(0.03) 3.11(0.02)

500만 원 이상 3.52(0.03) 3.09(0.02)

F값 1.043 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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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역사회 특성과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 특성과 범죄발생인식에 대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9-1-5]

와 같다. 

먼저 지역사회 내 이웃관계와 이웃참여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우리나라의 범죄발생

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다만 지역주민과

의 이웃관계와 우리나라 범죄발생인식 간 통계적 유의미성은 낮은 편이었다(p<0.1). 

이러한 지역사회 내 이웃관계 및 이웃참여 수준과 우리나라 범죄발생인식 간 관계는 

일반적 예상과는 상반된 결과이며 향후 심층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사회 환경과 범죄발생인식 간의 관계는,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수

준이 심하다고 인식할수록 우리나라 및 거주 동네의 범죄발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적인 관계가 존재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지역사회 환경인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는 모두 향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네의 범죄발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인식하도록 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지역사회의 경찰활동 수준과 범죄발생인식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9-1-5] 지역사회 특성과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구분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인식 거주 동네(지역)의 범죄발생인식

이웃관계   0.043†   0.009

이웃참여   0.087** -0.002

물리적 무질서     0.148***        0.172***

사회적 무질서     0.183***        0.219***

경찰활동 0.003  -0.027

*** p<.001, ** p<.01, † p<.1
비고: 1. ‘이웃관계’, ‘이웃참여’ 항목은 그 값이 클수록 이웃관계가 강하고 이웃참여가 활발하다는 의미임

2.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항목은 그 값이 클수록 지역사회의 무질서 수준이 심각하다는 의미임
3. ‘경찰활동’ 항목은 그 값이 클수록 경찰활동이 효과적이라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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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 범죄두려움 및 영향요인

1.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유형별 응답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상황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 두려움’, 범죄피해의 대상을 

기준으로 한 ‘범죄 대상별 두려움’, 구체적 범죄 유형을 기준으로 한 ‘구체적 두려움’으

로 구분하였다.  

먼저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은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과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라는 두 문항으로 조사되었다. 두 문항 모두 두렵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응답이 과반수로 나타났다. 해당 문항

의 반대 측면인 ‘그렇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12.6%로, ‘밤에 혼자 집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19.8%로 나타나, 밤에 집이 아닌 외부 공간-특히 골목길

-에 있는데 대한 범죄두려움이 더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문항의 평균점수 

역시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는 2.14점인데 반해,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는 2.38점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두려움은 위 두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의 합계 평균은 2.26점, 표준화 

편차는 1.01점이었고, 문항구성의 신뢰도(Cronbach’s )는 0.879였다.

[표 9-2-1]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 문항에 대한 응답

(단위: 비율, 점수 (표준오차))

구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 척도)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

29.6%

(1.2%)

40.3%

(1.1%)

17.5%

(0.8%)

11.3%

(0.6%)

1.3%

(0.2%)

2.14

(0.03)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

25.3%

(1.1%)

34.5%

(1.0%)

20.4%

(0.8%)

16.4%

(0.7%)

3.4%

(0.4%)

2.38

(0.03)

두 번째로, 범죄피해 대상을 본인, 배우자(애인), 자녀로 구분하여 범죄두려움을 

조사한 결과는 [표 9-2-2]와 같다. 본인이 범죄피해를 당할까 두렵다(그런 편이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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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그렇다)는 응답은 16.6%, 배우자(애인)가 범죄피해를 당할까 두렵다는 응답은 

27.1%, 자녀가 범죄피해를 당할까 두렵다는 응답은 45.5%였다. 즉, 본인보다는 가족

에 대한 범죄두려움이 높았고, 특히 자녀에 대한 범죄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평균을 통해서도 다시 확인가능한데, 나 자신의 범죄두려움의 평균은 2.25점, 배우자

에 대한 범죄두려움은 2.60점, 자녀에 대한 범죄두려움은 3.08점으로, 전체 평균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2-2] 범죄 대상별 두려움에 대한 응답

(단위: 비율, 점수 (표준오차))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 척도)

나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할까봐 
두렵다

30.3%

(1.2%)

33.0%

(0.9%)

20.2%

(0.7%)

14.7%

(0.7%)

1.9%

(0.3%)

2.25

(0.03)

배우자(애인)가 범죄피해를 
당할까봐 두렵다1

22.9%

(1.1%)

26.1%

(0.9%)

24.0%

(0.8%)

22.8%

(1.0%)

4.3%

(0.6%)

2.60

(0.04)

자녀가 범죄피해를 당할까봐 
두렵다2

15.7%

(1.1%)

16.9%

(0.8%)

21.9%

(0.9%)

35.1%

(1.1%)

10.4%

(0.9%)

3.08

(0.04)

비고: 1. 배우자(애인) 없는 응답자(해당자 없음)는 전체 응답자의 28.0%였으며, 이들을 제외하고 배우자(애인)
가 있는 응답자 72%를 기준으로 응답결과와 평균을 제시함 

2. 자녀가 없는 응답자(해당자 없음)는 전체 응답자의 34.7%였으며, 이들을 제외하고 자녀가 있는 응답자 
75.3%를 기준으로 응답결과와 평균을 제시함

마지막으로 구체적 두려움은 범죄유형을 기준으로 재산범죄두려움, 폭력범죄두려

움, 성폭력범죄 두려움을 구분한 이후, 전체 문항을 기준으로 구성하였다(문항 내용은 

아래 [표 9-2-3] 참고). 

범죄유형별 범죄두려움을 상세히 살펴보면, 두렵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주거침입(11.7%) > 사기(9.9%) > 폭행(8.9%) > 성폭력(8.6%) > 절도(8.0%) > 

강도(7.2%) > 괴롭힘(5.4%) > 손괴(4.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우선순위는 

폭력범죄와 재산범죄가 섞여 있는 것으로, 응답자가 범죄의 심각성이나 처벌의 중대

성, 피해의 가능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응답한 것으로 생각된다. 

재산범죄두려움은 절도, 사기, 손괴, 주거침입에 대해 범죄두려움을 측정한 각 문항

의 합계 평균으로 구성하였다. 재산범죄두려움을 구성하는 문항의 합계평균은 2.09

점, 표준화 편차는 0.79점이었고, 문항구성의 신뢰도는 0.885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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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두려움은 강도, 폭행(구타),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한 각 문항의 합

계 평균으로 구성하였다. 폭력범죄두려움을 구성하는 문항의 합계평균은 2.04점, 표

준화 편차는 0.80점이었고, 문항구성의 신뢰도는 0.870점이었다.

폭력범죄에 속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였는데, ‘누군가 나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할까 봐 두렵다’라는 하나

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 두려움은 위의 범죄유형별 두려움을 묻는 총 8개 문항을 모두 합계 평균하여 

구성하였는데, 평균은 2.06점이고 표준화 편차는 0.77점이었으며, 문항구성의 신뢰도

는 0.939점이었다. 

[표 9-2-3] 범죄유형별 두려움에 대한 응답

(단위: 비율, 점수(표준오차))

구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 척도)

재산
범죄

누군가 몰래 내 돈이나 
물건을 훔쳐갈까 봐 두렵다

25.1%

(1.3%)

49.6%

(1.2%)

17.2%

(0.9%)

6.7%

(0.5%)

1.3%

(0.4%)

2.09

(0.03)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해 
내 재산을 잃을까 봐 두렵다

29.1%

(1.3%)

41.9%

(1.1%)

19.1%

(0.8%)

8.2%

(0.6%)

1.7%

(0.4%)

2.11

(0.03)

누군가 내 물건이나 
재산을 부수거나 못 쓰게 

할까 봐 두렵다

31.5%

(1.3%)

45.0%

(1.1%)

18.8%

(1.0%)

4.4%

(0.3%)

0.3%

(0.1%)

1.97

(0.02)

폭력
범죄

누군가 내 집에 침입할까 
봐 두렵다

26.4%

(1.2%)

41.6%

(1.1%)

20.3%

(0.9%)

9.7%

(0.6%)

2.0%

(0.4%)

2.19

(0.03)

누군가 강제로 내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갈까 봐 두렵다

30.7%

(1.3%)

44.9%

(1.1%)

17.2%

(0.9%)

5.9%

(0.5%)

1.3%

(0.3%)

2.02

(0.03)

누군가 나를 구타(폭행) 

하여 다치게 할까 봐 두렵다
30.1%

(1.3%)

42.1%

(1.0%)

18.9%

(0.8%)

7.5%

(0.5%)

1.4%

(0.3%)

2.08

(0.03)

누군가 나를 쫓아다니거나 
전화 등으로 집요하게 
괴롭힐까 봐 두렵다

29.6%

(1.3%)

45.8%

(1.2%)

19.2%

(1.0%)

5.1%

(0.4%)

0.3%

(0.1%)

2.01

(0.02)

성
폭력
범죄

누군가 나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할까 봐 두렵다

35.5%

(1.2%)

38.1%

(0.9%)

17.8%

(0.7%)

7.2%

(0.4%)

1.4%

(0.3%)

2.01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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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표 9-2-4]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범죄두려움의 집단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다.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에 있어 남성보다 여성의 범죄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재산범죄두려움 제외), 현재 배우자가 있는 집단(성폭력 

두려움 제외)에서 범죄두려움이 낮은 경향이 나타났다. 직업군에 따른 범죄두려움의 

경우도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다만, 

교육수준의 경우는 성폭력 범죄두려움에 대해서만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두려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먼저, 성별에 따른 범죄두려움의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에 있어 

여성의 범죄두려움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구체적으로 

여성과 남성간 두려움의 차이는 일반적 범죄두려움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고

(0.68점), 재산범죄두려움에서 가장 적게 나타났다(0.27점).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범죄두려움의 차이는 재산범죄두려움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령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범죄두려움이 낮은 편이었으며, 특히 폭력범죄두려움(30대 제외)과 성폭력 두려움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혼인상태에 따른 범죄두려움은, 성폭력 두려움을 제외하고,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

움에 있어 미혼이나 사별이나 이혼(별거 포함)하여 배우자가 없는 집단에서 현재 배우

자가 있는 집단(동거포함)보다 높은 두려움을 나타내었다. 그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사별이나 이혼(별거포함)으로 배우자가 없는 집단에서 현재 배우자가 있는 집단보다 

성폭력 두려움이 낮은 것은, 사별 혹은 이혼한 집단의 연령이 높아 그 연령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미혼 집단은 구체적 두려움, 폭력범죄두려움, 

성폭력 두려움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별이나 이혼(별거포함)한 

집단은 일반적 두려움과 재산범죄두려움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범죄두려움은 성폭력 두려움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

움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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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반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는 않았으나, 일반적 두려움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일반적 두려움

이 낮게 나타났고, 폭력범죄두려움은 중학교 졸업 집단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수준의 두려움이 나타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직업군에 따른 범죄두려움은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에 있어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직업군에 따른 범죄두려움의 차이가 크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재산･폭력 범죄두려움은 서비스･판매종사자 집단에서, 일반적 두려움은 전업

주부 집단에서, 성폭력 두려움은 학생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직업군별 

상이한 결과는 직업군에 따라 빈번히 노출되는 환경이 상이하여 나타난 것으로 생각

된다.

[표 9-2-4]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단위: 평균(표준오차))

구분
일반적 
두려움

구체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성폭력 
두려움

성
별

남자
1.92

 (0.03)
1.90

 (0.03)
1.96

 (0.03)
1.89

 (0.03)
1.70

 (0.02)

여자
2.61

 (0.03)
2.22

 (0.03)
2.23

 (0.03)
2.18

 (0.03)
2.32

 (0.03)

t값 -25.497*** -19.823*** -16.799*** -17.416*** -22.032***

연
령
대

10대
2.50

(0.06)
2.13

(0.05)
2.11

(0.05)
2.13

(0.05)
2.23

(0.07)

20대
2.34

(0.04)
2.08

(0.03)
2.07

(0.03)
2.06

(0.04)
2.17

(0.04)

30대
2.32

(0.04)
2.13

(0.04)
2.16

(0.04)
2.08

(0.04)
2.16

(0.04)

40대
2.24

(0.04)
2.06

(0.03)
2.09

(0.03)
2.03

(0.03)
2.02

(0.04)

50대
2.19

(0.04)
2.03

(0.03)
2.08

(0.03)
2.01

(0.03)
1.92

(0.03)

60대
2.21

(0.04)
2.02

(0.04)
2.08

(0.04)
1.99

(0.04)
1.86

(0.04)

70대 이상
2.14

(0.04)
1.98

(0.04)
2.05

(0.04)
1.98

(0.04)
1.73

(0.03)

F값 6.450*** 2.888** 1.348 2.128* 2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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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1, ** p<.01, * p<.05, † p<.1

구분
일반적 
두려움

구체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성폭력 
두려움

혼
인
상
태

미혼
2.33

(0.04)

2.10

(0.03)

2.09

(0.03)

2.08

(0.03)

2.16

(0.04)

현재 배우자 있음
(동거 포함)

2.22

(0.03)

2.04

(0.03)

2.08

(0.03)

2.01

(0.03)

1.97

(0.03)

사별이나 이혼
(별거 포함)

2.34

(0.04)

2.09

(0.03)

2.16

(0.04)

2.06

(0.04)

1.91

(0.04)

F값 8.001*** 2.606† 2.474† 3.498* 18.934***

교
육
수
준

초졸 이하
(미취학 포함)

2.31

(0.04)

2.05

(0.04)

2.10

(0.04)

2.04

(0.04)

1.84

(0.04)

중학교 졸업
2.28

(0.04)

2.01

(0.03)

2.04

(0.03)

1.99

(0.03)

1.95

(0.04)

고등학교 졸업
2.27

(0.03)

2.06

(0.03)

2.09

(0.03)

2.04

(0.03)

2.01

(0.03)

대학교  졸업 이상
2.24

(0.03)

2.08

(0.03)

2.11

(0.03)

2.04

(0.03)

2.07

(0.03)

F값 0.758 1.156 1.223 0.846 8.003***

직
업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11

(0.08)

2.03

(0.04)

2.05

(0.05)

2.01

(0.05)

1.98

(0.06)

사무종사자
2.23

(0.04)

2.08

(0.04)

2.11

(0.04)

2.05

(0.04)

2.07

(0.04)

서비스, 판매 
종사자

2.32

(0.04)

2.12

(0.04)

2.16

(0.04)

2.09

(0.04)

2.05

(0.0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13

(0.07)

1.95

(0.05)

2.01

(0.05)

1.93

(0.06)

1.82

(0.06)

기능원,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99

(0.05)

1.94

(0.04)

1.99

(0.04)

1.91

(0.04)

1.81

(0.04)

단순노무종사자
2.08

(0.06)

1.90

(0.06)

1.95

(0.06)

1.90

(0.06)

1.72

(0.05)

전업주부
2.45

(0.04)

2.11

(0.03)

2.14

(0.03)

2.07

(0.03)

2.09

(0.03)

학생
2.40

(0.05)

2.07

(0.04)

2.06

(0.04)

2.07

(0.05)

2.14

(0.05)

무직/기타
2.04

(0.04)

1.96

(0.04)

2.00

(0.04)

1.96

(0.04)

1.78

(0.04)

F값 17.136*** 4.922*** 4.025*** 3.761*** 1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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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죄피해경험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표 9-2-5]는 범죄피해경험 유무에 따른 범죄두려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범죄피해를 직접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이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범죄피해 경험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일반적 

두려움과 재산범죄두려움에 있어 높게 나타났고(0.39점, 0.39점), 폭력범죄두려움과 

성폭력 두려움에 있어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낮게 나타났다(0.32점, 0.31점).

평소에 응답자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직장동료 등)이 신체 피해 

혹은 재산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간접적으로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이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간접 피

해경험에 따른 범죄두려움의 차이는 재산범죄두려움에서 크게 나타났고(0.38점) 성폭

력범죄두려움에서 낮게 나타났다(0.27점).

범죄 관련 미디어･소문노출 수준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이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다만 성폭력 두려움은 통계

적 유의성이 p<0.1로 낮았다). 범죄 관련 미디어･소문노출 수준에 따른 범죄두려움의 

차이의 절대적 크기는 작은 편이었지만, 역시 재산범죄두려움에서 가장 크고(0.13점) 

성폭력 두려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0.07점).

직간접적 범죄피해경험이 있거나 범죄관련 미디어･소문노출이 높은 집단은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이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이러한 집단 간 범죄

두려움의 차이는 재산범죄두려움에서 가장 크고 성폭력 두려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9-2-5] 범죄피해경험 유무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단위: 평균(표준오차))

구분
일반적 
두려움

구체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성폭력 
두려움

직접
피해경험

있음
2.64

(0.07)

2.40

(0.05)

2.47

(0.05)

2.34

(0.06)

2.31

(0.07)

없음
2.25

(0.03)

2.05

(0.03)

2.08

(0.03)

2.02

(0.03)

2.00

(0.02)

t값 6.067*** 7.617*** 8.664*** 6.066*** 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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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1, ** p<.01, * p<.05, † p<.1
비고 1: 간접피해경험은 평소에 응답자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직장동료 등)이 신체 혹은 재산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문항을 기준으로 있음과 없었거나 모름으로 구분항

다. 가구특성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표 9-2-6]은 가구특성-주택유형, 주거점유형태,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범죄두

려움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며, 가구특성과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에 있어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주택유형에 따른 범죄두려움은 성폭력 두려움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

움에서 연립/다세대 주택 > 단독주택 > 아파트 > 비거주용 건물(상가 등) > 기타(오피스

텔, 원룸 등)의 순서로 각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집단의 범죄두려움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성폭력 두려움 역시 연립/다세대 주택 거주 집단에서 가장 

높았게 나타났으나, 그 다음 순위는 아파트 > 비거주용 건물 등의 순위였다. 

주거점유형태에 따른 범죄두려움은,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에서 전세 > 자기 집 

> 월세 > 기타(관사 등)의 순서로 각 주거점유형태를 지닌 집단의 범죄두려움이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월평균 가구 소득수준과 범죄두려움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구소득이 월평균 

100만 원 미만인 집단에서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가구

소득이 월평균 500만 원 이상인 집단에서는 일반적 두려움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구분
일반적 
두려움

구체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성폭력 
두려움

간접
피해경험

있음
2.57

(0.08)

2.39

(0.06)

2.46

(0.05)

2.33

(0.06)

2.27

(0.06)

없었거나 모름
2.25

(0.03)

2.05

(0.03)

2.08

(0.03)

2.02

(0.03)

2.00

(0.02)

t값 4.454*** 6.604*** 7.519*** 5.229*** 4.437***

범죄 관련 
미디어･소문
노출 수준

높음
2.30

(0.03)

2.11

(0.03)

2.14

(0.03)

2.08

(0.03)

2.04

(0.03)

낮음
2.20

(0.03)

1.99

(0.03)

2.01

(0.03)

1.97

(0.03)

1.97

(0.03)

t값 2.78** 3.233** 3.605*** 2.96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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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두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두려움은 가구소득이 월평균 400-500만 

원 미만인 집단이 평균 2.3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월평균 300-400만 원 미만

인 집단과 월평균 500만 원 이상인 집단에서는 각각 평균 2.28점이어서 실질적 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 9-2-6] 가구특성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단위: 평균(표준오차))

구분
일반적 
두려움

구체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성폭력 
두려움

주택 
유형

단독주택
2.25

(0.05)

2.05

(0.04)

2.10

(0.04)

2.03

(0.04)

1.94

(0.04)

아파트
2.20

(0.04)

2.03

(0.04)

2.05

(0.04)

2.00

(0.04)

1.99

(0.03)

연립/다세대 주택
2.45

(0.06)

2.18

(0.05)

2.22

(0.05)

2.16

(0.05)

2.13

(0.05)

비거주용 건물(상가 등)
2.19

(0.10)

2.01

(0.11)

2.04

(0.13)

1.98

(0.11)

1.96

(0.10)

기타(오피스텔, 원룸 등)
2.06

(0.13)

1.78

(0.11)

1.80

(0.13)

1.69

(0.10)

1.94

(0.15)

F값 4.715** 3.507** 3.258* 4.602** 2.585*

주거
점유 
형태

자기 집
2.25

(0.03)

2.06

(0.03)

2.09

(0.03)

2.03

(0.03)

1.98

(0.03)

전세
2.42

(0.05)

2.17

(0.05)

2.20

(0.05)

2.14

(0.05)

2.16

(0.05)

월세
2.14

(0.06)

1.96

(0.05)

1.99

(0.05)

1.92

(0.05)

1.97

(0.06)

기타(관사 등)
2.01

(0.10)

1.89

(0.08)

1.89

(0.08)

1.88

(0.08)

1.88

(0.07)

F값 8.114*** 5.032** 4.931** 4.495** 6.340***

월평균
가구
소득
수준

100만 원 미만
2.08

(0.05)

1.89

(0.05)

1.95

(0.05)

1.88

(0.05)

1.69

(0.04)

100∼200만 원 미만
2.25

(0.05)

2.04

(0.04)

2.10

(0.04)

2.01

(0.04)

1.92

(0.04)

200∼300만 원 미만
2.23

(0.04)

2.02

(0.03)

2.06

(0.03)

2.00

(0.03)

1.95

(0.03)

300∼400만 원 미만
2.28

(0.03)

2.07

(0.03)

2.10

(0.03)

2.04

(0.03)

2.05

(0.03)

400∼500만 원 미만
2.30

(0.04)

2.05

(0.04)

2.07

(0.04)

2.03

(0.04)

2.03

(0.04)

500만 원 이상
2.28

(0.04)

2.12

(0.04)

2.14

(0.04)

2.09

(0.04)

2.08

(0.04)

F값 3.189** 3.473** 2.671* 2.648* 11.857***

*** p<.001,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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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역사회특성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아래 [표 9-2-7]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범죄두려움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이다. 

이웃관계와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의 경우, 주민 간 결속과 유대가 강할수록 범죄

두려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성폭력 두려움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과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일반적 생각과는 상반된 이러한 

결과는 이웃관계를 구성하는 개별 문항에 대한 검토와 이웃관계와 범죄두려움 간 

관계에 대한 향후 심층적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웃참여는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는 없었으나, 이웃

참여가 활발할수록 일반적 두려움, 폭력범죄두려움, 성폭력 두려움이 낮아지는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

지역사회의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의 수준이 심각할수록 모든 유형의 범죄

두려움이 증가하는 정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였다. 즉, 지역사회의 환경인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은 범죄두려움을 증가시

키는 주요 요인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경찰활동과 범죄두려움의 관계를 살펴보면, 경찰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수록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이 낮아지는 부(-)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단, 재산범죄두려움은 p<0.1).

[표 9-2-7] 지역사회특성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간 관계

구분
일반적 
두려움

구체적 
두려움

재산범죄
두려움

폭력범죄
두려움

성폭력 
두려움

이웃관계 0.040† 0.077** 0.087** 0.078* 0.009

이웃참여 -0.023 0.005 0.025 -0.008 -0.030

물리적 무질서 0.322*** 0.313*** 0.308*** 0.301*** 0.224***

사회적 무질서 0.369*** 0.420*** 0.409*** 0.401*** 0.326***

경찰활동 -0.077*** -0.069* -0.059† -0.070* -0.069**

*** p<.001, ** p<.01, * p<.05, † p<.1
비고: 1. ‘이웃관계’, ‘이웃참여’ 항목은 그 값이 클수록 이웃관계가 강하고 이웃참여가 활발하다는 의미임
   2.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항목은 그 값이 클수록 지역사회의 무질서 수준이 심각하다는 의미임
   3. ‘경찰활동’ 항목은 그 값이 클수록 경찰활동이 효과적이라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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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 범죄예방활동 및 영향요인

1. 소극적․적극적 범죄예방활동

범죄발생추세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등 범죄에 대한 인식적 측면 이외에, 실제 

행동 측면에서 사람들의 범죄예방활동은 어떠하며 이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범죄피해

경험 등의 요인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지 살펴보았다.

범죄예방활동은 크게 소극적 활동과 적극적 활동으로 구분하였다(문항은 [표 

9-3-1] 참고).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은 총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그 구성 문항의 

합계 평균은 2.54점, 표준화 편차는 0.80이었고, 신뢰도(Cronbach’s )는 0.807점이었

다.66)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은 총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구성 문항의 합계 평균은 

1.77점, 표준화편차는 0.66점이었고, 신뢰도(Cronbach’s )는 0.643점이었다. 

양자간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적극적 범죄예방활동(1.77점)보다는 소극적 범죄예

방활동(2.54점)을 더 많이 하는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3-1]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요인분석과 기술통계

구분
요인

부하량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밤에 자기 전에 문이 잘 잠겼는지 꼭 확인한다 0.368 1 5 3.56 1.10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 0.854 1 5 2.14 0.99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피해 다닌다 0.850 1 5 2.54 1.16

밤에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 그 일을 미룬다 0.869 1 5 2.19 1.00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 0.793 1 5 2.28 1.08

소극적 범죄예방활동 Cronbach’s = 0.807

만약을 대비해서  호신 도구(호루라기 등)를 가지고 다닌다 0.684 1 5 1.60 0.81

동네의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0.832 1 5 1.70 0.81

2~3일 이상 집을 비울 때 이웃집에 봐달라고 (배달된 신문이나 
우유 치우기 등) 부탁한다

0.778 1 5 2.01 0.96

적극적 범죄예방활동 Cronbach’s =0.643

비고: 요인분석을 위해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으로, 요인회전방법은 베리맥스로 선택하였다. 

66) 소극적 범죄예방활동 문항 중 ‘밤에 자기 전에 문이 잘 잠겼는지 꼭 확인한다’ 문항의 요인부하
량은 0.368로 낮으나, 전체가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고, 신뢰도분석 결과와 기존 보고서의 분석
과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해당 문항을 포함한 5개 문항으로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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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예방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예방활동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예방활동에 있어 집단 간 평균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아래 [표 9-3-2]와 같다. 

성별을 기준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소극적․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을 더욱 많이 하고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반면 연령집단에 

있어 소극적․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혼인상태를 기준으로는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동거 포함) 사별이나 이혼한(별거 

포함) 집단이 미혼 집단에 비해 소극적․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초졸 이하(미취학 포함) 집단에서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을 가

장 많이 하고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에 있어서도 초

졸 이하(미취학자)가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수준과 적극적 범죄예방

활동에 있어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직업군별 소극적․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에 있어서는 전업주부의 활동 수준이 가장 

높았고(2.85점) 다음으로 서비스․판매종사자(2.58점), 학생(2.54점) 집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극적 범죄예방활동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은 기능원․기계조작및조립 종

사자(2.28점)이었다.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에 있어서는 농어업숙련종사자의 활동 수준

이 가장 높았고(1.83점), 전업주부와 서비스․판매종사자 집단이 각각 1.81점으로 다음

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 적극적 범죄예방활동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은 단순노

무종사자(1.66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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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3-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범죄예방활동

(단위: 평균(표준오차))

구분 소극적 범죄예방활동 적극적 범죄예방활동

성별

남자 2.19 (0.02) 1.70(0.02)

여자 2.89 (0.02) 1.84(0.02)

t값 -30.263*** -9.486***

연령대

10대 2.60 (0.06) 1.70(0.05)

20대 2.50 (0.03) 1.73(0.03)

30대 2.57 (0.03) 1.76(0.04)

40대 2.55 (0.03) 1.79(0.03)

50대 2.51 (0.02) 1.79(0.02)

60대 2.55 (0.03) 1.80(0.03)

70대 이상 2.54 (0.04) 1.77(0.03)

F값 1.642 1.774

혼인
상태

미혼 2.50 (0.03) 1.73(0.03)

현재 배우자 있음 (동거 포함) 2.54 (0.02) 1.79(0.02)

사별이나 이혼 (별거 포함) 2.66 (0.03) 1.76(0.03)

F값 9.359*** 3.067*

교육
수준

초졸 이하(미취학 포함) 2.64 (0.04) 1.79(0.03)

중학교 졸업 2.56 (0.04) 1.73(0.03)

고등학교 졸업 2.52 (0.02) 1.78(0.02)

대학교  졸업 이상 2.53 (0.03) 1.77(0.03)

F값 4.137** 1.107

직업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41 (0.05) 1.74(0.06)

사무종사자 2.47 (0.03) 1.78(0.03)

서비스, 판매 종사자 2.58 (0.03) 1.81(0.0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34 (0.06) 1.83(0.05)

기능원,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28 (0.04) 1.72(0.04)

단순노무종사자 2.35 (0.05) 1.66(0.04)

전업주부 2.85 (0.03) 1.81(0.03)

학생 2.54 (0.05) 1.72(0.04)

무직/기타 2.39 (0.04) 1.72(0.03)

F값 42.804*** 3.175**

*** p<.001,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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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죄피해경험과 범죄예방활동

[표 9-3-3]은 직간접적 범죄피해경험과 범죄예방활동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로, 범

죄피해경험과 범죄예방활동의 집단 간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단, 직접 피해경험과 적극적 범죄예방활동간 집단 차이는 제외). 

직접 범죄피해를 경험한 집단은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소극적 범죄예방활동 수준

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다만 직접 범죄피해를 경험한 집단의 적극적 범죄예

방활동은 경험하지 않은 집단과 동일한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간접적으로 범죄피해를 경험한 집단은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소극적 범죄예방

활동 수준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하지만 간접 범죄피해 경험이 있는 

집단의 적극적 범죄예방활동 수준은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낮았고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였다.  

위와 같이 적극적 범죄예방활동 수준에 있어 직간접적 범죄피해경험 유무에 따른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의 측정문항에 “동네의 자율방

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와 같은 외부로의 적극적 활동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

로 생각되며 향후 추가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범죄 관련 미디어･소문노출 수준이 높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소극적 및 적극적 범죄예방활동 수준이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이처럼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범죄피해를 경험하였거나 범죄 관련 미디어･
소문에 많이 노출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밤에 자기 전에 문단속을 확실히 

하고, 범죄피해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위험성이 높은 상황을 피하는 등 소극적 범죄예

방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 

[표 9-3-3] 범죄피해경험과 범죄예방활동

(단위: 평균(표준오차))

구분 소극적 범죄예방활동 적극적 범죄예방활동

직접
피해경험

있음 2.80 (0.05) 1.77(0.04)

없음 2.53 (0.02) 1.77(0.02)

t값 -5.16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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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1, ** p<.01, * p<.05

다. 가구특성과 범죄예방활동

[표 9-3-4]에서는 가구특성(주택유형, 주거점유형태, 월평균 가구소득)과 범죄예방

활동에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주택유형에 따른 범죄예방활동은, 연립/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집단의 소극적 범

죄예방활동 수준이 가장 높았고, 기타(오피스텔․원룸 등) 유형에 거주하는 집단의 소극

적 범죄예방활동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적극적 범죄

예방활동에서도 유사하게, 연립/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거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집

단의 적극적 범죄예방활동 수준이 가장 높았고, 기타(오피스텔․원룸 등) 유형에 거주하

는 집단의 적극적 범죄예방활동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주거점유형태에 따른 범죄예방활동은, 전세이거나 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집단

의 소극적․적극적 범죄예방활동 수준이 높았고, 상대적으로 월세로 거주하거나 기타

(관사 등) 유형에 거주하는 집단의 소극적․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은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앞서 전세이거나 자기 집에 거주하는 집단에서 모든 유형

의 범죄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높은 범죄두려움에 기반하여 범죄예방활동 

수준이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월평균 가구소득수준과 범죄예방활동간 관계를 살펴보면, 월평균 가구소득수

준에 따른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의 차이는 특별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통계적 

유의미성도 낮았다(p<0.1). 반면, 월평균 가구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적극적 범죄예방

활동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다만, 월평균 가구소득 

구분 소극적 범죄예방활동 적극적 범죄예방활동

간접
피해경험

있음 2.71 (0.05) 1.66(0.05)

없었거나 모름 2.53 (0.02) 1.77(0.02)

t값 3.516*** -2.435*

범죄 관련
미디어･소문
노출 수준

높음 2.60 (0.02) 1.79(0.02)

낮음 2.45 (0.03) 1.74(0.03)

t값 -5.16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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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400만 원 미만인 집단의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은 1.79점인 반면 400-500만 원 

미만 집단은 1.76점으로, 해당 400-500만 원 미만 집단의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은 

조금 낮아져 전체적 경향성과는 조금 달랐다).

[표 9-3-4] 가구특성과 범죄예방활동

(단위: 평균(표준오차))

구분 소극적 범죄예방활동 적극적 범죄예방활동

주택 
유형

단독주택 2.51 (0.04) 1.83(0.03)

아파트 2.54 (0.03) 1.73(0.03)

연립/다세대 주택 2.62 (0.04) 1.83(0.04)

비거주용 건물(상가 등) 2.50 (0.09) 1.68(0.15)

기타(오피스텔, 원룸 등) 2.24 (0.14) 1.54(0.12)

F값 2.761** 2.645*

주거 
점유 
형태

자기 집 2.55 (0.02) 1.79(0.02)

전세 2.63 (0.03) 1.80(0.04)

월세 2.40 (0.05) 1.62(0.05)

기타(관사 등) 2.23 (0.20) 1.63(0.08)

F값 8.351*** 4.842**

월평균
가구
소득
수준

100만 원 미만 2.47 (0.05) 1.65(0.04)

100∼200만 원 미만 2.59 (0.04) 1.71(0.03)

200∼300만 원 미만 2.50 (0.03) 1.73(0.03)

300∼400만 원 미만 2.56 (0.03) 1.79(0.03)

400∼500만 원 미만 2.58 (0.03) 1.76(0.03)

500만 원 이상 2.52 (0.03) 1.82(0.03)

F값 2.225† 3.177**

*** p<.001, ** p<.01, * p<.05, †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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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 범죄발생인식, 범죄두려움 및 범죄예방활동의 연도별 비교

앞의 1절~3절에서는 2019년도 조사의 범죄발생인식, 범죄두려움, 범죄예방활동 

각각을 그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아래에서는 범죄발생인식, 범죄두려움, 

범죄예방활동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았다.67) 

1. 우리나라 및 동네 범죄발생인식에 대한 연도별 비교68)

아래 [그림 9-4-1]은 우리나라 및 동네(지역)를 기준으로, 작년(2018년)에 비해 앞으

로 범죄가 증가 혹은 감소할 것인가를 ‘매우 감소할 것(=1점)’에서 ‘매우 증가할 것(5

점)’라는 문항에 대해 ‘약간 증가할 것’ 및 ‘매우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의 

연도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두 문항에 있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2013년부

터 2017년까지 매년 감소하다가 2019년도에는 다시 상승하여 2015년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다만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인식은 2015년에는 48.1%였고 2019년에는 

51.6%로 3.5%p 더 증가한 상황이며,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범죄발

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동네의 범죄발생인식은 2015년 22.5%였

고 2019년에는 21.5%로 나타나, 2015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회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증가는 제3장에서 2018년 기준 전체 범죄피해발생률이 2016년 기준 대비 

소폭 증가한 결과와 유사한 흐름으로, 향후 우리나라 및 거주 동네의 범죄발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 역시 실제 범죄피해율의 증가와 함께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매년 동네에 비해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이 약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응답자가 이렇듯 거주지와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공간을 구분하여 응답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확인된 결과이다. 

67) 제4절은 복합표본설계를 고려하지 않고 가구원 표준화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68) ‘우리나라의 범죄발생’ 및 ‘동네의 범죄발생’에 대한 조사는 2009년도 조사 및 2011년도 조사에
서도 실시되었으나, 가구원 표준화가중치가 구축된 2013년도 조사를 시작시점으로 연도별 비
교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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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및 동네(지역)의 범죄발생인식의 연도별 차이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사후검증(Bonferroni) 역시 모두 유의미하였다. 

[그림 9-4-1] 우리나라 및 동네의 범죄발생인식에 대한 연도별 비교 

[표 9-4-1] 우리나라 및 동네 범죄발생인식에 대한 조사연도별 비교

(단위: 평균 (표준편차))

구분
조사연도

F
2013 2015 2017 2019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인식

3.64

(0.85)

3.41

(0.76)

3.22

(0.72)

3.49

(0.74)
682.69***

동네의 
범죄발생인식

3.17

(0.76)

3.06

(0.66)

2.97

(0.62)

3.08

(0.63)
198.61***

*** p<.001

2. 범죄두려움에 대한 연도별 비교

범죄두려움은 일반적 두려움, 범죄대상별 두려움, 범죄유형별 두려움을 구분하여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일반적 두려움을 구성하는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라는 

문항은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1996년부터 동일하게 조사된 문항으로, 몇 차례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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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과정에서 유일하게 장기간 비교 가능한 문항이다. 

아래 [그림 9-4-2]에서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에 대해 두렵다(그

런 편이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1996년 이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69) 구체적으로 조사가 시작된 1996년에는 42.4%에 달하였으나 이후 

증감을 거듭하다가 2009년70)부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다만 두렵다는 응답

비율이 2017년 19.6%에서 2019년에는 20.3%로 조금 증가하였다(0.7%p증가). 

비고: 1. 2006년까지의 조사는 제주도 제외 전국 약2,000명의 표본 대상 조사가 이루어졌고, 2009년 국가승인
통계로 지정된 이후,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통계적 정확성을 확보한 조사결과가 제공되고 있음

[그림 9-4-2] ‘밤에 길’ 범죄두려움에 대한 연도별 비교(가중치 미적용)

다만 위의 연도별 비교는 표준화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이며, 조사결과에 

표준화가중치를 적용하여 모집단의 분포를 반영한 2013년-2019년 동안의 응답내용

은 아래 [그림 9-4-3]과 같다.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라는 문항에 

대해 두렵다는 응답비율이 2017년 20.7%에서 2019년 19.8%로 조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표준화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2017년 19.6%에서 2019년 20.3%로 

일부 증가와는 상이한 변화 흐름을 나타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71)   

69) 1996년부터 2011년 동안의 조사에서는 표준화가중치가 제공되지 않아, 1996년부터의 시계열 
비교에는 가중치 미적용 결과를 제시하였다. 

70) 2009년도의 조사개편으로, 조사대상이 기존의 약 2,000명에서 만 명이상으로 확대되었다. 

71) 표본조사에서는 여러 제약사항으로 인해 전체 대상이 아닌 일부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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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두렵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는 응답비율 역시 2013년 이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2017년도에는 

14.4%로 2015년의 14.2% 대비 0.2%p 증가하였다가 2019년 12.6%로 감소하였다. 

[그림 9-4-3] ‘밤에 길’ 및 ‘밤에 집’ 범죄두려움에 대한 연도별 비교

[표 9-4-2]는 일반적 범죄두려움의 평균을 연도별로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그 결과,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 및 두 

문항의 합계 평균인 일반적 두려움 모두 2013년 이래 평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다만 각 연도별 차이를 비교한 사후검증

(Bonferroni)결과에서는 ‘밤에 혼자 집’ 문항의 2013년도와 2015년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9-4-2] 일반적 범죄두려움의 조사연도별 비교

(단위: 평균 (표준편차))

구분
조사연도

F
2013 2015 2017 2019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 2.30  (1.14) 2.28 (1.01) 2.21 (1.02) 2.14 (1.01) 64.09***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 2.65 (1.24) 2.50 (1.11) 2.43 (1.11) 2.38 (1.13) 134.96***

일반적 두려움 2.47 (1.12) 2.39 (1.00) 2.32 (1.01) 2.26 (1.01) 104.33***

*** p<.001

되기 때문에, 각 표본의 선택확률의 역수를 가중치로 고려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비편향
추정량을 사용해야 한다(Scheaffer et al., 2006; 김영원 외 옮김, 2006: 382). 

  이에 장기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자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표준화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그림 9-4-2]와 비편향추정량인 표준화가중치를 적용한 결과[그림 9-4-3]을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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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범죄대상별 범죄두려움의 변화를 평균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전혀 그렇

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 2013년~2019년 동안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이다([표 9-4-3] 참조). 대상별 두려움의 순위를 보면, 자녀 대상 범죄두려움과 배우자 

대상 범죄두려움이 매번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 대상 범죄두려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만, 아래 [그림 9-4-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나 자신에 대한 범죄두려움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성의 범죄두려움이 남성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 대상 범죄두려움의 이러한 성별 차이는 2013년 대비 2015년에 

조금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여성의 범죄두려움이 남성의 범죄두려움에 비해 약

20%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실제 피해경험에 있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범죄에 취약하

기 때문에 범죄두려움이라는 인식에서도 이러한 경험이 반영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9-4-4] 나 자신에 대한 범죄두려움의 연도별 비교

범죄대상별 두려움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모든 유형에서 2013년 대비 2015년도에 

감소하였다가 2017년도에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본인 대상 두려움과 배우자 

대상 두려움은 소폭 증가한 반면(0.02점), 자녀 대상 범죄두려움은 조금더(0.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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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다. 하지만 2019년도에는 모든 대상별 범죄두려움이 감소하였고, 이는 2013

년 및 2015년 대비 감소한 수치였다. 

범죄대상별 범죄두려움의 각 조사연도별 평균값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미한 차이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Bonferroni)결과에서는 본인 대상 

범죄두려움 및 배우자 대상 범죄두려움은 2015년과 2017년, 자녀 대상 범죄두려움은 

2015년도와 2019년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9-4-3] 범죄피해 대상별 두려움의 조사연도별 비교

(단위: 평균 (표준편차))

구분
조사연도

F
2013 2015 2017 2019

나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2.60

(1.14)

2.34

(1.08)

2.36

(1.08)

2.25

(1.09)
246.99***

배우자(애인)가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1

3.00

(1.12)

2.65

(1.15)

2.67

(1.12)

2.60

(1.19)
253.27***

자녀가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1

3.58

(1.12)

3.09

(1.20)

3.21

(1.13)

3.08

(1.25)
381.69***

*** p<.001
비고:1. 배우자(애인) 및 자녀에 대한 범죄두려움은 ‘해당자 없음’을 제외한 평균임

마지막으로 범죄유형별 범죄두려움을 살펴보자. 아래 [표 9-4-4]에서 범죄유형별 

범죄두려움의 조사연도별 평균을 제시하였다. 모든 범죄유형별 두려움은 그 변화의 

폭은 크지 않지만 매년 감소하고 있었다. 또한 두려움이 높은 순위에 있어서도 매년 

동일하게 재산범죄두려움> 구체적 두려움> 폭력범죄두려움 > 성폭행 두려움의 순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범죄유형별 두려움의 연도별 평균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증(Bonferroni)결과에서는 평균이 2.01점으로 동일

한 성폭행 두려움을 제외한 각 연도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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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4-4] 범죄유형별 두려움의 조사연도별 비교

(단위: 평균 (표준편차))

구분
조사연도

F
2013 2015 2017 2019

구체적 두려움
2.31

(0.84)

2.17

(0.78)

2.12

(0.78)

2.06

(0.77)
229.67***

재산범죄두려움
2.37

(0.86)

2.21

(0.80)

2.17

(0.81)

2.09

(0.79)
279.46***

폭력범죄두려움
2.26

(0.87)

2.15

(0.82)

2.10

(0.81)

2.04

(0.80)
170.05***

성폭행 두려움
2.18

(1.08)

2.07

(0.98)

2.01

(1.00)

2.01

(0.97)
86.92***

*** p<.001

3.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연도별 비교

먼저 소극적․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을 구성하는 각 문항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았는

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점)'의 리커트 척도를 기준

으로, 그렇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림 9-4-5]에서는 소극적 범죄예방활동 중 밤을 기준으로 한 범죄예방활동에서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은 밤 시간대

에 범죄예방활동을 더욱 많이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밤에 자기 전에 

문이 잘 잠겼는지 꼭 확인한다'는 문항에서 매년 절반이상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하

였으나, 2013년 66.4% 대비 2019년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59.0%로 감소추세를 나타내

고 있다. 다만, 2017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07%p 증가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다시 

감소하였다. 감소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하고 있어 주요 범죄예방활동임을 알 수 있다.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는 문항 역시 위 문항과 동일하

게 전체적인 감소추세이나 2017년 소폭증가(26.3%) 후 2019년 감소(25.4%)라는 동일

한 변화방향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매년 약 24%라는 적지 않은 응답자가 밤에 범죄예

방을 위해 누군가와 함께 다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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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 그 일을 미룬다’는 문항은 2013년 22.3%

에서 2015년 15.2%로 감소된 이후에는 다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즉, 최근에 

밤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밖에 나가지 않고 일을 미루는 

경향이 소폭이지만 증가한 것이다. 

[그림 9-4-5]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의 연도별 비교(1)

[그림 9-4-6]에서는, 이외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인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위험하다

고 생각하는 곳을 피해 다닌다’와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의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피해 다닌다’는 응답은 매년 약 11.0%~13.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지

만,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는 응답은 증감을 거듭하고 있지만 매년 5.0%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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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4-6]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의 연도별 비교(2)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은 소극적 예방활동에 비해 ‘그렇다’는 응답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 응답자들이 보다 많은 활동이 필요한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을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9-4-7] 참고). 적극적 범죄예방활동 중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2-3일 이상 집을 비울 때 이웃집에 봐달라고 

부탁한다’는 문항은 2013년 10.3%에서 2017년 5.5%로 감소하였다가 2019년 8.1%로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변화가 나타난 항목이었다. 이외 ‘만약을 대비해서 호신도구(호

루라기 등)를 가지고 다닌다’와 ‘동네의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문항은 

매번 증감을 거듭하였으나 그 변화폭이 크지는 않았다. 

[그림 9-4-7]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의 연도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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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항의 합계평균으로 구성된 소극적․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의 연도별 평균을 비교

해보면,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의 평균은 2013년(2.64점)부터 2017년(2.51점)까지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9년(2.54점)에는 다시 2015년도(2.54점) 수준으로 회복하였으며 이

러한 변화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의 연도별 평균은 

소폭이지만 증감을 거듭하고 있었고,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의 평균에 비해 평균이 낮

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9-4-5] 소극적․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의 조사연도별 비교

(단위: 평균 (표준편차))

구분
조사연도

F
2013 2015 2017 2019

소극적 범죄예방
2.64

(0.85)

2.54

(0.78)

2.51

(0.80)

2.54

(0.81)
58.51***

적극적 범죄예방
1.64

(0.61)

1.80

(0.69)

1.65

(0.62)

1.77

(0.66)
219.88***

*** p<.001

제5절 | 범죄발생인식, 범죄두려움, 범죄예방활동의 주요 결과 

제9장에서는 2019년 조사에서 만14세 이상 응답자들이 범죄발생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어느 정도이며, 범죄로부터 자신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범죄예방활동은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았다.72) 이후 개인 수준(인

구사회학적 특성, 범죄피해 경험, 미디어노출 수준), 가구 수준(주택유형, 주거형태, 

월평균 가구소득), 지역사회 수준(이웃관계, 이웃참여,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경찰활동)의 여러 특성이 범죄발생인식, 범죄두려움, 범죄예방활동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이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위의 인식과 활동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았다. 

72) 제9장의 범죄발생인식, 범죄두려움, 범죄예방활동과 그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은 집단 간 평균
차이를 간략히 살펴본 것으로, 양자의 보다 정확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각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통제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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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범죄발생인식, 범죄두려움, 범죄예방활동의 주요 결과

먼저 범죄발생인식, 범죄두려움, 범죄예방활동과 개인･가구･지역사회 수준의 특성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첫째, 2019년도에 조사된 범죄발생인식은 기존 조사와 동일하게 ‘우리나라의 범죄’

에 대한 증가 인식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범죄’가 향후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의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51.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에 있어 범죄발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었다. 

개인 수준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범죄발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은 

남성보다 여성이, 중학교 졸업 및 대학교 졸업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집단이, 농림어

업숙련종사자･전업주부･사무종사자 직업을 지닌 집단에서 다른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동네의 범죄발생인식에는 사무종사자 및 무직/기타 직업을 지닌 집단

에서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직간접적 범죄피해경험과 범죄 관련 미디어와 소문에 대한 높은 노출 수준은 

우리나라 및 거주 동네의 범죄발생인식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가구 수준의 여러 특성은 범죄발생인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수준의 특성과 범죄발생인식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지역사회

의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심각하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나라 및 거주 동네 범죄

발생이 향후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제8장에서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재산･폭력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으로 확인된바와 

같이, 실제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무질서 수준이 범죄피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다만 지역사회의 이웃관계와 이웃참여가 강할수록 

우리나라 범죄발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바, 향후 이에 대한 

심층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올해 조사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살펴보자. 유형별 범죄두려움의 응답특성

을 각 문항별로 ‘두렵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일반적 두려움에서,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 문항(19.8%)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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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는 문항(12.6%))보다 두렵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타났

다. 범죄 대상별 두려움에서는 본인보다는 배우자 혹은 자녀에 대한 범죄피해두려움

이 높았고, 특히 자녀가 범죄피해를 당할까 두렵다는 응답은 45.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범죄유형별 범죄두려움에서 ‘두렵다’는 응답의 비율은 주거침입 > 

사기 > 폭행 > 성폭력 > 절도 > 강도 > 괴롭힘 > 손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가 범죄의 심각성이나 처벌의 중대성, 피해의 가능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응답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범죄두려움에 있어 개인 수준의 특성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를 살펴보았

을 때,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있어 대부분의 유형별 범죄두려움이 높게 나타나는 집단

은, 성별에 있어 여성, 연령에 있어 10대가, 혼인상태에 있어 미혼 집단에서 범죄두려

움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직업군에 있어 구체적･재산･폭력 범죄두려움은 서비스･판
매종사자 집단에서, 일반적 두려움은 전업주부 집단에서, 성폭력 두려움은 학생 집단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직업군별 상이한 결과는 직업군에 따라 빈번히 

노출되는 환경이 상이하여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교육수준은 성폭력범죄 

두려움에 있어서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범죄피해경험에 있어서는, 직간접적 범죄피해경험이 있거나 범죄 관련 미디어･소

문노출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특성에 있어서는, 주택유형이 연립/다세대 주택인 집단에서 그리고 주거점유

형태가 전세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

다. 가구소득에 있어서는 대체로 월평균 500만 원 이상인 집단에서 일반적 두려움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이 가장 높았고, 일반적 두려움은 가구소득이 월평균 

400-500만 원 미만인 집단이 평균 2.3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수준의 특성과 범죄두려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무질서와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의 관계는 앞서 우리나라 및 거주 

동네의 범죄발생인식과 동일하게,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심각하다고 생각할수

록 범죄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이 역시 제8장에서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재산･폭력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으로 확인된바와 같이, 물리적․사회적 무질서의 

심각성과 범죄피해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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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활동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할수록 모든 유형의 범죄두려움이 감소하고 있었다. 

다만 지역사회의 이웃관계가 강할수록 성폭력 두려움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범죄두

려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일반적 생각과는 상이한 결과에 대해 

추후 심층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범죄예방활동과 개인･가구･지역사회 수준의 특성 간 관계를 살펴보자. 먼저 

지난 2017년도 조사결과와 동일하게, 적극적 범죄예방활동(1.77점)보다는 소극적 범

죄예방활동(2.54점)을 더 많이 하는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최수형 외, 2017: 256). 

개인 수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성별에 있어 여성이, 혼인상태에 있어 배우

자가 있거나 사별이나 이혼한 집단이, 교육수준에 있어 초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이, 

직업군에 있어서는 전업주부 및 서비스･판매종사자 집단에서 대체로 소극적･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성별을 제외한 다른 인구사회

학적 특성에 있어, 개인수준의 범죄취약성 요인과 범죄피해와의 관계 분석결과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즉, 남성보다 여성이 범죄에 더 취약하고 이에 남성보다 여성이 

소극적･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외 혼인상태에서 있어

서는 미혼이 범죄피해에 취약하나 범죄예방활동은 대체로 배우자가 있거나 사별이나 

이혼한 집단이 더 많이 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범죄피해경험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범죄피해를 경험하였거나 미디어･소문노출 

수준이 높은 집단은 소극적 범죄예방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 다만, 적극적 범죄예방활

동을 더 많이 하는 집단은 간접 피해경험이 없었거나 모르는 집단에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이 외부에서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가구 수준의 특성과 범죄예방활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주택유형에 있어 연립/다

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집단이, 주거점유형태에 있어 전세이거나 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집단에서 소극적․적극적 범죄예방활동 수준이 높았다. 앞서 연립/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집단과 전세이거나 자기 집에 거주하는 집단에서 모든 유형의 범죄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높은 범죄두려움에 기반하여 범죄예방활동 수준이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은 월평균 가구소득

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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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발생인식, 범죄두려움, 범죄예방활동의 연도별 비교의 주요 결과

첫째, 전국 범죄피해율과 범죄발생인식의 동일한 변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및 거주 동네의 향후 범죄발생 증가에 대한 응답이 2017년 대비 2019년 

증가하였는데, 제3장에서 살펴본 전국 범죄피해 실태에서도 동일한 변화흐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전체 범죄피해율에 있어, 2016년 대비 2018년 범죄피해율이 소폭 증가

하였는데, 이와 동일하게 범죄발생인식이 연도별로 변화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범죄발생인식 영향요인 중 직간접적 범죄피해 경험과 범죄 관련 미디

어･소문 노출 수준이, 우리나라 및 거주 동네의 범죄발생인식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조사된 범죄피해율과 범죄발생인식의 동일한 

변화 흐름은 당연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 경험과 범죄발생인식의 

관계는 기존 조사에서도 이미 확인된바 있다(최수형 외, 2017: 254).

다만 이러한 범죄피해율의 증가와 범죄발생인식의 증가는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

하도록 하는 요인이기에 향후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범죄발생인식과 범죄두려움의 상반된 변화 흐름이 나타났다. 

연도별 변화 흐름을 살펴보면, 범죄발생인식은 2013년-2015년-2017년 동안 감소

하다가 2019년에는 다시금 2015년과 유사한 수준을 회복한 반면, 범죄두려움은 대부

분의 유형에서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그 변화 흐름이 상반되는 상황이다. 

범죄발생인식은 직간접적 범죄피해 경험과 함께 언론에서 범죄 관련 뉴스를 얼마나 

보도하고 주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었는지 등의 외부적 요인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상반된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물론 범죄두려움도 

마찬가지로 직간접적 범죄피해 경험과 미디어･소문의 영향을 받지만, 범죄두려움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영향도 적지 않게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범죄발생인식과 범죄두려움 모두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에 기초한 것이지만 그 

변화 흐름과 응답의 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나 향후 이에 대한 심층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소극적･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은 특별한 변화 추세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평균을 기준으로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은 소폭 감소하다가 2019년 다시 2015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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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수준을 회복하였으며, 적극적 범죄예방활동 역시 매년 소폭의 증감을 거듭하고 

있었다. 

각 활동을 구성하는 구체적 문항에서 ‘그렇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를 기준으

로 살펴보면, 소극적 범죄예방활동 중 ‘밤’에 이루어지는 범죄예방활동에서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밤에 택시탑승 제외). 즉, 범죄피해 위험이 높은 밤에 범죄

예방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었으며(밤에 문단속, 밤에 누군가와 같이 다니기 등), 이로 

인해 소극적 범죄예방활동이 적극적 범죄예방활동(호신 도구 지참, 자율방범 활동 

참여 등)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10장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전국범죄피해조사 
활용 연구의 분석 및 제언

김 민 영



제10장 

전국범죄피해조사 활용 연구의 

분석 및 제언

제1절 | 전국범죄피해조사 활용 연구의 분석73)

1. 전국범죄피해조사 활용 연구의 자료수집 및 분석 개요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조사자료(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검토하여, 전국범죄피해조사

의 활용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관련하여 

최근 정책과정에서 과학적 근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그 학술적･정책적 활용도를 분석

하기 위한 「국가통계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가 진행된바 있다(김성근, 2018).74) 

이를 위한 자료수집은 다음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전국범죄피해조사를 활용한 연구

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Google Scholar, SocINDEX 등의 자료원에서 ‘전국범

죄피해조사’,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범죄피해조사’ 혹은 ‘KCVS’, ‘Korean crime 

victim survey’, ‘Korean crime victimization survey’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2000년 

이후 발간된 자료를 1차 수집하였다.75) 이후 수집된 자료 중 전국범죄피해조사 조사자

료(데이터)를 분석한 연구로 한정하고 단순히 언급한 경우는 제외하였고, 한국형사정

책연구원에서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연구결과물로 발간한 연구보고서 역시 제외하였

73) 본 절에서 참고한 전국범죄피해조사 활용 연구는 참고문헌 뒷 부분에 ‘Ⅳ. 전국범죄피해조사 
활용 연구’로 별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74) 해당 조사는 국가통계 활용도를 1차 활용(온라인상 제공 홈페이지의 접속건수, 제공건수), 2차 
활용(정책적, 학술적, 언론 활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통계생산을 위한 기반(역량, 자원)

도 함께 분석하였다. 

75) 2019년 10월 31일 기준으로 검색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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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조사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로 단순비교표를 작성하여 

연구한 사례도 포함하였다. 다만, 전국범죄피해조사를 주된 주제로 하여, 개편과정 

혹은 방법론적 의의 등을 논의한 연구는 수집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의 

참고문헌을 살펴보아 관련 자료를 추가 확인하였다. 

[표 10-1-1] 전국범죄피해조사 활용 연구의 수집 기준 

분류 대상자료 자료원 키워드

국내
학위논문, 논문, 

보고서,  학술대회 
발표문 등

• RISS, 서울대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 수집

• 수집된 자료의 참고문헌을 검토하여 추가

전국범죄피해조사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범죄피해조사

해외 학위논문, 논문
• RISS, Google Scholar, SocINEDX 등 

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 수집
• 수집된 자료의 참고문헌을 검토하여 추가

KCVS

Korean crime victim survey

Korean crime 

victimization survey

위와 같은 기준으로 수집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전국범죄피해조사 조사자료(데이

터)를 활용하거나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발전방향에 대해 연구한 2000년도 이후 학술

연구 자료는 국내에서는 학술논문 78건, 연구보고서 3건, 학술대회자료 38건, 학위논

문 15건을 수집하였고, 해외에서는 해외학술논문 7건, 해외학위논문은 2건을 수집하

였다.76) 아래에서는 학술대회 자료는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2. 전국범죄피해조사 활용 연구의 주요 활용 내용

전국범죄피해조사를 활용한 연구에서 주로 어떠한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

졌는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먼저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이 이루

어진 연구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전국범죄피해조사 활용 연구는 종속변수 혹은 주된 주제를 중심으로 ① 범죄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유무, 범죄피해 이후의 대응 등), ② 범죄피해 두려움(일반적 두려움, 

76) 해당 목록은 앞서 설명한 수집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이며, 전국범죄피해조사 혹은 국민생활
안전실태조사 등 조사의 정식명칭이 연구의 제목, 키워드, 초록에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 수집과
정에서 제외되었을 수 있다. 그렇기에 연구진이 관련 자료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두 검토하
였으나, 연구진의 역량 부족으로 인하여 미처 고려하지 못한 학술연구가 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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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대상별 두려움, 범죄유형별 두려움 등),  ③ 기타(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경찰신뢰, 

방법론적 개선방안, 일상생활만족도 등) 로 구분할 수 있었다.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범죄피해 경험과 그 영향을 전국범죄피해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범죄피해 경험을 종속변수로 분석

한 연구는 가구범죄피해 대비 개인범죄피해에 초점을 둔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는

데, 이는 가구 대비 개인 수준의 범죄피해경험 사례수가 더 많고 다양하여 구체적 

범죄피해에 대해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히 단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폭력범죄피해, 재산범죄피해, 가구범죄피해 등 여러 

범죄피해와 그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여러 

조사연도의 자료를 통합적으로 활용한 분석도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범죄피해율의 변화를 장기간 시계열을 기준으로 분석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박철현

(2012) 연구에서는 7개 조사연도 자료의 범죄피해율을, 김두얼･전수민(2014)의 연구

에서는 8개 조사연도 자료의 범죄피해 추이, 범죄피해 신고율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조사된 범죄피해 사례수가 적어 분석사례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었다(강지현, 2015; 박철현․구본희, 2018 등). 

또한 범죄피해 이후 경찰신고를 하였는지, 경찰신고 결정을 미치는 영향요인은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표 10-1-2] 전국범죄피해조사 활용 연구의 구분: 범죄피해 경험에 대한 연구

구분1 구분2 구분3 저자(년도)

① 
범죄
피해 
경험
에 

관한 
연구

범죄
피해 
경험

단년도 
자료 분석

김성언(2010), 김준호･박현수･박성훈(2010), 김흥식･곽대훈(2016), 

노성호(2010), 박성훈(2011; 2011 학위논문), 박성훈･김준호(2012), 
안준영･최응렬(2018), 이유나･정대관(2014), 장안식(2014), 이재경
(2017 학위논문), 황지태(2010), Choi, J.(2016), Choi, J., Yim, H., & 
Lee, D. R. (2019), Moon, B.,  Morash, M., Jeong, S., & Yoon, H. 

(2016), Moon, J.(2002), Paek, S., & Nalla, M. K. (2015), Park, S. 
(2015), Park, S., Tark, J., & Cho, Y. (2016)

여러 
조사연도 
자료의 

통합 분석

강지현(2016; 2017; 2018), 고가영(2018 학위논문), 김두얼･전수민
(2014), 김성언(2018), 김흥식･송영일･곽대훈(2017), 박성훈･이창진
(2014), 박철현(2012), 최인섭･박순진･기광도(2002), 황지태(2009; 
2009 학위논문)

이후 
경찰
신고

-
강지현(2015), 김두얼･전수민(2014), 박성훈(2017), 박철현･구본희
(2018), 서한별(2019 학위논문), 송윤아(2014), 최인섭･박순진･기광
도(2002), 탁종연(2010a; 20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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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범죄피해 두려움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자. 범죄피해 분야에서 범죄피해 

두려움은 실제 범죄피해와 함께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만큼 전국

범죄피해조사에서 조사된 범죄피해 두려움 역시 가장 많이 활용되어, 전국범죄피해조

사 활용 연구의 절반 이상이 범죄피해 두려움을 주요 주제로 연구하고 있었다. 또한 

범죄피해 두려움에 대한 다양한 분석은 해당 문항이 기초조사표에서 조사되어 조사에 

응한 모든 응답자가 답변을 함으로써 분석 사례수가 충분하여 다양한 요인과 연결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범죄피해 두려움에 관한 연구는 일반적 범죄피해 두려움과 범죄유형별로 구분되는 

구체적 범죄피해 두려움을 여러 요인과 연결하여 다각도로 분석한 연구가 가장 많았

다. 이외 범죄피해 대상별 두려움에 대해서는 응답자 본인과는 구분되는 자녀 혹은 

배우자에 대한 범죄피해 두려움을 이타적 두려움(양승돈･오봉욱, 2016)이나 대리적 

범죄피해 두려움(조상현, 2019)으로 구분하여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자녀의 범죄

두려움과 회피행동에 부모의 이타적 두려움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박현수, 

2018)도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전국범죄피해조사가 2009년 국가승인통계로 전면 개편되기 이전에는 범죄피

해 두려움에 관한 전국범죄피해조사 활용 연구가 드물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각 연도 

조사 자료별로 최소 10개 이상의 활용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0-1-3] 전국범죄피해조사 활용 연구의 구분: 범죄피해 두려움에 관한 연구

구분
활용자료의 
조사 시기

저자(연도)

② 
범죄
피해 

두려움
연구

2009년 
개편 이전

김지선(2004), 이명우･황진아･박한호(2014), 황의갑(2009)

2009년 
조사 활용 

민휘경(2013),  박순진(2012), 박윤환･장현석(2013), 박정선(2011), 박정선･
이성식(2010), 이재영･유영재(2014), 장안식(2012 학위논문; 2012; 2015a)

2011년 
조사 활용 

강상훈(2015 학위논문),  김성언(2013), 김소희(2016 학위논문), 김연수(2012), 
박윤환･장현석(2013), 심희섭･김혜진(2017), 심희섭･최낙범(2018), 오봉욱
(2016a), 이유나(2014), 장민경･심희섭(2018), 장안식･정혜원･박철현(2011),  
최재용･임하늘･이윤호(2015), 최재용･한보영･이윤호(2014), 황의갑(2015)

2013년 
조사 활용 

강지현(2019), 김연수(2016), 김지훈･이명우･Dahle, T.･박한호(2016), 송영
남･이승우(2016a; 2016b), 박순진(2017), 박희정(2015 학위논문), 양승돈･오
봉욱(2016), 오봉욱(2016b 학위논문), 오봉욱･조상윤(2016), 장안식(2015b)

2015년 
이후 조사 

활용 

강지현(2019), 김다은･박종승(2017), 김다은･이창한(2017),  김혜림(2018 
학위논문), 박현수(2018), 송일호･곽대경(2018), 오봉욱(2017; 2018), 오봉
욱･양승돈(2017), 오봉욱･최종복(2017), 장민경(2018 학위논문), 조상현･
박외병(2017), 조상현(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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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범죄피해조사의 방법론에 대한 검토가 적지 않게 이루어졌는데, 2002년도 ‘피해자학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조사의 개선방안에 관해 개괄적 고찰(기광도, 2002), 표집에 대

한 재검토(박순진, 2002),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검토(박철현, 2002), 조사표 문항구성

에 대한 검토(이순래, 2002) 등의 방법론 검토가 진해되기도 하였다. 

또한 공식통계와 범죄피해조사의 결과를 비교분석한 연구(박순진, 2003; 황지태, 

2009; 2010 등), 경찰신뢰에 대한 연구(강지현, 2016; Jang, H., & Hwang, E., 2014; 

Kwak, H., & McNeeley, S., 2017 등), 범죄발생추세 인식에 관한 연구(박순진, 2012),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연구(조영오, 2019) 등 전국범죄조사의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여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3. 전국범죄피해조사 활용 연구의 의견 검토

전국범죄피해조사를 활용한 연구들이 제시한 전국범죄피해조사에 대한 의견을 살

펴보았다. 실제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자료를 활용하면서, 학술연구의 발전을 위해 조

사자료 활용 시 나타난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기된 필요점이 무엇인지 검토하

고자 한 것이다. 

기존 전국범죄피해조사를 활용한 연구에서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된 사항 

중 대부분은 정교한 분석을 위한 조사항목의 추가, 범죄피해 사례수의 부족, 패널 

구축을 통한 종단분석 등이었고, 일부 조사대상집단의 확대, 범죄피해조사 자체의 

한계 등의 사항이었다. 

첫째,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기존 이론의 검증

이나 보다 정교한 분석을 위해서 개별 연구가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추가 변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범죄두려움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의 사회적․정치적 관심과 태도(박순진, 

2012b), 사회적 불안과 불확실성 등의 사회적 변인(장안식, 2012), 위험인식 측정을 

위한 추가 문항(김연수, 2016: 85), 범죄피해인식 변인(심희섭․김혜진, 2017: 86) 등을 

포함한 정교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연구의 한계 부분에서 논의되었다. 

장애인의 범죄두려움에 관한 연구에서는 현재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조사되는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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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 뿐만 아니라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애 발생시기 등”과 같은 내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되었다(오봉옥, 2016: 127). 

또한 범죄피해 결정요인 분석에 있어서는 “피해이론의 적용을 위해서 다양한 일상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장안식, 2014: 220)의 필요성이 얘기되었고, 범죄피해 

신고 영향요인 분석에 있어 “법적 냉소주의를 나타내는 경찰신뢰도는 비교적 적은 

3문항으로 측정”되었다는 한계(박철현․구본희, 2018: 134)도 논의되었다. 

다만 이처럼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정교한 분석

을 위한 여러 변인의 부족이 얘기되었지만, 일부 연구에서 이러한 변인이 전국범죄피

해조사를 통해 조사되어야 할 필요성을 서술하였고, 대부분은 향후 연구에서 보완되

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둘째, 대부분의 연구에서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활용한 범죄피해의 분석에 있어 

범죄피해의 사례수가 많지 않다는 점으로 인한 한계를 논의하고 있었다. 즉, 세부 

범죄유형별로 심층분석하지 못하고 전체 범죄피해를 기준으로 분석이 가능하거나, 

분석을 진행하더라도 그 결과의 통계적 유의도와 강건성(robustness)에 한계(박철현․
구본희, 2018)가 있는 등의 어려움이 얘기되었다. 예를 들어, 폭력 피해에 있어 성차를 

분석한 연구에서(김성언, 2010), 단일범죄피해자와 비교하여 다중범죄피해자를 분석

한 연구에서(노성호, 2010), 폭력과 절도 사건에서의 경찰신고에 관한 연구에서(강지

현, 2015) 등 여러 연구에서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각기 다른 시점에 조사된 기존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

하여, 범죄피해 사례수가 낮은 한계를 보완하고 범죄피해를 분석하는 연구(강지현, 

2015; 박철현․구본희, 2018 등)가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료의 한계를 극복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셋째, 조사되는 범죄피해 사례수가 적다는 점과 더불어 범죄피해에 있어 시간적 

순서와 영향을 고려한 정교한 분석을 위해, 패널형태의 범죄피해조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범죄두려움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에 있어 시간적 우선순위를 고려한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송영남․이승우, 2016; 심희섭․김혜진, 2017: 86; 송일호․
곽대경, 2018: 198 등), 그리고 “사람들이 왜 범죄피해를 당하는지에 대한 인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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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이 가능한 분석을 위해서(장안식, 2014: 220 등) 등의 사유로 패널자료의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었다. 

또한 범죄피해 이후 경찰신고 결정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할 

경우, “피해신고가 경찰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경찰에 대한 신뢰가 

피해신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에, 조사자료의 특성으로 인한 분석의 내생성 

문제가 연구의 한계로 제시되고 있었다(송윤아, 2014: 438-439). 

즉,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조사방식과 관련하여, 여러 연구에서 현재의 전국범죄피해

조사가 횡단면 조사로 진행되어 범죄피해 이전과 이후의 변화 등 시간적 요인을 고려

한 비교분석이 이루어질 수 없기에 패널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넷째로,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조사대상에 대한 논의도 일부 있었다. 현재 전국범죄

피해조사는 만14세 이상 인구의 범죄피해를 조사하고 있으나, 특정 집단의 범죄피해

에 대한 심층조사 및 분석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특히 특정 집단-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에 초점을 둔 범죄피해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연구들은 각 인구집단이 

지닌 취약성을 더 상세히 측정하고 그에 기인한 고유한 범죄피해를 심층분석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청소년 집단의 고유한 범죄피해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성인과는 

상이한 조사문항으로 진행되는 청소년 대상 정기적 범죄피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

기도 하였다(오봉옥, 2017: 136). 정기조사는 아니지만 관련하여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이미 최근 2018년 비정례조사로서 ‘아동청소년 대상 전국범죄피해조사’가 실시된바 

있다. 또한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조사대상과 범위가 정해져 있기에, 노인의 신체적․사
회적 취약성에 대한 정밀한 측정을 별도로 진행하여 노인의 범죄두려움을 심층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논의도 있었다(송일호․곽대경, 2018). 

다섯째, 전국범죄피해조사 활용연구와 관련하여 여러 개선 필요사항 이외에도, ‘범

죄피해조사’ 자체의 한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특히 범죄피해 사례수 부족은 ‘범죄’ 혹은 ‘범죄피해’와 같은 사건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 사건(rare event)이기 때문에 조사의 표본규모를 확대하여도 그에 비례하여 조사

되는 범죄피해 사례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범죄피해조사’ 자체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특정 범죄유형에 대한 분석이 아닌 전체 범죄피해를 분석하더라도 

“피해 경험자 수의 빈도가 전체 응답자 수 대비 적은 편에 속한다”는 점에 있어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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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논의가 있었다(최재용․한보영․이윤호, 2014: 153-154). 또한 “한 

두 건만 나타나더라도 실태를 과대 반영하는 극단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연구에 있어 

근본적 한계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김두얼․전수민, 2014). 

이외에도 범죄피해조사는 성매매, 도박, 마약범죄와 같은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을 조사할 수 없고, 조직적 범죄 역시 조사되지 않는다는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응답자의 범죄피해 보고에 있어 발생 가능한 여러 오류 등이 있다는 점도 

논의되었다(황지태, 2010: 85). 

이와 같이,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어려움과 한계, 그리고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 전국범죄피해조사의 개편과정에서 수많은 국내외 문헌과 사례를 검토하고 

몇 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논의와 그에 따른 개편이 이루어졌고 이후 실제 

조사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졌다. 현재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되는 

부분 역시 과거 개편 당시에도 언급되었던 사항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여러 

제약사항과 자원의 한계로 인해, 실제 전국범죄피해조사의 개선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2절 | 향후 전국범죄피해조사를 위한 제언

아래에서는 금년도 전국범죄피해조사 수행 과정과 전국범죄피해조사 활용연구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논의된,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발전방향에 대해 간략히 제시하였다. 

첫째,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조사기획 및 설계 부문에서 고려된 사항을 살펴보자. 

다년간 조사 설계와 관련하여 논의된 사항은 조사대상의 연령기준(만14세 이상)과 

가구원 전원 대상 조사라는 점, 조사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 조사결과를 활용하

여 범죄피해유형을 구성하는 방식과 유형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 상습피

해경험 조사방식에 대한 논의 등이 있었으며(최수형, 2017: 305-309), 이러한 논의사

항은 금년 조사에서도 모두 유효하였으며 향후 개선검토가 필요하다. 

이중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조사대상의 하한 연령은 과거 전면개편시 “조사대상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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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까운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내 모든 가구 및 만14세 이상 국내 거주하는 가구

원”을 모집단으로 설정하면서, 조사내용의 이해도와 조사윤리를 고려하고 중학교2학

년의 범죄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만14세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이후 

유지되고 있다(김은경 외, 2009: 74). 하지만 이후 조사를 지속하면서 가구 내 만14세 

이상 청소년을 모집단에 포함하여 조사하는 방식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는 청소년 집단의 범죄피해 특성이 성인과 상이하기에 동일한 조사표로 설문을 진행

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가구방문조사로 파악할 수 있는 청소년집단이 한정되어 있다

는 점 등 여러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제5차 전국범죄피해조사 실시 이후, 비정례조사로서 ‘전국범죄피해조사

(VIII) :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 2017’을 실시하여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2학년

인 만11세-만18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외에도 

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과거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를 비정기적으로 실시한바 있

다(전영실 외, 2018: 13, 112). 

그렇기에 향후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조사대상 하한연령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아

동･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의 정례화를 함께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전국범죄피해조사는 중복범죄피해와는 구분되는 상습범죄피해를 별도로 조

사하고 있는데, 상습범죄피해는 “비슷한 수법으로 5회 이상 반복적인 피해(예를 들어 

스토킹,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를 당했으나 각 사건을 잘 구별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는 “피해자가 가장 심한 사건을 기준으로 한 건만 작성하도록 조사지침”을 두고 

있다(김은경 외, 2013: 52). 

다만 올해 조사에서도 제5차 조사에서와 유사하게 상습범죄피해의 공표기준을 충

족하지 못하여 별도로 분석하지 않았는데, 가구방문조사를 통한 상습범죄피해 조사의 

한계가 있을지라도 범죄피해에 있어 상습범죄피해가 지니는 의의가 상당하기 때문에 

향후 이의 측정과 활용 등 개선논의가 필요할 것이다(최수형 외, 2017: 309). 

또한 조사표의 구성과 내용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초조사표에서는 특히 

범죄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범죄선별문항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범죄두려움, 범죄예방활동 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조사자료의 

시계열적 활용가능성과 응답자의 조사부담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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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외 기초조사표의 질문내용의 불명확성(문항 19번의 집에서 영업활동을 하

는지에 대한 질문인지, 가구구성원 중 영업사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지 혼란스러

워 하였음), 문항별 응답기준시점이 상이하여 응답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조사원 확인사항 중 거주지 환경 관련 문항은 응답자가 

응답하기에 적절한 문항이나 지금까지 조사원이 응답하였기에 응답주체를 변경하지 

않았으나, 향후 변경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제5차 조사에서는 조사의 범죄피해 범위를 확장하고자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이라는 특별주제를 조사하였고, 올해 제6차 조사에서는 보이스피싱 경험을 특별주제

로 조사하였다.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체계와 방식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기에 향후에

도 다양한 특별주제를 개발･조사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문항 개발을 통하여 일부 

주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건조사표와 관련해서는, 지난 제5차 조사에서는 범죄발생 장소(문항5번~6번), 

피해물품(문항 19-2번, 문항 20번), 범죄피해 수법(문항 9번-13번)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얘기되었다(최수형, 2017: 311). 금년도 조사에서도 앞서 살펴보았듯이 

실사과정에서 해당 문항에 대한 조사원의 문의가 있었으며, 이외 피해물품에 대한 

중복 질문(문항 10번과 문항 19번, 문항19-2번과 문항19-5번), 병원치료 여부에 대한 

중복 질문(문항 14번, 문항 14-1번) 등에 대해서도 문의가 있었다. 사건조사표의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문항체계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유지하였으나 다음번 조사에서는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조사 자료의 수집방법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해보자. 조사 자료의 수집방법에 

대해서는 가구방문을 통한 대면설문조사에서 응답자를 직접 만나기 어렵거나 응답시

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조사원을 대면한 상황에서 범죄피해를 솔직히 보고하기 힘들

다는 점, 그리고 사건조사표 문항의 로직이 복잡하다는 점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현재의 종이설문 이외 다른 조사도구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조사도구 효과를 분석한 최수형･탁종연(2015: 192-194)의 연

구에서는 온라인을 이용한 설문시 범죄유형별로 피해경험보고율이 상이하게 나타났

으며, 설문에 응한 이유 중 “조사원의 부탁을 뿌리치기 힘들어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기에, 현재의 종이설문방식에서 온라인설문방식이나 태블릿설문방식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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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혹은 여러 조사도구를 적절히 혼합하는 방식 등은 여러 실험적 검토 이후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다만 범죄피해와 같이 개인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대한 응답은 조사방

식에 따라 응답 결과가 달라지는 모드효과(mode effect)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응답부담경감, 예산절감 등을 고려하여 등록센서

스제도로 변경하면서 온라인설문방식을 도입하였고, 2020년부터는 컴퓨터와 스마트

폰을 통한 인터넷 조사방식, 면접조사에 태블릿, 전화, 종이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

고자 시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서동진, 2019).77)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조사도구를 혼합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기에, 

전국범죄피해조사 역시 이를 활용하여 조사방식의 적극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조사도구의 변경을 고려하는데 있어 조사과정자료(파라데이터)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피해조사라는 조사의 특성상, 설문조사 그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범죄피해경험이 있어서 혹은 범죄피해에 취

약한 응답자이기 때문에 조사를 거절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렇기에 이러한 조사대

상자의 조사에 대한 반응을 검토하고 이를 고려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조사

과정에 관한 여러 내용을 담고 있는 조사과정자료에 대한 심층분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사방식과 관련하여 앞서 전국범죄피해조사를 활용한 연구에서 빈번

히 언급된 사항 중 하나가 종단자료 구성을 위한 패널조사의 필요성이었다. 전국범죄

피해조사가 현재의 횡단면(cross-sectional) 조사 방식이 아닌, 미국의 범죄피해조사

와 유사한 패널(panel)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오래 전부터 요구되어 왔다. 패널

조사로 진행되면 응답자가 조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며, 면접원에 대한 신뢰와 

라포가 형성되어 범죄피해에 대해 솔직한 응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패널조사는 응답자 개개인을 섭외하여 패널을 구축하고 방문하여 조사하는 노력뿐만

이 아니라 조사시기가 아닌 기간에도 계속 응답자와 접촉하여 조사대상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패널조사의 운영예산은 일반 횡단면 

77) 서동진. (2019). 인구주택총조사에 IT기반 전자조사(Paperless Census) 도입. 제9회 국가통계발
전포럼. 통계청. 10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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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두세 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며,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시기에도 그 유지비용

이 계속 투입가능해야 한다. 그렇기에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담인력이 필수적이다. 

게다가 양질의 자료를 생성하기 위한 조사패널을 기획하고 구축하기 위한 연구가 

사전에 완료되어야 하고 계속 보완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요구조건은 현재 격년으로 진행되는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자원

으로는 당장에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새로운 조사가 아닌 조사의 변경이 이루어

진다면 지금까지 구축된 조사자료와의 시계열적 단절, 전면적 개편을 의미하기에, 

이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 이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의 여러 필요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필수적이기에, 이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마지막으로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

았다. 

먼저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증가하면서 조사결과에 대한 더 많은 

정보공개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와 자료공개 확대를 통한 학술적･정책

적 발전이라는 두 가지 사안이 상충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 생성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을 고려하고, 조사자료의 다각적 분석을 통해 

가능한 학술적･정책적 발전을 고려한다면 자료의 공개범위는 최대한 넓게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반면 국가승인통계로서 전국범죄피해조사의 공표수준은 ‘전국’이며, 

조사내용이 범죄피해라는 민감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응답자 개인의 고유

한 정보를 식별 혹은 추정할 수 없도록 조사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할 

때 자료의 공개범위는 개인식별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 될 것이

다.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인식이 높아지면서  본인의 정보가 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조사응답을 회피하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78)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최근에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익명

화(CVIA,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Anonymization) 변환 절차”를 개인의 식

78) 예를 들어,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보이스피싱 문항 검토를 위한 인지면접조사 과정에서도, 종이
설문방식은 추후 종이를 파쇄하면 삭제될 수 있지만, 온라인 혹은 테블릿을 활용한 조사가 진
행되면 본인이 응답한 내용이 온라인상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거부감을 나타
내는 응답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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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가능성을 제거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이나(이원석, 2019), 차등정보보호와 같이 

자료의 생성시점부터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하는 방안(Dwork, 2006: 이용희, 2019 재

인용)이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전국범죄피해조사도 조사자료 생성 및 제공에 있어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

여, 개인정보보호와 조사자료의 제공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전국범죄피해조사 보고서의 내용 역시 자료이용자가 조사 자료를 활용하는데 

기본이 될 수 있는 기초통계 중심으로 기술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전국범죄피해조사 보고서는 조사된 범죄피해율과 범죄피해사건의 내

용을 상세히 검토한 이후, 이론적 논의에 기반하여 추가된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범죄발생 인식, 범죄두려움, 범죄예방활동 등의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있어 학술적･정
책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사결과를 개별 문항을 중심으로 보여

주기 보다는 주요 요인으로 재구성하여 분석결과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제3차 전국범

죄피해조사 이후 조사체계와 방식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시계열적 비교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향후에는 조사결과를 문항을 중심으로 시계열 흐름을 검토하고 주요 변

화사항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금년 보고서에는 이를 미처 반영하지 

못하였지만 다음번 조사 및 연구에서는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등에 있어 조사문항의 

연도별 변화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방식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개선사항이 필요함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전국범죄피해조사의 개선작업은 전국범죄피해조사에 대한 다양한 사전 실험

적 검토과정을 진행하여 조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이후, 전국범죄피해조사 

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계열적 연결성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 수행되는 범죄피해조사에서도 정례조사를 실시하면

서 일정시점에 조사를 개편한 이후에는 자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범죄피해율과 

피해향상의 시계열 변화를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최수형, 2015: 12). 

특히 범죄피해조사의 오랜 연혁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사법통계국의 주도 아래 

범죄(피해)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몇 번의 개편작업으로 인해 상호비교

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과거의 범죄조사(National Crime Survey, NCS)와 현재의 

범죄피해조사(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NCVS)의 1973년부터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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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의 자료를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Moore et. al., 2019). 해당 작업은 

과거의 자료를 검토하고, 비교 가능한 항목을 확인하여 자료를 분석 가능한 형태로 

재구성하고 새로운 변수를 추가하는 등의 작업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설명도 추가되

어야 하는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작업이다. 그렇기에 전국범죄피해조사

의 개선작업은 사전적으로 과거 자료를 포함한 시계열적 자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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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n Crime Victim Survey in 2018

Kim, Min Young ･ Han, Min Kyung ･ Park, Hee Jung 

1. Overview of National Crime Victim Survey in 2018

A. Purpose

• National Crime Victim Survey is implemented every other year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xtent and nature of both reported and unreported crime 

victimization cases, vulnerability factors contributing to criminal victimization, 

and public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crime.

  - Designated as ‘Approved Statistics No. 403001’ by Statistics Agency Dept.,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KOSTAT) 

B. Scope of Survey

• National Crime Victim Survey in 2018 is basically a replication of National 

Crime Victim Survey in 2016. However, special topic questions have changed 

(road rage and aggressive driving victimization > voice phishing experience), 

and several questions and answer choices have been revised for clarification.

• The Survey includes basic questionnaire (household representative /member) 

and incident-based questionnaire.

  - Basic questionnaire: household composition, neighbor and neighborhood, 

routine activities and personal safety measures, personal background (length 

of residency, education, household monthly income, etc.), screening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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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crime victimization in the last year (2018), and special topic (voice phishing)

  - Incident-based questionnaire: (crime incidents in 2018) incidents time and 

date, location, and mode of crime, physical injury, victim reaction, property 

loss, psychological damage, offender profile, and report to police and case 

status, etc.

C. Sampling design and Survey methods

• Target population: All households within the region under administrative 

power in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time of the survey and members of 

the family over the age of 14

• Survey Population: All households and members of the family over the age 

of 14, within general enumeration districts (1) and apartment enumeration 

districts (A) of the 2017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 Stratification and Sampling 

  - Stratified sampling (enumeration district): The first stratification divided 

the nation into 8 cities and 9 provinces. Sejong City and 9 provinces were 

further divided into townships (eup) and municipalities (myeon, dong). The 

last step selected a total of 610 enumeration districts from those townships 

and municipalities.

  - Systematic sampling (11 households from each enumeration district)

• Weighting: design weight, nonresponse adjusted weight, poststratification weight

• Data Collection: door-to-door survey (either face-to-face interview or 

self-administered)

• Survey cycle: two years (odd number)

• Survey period: 5.30.2019 – 07.21.2019

• Sample size: 13,136 participants over the age of 14 from 6,704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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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Release

• Analysis results from National Crime Victim Survey are available in various 

formats such as a report, micro-data, statistics database, and info-graphic. 

• Report: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www.kic.re.kr > publication > report 

(Korean Crime Victim Survey in 2018)

• Micro-data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Statistics Portal(CCJS): www.crimestats.or.kr

  - Korea Social Science Data Archive homepage: https://kossda.snu.ac.kr

  - Census Bureau MDIS: mdis.kostat.go.kr

• Statistics database

  - Census Bureau National Statistics Portal KOSIS: www.kosis.kr

  - Census Bureau National Indicator System K-indicator: www.index.go.kr

2. Main Findings from National Crime Victim Survey in 2018

A. Time series analysis of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trend

• [Increase in crime victimization rate due to a rise in violent victimization] 

There were 1,653,877 victims from 1,675,662 incidents among 45,553,126 

national population over the age of 14 in 2018. These figures are slightly 

higher than those in 2016 as population-based victimization rate records 

3.63% and incident-based victimization rate records 3.68%.

  The increase from 2016 to 2018 is mostly due to the rise in violent crimes. 

There were 1,408,004 victims (3.09%) from 1,417,708 (3.11%) incidents of 

property crime in 2018, which are similar to the rates in previous years. By 

contrast, there were 245,873 victims (0.54%) from 257,954 incidents (0.57%) 

of violent crimes, which records the highest rates since 2014.

• [Increase in sexual assault and bullying victimization] Aside from assault, three 



348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types of interpersonal crimes including robbery, sexual assault and bullying, 

recorded an increase in incident rate and victimization rate. It is speculated 

that the victims feel less intimidated than before to report the victimization 

to authority.

B. Voice phishing experience and victimization: comparison to 2008

• [Differential experiences of voice phishing] It is estimated that 8,309,002 

people, which accounts for 18.24% of the national population over the age 

of 14 (45,553,126), reported that they received a call, text, or messenger 

message suspicious of voice phishing in 2018. Compared to 2008 when 

27,697,328 people, which accounted for 71.67% of the national population 

over the age of 14 (38,647,220), reported to have received probable voice 

phishing calls, the amount of exposure to voice phishing has significantly 

declined. However, still many people are receiving voice phishing calls and messages.

  While the entire population was exposed to the risk of voice phishing 

in 2008, particular subgroups of people who are in their 40s and 50s, married, 

office workers, service and sales, and home makers,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at or higher than $3,000 tend to be more vulnerable to voice phishing.

• [Development in voice phishing victimization] Compared to 2008, 2018 witnessed 

a noticeable increase in “agency-impersonation”, where the offender 

fraudulently represents financial institution or government office. Cases 

involving misrepresentation of both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bank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such as police or prosecutors’ office account for 

65.13% of all voice phishing incidents experienced by the national population 

over the age of 14 i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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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calation in voice phishing victimization rate] Advancement in voice 

phishing schemes that highlights targeting vulnerable population and utilizing 

high-tech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results in an increase in victimization 

rate. Of those who were exposed to voice phishing, property loss occurred 

for 0.17% in 2008 and 0.21% in 2018.

C. Violent crimes and victimization

• [Diversification of location of violent victimization] While residential area 

or adjacent streets account for a quarter of all violent victimization, parking 

lot accounted for as much as 17.16% in 2018. Growing number of reports 

of harassment is reflective of 14.7% of victimization at public buildings, 

offices, and manufacturing factories, which was 6.56% in 2016. Meanwhile, the 

proportion of residence as a location of violent victimization substantially 

declined.

• [Absence of third party intervention during violent victimization] In 2018, 

32.4% of all victims reported a presence of a third party at the scene of 

violent crime, 44.92% of these resulted in any form of damage to the third 

party, while the rest resulted in no damage. The finding suggests that a third party 

does not necessarily intervene in violent altercation between offender and victim.

• [Positive self-assessment of reaction at the time of victimization] Of all victims 

of violent crimes in 2018, 41.57% reported to have tried to protect themselves, 

while 58.43% reported to have not. Whether active or passive, those who 

reacted to the offender reported that their reaction contributed to deterring 

further victimization or limiting the amount of damage.

• [Aggravation of psychological damage from violent victimization] In 2018, 

77.03% of victims of violent crime experienced frustration, low self-esteem, 

and depression, and 66.72% experienced fear from shock or anxiety attack. 

Insomnia, nightmare, and auditory hallucination were experienced by 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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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32.12% experienced loneliness or feelings of isolation. Also, a great 

number of victims reported to have experienced more than one of those 

psychological symptoms.

D. Property crimes and victimization

• [Post-event acknowledgement of property loss] A great deal of victims of 

property crime could not pinpoint when the incident took place. The sum 

of responses including “sometime during the day but cannot tell exactly what 

time”, “some time during the night but cannot tell exactly what time”, and 

“not sure whether it was during night time or daytime” accounted for 36.18% 

in 2012, 38.81% in 2014, 41.97% in 2016, and 51.5% in 2018.

• [Decline in loss recovery from fraud and theft] As much as 89.63% of fraud 

victims, which translates to between eight and nine out of 10 fraud victims, 

reported that they could not recover any of the monetary loss in 2018. Concerning 

property loss from theft, those who had no recovery of loss accounted for 

84.52% in 2012, 89.9% in 2014, 90.66% in 2016, and 92.39% in 2018, which 

recorded the highest rate of all time. In the meantime, complete recovery 

of loss from theft was reported by 1.37% of theft victims in 2018, while 1.1% 

reported a partial recovery. Nevertheless, loss recovery from vandalism that 

is subject to a partial monetary recovery of loss through insurance coverage 

shows a different trend compared to the declining loss recovery rate pertaining 

to fraud and theft.

• [Profile of stolen properties: high portability and resale value] Bicycle and 

its parts accounted for the majority of stolen properties in 2018. Their portion 

of the stolen properties has recently been inclining, while the portion of 

cash, cashier’s check, and gift cards continue to dec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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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Reporting of victimization to police and case status

• [Increase in reporting of violent victimization] Of all victims of violent crime 

in 2018, 32.6% reported their case to the police, which is the highest reporting 

rate since 2012. Specifically, 49.1% of robbery victims reported their case 

to the police.

• [Varying reporting rates across victimization types] while 32.6% of victims 

of violent crime reported their case to the police, only 21.71% of victims 

of property crime reported to the police. As for the reason of no reporting, 

54.28% of property crime victims responded that it was because “loss was 

not substantial”.

• [Differential police response to varying victimization types] Police responses 

to reports of crime in terms of initial investig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varied according to the types of victimization. Police responded to the scene 

following all reports of violent crimes in 2018. However, police responded 

to the scene for only 52.91% of property crime reports.

• [Varying levels of satisfaction with police response across victimization types] 

Active response by police to reports of violent crime resulted in overall 

increase in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police response. The proportion 

of responses for dissatisfaction with police response to property victimization 

has been declining since 2012. However, it remains relatively high compared 

to only 2.8% of victims of violent crime were unsatisfied with police response.

F. Factors of vulnerability to crime victimization

• [Vulnerability of community environment] Those who reported that social 

disorganization was a serious problem appear to have a higher chance of 

being a victim of property/violent/break-in crime than others. Also, those 

who reported that physical disorder was at a serious level showed a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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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 of experiencing property and violent victimization than others who 

reported otherwise. Assessment of regional police services is confirmed to 

be a vulnerability factor of property victimization. Specifically, those who 

reported that police services are ineffective had a higher chance of experiencing 

property victimization than others who reported otherwise. However, social 

cohesion and collective efficacy did not a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any types of criminal victimization. 

• [Vulnerability of household characteristics] Household characteristics appear 

to have little significance as a vulnerability factor of criminal victimization. 

Among other household characteristics, those who left the house empty more 

than others had more experience of violent victimization. And those who 

live in apartment were more likely than other types to experience residential 

break-in. No other household characteristic was statistically associated with 

property victimization.

• [Vulnerability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When it comes to property victimization, females as opposed to males, and 

those with high school diploma or a higher degree appear to have a higher 

chance of property victimization. Among the victims of property crime, theft 

victimization was more likely in female (gender), single (compared to married 

or divorced/widowed). Fraud victimization was more likely for those with 

high school diploma or a higher degree and less likely for those in their 30s 

or older. This is reflective of growing amount of online fraud victimization. 

The fraud victimization rate was relatively low for the elderly population 

who has less accessibility to online medium such as Internet and smartphone. 

However, this line of research calls for future analysis.

  Also, similar to theft victimization, males than females, and singles than 

married or divorced/widowed people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violent 

vic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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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ulnerability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routine activities and self control] 

Property victimization was more likely for those who tends to put on luxurious 

line of clothing and those with low level of self-control. Regarding violent 

victimization, those who use public transportation more than five days a 

week, who return home after 10 pm either one or seven days on a weekly 

basis, and who return home heavily drunk about two or three days on a 

weekly basis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it. However, a caution should 

be taken as there were relatively small number of cases of violent victimization.

• [Year-by-year comparison of vulnerability factors] First, year-by-year comparison 

shows a steady decline in the amount of vulnerability factors at the local 

community level. Residents believe that both physical and social disorganization 

have consistently shown a downward trend (except for s small increase in 

social disorganization level from 2017 to 2018). They also believe that police 

capacity for crime control has increased, while neighbor relations in a 

community has slightly improved. This line of findings could be considered 

a positive trend that diminishes the vulnerability to crime victimization. Next, 

findings pertaining to the household level show that any given household 

takes four of the eight safety and protective measures predefined in the 

survey. Last, findings from the individual level could not detect any discernible 

trend in vulnerability factors.

G. Perception and fear of crime and preventive measures

• [Perception of crime] Similar to the past studies, an anticipation for an 

increase of nation-wide crimes was stronger than that for an increase of 

neighborhood crimes. In particular, as much as 51.6% of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believe the nation will see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rimes, 

indicating a growing concern for public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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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ar of crime] Fear of crime was analyzed for “agree” and “strongly agree” 

responses in each question. Regarding general fear, more people were “afraid 

of walking on neighborhood streets at night” (19.8%) than were “afraid to 

be home alone at night” (12.6%). People were more fearful of their spouses 

or children being victimized than themselves falling a victim of crime. In 

particular, as much as 45.5% of respondents were worried that their children 

could be victims of crime someday. Also, responses of “agree” and “strongly 

agree” on fear across varying types of crimes was in descending order of 

being frightful from residential break-in as the most, fraud, assault, sexual 

assault, theft, robbery, stalking, and vandalism as the least.

• [Crime preventive measures] Same as the findings from the 2017 study, more 

people took active measures of crime prevention (1.77) than passive measures (2.54).

• [major findings from year-by-year comparison] ① There was congruency in 

annual trends between national victimization rate and public perception 

toward crime prevalence. Perception of a future increase in crime rate escalated 

from 2017 to 2019, which coincides with the trend in national victimization 

rate that was covered in Chapter 3. Specifically, overall victimization rate 

(property and violent) slightly increased from 2016 to 2018, which is similar 

to the trend in the public perception toward crime prevalence. The findings 

of increase in victimization rate and public belief in such an increase could 

contribute to pessimist view of the nation’s future such that it warrants a 

discussion on policy implication. ② There was a contrast in trends between 

perception toward crime prevalence and public fear of crime. Public perception 

toward crime prevalence shows a decline from 2013 to 2015 and to 2017, 

and regressed back to the level of 2015 in 2019. However, fear of crime 

has steadily been in decline. Since the two sets of questions are based on 

respondents’ perception rather than past incidents, a further analysis is in 

order. ③ Both passive and active crime preventive measures did not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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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ticeable trend across years. Nevertheless, more measures are taken at 

night when the chance of victimization is higher, which results in more occasions 

of passive than active measures against crime.

3. Utilization of Korean Crime Victim Survey and suggestions for 

advancement

A. Studies using Korean Crime Victim Survey

• [Data collection method] Review studies using Korean Crime Victim Survey 

since 2000 (scope of review was limited to quantitative analysis, while including 

methodological discussions), there were 78 journal articles, 3 research reports, 

38 conference presentations, and 15 thesis/dissertation in Korea. In overseas, 

there were 7 journal articles and 2 thesis/dissertations. 

• [Popular topic areas] Review of the outcome variables or topics across the 

publications reveal that studies were mostly about crime victimization (experience, 

reaction to victimization) and fear of crime (general, by crime type, and by 

type of victim). Others included public perception toward crime prevalence, 

confidence in police, methodological discussion, and quality of life.

• [Suggestions from the publications] Most studies offered suggestions such as 

adding more questions for more details and panel design for temporal order 

of variables. There was a concern for deficiency in the number of victimization 

cases. Some other studies suggested for the need to expand the survey population 

and improving upon the limitations in the survey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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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uggestions for advancement in Korean Crime Victim Survey

• Regarding the survey design and structure, there is a need to consider raise 

the minimum age of respondents from 14 and above, while systematically 

conducting children and youth victimization survey on a more regular basis. 

Also, there is a call for improvement on measuring repeated victimization, 

as was suggested for the 5th Korean Crime Victim Survey (disclosure standards 

were not satisfied this time again), and improvement on survey questions. 

Concerning data collection method, tablet-based survey should be considered 

as a supplemental to paper-based survey, which requires a thorough scrutiny 

over the data collection process.

  In addition, there is a need for panel study for a nation-wide victimization 

survey, and it would require a great deal of efforts in securing budget and 

personnel. Last, pertaining to the sharing and application of the survey data, 

there are conflicting paradigms at this time as there is heightened sensitivity 

for personal privacy whereas there is also a trend in data-driven research 

and evidence-based policy development. Therefore, a careful review and 

development of counterplan will be i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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